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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 유엔아동권리 약의 등장배경과 기본  이해]

제 1 장   아동권리 약의 배경

제 2 장   유엔아동권리 약의 이해





제 1장   아동권리 약의 등장배경

  통 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 내지는 으로 보호와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아동의 권리에 한 의식이 향상된 오늘날에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다(김성경 외, 2005). 아동의 권리는 역사

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첫째가 유럽 계몽사상 등의 향으로 일어난 '아동

의 발견', 둘째가 제1차 세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진행된 ｢아동의 권리에 

한 제네바선언(1924년)｣, ｢국제아동의 해(1979년)｣ 설정 등 ‘아동의 권리에 심과 각

성 구’, 셋째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 약에 의한 실질  권

리보장이다(안동 , 1997). 

  유엔아동권리 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44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 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에 비 하 다. 본 

약은 2007년 5월 재 미국을 제외한 193개 나라가 비 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 사

상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1). 본 약은 ｢세계인권선언｣(1948) 

이후의 포 인 인권체계를 제시한 문서임과 동시에 1980년 의 아동인권보장에 

한 국제사회의 지혜를 결집시킨 국제  규범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

으며, 아동권리를 존 하고 이행하도록 당사국에 그 의무를 부여하 다. 

  본 장은 아동의 권리에 한 인식을 형성한 ｢유엔아동권리 약｣이 등장하기까지

1) 미국이 약에 비 을 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은 통 으로 외교 분야에서 고

립주의 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의 인권활동에 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갖고 있다. 미

국이 주요 국제 약에 비 한 것도 1990년 에 들어오면서부터이고,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

조약, 아동권리 약은 서명만 한 상태이다. 둘째로, 약은 아동의 자율권을 면 으로 인정한 것

으로 미국은 해석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권 나 가족의 통합을 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

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셋

째로, 약이 아동의 사회권, 를 들면 교육과 건강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에서도 교육에의 권리

는 명시 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http//homepage2.nifty.com/child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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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략 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권리 약의 문에서 본 약이 제네바선

언에서 출발하 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장은 제네바선언 이후 역사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제 1   국외 아동권리의 역사  흐름

  1. 1924년 ｢아동의 권리에 한 제네바 선언｣

  산업 명 이후, 아동의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제

1차 세계 에서 수많은 아동이 쟁으로 고통 받으면서 아동의 문제가 국가 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 다(안동 , 1999). 이러한 상황 속에 국의 에그랜드 

젭은 ｢아동구제기 (Save the Children Fund)｣를 창설하 고, 이는 이후 ｢국제아동

구제기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로 발 하 다. 국제아동구제기

은 1922년 세계 속 아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세계아동헌장｣을 발표하

으며, 이 후 국제아동구제기 은 아동복지를 한 5  원칙을 발표하 고 이것은 

곧 이어 개최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국제연맹 

본부 소재지의 지명을 딴 ｢아동의 권리에 한 제네바 선언｣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정태수, 1991).

  ‘아동이 없는 지구에 미래는 없다’는 인식 하에, 문에는 ‘인류가 아동에 하여 

최상의 것을  의무’를 천명하 고, 선언의 본문에서 아동의 심신발달 보장, 요보호 

아동에 한 원조, 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  구제, 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

호, 인류동포에 사하는 아동의 육성에 해 언 하 다. 

  제네바 선언의 의의는 ‘ 쟁’이 아동에게 있어서 ‘최악의 것’이며 앞으로 국제사회

는 아동에게 ‘최상의 것’ 즉 ‘평화’를 주어야 한다고 결의하 다는 에서 찾아볼 수 

있다2).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한 제네바 선언｣은 ‘선언’이라는 상징 인 의미를 

2) 문: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할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 국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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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강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과 아동의 권리를 사회보장  혹은 시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진다(김정래, 1999). ｢아동의 권리

에 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된 후 머지않아 제2차 세계 이 발발하 고 아동은 

다시 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2. 1948년 ｢세계인권선언｣

  산업 명 이후, 아동의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제

1차 세계 에서 수많은 아동이 쟁으로 고통 받으면서 아동의 문제가 국가 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 다(안동 , 1999). 이러한 상황 속에 국의 에그랜드 

젭은 ｢아동구제기 (Save the Children Fund)｣를 창설하 고, 이는 이후 ｢국제아동

구제기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로 발 하 다. 국제아동구제기

은 1922년 세계 속 아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세계아동헌장｣을 발표하

으며, 이 후 국제아동구제기 은 아동복지를 한 5  원칙을 발표하 고 이것은 

곧 이어 개최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국제연맹 

본부 소재지의 지명을 딴 ｢아동의 권리에 한 제네바 선언｣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정태수, 1991).

  3. 1959년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발표되기는 하 으나, 국제연맹의 해체 등으로 이 선언은 그리 주

목을 받지 못 하 다. 이후 약 20여년이 지나, 제2차 세계 을 겪은 세계는  다

신조에 한 일체의 고려를 넘어서서 이를 선언하며 의무로써 수락한다.

   제1조: 물질 으로나 정신 으로나 아동의 정상 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이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제2조: 배고  아동에겐 음식을, 병든 아동에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잘못에 빠진 아동은 교화되어

야 하고, 고아와 집 없는 아동은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아동은 재난 시에 가

장 먼  구제되어야 한다.

   제4조: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리 인류 동포를 하여 바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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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쟁 재발 방지, 평화유지  국제 력을 해 유엔(United Nations)을 창설하

다. 유엔은 지 까지의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이라고 하는 추상 인 목표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 아동의 구체 인 권리를 ‘인권’의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이름과 국 을 취득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

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 다3). ｢아동권리선언｣은 아

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상으로 보지 않고 인권과 자유의 주체로서 바라본 선

언으로, 제네바선언이 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일반 인 

아동의 성장 발달과 련된 권리도 인정하는 보다 극 인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주목된다(김정래, 1999). 그러나 본 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도의 인 

문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에 한 노력은 각국의 임의

인 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4. 1979년 ｢국제아동의 해｣이후의 경과

  유엔은 ｢아동권리선언｣의 20주년이 되는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법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 발 시키기 한 

결의를 채택하 다. 기존 선언이 국가에게 강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 반성으로, 국제법 인 효력을 갖춘 약의 제정을 구하 기 때문이다. 약

을 제정하게 된  하나의 계기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아동이 처해 있는 

실이 매우 처참했기 때문이다. 매년 수많은 유아가 부족한 양공 으로 사망에 

이르 고, 수많은 아동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한 아동은 안 하고 쾌

3) 제1조: 인종, 종교, 태생 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2조: 신체 ‧정신 ‧도덕 ‧   사회 으로 발달하기 한 기회를 가질 권리.

   제3조: 이름과 국 을 가질 권리.

   제4조: 한 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릴 권리.

   제5조: 심신장애 아동은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을 권리.

   제6조: 애정과 도덕 ‧물질  보장이 있는 환경아래에서 양육될 권리.

   제7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

   제8조: 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제9조: 학 ,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0조: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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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노

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선진국도 외는 아니었다. 아동학 , 성 착취, 소년범죄 

등 결코 아동이 처한 실은 낙 이 않았다. 이러한 기 인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구속력이 있는 약의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폴란드는 1978년 제34차 UN인권 원회에 공식제기를 하기 이 인 1959년 아동권

리선언이 토론될 때부터 선언이 아닌 약으로 할 것을 주장하 으며, ｢아동권리선

언｣을 약의 형태로 만들기 해 1978년 2월에 유엔인권 원회에 약 안(19개 조

항)을 제출하 다(한지숙․홍은주, 1998).4). 하지만 이 안은 단순히 선언을 조문화

한 것에 머물 기 때문에 폴란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979년 10월에 

새로운 약 안(28개 조항)을 유엔인권 원회에 제출하 다. 같은 해 원회는 

약의 기 를 만들기 해 실무 을 구성하고, 각국, 문기 , NGO 등의 의견을 수

렴하면서 각각의 조문을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폴란드는 1978년에 제출했던 발의문

을 폭 수정하여 1980년에 새로 제출했고 이것이 기본 문서로 활용되었다(한지숙․

홍은주, 1998). 

  와 같은 과정이 진행된 아동권리 약 제정 기에는 별다른 국제  심을 끌

지 못하 다. 이를 사회경제  권리보장을 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선행 작업

으로 인식하기도 하 고, 많은 인권 약이 있는데도 아동만을 한 인권 약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지 않아, 기 3~4년간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

4) 유엔헌장 제68조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제, 사회분야  인권증진을 한 심의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헌장 제62조에 따라 인권  기본  자유의 존 과 수

를 진하기 한 권고를 마련하고 인권신장을 한 원회를 설치하 다(1946년). 그 의 하나가 

인권 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인권 원회는 인권의 국제  증진을 한 조치들, 

소수집단의 보호와 차별 우 지 등 인권과 련된 문제들에 한 제언이나 건의 는 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 인권 원회는 유엔 내에서 인권에 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도 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1993년부터 인권 원회의 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 원회는 ①  세계 인권상황의 감시, ②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③인권에 한 조사연구를 

토 로 한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④새로운 국제인권기 의 설정, ⑤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상 기 이 부여하는 인권 련 과제를 수행한다. 한 인권 련 국가 활동에 하여 각국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인권 원회,『교사를 한 인권교

육 기본용어』, 2007. 2006년 3월 유엔은 인권 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시켰다. 인권 원회의 이

사국은 47개국이며, 한국은 2006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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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한지숙․홍은주, 1998). 그러나 NGO의 활발한 활동  많은 국가의 인식변화

로 1983년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어, 1989년에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안이 유

엔인권 원회, 경제사회이사회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제 2   국내 아동권리의 역사  흐름

  우리나라는 삼국시 부터 요보호아동을 심으로 아동보호정책을 실시하 다. 아

동보호 심의 아동권리보장은 일제강 기 소  방정환을 심으로 한 소년운동을 

계기로 아동의 참여권 등 극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

다. 소년운동에서 우리나라 최 의 아동권리선언이 선포되었고 이는 이후 1975년 

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에도 향을 미쳤다. 1990년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청소년 헌

장에 제정, 공표되었는데, 청소년 헌장은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

임을 구체 으로 명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 약』에 비 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1. 근  이 의 아동권리

  우리나라는 근  이 부터 고아, 쟁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한 국가  아동

보호정책을 실시하 다. 신라 제3  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鰥寡孤獨老病: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늙고 병든 이 등)을 요보호 상자로 지정해 무

료 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하 다. 백제에서는 은조왕 33년(서기 15년)에, 고구려는 

태조왕 56년(서기 108년)에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곡을 배

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공계순 외, 2003).

  고려시 에는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의 기본 정신인 자비사상에 입각해 사찰

에서 고아, 기아, 빈곤아동을 탁 형태로 수용․양육하여 승려 는 사역승으로 양

성하 다. 민간에서도 이를 본받아 요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이들을 양자녀 는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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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하지만 요보호아동의 민가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나 유괴, 약탈 등이 

성행하는 폐단도 많았다. 한 고려시 에 어린 고아는 10세까지 에서 수용․양육

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 의 아동시설구제라 할 수 있다(김성경 외, 2005). 

  조선시 에는 요보호아동의 국가보호  민간수양을 법제화하여 수양임시사목, 자

휼 칙을 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해 국가가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는 노비로 삼는 것을 그 정황에 따라 허가하 다(김성

경 외, 2005). 이는 아동보호에 한 국가의 의무를 고 부터 법으로 명시화하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보호아동의 생명권은 근 이 부터 존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민간수양, 국가보호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존 되지 않고 성인의 단만으로 결

정되었다는 은 아동을 권리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보호양육의 상으로 인식됨

을 보여 다.

  2. 근  이후의 아동권리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입국하여 포교를 겸하면서, 서양선교사, 특히 

가톨릭 신부들이 육아  구호사업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의 근  육아사업의 효

시는 1855년 랑스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 구제 사업을 들 수 있으며, 1880년

에는 랑스 신부 장블앙이 한양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하 다. 드물게 

한국인으로 유학자인 이필화가 고아원을 설립하 다(김성경 외, 2005). 

  일제강 기 1921년에는 총독부가 제생원이라는 수용시설을 설립하 고, 총독부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각종 구호사업을 지휘․감독하 다. 한 1930년 에는 각 지방

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60개 시설이 국 으로 설치되었다. 1949년

에는 조선총독부 구호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

의 아동을 상으로 가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나, 가택구호가 불가능하거나 부 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가정에 탁하거나 구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 다. 이처럼 일제강 기에는 공  사회사업의 확 로 일정부분 아동복지가 진

을 보 으나 제 2차 세계  말기의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은 제 로 구호활



제1부  유엔아동권리 약의 등장배경과 기본  이해18

동을 펴지 못하 으므로 사실상 조선총독부 구호령은 명목 인 것에 불과하 다. 

한 아동을 쟁 수행을 한 미래의 병력, 노동력으로 보고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를 

실시했다고 할 수 있다(공계순 외, 2003; 김성경 외, 2005). 

  한편, 1920년 에 아동의 권리를 해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표 인 운동이 천도교에서 펼친 소년운동이다. 소  방정환을 심으로 한 소

년운동은 아동에게 권리를 찾아주자는 아동권리운동이다. 소  방정환은 통 인 

가부장  차별 질서 하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해왔던 아동을 해 아동권리운동을 펼

쳤는데, 이는 일제의 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처 하 다. 

한 아동권리 운동을 펼친 시 이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한 선언을 한 시

보다 빠르고, 그 활동내용으로 보아도 방정환이 아동권리운동의 세계 인 선구자라 

할 수 있다(김성경 외, 2005; 이재연, 1999). 

  1919년 3․1독립운동 후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언론이나 출 , 경제 문화의 각 방

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며, 천도교 안에 항일독립운동 방향의 세가 농 운동

과 청년운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당시 소  방정환은 독립운동과 같은 맥락에

서 소년운동을 택하 다. 소년운동은 조선의 독립운동과 무 하지 않고 근본 인 독

립투사를 양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일제의 감시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이 이 있기 때문이다. 방정환의 아동권리운동은 시  향으로 민족의식 하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교도 사상도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은 천도

교 집단에서 성장하고 천도교 청년회 회원으로서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의 향을 받아, 어른 심의 통사회에서 매사를 나이로 질서화하고 

아동을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써 부모의 속물이나 자산으로 여기는 상황을 개탄하

다(이재연, 1999). 

  소  방정환이 속한 천도교는 1921년 4월 소년부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그 해 5월 

천도교소년회로 독립하게 된다. 천도교 소년회는 설립 1주년인 1922년 5월 1일을 최

의 ‘어린이날’로 정하고 아동의 지 향상을 한 여러 운동을 벌 으며 1923년 소

가 심이 되어 『어린이』를 창간하 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부모의 속물, 기

성 사회의 주문품이 아닌 훌륭한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 그 로의 고귀하고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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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갓가히 하고 자조 리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리발이나 목욕가튼 거은 때맛처하도록하여 주십시오.

6. 낫뿐구경을 식히지마시고 동물원에 자조 보내주십시오.

7.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끝에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하며 이에 한 형제 천하에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는 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소년운동의 기 조건 3가지를 선언한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한 완 한 인격  

우를 허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한 

무상 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1.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한 각양의 가정 는 사회  시

설을 행하라.

인격체로 여겼다. 이러한 의식 하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해 최 의 어린이날에 다음의 일곱 가지 조항이 언 된『어린이날』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 다(이재연, 1999;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a).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는 소년운동의 기 조건 세 가지, 우리나라 최 의 ‘아

동권리선언’의 내용을 낭독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아동권리학회, 1999b).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인격 인 독립, 아동의 노동 지, 아동의 문화  권리를 

모두 포 하여, 매우 진본 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24년에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된 ‘아동권리에 한 제네바선언’과 비교하 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동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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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 어린이헌장〛

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 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 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양을 취하고, 질병의 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

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 제네바선언’은 쟁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명시하여 아동의 소극  

권리만을 언 하고 있다면,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을 경제․사회․문화  압박으로부

터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여 아동의 문화권 등 극 인 아동권리를 표방하 다. 

이처럼 방정환은 『어린이』를 통해 아동을 아동운동에 참여시키고, 문화활동을 통

해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아동권리운동을 개함으로써, 아동보호차원을 

넘어 세계 으로 돋보일 만큼 빠르게 아동권리운동을 시작하 다. 하지만 우리는 이

를 잘 계승하지 못하여 재 아동권리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지 

못한 상황이다(김정의, 1999; 이재연, 1999). 

  1957년에는 제네바선언, 아동권리선언,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제정하 다. 어린이헌장은 문과 9개 조항으

로 구성되며, 1988년에 문과 11개의 조문으로 개정되었다. 새 어린이헌장에서는 

시 에 맞지 않는 조항이 수정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발 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진 (제6조)을 포함하 다. 어린이헌장에 명시된 아동권리에는 건강가정에서 양육 

받을 권리, 교육원, 문화  오락 향유권, 유해환경과 학   노동으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장애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고, 아동의 책임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의 책임, 자연․문화․과학탐구, 세계시민으로서 성장 등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헌장

은 선언  의미가 강할 뿐 법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성경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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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 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

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험으로부터 먼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 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

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

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

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 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

  1990년 5월에는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청소년헌장을 제정, 공포하 고, 1998년 10

월에 개정, 선포하 다. 새로운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의 주체 인 삶과 자율 인 참

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려야 할 기본 인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구체

으로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로는 기본 인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할 권리, 일할 권리, 여가권, 다양

한 문화․ 술 활동 참여권, 정보에 근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책임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책임에 한 책임, 다른 삶의 방식도 존 할 책임, 생명

을 소 히 여기며 평화롭게 공존할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양성평등의 가치와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성경 외, 2005). 청소년헌

장은 청소년의 권리를 구체 으로 언 하 고,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명시하

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정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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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하나,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인 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

신 , 신체 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  정신  장

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물리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 인 폭력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사 인 삶의 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 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 해 갈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여가를 릴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건 하고 다양한 문화· 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근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  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 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하나, 청소년은 앞 세 가 물려  지혜를 시 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 에 물려  

책임이 있다.

하나,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

의 방식도 존 할  알아야 한다.

하나, 청소년은 삶의 터 인 자연을 소 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 청소년은 통일시 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하나,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하나,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나,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 ,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나,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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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 약』에 1990년 서명하여, 1991년 비 하 다. 다만 국

내법과 상충하는 세 조항을 유보하 는데, 이는 부모와의 면 교섭권 보장(제9조 3

항), 입양에 있어서 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1호), 아동재 에 한 상소권 보

장(제 40조 2항 2호)이다. 우리나라는 재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고, 이에 

해 유엔 아동권리 원회는 2003년  50여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정부는 이 

권고사항에 해 2008년 3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차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08. 

12. 19), 보고서는 약의 조항에 나타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안양육, 기 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 등 8개

의 역(clusters)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김승권 외, 2007).



제 2장   유엔아동권리 약의 이해

제 1   개요

  유엔아동권리 약은 아동권리 보장의 국제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약에 비

한 국가는 자국의 통과 문화, 습으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즉시 개선하

여야 하며, 필요한 입법 , 행정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

을 포함한 아동 련 종사자 등 모든 국민이 약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

는 홍보  교육활동도 포함된다. 하지만 약은 국제인권법규이므로 조문만을 가지

고 아동이나 일반시민, 아동 련 종사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어렵다. 각 국의 

약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유엔아동권리 원회도 약을 홍보하고 교육할 때에는 

아동 친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원회는 일반 시민의 아동

권리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 련 종사자들이 약을 리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

인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 아동권리

약에 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약의 홍보와 보 에 

극 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5). 때문에 아동을 포함한 시민 다수는 약의 존

재 사실이나 약이 있으므로 아동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6) 

5) 약 제42조( 약홍보의무): 당사국은 이 약의 원칙과 규정을 하고 극 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리 알릴 의무를 진다.

6) 공무원·교사·실무자·아동에 한 약인지도 조사에서 공무원은 49.7%, 교사는 84.2%, 실무자는 

19.4%, 등학생은 92.8%, 학생은 95.6%, 고등학생은 97.7%가 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 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의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 

모니터링』2005, pp241-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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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동권리 약의 이념과 내용

  약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에서  세계의 아

동의 권리장 으로서 그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약은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 보호의 객체로서만 보았

던 아동을 독립된 인격과 존엄을 가진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정하

다. 이를 해서 약은 차별 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6조), 그리고 아동 의사표 의 권리(12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약의 핵심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이 원칙은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의 모든 

조항은 궁극 으로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재연 외, 

2007). 약은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이 보장되게 하기 해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사

를 반 하는 것을 제로 모든 일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한 모든 조치가 당사국에서 히 이루어져야 한다.

  약은 ｢아동이니까｣, ｢신체 ‧정신 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성장이나 자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약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의사표 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아동을 한 것이니까｣

라는 이유로 아동과 련된 사항을 어른이 마음 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정

하고 있지 않다(荒牧重人, 2001).

  약의 이념과 내용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단순한 선언 인 조항이 아닌, 아

동이 직면하고 있는 실을 타 하는데 필요한 구체 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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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문

  문에는 약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 역사  의의, 약의 이념(취지)이 담겨져 

있다. 문은 총 1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  아동권리의 국제사회의 보장 

노력과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  환경의 필요성, 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 

개발도상국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 약의 제정이유가 구체 으로 설명되어 있다.

  2. 약의 구성  내용

  약은 문과 함께 제1부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41개 조

항), 제2부 약의 국제  이행조치(4개 조항), 제3부 부칙(9개 조항) 합계 54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

2조 ｢차별 지｣, 제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당사국의 약이행 의무｣, 

제5조 ｢권리행사 주체로서의 아동에 한 부모의 지도｣ 등 구체 인 아동권리의 내

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 여기에는 다양한 나라, 지역의 제도나 사회  습이 다

른 아동에 한 인권침해의 구제나 권리보호를 한 구체 인 방법도 포함하고 있

다. 아동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리의 부분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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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약내용 구성

생존권

건강·의료에의 권리(24)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에 한 정기 인 심사(25)

사회보장에의 권리(26)

생활수 에의 권리(27)

발달권

가. 가정  환경에의 권리: 부모를 알 권리(7), 자아정체성의확보(8), 부

모로부터 분리 지(9), 가족재회 출입국의 자유(10), 국외불법이송방

지(11), 부모의 제일차  교육책임(18), 안양육(20), 양자입양(21).

나. 교육에의 권리(28), (29).

다. 휴식·여가·문화  술  생활에의 참여권(31)

생

명 

생

존

발

달

의

확

보 

(6)

이

름

국

취

득

( 7 )

보호권

부모에 의한 학 ·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19)

경제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32)

마약·향정신약으로부터의 보호(33)

성 착취·학 로부터의 보호(34)

유괴·매춘·매매의 방지(35)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36)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한 한 보호(37)

소년사법에 한 권리(40)

참여권

가. 자기결정·자립

    의사표 권(12)

    사생활·통신·명 의 보호(16)

나. 시민  참여

    표 ·정보의 자유(1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

    결사·집회의 자유(15)

    매체 근권(17)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권리보호

난민아동의 보호와 원조(22)

장애아의 권리(23)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권리(30)

무력분쟁에 의한 아동의 보호(38)

희생된 아동의 심신의 회복  복귀

※ (  )안의 숫자는 약조문 번호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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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의 기본원칙7)

가. 차별 지의 원칙(제2조)

  약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자국의 할권 내에서 동 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 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차별 지의 원칙은 국가로 

하여  극 으로 그들의 권리의 인정과 실 을 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과 아동 집단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를 들어, 원회는 특히 차별이나 잠

재 인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별을 해결하는 데에는 입법, 행정,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변화  태도변화를 한 

교육  조치가 필요하다. 권리에 한 동등한 근에 있어서의 비차별의 용이 모

두에게 동등한 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 ‧정치

 권리 원회의 일반논평은 차별을 가져오는 조건을 이거나 제거하기 한 특

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약은 아동에 한 모든 행 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고

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조항은 "공공 는 사  사회 복지 기 , 법원, 행정 

당국 혹은 입법 기구"에 의한 행동에 련되어 있다. 동 원칙은 정부, 의회  사법 

기 이 극 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기구나 기

은 를 들어 제안된 혹은 재의 법, 정책, 행정행 나 법원의 결정 등, 아동과 직

으로 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향을 받는지에 해 체계 으

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용하도록 요청된다.

7) 유엔아동권리 원회 제34차 회기(2003)에서 채택된 일반논평 ‘아동의 권리에 한 약 이행을 한 

일반조치’에서 인용한 것임. 국가인권 원회,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일반권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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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생존  발달의 권리(제6조)

  약은 생명에 한 아동의 고유의 권리와 가능한 최 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

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본 원회는 국가들이 "발달"을 체

인 개념에서 아동의 신체 , 심리 , 정신 , 도덕 , 심리학   사회  발달을 

포함하는 가장 범 한 의미로 해석하기를 기 한다. 이행조치들은 모든 아동이 최

의 발달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라. 아동 의사표 의 권리(제12조)

  약은 "아동에게 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하여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

게 표 할 권리와 이에 한 존 을 강조하고 있다. 동 원칙은 아동의 권리의 증진, 

보호  감독에의 극 인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약

의 이행에 련된 국가의 모든 조치에 동일하게 용된다.

   더 많은 국가들이 아동에게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개방하는 것은 원회가 

발견한 정 인 변화이다.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가 거의 없다

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의회에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아동의 견해를 존

을 보장하여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만약 의가 유의미하려면 자료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근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은 비교  큰 도 은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정한 비 을 두는 것이 실질 인 변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목 으로 간주되어서

는 안 되며, 그를 통해 국가가 아동과 상호교류하고, 아동을 한 국가의 행 가 아

동 권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되어야 한다.

  아동 의회와 같은 일회의 혹은 정기 인 행사는 일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고

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에서는 지속 이고 진행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참여  아동과의 의는 한 명목상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표  견해를 

확인하기 한 것이어야만 한다. 제12조 1항의 "그들에게 향을 미치는 문제"에 

한 강조는 특정한 문제에 한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의 확인을 의미하는데,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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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년 사법 제도를 경험한 아동의 그 역에 한 법률 개정안에 한 의견 혹은 

입양 아동과 수양가정에 있는 아동의 입양법이나 정책에 한 견해 같은 것일 수 

있다. 단순히 비정부기구나 인권 기구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동과

의 직 인 계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요하다. 동 약의 기에 비정부기구들

은 아동의 참여  근을 개척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으나, 한 직  

을 하는 것은 아동과 정부 모두의 이익이다.

제 3   아동권리 약의 특징과 의의

  약의 의의는 첫째로, 당사국에 해 비 을 제로 한 아동권리의 실 을 법

으로 의무화한 것에 있다. 약이 인정한 아동권리에 해서 국내법규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약의 이념에 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약은 아동의 권리실 을 목 으로 하는 입법운동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喜多明

人, 1991).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약이 등장하기까지의 국제문서는 선언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이행할 의무가 국가에는 없었다. 하지만 약은 국제사

회의 법규범으로서의 법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에서도 약

의 국내법  효력을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 둘째로, 약의 채택으

로 인하여 아동권리보장의 구체 인 방법과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약은 

가정‧학교‧사회에서의 권리보장과 아동보호체계 등 아동과 련한 제도나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아동 ｣

  약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련한 국제문서의 흐름을 보면, ｢보호의 상｣으로서의 아동 이 ｢권리향유

8)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약과 국내법과의 계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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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로, 지 에 와서는｢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아동 으로 발 해 왔다. 특히 

약은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해서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를 제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에 포함된 권리는 국가나 행정기 , 부모나 가족 등 

주로 어른의 에서 요구된 권리로 종래와 다른 차이가 없는 ｢아동권리선언｣의 

연장선상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1980년 에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아동의 권리이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해하는 요

인으로부터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지 까지 주로 어른들이 논의

하고 결정하 다. 하지만 이 게 해서는 아동이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기 

때문에 아동과 련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아동 스스로가 발언하고, 아동에게 참여

하는 기회를 주고, 아동의 의견을 존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약은 아동권리의 보장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보장방법에 있어서는 

아동의 ｢의사표 권｣(제12조)이라는 구체 인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 하기 해서는 무엇이 최선인가의 단기

으로서 아동자신의 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차로서 약에서

는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약 제12조(의사표 권)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하여 본인에게 향을 미치

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 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 을 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 

행정  차에 있어서도 직  는 표자나 한 기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가 국내법상 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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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 권리

  약은 아동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이 권리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행사를 신해주는 역할이 아닌, 아

동이 권리를 직  행사할 때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지도‧지원할 

것을 법 으로 명시하 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약 제5조(아동의 권리행사와 부모의 지도 존 )

  아동이 이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는 용 가

능한 경우, 지 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

인 는 기타 아동에 한 법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 하여야 한다.

  한 약은 당사국에 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일차 으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 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8조). 당사국은 아동

의 권리보장에 한 법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보

호  치료 등의 조치이며, 아동의 내면 ‧정신 인 성장‧발달과 련한 권리의 보

장은 일차 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있음을 약은 강조하고 있다.

약 제18조(부모의 일차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1. 당사국은 부모 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 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이 아동

의 양육과 발 에 일차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본  심이 된다.

2.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진시키기 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

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한 기 , 시설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약은 아동에 한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아동의 의사를 존 하고 아동 스스

로의 요구나 의견, 행동을 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의사를 존 한 결과가 오히려 장래 아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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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이 성장‧발달해 간다는 교육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3. ｢아동권리 원회｣의 설치

  유엔은 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  상황을 심사

하기 하여 아동권리 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설치하 고, 

당사국에 해 정기 인 보고제도를 의무화하 다( 약 제43조와 제44조 참조). 

원회는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다. 하나는 당사국의 약이행을 모니터하는 것이고, 

 하나는 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가. 당사국의 약이행 모니터링

  당사국의 약이행에 한 모니터는 국가보고서를 토 로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해 당사국은 보고서에 약이행을 해서 취한 조치, 그

리고 진행상황, 약의 이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밝 야 한다. 

한 원회는 당사국이 재 과정에서 약을 어느 정도 용하고 있는지도 심사의 

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회는 국가보고서의 심사에서 시민, 민간단체가 

작성과정에 얼마만큼 참여하 는지도 심사를 한다. 원회는 정부 계자들과의 질

의·응답과정을 심사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의해 작성된 보고

서도 심사에 참고한다. 심사결과는 당사국에 한 원회의 권고문 형태로 작성되

며, 여기에는 당사국이 약의 이행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

다. 이것을 흔히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권고사항’이라 일컫고 있다.

  권고는 당사국에 한 직 인 법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원회의 정식

인 견해로서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사국은 원회가 밝힌 우려와 권고내용

을 성실히 검토하고 한 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고는 약이행 조치

로서 채용하고 있는 원회의 보고제도의 일환이며, 이것을 당사국이 성실히 이행하

는 것은 약상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약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는 당사국에서 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그 후에

는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94년 11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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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0년 5월에는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 다. 2008년 재 제3‧4차 통합국가보고

서가 작성 에 있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은 12월 19일이다.

나. 약의 해석

  원회의 약에 한 해석은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하여 원회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거

나, 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약상의 권리를 설명하기 하여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매년 1회 개최한다. 이날은 아동과 련된 사안과 

권리에 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논의된 결과는 원회의 ‘일반논

평’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약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문화 ‧종교 ‧

사회  특성과 욕구가 다양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변화함으로써 

약에 한 해석이 꾸 히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양희, 2007).

〈표 2-2〉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

연도 주제

1992 무력분쟁에서의 아이들(Children in armed conflict)

1993 경제  착취(Economic Exploitation)

1994 가족의 역할(Role of the family)

1995 여아(The girl child)

1995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1996 아동과 미디어(The child and the media)

1997 장애를 가진 아동(Children with disability)

1998 HIV/AIDS

1999 10주년: 이행에 한 일반 원칙(10th Anniversary: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2000 범국가  아동폭력(State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1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아동폭력(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in the family and in school)

2002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단체(The private sector as a service provider)

2003 토착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indigenous children)

2004 유아기의 아동권리 실천(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2005 부모의 양육밖에 있는 아동(Children without parental care)

2006 아동의 참여(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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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연도 NO. 주제

2001. 04 1 교육의 목표(the aims of education)

2002.11 2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서의 독립 인 국가 인권기 의 역할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2003.05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2003.07 4

CRC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11 5
CRC의 이행에 한 일반  원칙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6
어른과 동반 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우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 country of origin)

2005 7
유아기의 아동권리 실천(본인의 참여)

(Implementing child rights if early childhood)

2006 8

체벌과 잔혹한 국욕 인 형태의 처벌로부터의 보호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2007 9
장애아동의 권리(본인이 Qatar 원과 고동 작성함)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7 10 사법제도에서의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f Juvenile Justice)

  4. 선택의정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아동이 성산업에 강제로 종사당하고 인신매매, 성매매, 성

폭력, 포르노그래피 등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 무력분쟁의 발생으로 인하

여 상당수의 아동이 병사로서 투에 동원되고 있다. 더욱이 군 나 무력집단 내에

서 아동이 겪는 폭력이나 학  등은 아동권리 보장을 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에 응하고 약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해

서 유엔은 2000년 5월 25일에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 다. 하나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라피에 한 선택의정서｣이고,  하나는 ｢아동의 무력분쟁 

여에 한 선택의정서｣이다. 동 의정서를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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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련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07년에 유엔아동권리

회에 제출하 고, 2008년 5월 23일 스 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원회의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5. 국제인권법의 계승

  약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하고, 1965년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 1966년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 약｣(사

회권규약, A규약),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 약｣(자유권규약, B규약), 1979

년의 ｢여성에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한 약｣등 지 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권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 4   맺는 말

  약을 알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정책

이나 사업과 련한 모든 종사자들은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첨병역할을 다해야하

며,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아동이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극 으

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권리교육(학습)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아동이 권리행사의 주체로 성장‧발달하기 해서는 아동참여

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참여｣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친숙히 다가오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조 씩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아동을 포함한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형성 과정도 과거보다

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참여는 가정, 학

교, 사회에서 부분 이고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서의 

아동참여의 의의와 방법론에 한 구체 인 논의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권리로서의 아동참여는 약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요하다. 따라

서 앞으로의 아동권리교육(학습)은, 아동의 참여가 권리로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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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향을  것인가에 한 검토는 물론, 아동참여가 형

식화되지 않고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마련을 한 방향으로 개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한 8가지 오해’에 한 이야기

1. 아동에게 약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제멋 로 행동할 것이다.

2. 어른들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3.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인권교육, 권리학습 보다 인성교육, 교육이 더 필요하다.

5. 아동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면 부모나 어른에 한 존경심이 없어질 것이다.

6.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보면 오히려 더 엄격히 아동을 해야 한다. 

7. 체벌 지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8. 사회가 이 게 발달되고 좋아졌는데 새삼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

★ 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

러분 스스로가 의 내용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면 아동도 역시 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것

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 의 아동권리 실 에도 좋지 않은 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한 오해를 없애기 해서라도 권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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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보호시설 아동의 권리

제 1   개요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아동인권은 아동의 권리와 동의어

로 아동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는 구나 태어나면서 보장

받아야하며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히 주장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권리는 보편

이고 이며 구체 이다. 특히 아동에게 용할 때는 더욱 구체 이어야 한다

(국가인권 원회, 2006).

  아동의 요성  아동복지에 한 사회  책임은 산업화 이후 도시화, 자녀수의 

감소와 핵가족화, 교육기간  취업을 한 비기간의 연장 등과 같은 사회  변화

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권리의 내용도 통사회에서의 생존을 한 제한  

권리로부터 아동의 건 한 발달을 한 포 인 권리로 확 되어 가고 있다.

  1989년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아동권리 약)을 통과시켜 1990

년 20개국 이상의 비 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하 으며 2008년 7월 재까지 193개

국이 가입되어 있다.

  아동권리 약은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이 10년에 걸쳐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련된 모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이 약은 국제  구속력을 지닌 약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

동을 보호 상으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존재를 새로이 인

식했다는 에 큰 의미를 갖는다. 연령이 어려서 능력으로 보기에는 비독립 인 존

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수행에 있어서는 주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인간의 

권리를 능력의 유무에 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구나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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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을 표 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5). 한 이 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념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보호자의 보호를 넘어 실질 으로 권리의 주체로

서 승인된 기념비  국제문서로 평가 된다.

  특히 아동권리 약 제20조에 의하면 결손 아동의 보호조치는 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는 한 양육기 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 제10조 2항, 3항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리양육, 가정 탁 등 가정 

내에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조항은 아동복지사

업의 기능을 가정 내 부모의 역할기능과 련시켜 분류한 카두신(Kadushin, 1985)의 

지지 서비스, 보완 서비스, 리 서비스 가운데 리  서비스의 요성을 강조

한 것으로 아동양육의 기능의 일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제하여 부모

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정도에 따라 국가나 사회가 부모의 양육

을 보완 리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련법에도 나타나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 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모든 보호자는 유아를 건 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 유

아보육법 제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법 제913조에서도 규

정하고 있으며, 동법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우선  책임은 가정 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를 하는 부분의 문제가 일차 으로 가정환경의 결함  그로 인한 

부모역할의 부재로부터 비롯됨을 고려해 볼 때 가정의 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 기능

을 국가나 사회가 지지‧보완‧수정‧재조정‧ 리하는 복지실천은 아동복지에서 우선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성 혜‧김연진, 1997, 장인 ‧오정수, 1989).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이 입양 혹은 가정 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이며 이로 인해 아동의 시설보호는 피할 수 없는 실

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발생 수(11,394명)  입양

(1,991명), 가정 탁(3,378명), 소년소녀가정 책정(247명)에 비해 시설입소(8,861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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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 히 시설보호가 

아동보호의 주요정책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시설보호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실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하며 특히, 시설종사자의 아동 권리 교육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설보호 사업을 살펴보고 시설종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구체 인 내용들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의 권리를 실 해 나가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한다.

제 2   아동보호시설과 아동의 권리

  1. 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입양, 가정 탁( 리양육, 친인척

탁, 일반 탁) 등과 같이 가정보호사업의 상에 합하지 않은 아동을 시설에 입소

시켜 건 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아동복지사업의 한 유형이다.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불우아동건 육성 책수립, 그리고 2000년 아동복지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아동복지를 한 정부차원의 제도  개 에 따라 시설보호사

업의 방향은 변화되어 왔다. 최근 시설보호사업의 기본방침은 규모시설보다는 소

규모 시설 등 소규모 가정단 의 보호방식으로 환하여 가정 인 분 기에서 유

아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이순형, 2003, 재인용).

가.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목

  시설보호사업이란 아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타

인이 부모 역할을 리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일시  는 장기 으로 보호하는 서비

스이다(Kadush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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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시설보호사업은 부모가 없는 고아를 집단 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데 일

차  목 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히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차원을 넘

어서 아동의 건 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  치료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문제의 보다 근본 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설보호사업의 목 이다

(표갑수, 2000). 한 시설보호사업은 고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로 인해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 로 충족되기 어려운 아동에게도 집단보호와 더불어 

사회  응을 한 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은 시설보호를 통해 기

본 인 생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 

반에 한 안내와 지도를 제공받고 있다.

나. 시설보호사업 상아동

  시설보호사업은 입양, 가정 탁( 리양육, 친인척 탁, 일반 탁) 등과 같은 가정

보호가 합하지 않은 유아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의 입소 상자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8.).

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② 보호자로부터 학 받은 아동.

③ 보호자의 학 로 아동학 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④ 기 생활보장 수 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

려운 아동.

⑤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자립지원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① 시설퇴소 아동  취업 인 아동(우선).

② 시설퇴소 아동  취업 비 인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③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서 25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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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보호사업의 종류  서비스 내용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기 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

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정

서장애아시설, 아동상담소(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아동 용시설,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

되면서 아  육아시설이 아동양육시설로, 교호시설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아동직

업보도시설이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정서장애아시설이 아동단기보호시설로, 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는 종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한 향후의 

양육 책수립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 를 하거나 불량행 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

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

년부지원에서 보호‧ 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 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비기간 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한 상담, 치료, 방  연구 등을 목 으

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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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아동 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 , 체육, 연극, 화, 과학실험

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 장 등 아동에게 건 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

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 : 지역사회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

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 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종합 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먼 , 지역사회아동의 건 한 발달을 

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동가정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

을 상으로 개별 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 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 학교부 응 아동을 상으로 올바른 인격형

성을 한 상담, 치료  학교폭력 방을 목 으로 하는 아동 문상담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학 아동의 발견‧ 보호‧치료  아동학 의 방 등을 문 으로 실시

하는 학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그리고 

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방과 후 개별 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 한 인격형

성을 목 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역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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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보호사업 아동의 황

  〈표 3-1〉과 같이 2007년 12월 말 재 국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

동의 수는 18,426명이며,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 양육시설에는 17,161명,  직업훈련시

설에 72명, 보호치료시설에 404명, 자립지원시설에 269명,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에 각각 365명과 155명이 입소해있다.

〈표 3-1〉 국아동복지시설 황 (2007. 12. 31 재)
(단 : 개소, 명)

구분
계( 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2 18,426 243 17,161 3 72 8 404 13 269 13 365 2 155

서울 46 3,412 33 2,901 2 62 1 75 3 77 5 142 2 155

부산 22 2,281 19 2,155 1 90 1 29 1 7

구 25 1,080 19 967 1 10 1 36 3 45 1 22

인천 9 666 8 653 1 13

주 11 809 9 725 1 24 1 60

13 578 11 491 1 72 1 15

울산 1 119 1 119

경기 28 2,086 26 1,987 2 9

강원 10 573 9 553 1 20

충북 15 838 13 801 1 25 1 12

충남 15 857 14 835 1 22

북 18 1,044 16 964 1 61 1 19

남 23 1,499 21 1,441 1 32 1 26

경북 16 959 15 957 1 2

경남 25 1,282 24 1,269 1 13

제주 5 343 5 343

  주: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 상담소)은 서울 2개소는 시설통계에 포함.

  주: 보호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38개소, 종사자수 133명), 용시설 인천(1), 주(2), 경남(1) 총 3개

(종사자수 7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

  주: 개인양육시설 12개소(정원 224명, 원177명, 종사자 43명) 시설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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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보호사업의 원리

  아동복지의 기본원리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는 것이

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리

서비스의 안 의 하나로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

는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특수한 보호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의 원리

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인간생명의  존 원리이다.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생존의 권리는 한 생활수 을 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서 구체화되고,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릴 권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 , 가족과의 인 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등으로 나타나있으며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 할 자유와 자기 생

활에 향을 주는 일에 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인 기

으로 존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성 회복, 형성의 원리이다. 시설아동의 경우 정상 인 가정에서 생활해온 아

동과는 달리 인간 계나 환경 응을 한 행동양식에 지체 상이나 왜곡 상을 보일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하기 에 가정에서 방치, 방임되었던 아동을 문 인 통찰력과 아동

과 직원간의 신뢰 계에 기 하여 이들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친자 계존  조정의 원리이다.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장 불

안정한 요소는 바로 친자 계의 약화라고 하는 사실이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비

록 부모는 생존해 있으나 이러한 친자 계는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모교

육 로그램이나 가정 복귀 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 부

모와의 계를 회복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화와 사회화 과정의 조화원리이다. Bowlby는 모성결핍을 경험한 아동은 



 보호시설 아동의 권리 49

우울한 정서, 무 심,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문제 아동이나 비행아동이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친 하고 지속 인 인간

계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은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통하여 

아동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가 회복 진의 원리이다. 시설보호는 일시 인 것이며 가정과 

사회의 복귀를 하여 가족과의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의 활동에 극 참여하여 사회생활의 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 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등

이 포함된다. 아동권리 약의 54개 조항을 네 가지 범주의 권리로 역 화시키면 〈표 3-

2〉와 같다. 일부 조항은 권리유형에서 첩되기도 하지만 체로 보호권에 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생존권 등의 순이다(길은배 외, 2001).

〈표 3-2〉 아동권리 약의 권리유형별 해당 조항

권리유형 해당조항

생존권 ․생명의 존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건강과 의료에 한 권리(제 24조)

보호권

․차별과 련된 약(제2조 비차별, 제7조 성명과 국 , 제23조 장애아동, 제30조 원주민 아동)

․착취와 학 에 련된 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11조 불법행  이송과 미귀환, 제16조 

사생활, 제19조 학 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제21조 입

양, 제25조 정기 인 심사, 제2조 이주노동자, 제33조 약물․학 , 제34조 성 착취, 제35조 

아동의 매매‧유괴, 제36조 기타 모든 행 의 착취, 제37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 제39조 재

활혜택, 제40조 미성년자법)

․ 기상황과 응 상황에 련된 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22조 난민 아동, 제25조 정

기 인 심사, 제38조 쟁, 제39조 재활혜택)

발달권

․아동의 의견(제12조), 표 의 자유(제13조), 결사의 자유(제15조), 정보와 자료(제17조), 교육

(제28조와 제29조), 놀이와 오락활동(제31조), 문화활동의 참여(제31조), 사상 양심  종교

의 자유(제14조), 개인의 발달(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정체성(제6조, 제7조), 

건강과 신체  발달(제24조), 표 의 권리(제12조, 제13조), 가족(제9조, 제10조, 제11조)

참여권
․ 당한 정보에 근할 권리(제17조), 부모의 제1차  양육책임과 이에 한 국가의 원조

(제18조), 아동권리 약과 련된 정보에 근할 권리(제42조)

자료: 한국지역사회복지회(1999), 길은배 외(2000:2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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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은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발달권은 상당히 잘 

보장 받았지만 참여권은 크게 미흡하 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은 

자신을 옹호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설사 부모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아동

의 권익을 옹호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이용교 외, 2005).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유엔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한 1차 보고서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은 ‧유아에 편 되

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아동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 시설은 가정서비스 기 으로서의 기능 수행미비로 

보조  지 이 입소자 비례 지원방식으로 지원, 시설의 규모화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이다. 그 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한 정부의 지도 감독이 피상 인 수 이

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5).

  3. 보호시설 아동의 권리

  보호시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개발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 지표를 

심으로 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기타 역을 통해 구체 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존권

□ 식생활

  ○ 보호시설에 양사나 조리사가 근무한다.

  ○ 아동의 발달단계와 기호를 고려하여 식단을 짜고, 연 1회 이상 아동에게 의견

조사를 하여 식단에 반 한다.

  ○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모여서 가정식으로 식사한다.

  ○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으나 정한 시간이 지나도 아동에게 식사를 차려 다.

  ○ 아동의 거주공간에 있는 냉장고 등에 간식이 항상 있어서 1일 1회 이상 자유

롭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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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월 1회 정도 외식을 한다.

  ○ 식당에서 직원은 생복, 생모, 생장갑을 착용하고 일한다.

□ 의생활

  ○ 학생 이상의 아동일 경우 직원이 아동과 동행하거나 아동이 직  옷가게에

서 옷을 선택하여 구입한다.

  ○ 충분한 개인별 옷장과 사물함 등에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다.

□ 주거환경

  ○ 부모나 아동은 입소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 아동의 의사와 무 하게 다른 시설(같은 법인이라도 생활권이 다른 시설을 포

함하여)로 원 되지 않는다.

  ○ 아동이 거주하는 숙소는 일반 주택가에 치한 아 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형

태가 좋다.

  ○ 시설에서 숙소 배정 시에 아동의 선택을 참고하되 아동이 지닌 특성들을 고려

한다.

  ○ 모든 학생은 개인별 책상이나 탁자가 있다.

  ○ 아동이 학교나 유치원에 등교하기에 당한 시간에 자유롭게 기상한다.

□ 보건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 환자인 아동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양호실과 별도로 안정실이 있다.

  ○ 모든 아동의 개인별 건강 리카드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리된다.

  ○ 모든 아동에게 연 2회 이상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한다.

  ○ 연 1회 이상 문가를 청하여 직원이 정기 인 보건교육과 생교육을 받는다.

□ 안

  ○ 각 숙소에 스 링클러와 2층 이상에 완강기(탈출용 밧  는 피사다리)가 설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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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으로 교통안 교육과 약물오남용교육을 모두 실

시한다.

나. 보호권

□ 아동 입소 시

  ○ 아동 신병 인수 시 시‧군‧구청이나 센터 측에서 상담한 모든 상담/조사자료

(부모와의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포함한 아동의 가정환경 등이 포함된)와 간단

한 기록카드(아동의 신상명세 등이 포함된)를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한다.

  ○ 신입 아동의 입소  아동의 신상을 미리 악하고, 생활복지사 등 여러 직원

들이 의하여 숙소를 배정하고 담당자가 아동을 맞이할 비를 한다.

  ○ 아동이 입소 기에 흔히 겪는 분리불안, 박탈감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해 

소아정신과 의사, 상담사나 치료사 등 외부 문가의 지도를 받고, 개의 경

우 사회복지사가 체계 으로 상담하여 리한다.

□ 시설에서의 아동보호

  ○ 아직 의사표  능력이 낮은 유아의 욕구는 소아과 의사 등 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아가 발달단계에 맞게 성장하는지를 세심한 찰을 통해 의사표

을 악한다.

  ○ 연 1회 이상 아동에게 생활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

한다.

  ○ 연 1회 이상(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모든 아동의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상담하며, 문제발생시 수시로 상담한다.

  ○ 아동의 생일에 생일잔치를 하고 선물을 다.

  ○ 모든 아동에 한 개별  양육계획이 세워져 있고, 주기 으로 재사정하여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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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과 문제행동

  ○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

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

  ○ 아동간의 신체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신체  폭력 등을 하지 말도록 교육

시키고,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 책 등을 체계

으로 실시한다.

  ○ 연 2회 이상 체계 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추행 는 성폭력 사건이 생길 때

는 원조치 등 정해진 차에 따라서 선도한다.

  ○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정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성문제 발생 시 고

발 등 재발방지 책을 세운다.

  ○ 아동이 ‘시설병 증후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

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생활지도원이 아동을 개별화하여 아동이 스스로 계

획하여 용돈 리, 시간 리, 학습 비 등을 하도록 지도한다.

□ 특별한 아동에 한 보호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신체  학 나 방임 등으로 입소한 아동의 ‘피학  증후

군’을 치료하기 하여 정기 으로 소아정신과 등의 문치료를 받게 하고, 시

설 안에 있는 혹은 밖에 있는 공동생활가정(혹은 소규모 시설)에서 응기간을 

갖게 한다.

  ○ 이주민의 자녀, 이주노동자의 자녀, 혼 아동 등 차별받기 쉬운 소수아동에게 

언어교육 등을 집 으로 실시하고, 다른 아동에게 문화  다양성과 용을 

가르친다.

  ○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쉬운 아동에 해서는 사례회의에서 책

을 의하고 련기 과 공동으로 응한다.

  ○ 비행을 한 아동을 해 시설의 고문 변호사가 선임되어 체계 으로 도움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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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의 계증진

  ○ 모든 아동의 부모와 가족 계를 가  악하여 1년에 1회 이상 부모와의 상

담을 통해 가정 복귀 가능성을 악하고, 시설 아동의 부모가정 방문  부모

의 시설방문을 장려한다.

  ○ 아동의 부모모임 등이 조직되어 있고, 아동의 양육에 한 반 인 사항을 시

설과 의한다.

  ○ 아동에게 부모‧자녀 계와 유사한 경험을 주기 해서 아동의 의사를 존 하

여 결연한 후원자의 가정을 1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숙식을 하며 가정생활을 

체험하도록 한다.

□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 연고자에게 아동을 귀가시킬 경우에 귀가의 방법과 귀가 후 지도계획에 해

서  혹은 연고자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 으로 비하고 사후지도

를 한다.

  ○ 취업지도, 리, 음식조리, 이성교제와 결혼 비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꾸 히 지도하여 퇴소 시키고 사후지도를 한다.

  ○ 아동이 퇴소한 후 구직, 질병, 비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후지도 

담자를 지정하고, 아동에게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등을 통해서 자립할 

때까지 체계 으로 지원한다.

다. 발달권

□ 교육받을 권리

  ○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 수 에 따른 종합 인 교육계획을 세워 체계 으로 수

행한다.

  ○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에 해서는 외부 문가나 문기 과 연계

하여 체계 으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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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정집 아이들처럼 외부 학원에 보낸다.

  ○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아동의 의사를 존 하여 인문계나 실업계를 선

택한다.

  ○ 모든 아동에게 문 학 혹은 4년제 학교에 진학하도록 극 권유하고, 합격 

시에는 장학 을 지 하거나 주선한다.

□ 풍부한 인간 계

  ○ 인간 계훈련 등 집단 로그램이나 활동으로 맞춤식 지도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 외부 문가의 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 연 1회 이상 아동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인간 계훈련’ 로그램 등을 통하

여 허심탄회하게 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문화  권리

  ○ 아동은 방과 후나 녁시간 에 텔 비  로그램을 선별해서 보는 방법을 

배우고, 아동이 좋아하는 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 아동은 주말이나 연휴 등에 자유스럽게 외출을 하거나 화구경 등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

  ○ 아동은 발달단계에 맞게 연극, 음악, 체육 해당 분야 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동이 직  참여하여 문화 활동을 하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갖는다.

  ○ 인터넷을 자유롭고 건 하게 활용하고 개인 으로 미니홈페이지를 운 할 수 

있다.

라. 참여권

□ 개인생활에 한 의사결정

  ○ 아동의 종교생활은 자유이고, 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아동의 외출 회수와 시간은 자유롭지만, 귀가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아동과 후원자(자원 사자를 포함)와의 만남이나 서신왕래를 주선하지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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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 사생활의 권리

  ○ 아동의 사생활을 최 한 보장하기 해서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 윤리규정이 

있고, 아동이 직  편지를 개 하고 이메일을 쓸 수 있도록 사생활을 실질 으

로 보장 한다.

  ○ 각 숙소에 화기가 있어 아동이 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다.

  ○ 시설홍보물을 만들 때 아동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사진을 게재한다.

  ○ 방문객이 아동숙소를 람할 때, 해당 기간에 본보기로 지정된 숙소만 방문하

게 하는 등 아동의 사생활을 가  보호한다.

□ 용돈 리와 아르바이트

  ○ 아동에게 축의 요성을 가르치고, 아동이 통장을 직  리하고 자유롭게 입 과 

출 을 한다.

  ○ 15세 이상 아동은 건 한 아르바이트라면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후, 시설의 

지도에 따른다.

  ○ 아동은 개인 용돈으로 mp3 등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 스킨, 로션 등 기 화장품을 아동의 취향 로 구입해주거나 개인이 용돈으로 

사서 활용한다.

□ 시설운 에 참여

  ○ 아동과 직원이 참여하는 가족회의나 아동자치회에서 생활수칙을 결정한다.

  ○ 시설 내외의 행사에 참석 여부는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 18세 퇴소가 아니고 도에, 아동을 연고자의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등 귀가 조

치 시에 아동의 의사가 으로 반 되어야 한다.

  ○ 시설 홈페이지나 카페에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시설 내 아동자치회(학생회 등)가 아동 주도 으로 운 되고, 논의된 사항이 

시설 운 에 극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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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계형성

  ○ 시설 내 자원 사단체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1년에 1회 이상 간담회나 자원 사

자행사를 한다.

  ○ 아동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도 아동복지시설의 행사에 극참

여하도록 한다.

마. 기타

□ 아동권리 옹호를 한 제도  장치

  ○ 이사회나 운 원회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인권과 복지 분야 교수 등 인권

문가가 있다.

  ○ 시설에서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을 때에 국가인권 원회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안내한다.

  ○ 시설에 ‘국가인권 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고 아동에게 진정함의 이용방법

이나 국가인권 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을 자세히 안내한다.

□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 시설 내에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한 구체 인 지침이 있고, 이를 직원

과 아동에게 철 히 가르친다.

  ○ 시설에서 아동에 한 인권침해 사안의 발생 시 보고 통로와 내부 조사와 조

치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있다.

  ○ 아동의 고충은 건의함이나 홈페이지와 생활지도원 등을 통해서 수되고 직원

회의 등을 통해서 그 요구는 극 수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다.

  ○ 아동의 인권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인권상황을 체계 으로 개선한다.

  ○ 자격을 갖춘 생활복지사가 근무하고 아동의 인권옹호를 한 활동을 한다.

□ 인권교육

  ○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고 아동에

게 가르친다.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약의 주요 내용과 아동권리 옹호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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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다.

  ○ 아동과 부모(혹은 연고자)에게 아동의 권리에 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 시설종사자 채용 면  시 아동에게 체벌하기 쉬운 상황 등을 시하여, 응모자

의 인권감수성을 악하고 이를 채용여부에 반 한다.

□ 시설운 의 투명성

  ○ 아동복지시설의 회계와 운 에 한 정보를 행정기 , 연구기  뿐만 아니라 

아동부모, 후원자, 자원 사자 등에게도 정보를 공개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은 련분야 학교수나 소아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아

동의 생활지도에 한 구체 인 방법을 연 2회 이상 정기 으로 지도받는다.

제 3   맺는 말

  지 까지 시설보호사업과 우리나라 시설보호의 원리, 황  보호시설 아동의 권

리를 실 할 수 있는 구체 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아동권리를 실 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요한 향을 주는 교육, 환경, 보

건, 노동, 문화 등의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발 을 한 미래세 의 육성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 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리  서비스를 받게 되며 리  서비스의 세계 인 추세는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 탁이나 입양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보호사업 한 차 소규모

화하거나 공동생활가정으로 바꾸고 시설보호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많은 지침들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들이 에서 언 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내용을 수시

로 검하고 구체 으로 실 해 나갈 때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사업 

한 진 으로 발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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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아동학 와 아동권리의 계

  1.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표  사례: 아동학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국가의 보호체계에 들어온 아동들의 양육을 국가

신 담당해 온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  문제가 최근에 자주 매스컴을 통하여 알

려지고 있다. 이 게 주로 가정이나 집단시설 내에서 는 아동의 양육책임자인 보

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 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 인 사례이다. 

1989년 유엔총회 참석국가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 약을 심으로 아동

의 권리와 아동학 의 계를 살펴보면, 약 제6조~제40조까지가 아동권리에 한 

실질 인 내용으로서 이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실천원칙에 따라 다

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기 한 음식, 깨끗한 물  안 한 거처를 제공

받을 권리와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한 의료 인 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아동이 착취와 차별 인 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폭력‧학   방

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아동이 정규 ,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신

체 ‧정서 ‧사회  성장에 필요한 평균수 의 생활을 릴 권리

  ○ 참여권: 아동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서 아동 자신이 련된 문

제에 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할 권리

  유엔아동권리 약을 상기 네 가지 권리로 분류할 때에 아동학 는 보호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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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에 의한 폭력행사(신체학 ) 는 아동이 가

진 질병치료를 게을리 하여서(의료  방임) 아동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례는 생

존권을 박탈당한 경우이다. 특히 빈곤문제와 하게 결부되어 있는 방임아동의 경

우 성장발육에 필요한 의식주가 제 로 제공되지 않아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도 생존권이 제 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이다. 한 보호자가 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집안에 가두어 두는 사례(교육  방임)는 발달권을 박탈당한 

경우이다. 폭력 인 보호자의 억압 속에 사는 아동들, 보호자로부터 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사는 방임아동들, 교육권을 박탈당한 아동들은 자신의 문제에 해 자

유롭게 의사를 표 하는 참여권은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학 는 보

호권만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반에 걸쳐서 그 권리가 침해

되는 표 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2. 아동권리 보장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

  유엔아동권리 약이 채택된 그 이듬해인 1990년 뉴욕에 모인 세계정상들은 향후 

10년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해 국가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노력하자

고 약속하 다. 2002년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아동특별총회”에서 다시 모

인 세계정상들, 민간단체 표들  아동 표들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간 세계 인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목표와 행동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 다. 총 189개국에서 61명의 국가원수, 1,200여명의 

정부 표, 2,000여명의 민간단체 표  350여명의 아동 표들이 참석한 이 특별총

회 결과 채택한 발표문의 제목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이며,  세계가 아동의 권리증진을 해 10년간 실시해야 하는 사업목표

로서 ①아동의 건강증진(Promoting healthy lives), ②질 인 교육 제공(Providing 

quality education), ③학 , 착취  폭력 근 (Protecting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violence)  ④HIV/AIDS 퇴치(Combating against HIV/AIDS)의 네 가지이다. 

이 듯 학 , 착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세계가 함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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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처해 나가야 하는 주요한 과제이다.

  한 유엔에서는 아동에 한 폭력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2002년부터 2006년까

지 아동폭력에 한 범세계 인 연구(Global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진행하 다. 동 연구는 ①가정에서의 폭력(아동학 와 방임), ②교육 장에서의 폭력

(체벌), ③시설  안양육에서의 폭력( 안양육), ④지역사회와 길거리 폭력  법

 문제를 가진 아동(성착취) 등으로 분야를 나 어서 각 국가별 아동폭력에 한 

문제 과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해서는 가정, 교육 장  

시설 등에서 체벌이 공공연하게 허용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체벌을 신하

는 정 , 비폭력  훈육을 국민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연구의 최

종 보고서에서는 2009년까지 모든 아동폭력을 법으로 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 2   아동학  련법

  1. 국제조약

  아동학 와 방임에 해 국가차원의 보호체계가 도입되는 근거는 물론 1989년 유

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동 약은 문에서 “아동은 완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하여 가족  환경

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 기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

나 동 약 제19조에서는 “ 약 비 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 ‧정신  폭력, 상해나 학 , 유기나 유기  우, 

성  학 를 포함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 약은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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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동 약을 비 한 국가에게는 이행의무가 주어져 있다.

  동 약은 아동에 한 을 성인, 특히 보호자의 종속 인 존재에서 인권의 주

체로 변화시켰고, 아동에 한 가혹행 들이 학 로서 인식되면서 보고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동학 가 나라마다 증가하면서 이에 한 방지 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논의가 되는 주안 은 (1)아동학 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의심되는 아동학 를 신고할 책임은 구에게 있는가? (3)신고 된 아동학 를 조

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의심되는 아동학 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며, 이에 한 국가 인 응책을 마련하기 한 근거법을 국가마다 마련하게 된다.

  2. 국내법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 약을 비 하고 1991년부터 비 국가로서 약

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 

발효되기 이 까지는 기‧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등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요보호

아동에 한 시설보호가 아동복지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2000년 1월 12일 면 개

정된 아동복지법이 법률 6151호로서 공표되고 7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학 받는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가 도입되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  개념의 명확화, 아동보호 문기  설치근거 등 아

동학  련조항이 11개 조항으로 증‧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학 와 방임아동에 

한 정부차원의 공식 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가 시작되었다.

제 3   아동학 의 범주

  1. 아동학 의 정의

  아동학 를 가정 내 문제, 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이상의 사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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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응하기 해서는 그 사회가 합의하는 아동학

의 범  는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학 를 규

정하고 있다. “아동학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  폭력 는 가혹행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상기 법안을 요약하면 아동학 의 범주는 보호자와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인 발달을 해할 수 있는 가혹행 를 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는 

보호자와 성인의 아동에 한 신체 , 정서 , 성  학 행   보호자에 의한 아

동의 유기와 방임으로 구분된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 지행  조항에서는 구든지 아동에 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 로서 각 유형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제1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 행 ”, 제2호는 “아동에게 성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 행 ”, 제3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 행 “  

제4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보

호‧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 “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 는 신체  손상을 주는 가혹행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인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여 정상 인 발달을 해하게 되는 방임까지 그 

범주가 범 하게 발 하 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헨리 박사가 1962년 “매 맞

는 아동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아동에 한 신체학

에서 출발한 학 가 이제는 아동에 한 부 한 양육 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

산된 것이다. 즉, 아동학 와 방임을 합쳐서 멀트리트먼트(maltreatment)라는 개념으

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성인의 아동에 한 부 한 계”를 의미하며 학

(abuse)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조항에서는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 를 

한 자에 해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40조의 2에서 상습 으로 제40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

지 가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아동에 한 학 행 를 법 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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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학  유형별 징후

가. 신체학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 를 말한다.

―물건을 던지는 행 ,                            ―떠 고 움켜잡는 행 ,

―마구 두들겨 패는 행 ,                         ―뺨을 때리는 행 ,

―발로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하는 행

―벨트 등 도구로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하는 행

신체  징후 행동  징후

∙신체 여러 부 의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

자국

∙두 에 심한 멍

∙  등으로 목 졸린 흔 , 목에 난 상처

∙입, 입술, 팔, 다리, 몸에 난 열상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치아, 이로 물린 자국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 스로 인한 원형탈모

∙사지골   안구출 , 고막 열, 내부장기 열

∙두뇌손상

∙사망

∙어른과의  회피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침

∙공격 이거나 축 인 극단  행동

∙부모를 두려워 함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가출이나 비행

∙상처에 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

한 변명을 함

∙아 하거나 어색한 동작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

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

나. 정서학 : 아동에게 가해진 언어 , 정신  , 억제, 감 , 기타 가학  행

를 포함한다.

―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

―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두는 행

― 원망 , 거부 ,  는 경멸  언어폭력, 다른 아동과 비교하는 행

― 아동의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행

― 삭발시키는 행 , 아동에게 걸려오는 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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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징후 행동  징후

∙성장장애

∙신체발달 하

∙언어장애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반사회 , 괴  행동장애

∙수면장애, 놀이장애 등 신경성 기질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다. 성학 : 성인의 성  충족을 목 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  행 를 말한다.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을 요구하는 행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행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

―소아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르노 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

―아동과의 강간행

―매춘, 매매, 포르노물 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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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징후 행동  징후

∙신체  지표

―학령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항문 증후

―항문 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성 (性的) 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 인 묘사를 한 그림

―타인과의 성 인 상호 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상으로 하는 성 인 상호 계

∙비(非)성 인 행동지표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 축, 환상, 유아  행동(퇴행행동)

―자기 괴  는 험을 무릅쓴 모험 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주의집 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는 성에 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괴  행동(자살시도)

―범죄행

―우울, 사회 계 단

라. 방임: 보호자가 고의 , 반복 으로 아동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인 발달을 해할 수 있는 모든 행

를 말한다.

―물리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험하고 불결한 주거 환경에 그

로 방치하는 것.

―교육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 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 .

―의료  방임: 필요한 의료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

―정서  방임: 아동과 화하지 않거나 안아주지 않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 과 한 

정서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  을 피하는 것 등.



 아동학 와 아동의 권리 67

신체  징후 행동  징후

∙성장지연, 발달지체

∙기아, 양실조, 하지 못한 양섭취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 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

∙음식을 구걸

∙비행 는 도둑질

∙학교에 일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발생요인

  아동학 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련되어 발생하며,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학설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발달생태학  모델, 벨스키, 1980).

가. 부모의 심리  문제

  부모 자신의 학  경험이 련되어 있다. 학 를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한 채워지지 못한 애정 계를 자신

의 자녀에게서 구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역 된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자

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법인 폭력을 사용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습 화

된다.

나. 가정의 경제사회  요인

  경제  곤란, 실업, 부부불화, 가족구성원에 환자가 있는 등의 상황에서는 가족 내

의 스트 스가 높아지고 폭력이 발생하기 쉽다.

다. 주 로부터의 고립

  주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은 필요한 사회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양육

의 어려움이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게 되므로 학 로 발 하기 쉽

고 한 학 의 발견도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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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 측의 요인

  잘 울고, 달래기 어렵고, 매우 고집스럽거나 과민한 아이들, 양육이 힘든 기질  

행동특성을 가진 아이들,  만성질환이 있거나 출생 시 체 아, 생아인 경우 

등은 부모의 아동에 한 애착형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양육에 부담을 느끼게 하기 

쉽다.

마. 부모와 아동과의 계

  신체학 나 정서학 에서는 종종 특정한 아이가 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형제들에 해서는 “귀엽다”, “ 같은 행동을 해도 이 아이는 야단칠 수 없다”는 등

의 말을 하는 부모가 있다. 이것은 부모와 그 아이의 계가 요한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학 의 상이 되는 아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거나, 출생 

시 체 아인 계로 출생 후 모자 분리를 경험하 거나, 증오하고 있는 자신의 형

제와 같은 출생순 나 성별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불완 한 애착 형성을 유

도하고 자녀에 한 거부감, 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 부모를 화나게 하는 상황

  학 를 발생시키는 직 인 원인으로 아동이 자주 오 을 싸거나 칭얼 거나 혹

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행동에 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기 보다는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자칫 학 를 

발생시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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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행 아동학  방 책

  1. 아동학  피해아동 보호체계

  우리나라의 학 받는 아동에 한 국가 인 차원의 보호체계는 2000년 국내 아동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된다. 2000년 1월 12일 법률로서 공표되고 그 해 7월 

13일부터 발효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최근 사회문제 시 되고 있는 아동학 에 한 

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 개정의 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동 법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그 해 10월부터 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 문기 (호칭 아동학  방센터)이 문을 열었고, “국번 없이 1391”이라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게 되었다. 2007년 8월 재 국 으로 44개소의 아동보호

문기 이 설치되어 있고, 앙아동보호 문기 과 시‧도 단 의 19개소 지방아동

보호 문기   시‧군‧구 단 의 24개소 지역아동보호 문기 에서 300여명의 상

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동학  유형 에서 아동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아동복지와 련한 다양한 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아

동학  방센터”라는 호칭 신 법 인 명칭인 “아동보호 문기 ”을 사용하고 있

다. 한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복지콜센터 129”를 설치하고 복지와 

련한 핫라인이 129로 통폐합됨에 따라 국 아동보호 문기 에서 사용하던 1391이 

폐지되었다(2007년 1월 15일자). 학 신고의 수를 방지하고, 아동양육과 련한 상

담 욕구도 있어서 아동보호 문기 에서는 “아동상담 용 화 1577-1391”을 재 

국 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하여 31개소의 공동생

활가정(그룹홈)을 운 하고 있다.

  2. 련 조직체계

  아동보호 문기 의 지정승인‧취소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의 역할은 국가 체 인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정책수립과 앙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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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에 한 산 집행, 지도감독권한  계 앙행정기 과의 력체계를 구

축하는 일이다.

  앙아동보호 문기 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개발과 지방  지역아동보호 문

기 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 인 차원의 력체계 구축과 

국 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는 지정승인‧취소권한과 함께 아동보호 문기 의 

업무지도  감독과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한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리양육), 3호(가정 탁), 4호(시설보호)  제5호(치료기  입소)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학 발생 가정에 한 기

생활보장 여 는 의료 여 등 필요한 보호  양육조치를 담당하며, 공동생활가

정에서 일시보호 되고 있는 피해아동에 한 행정 인 지원업무도 맡고 있다.

  시‧도  시‧군‧구아동보호 문기 은 피해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1차 인 서비스 

기 으로서 장조사와 사례 정, 학 발생 가정에 한 서비스 지원  연계, 련기

들과의 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자원동원과 아동학  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4-1〕 조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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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보호 차

  시‧도  시‧군‧구아동보호 문기 은 할 지역 내에서 아동학   방임 피해

아동에 한 신고 수와 장조사, 그 이후 피해아동을 한 보호 차를 아래의 업

무진행도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 나 방임을 의심하는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구든지 보

건복지 콜센터(129), 경찰(112) 는 아동보호 문기  상담 화(1577-1391)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보건의료인, 교사, 련 공무원 등

은 신고의무자로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수된 사례는 그 심각성에 따라서 12시간 이내 혹은 72시간 이내에 장에 나가

서 아동의 안 여부와 신고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아동학 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아동의 격리보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문기 의 

그룹홈, 탁가정 등에서 보호하거나 격리가 필요치 않는 경우는 원가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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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업무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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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아동학  황

  1. 연도별 아동상담  신고 수

  아동상담과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 화에 한 홍보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아동학 에 한 일반인의 심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총 상담신고 건수 에서 70% 정도가 아동학 를 의심하여 신고하 고, 이

에 한 장조사와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다. 아동학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도입된 이후 지난 7년여 동안 27,275건의 사례가 아동학 로 정되었으며, 이와 

련한 아동들이 보호를 받았다.

〈표 4-1〉 연도별 아동상담  신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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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자 유형

  2007년도 아동학 를 의심하여 신고한 7,083건 에서 32.2%는 아동복지법 상 신

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한 신고 으며, 나머지는 아동의 가족 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고 다.

〔그림 4-3〕 신고자 유형

  3. 아동학  유형

  2007년도 체 아동학  정건수 5,581건의 37.6%가 방임을, 30.1%는 정서학

를, 26.1%는 신체학 를 5.1%는 성학  피해아동이었고, 유기된 아동이 1.1%로 나타

났다. 한 체 피해아동의 약 40%는 한 가지 이상의 학 를 복 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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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동학  유형

  4. 학 행 자와 피해아동과의 계

  아동을 학 한 사람의 81.1%가 아동의 부모이며, 타인의 경우는 9.5%, 친인척인 

경우가 5.8%이었다.

〔그림 4-5〕 학 행 자와 피해아동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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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피해아동에 한 상담과 치료

  1. 피해아동의 증상

  상기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학  유형별로 피해아동은 신체 , 행동  징

후를 보이는데, 학 받은 아동의 심리  행동과 련해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공

포와 고통을 외상 후 스트 스장애로 표 하며, 학 하는 보호자(부모)와의 사이에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애착장애라고 하며 

그 특징을 〈표 4-2〉에서 정리하 다.

〈표 4-2〉 애착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징

행동
반항 , 도 , 충동 , 괴 , 공격 , 거짓말과 도둑질, 다동, 작은 동물에 해 잔

혹함 등

정서 강한 분노, 우울하며 무기력함, 기분이 안 좋음, 두려움과 불안, 짜증 등

사고
자기･ 계･생활 반에 한 부정 인 확신, 인과 인 사고의 결여, 주의력과 학습의 

문제

인간 계

신뢰감의 결여, 지배 , 조작 ,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 모르는 사람에 

한 무차별 인 애정, 불안정한 인간 계,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 

등

신체 신체 을 싫어함, 야뇨나 유분, 사고를 잘 일으킴, 고통에 한 내성

도덕성/정신
공감･신뢰감･동정･회한･사회  의미 등의 사회 인 가치가 결여됨, 사악함이나 인생

의 어두운 면에 한 동일시

자료: Levy, T.M. and Orlans, M. "Handbook of Attachment Interventions", N.Y.:Academic Press, 

2000.

  2. 피해아동에 한 특별한 보호

  유엔아동권리 약 제19조에 의하여 학 받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다면, 동 약 제39조는 학 로 희생된 아동의 신체 , 심리  회복 

 사회복귀를 진하는 모든 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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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는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학 행 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만성 으로 되풀이 되므로 아동의 심리 , 정신  

발달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고 다양한 후유증 증세를 보이므로 단순한 카운슬링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피해아동은 치료를 포함한 양육과 함께 학 체험에 을 맞

춘 심리치료 요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 아동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동증상에 휘말려서 제2차 인 학 로 발 하

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제 7   아동권리  아동학  방의 필요성

  1. 종합 인 책의 마련

  아동학 가 발생한 다음 피해아동의 치료에 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므로 미연

에 방지하기 한 종합 인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단

계별 방 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1차 인 방은 일반국민과 일반

가정을 상으로 아동학 의 심각성과 비폭력 인 훈육 등에 해 홍보하고 교육을 

통하여 학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2차 인 방은 학 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 스 요인이 높은 고 험 가정을 상으로 그 가정이 안고 있는 험요인

들을 감소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제3차 인 방은 이미 학 가 발생한 가정과 

아동을 상으로 학 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즉, 피해아동에 해서는 후

유증에 한 치료과정을 통하여 향후 학 부모가 되지 않게 하며, 학 부모에 해

서는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다시 자녀를 학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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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단계별 방 책

  2. 방교육의 활성화

  각 단계에 있어서 상 별 교육을 활성화하여 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 다. 아동 는 학생 상의 방교육과 신고의무자 상의 방교육은 교

과과정 내에서 정례화 하여 아동의 권리보호와 폭력을 허용하지 않은 사회분 기를 

창출하여야 한다.

가. 아동 상

  아동 상의 교육내용에는 ①나에게 권리가 있나요? ②어떤 권리가 있나요? ③ 가 

들어주나요? ④어떻게 호소하면 되나요? ⑤어떤 책임이 있나요? 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서 아동자신이 권리의 주체이며, 어떠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알게 한다. 한 자기보

호 훈련을 통하여 험상황에 직면하 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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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자 상

  보호자가 되기 이 의 청소년기 는 청년기에 있는 비부모들이나 일반 부모들

을 상으로 비폭력 인 자녀양육방법  아동의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 를 

미연에 방하게 한다.

다. 일반 성인 상

  아동학 의 심각성, 아동의 권리에 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한 인식 환을 유도한다.

라. 아동 련 직업군 상

  사회복지사, 련 공무원, 법조인, 상담인력 등을 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더불

어서 아동친화 인 상담, 기소, 업무처리 방법 등에 해 교육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으로 고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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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국 아동보호 문기  황(2008년 3월 재)

기 명 주소 화번호

앙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02)558-1391

서울특별시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산4-1

1577-1391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동 문구 장안2동  329-1

부산 역시아동보호 문기 부산 역시 서구 아미동 125

구 역시아동보호 문기 구 역시 구 동인동 3가 371-2

인천 역시아동보호 문기 인천 역시 남구 주안6동 969-2

주 역시아동보호 문기 주 역시 서구 동 1355-1

역시아동보호 문기 역시 구 동 23-9

울산 역시아동보호 문기 울산 역시 구 성안동 2지구 24B-10L

경기도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동 437-11

경기북부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98-2 3,4층

강원도아동보호 문기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685-5

강원동부아동보호 문기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14 4층

충청북도아동보호 문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충청남도아동보호 문기 충남 천안시 성정동 1007-1

라북도아동보호 문기 북 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라남도아동보호 문기 남 순천시 용당동 561

경상북도아동보호 문기 경북 경주시 성건동 692-3

경상남도아동보호 문기 경남 마산시 회원2동 652-6

제주도아동보호 문기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44-7

서울강서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2동 651-21 2층

서울은평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 동 393-18 3층

서울 등포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등포구 림3동 779-13 2층

서울성북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4가 15-6  2층

서울마포아동보호 문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 동 389-5 2층

부산동부아동보호 문기 부산 역시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인천북부아동보호 문기 인천 역시 부평구 부평6동 609-30 2층

경기성남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성남시 원구 성남동 2179  3층

경기고양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202호

경기화성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화성시 담읍 동화리 416-4 4층

경기부천아동보호 문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강원원주아동보호 문기 강원도 원주시 부면 서곡리 773-1

충북북부아동보호 문기 충청북도 제천시 청 동 27-1

충북남부아동보호 문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충남남부아동보호 문기 충청남도 보령시 동 동 1198

북서부아동보호 문기 라북도 익산시 신동 767-6

북동부아동보호 문기 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8-2

남목포아동보호 문기 라남도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경북안동아동보호 문기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  3층

포항아동보호 문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구미아동보호 문기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1동 666번지

경남서부아동보호 문기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서귀포아동보호 문기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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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명 할지역( 구, 주, 울산, 은 각 1개소)

서울

서울 ∙강남구, 송 구, 강동구, 서 구, 동작구, 악구

서울동부 ∙동 문구, 구, 성동구, 진구, 랑구, 노원구

서울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울 등포 ∙ 등포구, 구로구, 천구

서울은평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성북 ∙성북구, 도 구

서울마포 ∙마포구, 서 문구, 용산구

부산
부산 ∙서구, 도구, 구, 동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진구

부산동부 ∙연제구, 동래구, 정구, 수 구, 해운 구, 기장군

인천
인천 ∙ 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북부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경기북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남양주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성남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주시, 양평군

경기부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명시, 김포시

경기고양 ∙고양시, 주시

경기화성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동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 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원주 ∙원주시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보은군, 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산군, 연기군, 산군, 태안군, 

당진군

충남남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라북도

북 ∙ 주시,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완주군, 

북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북동부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라남도
남

∙순천시, 양시, 나주시, 여수시, 화순군, 장성군, 군,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남목포 ∙목포시, 해남군, 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북안동 ∙안동시, 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양군, 천군, 화군

경북포항 ∙포항시, 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군 군, 상주시

경상남도
경남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양시, 거제시, 통 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남서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제주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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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최근 방과 후 아동보육9)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을 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책마련이 시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

회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에 한 논의는 산업화 시 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

기 한 정책의 일환, 맞벌이 부부와 편모‧편부의 취업활동을 돕기 한 보육서비스 

혹은 아동들이 안 하게 보호, 지도받을 수 있는 시설확충 등에 그 을 맞추고 

있다.

  그 지만 이제는 아동10)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아동

은 성인에 비해 능력(힘, 특히 정치, 경제 인 힘)이 부족하지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는 천부 으로 향유,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아동에게는 양육, 

발달, 보호, 기 교육 참여 등의 권리가 조건 없이 부여되며 한 정당화된다. 즉 아

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 하는 것은 아동에게 부여된 천부 인 권리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과 후 아동보육은 시혜사업이 아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한 

국가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  양육에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이룩함으로서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 후 아동보육은 부모가 해야 하는 아동의 일신상 보호나 교육을 신

9) 방과 후 아동보육(After school care) 개념정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후 부모와 만날 때까지 아동

과 그 가족을 해 의도 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로 수업 이나 공휴일, 는 방학 동안의 보

호와 교육 서비스도 포함된다.

10) 아동의 개념정의: 취업 는 학업 인 부모를 둔 등학교 아동 뿐 아니라 부모의 취업, 학업 여

부와 계없이 방과 후 교육  경험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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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으로써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이 아동의 잠재력을 개

발하는데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개되어야한다. 즉 방과 후 아동보육은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잠재력 실 에 장애가 되는 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잠재

력을 실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 다면 방과 후 아동보육이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잠재력 실 에 장애가 

되는 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잠재력을 실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해 본 에서는 방과 후 아동보육의 실태를 악하고 유

엔아동권리 약에 비추어 본 방과 후 아동보육과 아동권리를 조명하고 선진국의 방

과 후 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 권리  측면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의 개선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실태  기아동

  아동을 한 국내 방과 후 보육은 1980년  지역사회 민간 공부방으로부터 출발

하 으나, 1990년 에 들어와서야 정책  심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년의 

등학생 방과 후 보육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최소

한의 방과 후 시설이 공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활동 로그램의 질  측면 

역시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 이다. 방과 후 보육의 양

, 질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 은 자생  필요성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발

달해 온 방과 후 교육에 해 공  부문에서의 체계 이며 극 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1. 빈곤아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3년 최 생계비 이하 아동인구비율인 

아동 빈곤율은 8.9%이고 소득의 50%이하 아동비율인 상 아동 빈곤율은 

14.9%이다.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의 감소, 인지능력 하, 건강상태 하,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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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축 등 다양한 문제를 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에까지 이

어져서 빈곤의 악순환을 래하게 될 험이 높다. 2004년도 국 보육‧교육 실태조

사에 따르면 등학교 학생이 귀가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는 학원 이용이 69%

로 가장 높고, 방과 후 로그램 9.4%, 과외 4.5%,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낸다는 비

율도 4.5%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가정 아동의 학원 이용비율은 

40.4%이고 그 보다 많은 42.1%의 아동은 집에서 보내며, 10.6%는 집에서 보호자도 

없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정책은 수 자 이상의 계

층에까지 용되는 지원정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수 자의 경우도 아동을 한 

한 경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인터넷 독 아동

  2004년 이후 실시된 인터넷 독실태조사에서는 체 1000만여 명의 아동  3%

인 30여만 명이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독 고 험군으로 나타났으며 15%에 해당하

는 150여만 명이 기본 인 단계의 상담이 필요한 잠재  험군으로 악 다. 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06)이 조사한 아동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조사에서 등학생의 

경우 지난 2002년 말 91.3%에서 2006년 말 98.8%로 껑충 뛰어올라 인터넷 독 

상연령 가 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학 , 방임아동

  아동학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 정서 , 성 폭력, 가혹행   유기와 

방임( 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5년도 국 

아동학  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학 유형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

형은 방임이다. 무려 체 학 유형  36.4%를 차지한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임과 정서학 가 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책마련이 시 하다. 특히 방임은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빈곤층 가정에서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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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반면 다른 학 에 비해 느끼는 심각성이 약한 편이다. 아동방임은 빈곤과 깊

은 상 계가 있으며 방임에 한 사 방을 해서는 소득층 가정을 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이 요하다.

  4. 정서  결핍아동

  우리나라 아동의 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 의 하나는 정서 인 결핍을 포함한 

정신문제이다. 인성교육 없이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아동들은 공부로 

인한 스트 스가 커서 이로 인해 정신장애까지 일고 해소되지 못한 스트 스는 마

음을 문을 닫게 하거나 폭력성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2006)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수   보건의식 형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스트 스의 제일 원인은 ‘학업문제’(67.0%)로 꼽혔고 이어 진로문제

(13.8%), 가정문제(6.0%), 친구문제(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이유는 학업,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문제가 한국 아동을 짓

르는 최 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 스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내재화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은둔 같은 반사회 인 행동인 인기피증으로 발 한다. 반면에 

외재화 되면 공격 인 행동, 사회를 향한 개심, 폭력성 등을 보이게 된다.

제 3   유엔아동권리 약에 비추어 본 방과 후 아동보육과 아동권리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약은 아동이 원하는 바를 가장 명료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 한 국제법이다. 그것은 육체 , 정신 , 사회 으로 각 아동들의 

잠재력을 최 한 개발하고,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하며 자신의 장래에 향을 

미칠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하여 국

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54개 조항으로 세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을 18세까지의 자국 아동뿐 아니라 자국 내의 모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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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방과 후 아동보육과 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  고려)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제5조 (부모 등의  지도의 존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 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 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의 성명권, 국 취득권,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 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를 지닌다.

  제18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아동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동학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 ,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 를 막고, 학 로 고

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 신체  능력을 최 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

동들이 모든 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31조 (여가와 문화  활동 보장)

모든 아동은 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하여 아동을 성 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 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약은 아동보호와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하는 1차 인 책임

을 부모가 지고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제18조, 

제27조)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 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

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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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진국의 방과 후 로그램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보육의 사례를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보육

로그램을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방과 후 로그램들이 일반 으로 추구하는 로그램의 목 은 성인의 감

독과 안 한 환경제공, 오락 활동 제공, 긴장 이완과 편안한 가정 같은 환경 제공, 

풍일과 활동은 친구와의 교제, 자유 활동, 카드게임, 퍼즐 맞추기, 개인 는 소집단 

독서활동, 숙제하기, 비구 조화된 신체 활동 놀이, 작목, 집짓기, 모래놀이 등이다. 

체 로그램의 3/4정도는 일과 혹은 주별 활동으로 창의 인 술 활동들(공작, 

그림 그리기, 바느질하기, 목공, 동작  무용, 체육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분

의 로그램들은 비구조화된 극 놀이, 이야기하기, 역할놀이, 극 활동들을 주간 활동

에 포함하고 있다. 오락 활동으로 창의  짓기와 스포츠, 비디오 감상, 견학, 컴퓨

터게임, 텔 비  시청, 개인 학습지도, 과학 활동 는 실험, 문제 행동의 지도와 

상담도 일과, 주간 는 월간 활동으로 제공하는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방과 

후 보육 로그램  면허나 인가를 받은 로그램의 비율은 80%이상으로 공립 

등학교 시설인 경우는 면허가 면제되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공 기 이나 유아교

육 회 등의 공인을 받은 로그램은 20% 정도이다. 공인기 은 주정부 기구에 의

한 공인 로그램이 부분이며 연방 기구 는 NAEYC에 의한 공인 로그램이 

있다. 부분의 방과 후 로그램이 매년 정기 으로 찰, 면 서면 응답 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 인 로그램 평가는 주 정부 기구, 로그램 스텝, 부모, 

교육 원회/교육구청, 연방 정부 기구 스텝, 기  지원 단체의 스텝, 지역 단체, 

로그램 책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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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독일의 방과 후 아동보육 로그램 담기  호르트(Hort)는 아침 7시부터 개원하

며 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은 호르트 교사가 14일 동안 등‧하교를 함께 하기도 

한다. 방과 후에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각자 심을 먹거나 자유놀이를 하고 2시

부터 3시 30분까지는 숙제를 한다. 숙제를 하는 동안 학업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개

별 지도를 받기도 하고 숙제를 다 하고 6시에 귀가할 때까지 그룹별로 로젝트 활

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호르트 아동들은 호르트를 싫어하

게 되어 클라인(Klein, 1954)의 주장에 따라 1954년부터는 호르트와 ‘열린 문’의 연결

이 시작되었다. ‘열린 문’은 14~21세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 으

로서 도서, 놀잇감, 악기, 운동기구, 작업기구 들을 혼자 혹은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방시간의 차이에 따라 ‘ 체 열린 문’, ‘부분 열린 문’, ‘주말 열린 문’이 있

다. 이곳의 직원들은 특별한 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발달상 어려움

에 원조 인 분 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랑크푸르트(Frankfurt)의 쉴러 슈트

라세 호르트(Schiller Str. Hort)는 유치원 아동들과 혼합되지 않은 호르트 아동들만

의 시립 호르트로서 ‘내부 ‧외부  개방’이라는 모토아래 아동보육 로그램을 구

상한다. 즉 내부  개방은 아동이 호르트의 자유 시간에 어떻게, 구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에 해 아동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  개방은 아

동들이 시립 도서 , 청소년 센터, 타 유치원들, 타 학교이 이용이 용이하여 호르트 

밖에서의 아동의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매우 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인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정과의 공동작업, 학교와의 공동작업, 환경교

육, 매체교육, 아동극장( 화상 , 화 람, 화 기 등), 스포츠 문화교류, 술과 

문화, 호르트 신문 만들기 등을 하며, 아동교육에 한 새로운 이론들(개방교육, 

로젝트 근법)이 곧바로 방과 후 아동보육 로그램에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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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웨덴

  스웨덴의 방과 후 로그램의 목 은 아동들에게 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고 

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부가하여 학습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들이 일하

는 동안 자녀를 보살핌으로써 부모의 맞벌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에게

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높은 수 의 교육과

정을 밟게 하고 있다. 크리에이션 지도교사로 불리는 방과 후 로그램 지도교사

는 ‧유아 보육교사와는 구별된 지 와 자격을 가지며 따라서 교사 훈련 교육과정

도 다르다.

  스웨덴의 방과 후 로그램 활동은 아동의 보호 활동 이외에 아동의 발달을 자극

하기 한 질  로그램을 제공하기 하여 1988년 이래 방과 후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 보 되었다. 교육 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을 배려하여 활동들이 

마련되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세 가지 역, 즉 문화 활동(언어, 

극 놀이, 음악, 미술), 자연활동(자연 찰, 학습), 지역사회활동(책임과 과제 력 활

동)을 포함한다. 방과 후 로그램 활동들은 아동의 흥미와 사  경험, 그리고 아동

의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활동의 놀이와 특별활동, 매일의 과제를 통해 경험된

다. 스웨덴의 가장 형 인 방과 후 로그램 시설인 타임센터의 일반 인 일

과 활동은 자유 활동, 놀이와 그림그리기, 독서, 바느질, 목공일, 도자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4. 일본

  일본 방과 후 아동보육 로그램은 부모의 희망이 질 으로 고양되어 있어 단지 

안 을 지키고 비행을 막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학습지도에도 노력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학년부터 순차 으로 학동보육에 아동들이 돌아와서 놀이

도 하고 숙제를 하기도 한다. 아동들이 거의 모이게 되면 오후 간식 시간이 되고, 

간식이 끝나면 다시 놀이도 하고 행사 모임 등을 한다. 간식 시간 이후나 귀가 까

지 개 일기, 숙제, 책읽기, 듣기 등을 하고 귀가 시간이 되면 정리, 청소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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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집이 가까운 아동끼리 모여 귀가하기도 한다. 간식은 놀이시간이 부족하거나, 놀

이에 무 열 할 경우에는 시간이 늦기도 하고, 간혹 집에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들이 간식을 직  만들기도 하고 당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야채를 재배하는 시간을 두기도 한다. 가끔 학원을 가기 해 

도 에 외출하기도 한다. 오  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학동보육에서 심을 먹으면

서 시작되기까지는 10시부터 12시 경에 온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새로운 생활에 긴

장해서 피곤해 하므로 오  은 자유로 편안하게 지내도록 특히 배려한다. 심 식

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휴식 시간을 갖는다. 아동보육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

다. 극 발표회와 같이 아동들이 생활 간에 구성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팽이 회, 

피구 회 등 기능의 도달 을 확인하기도 하고 경쟁, 생일 축하 등 아동보육 생활에

서의 아동 성장을 모두 축하하기 해 행하는 것, 화나 연극 등의 감상회  그 

외, 소풍이나 캠 , 운동화, 아동 축제, 학동보육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 5   아동권리  측면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의 개선방안

  유엔아동권리 약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 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

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방

과 후 아동보육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 방과 후 보육시설, 정부를 심으

로 아동보육의 제도 , 정책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1. 아동의 잠재력 개발  실 을 한 방과 후 보육시설

  아동의 잠재력 개발  실 을 한 장으로 아동방과 후 보육시설이 되기 해서

는 서비스 내용이 보다 질 으로 제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방과 후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해서는 교사가 아동의 권

리를 존 하는 교육 을 가져야 한다. 최근 아동의 권리에 한 사회  심이 높아

졌지만 아직도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한 교육은 비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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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교육에서 아동권리의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 교사에 

한 아동권리교육은 이론 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권리

의 내용을 해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권리를 가르치는 기법까지 포함시켜

야 한다.

  둘째, 방과 후 로그램은 학교교육의 보충  경험이나 학교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연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학교 수업의 보충이나 특기교육 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보살핌을 일정시간 신에 주는 활동을 통해 아동

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로그램이어야 한다. 즉 방과 후 로그램은 아

동이 경험하는 활동과 로그램 담당자의 문성 면에서 여타의 아동 상 로그

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의 소 자녀 가족화 경향과 가족 이기주의  세태 

속에서 소외되어 자라기 쉬운 아동들에게 경쟁보다는 력을 통해 공통체  삶의 

가치를 터득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로그램으로 성격 지

워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다른 로그램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웃과의 교류

활동과 지역 주민의 자원 사와 공동참여활동들을 방과 후 로그램에서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방과 후 로그램은 잃어버린 아동문화를 부활, 발 시키는 로그램이 되

어야 한다. 아동의 문화는 부담되는 과제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때 창조 이 될 수 있다. 방과 후 로그램이 부모의 요구나 학교의 요구에서 비롯

된 활동보다는 아동의 발달  요구에 주목해야 하고 아동에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 활동에 심을 가져야 한다. 놀이에 한 아동의 권리를 찾아 으로써 

건강한 아동문화의 창조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방과 후 보육 로그램은 단순히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의 증가 상에 따른 

안 과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보호서비스 로그램을 넘어 아동의 발달  

요구에 부응하여 아동의 학업 능력향상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자아개념 발달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이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은 보육/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참여권이 별로 없고 일상생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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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간식, 특별활동을 정할 때에도 참여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과 련된 사항에 해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하고 방

과 후 보육 로그램의 상자가 아닌 극 인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로그램 계획단계에서부터 운 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참여시켜 아동의 참여권을 보

장해 주어야 한다.

  2. 방과 후 아동권리 증진을 한 부모의 역할

  방과 후 보육은 학교 교육의 보충  경험 는 학교 교육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생

활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다.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의 기본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경쟁보다는 력을 통해 공동

체  삶의 가치를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

동들은 부모들의 자녀에 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각종 학원과 학

습지 등 피동 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즐거워야할 아동기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첫째, 부모들은 부모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가정 내에서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육을 포함한 아동과 련된 사항에 해서 아동의 의견을 존 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가 력을 통한 공동체  삶의 가치를 요시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가족들이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진다. 더 나

아가 지역사회 가운데 험해 놓여있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 망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아동이 해당 발달시기의 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발달을 

자극할 놀이, 문화생활 등의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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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과 후 보육시설의 발 을 한 정부의 역할

  첫째, 소득가족이나 부모가 모두 노동해야 하는 가족의 아동들은 방임상태에 놓

여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경제  수 이 자녀의 보육, 교육기회에 차별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 교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경제  요인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해서 보육, 교육비 지원 상을 확 하고 실질 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의 환경 향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설비

나 환경 등에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 후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법  근거를 마

련하고 양질의 방과 후 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과정에 반드시 아동과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처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운 될 수 있고 문화 활동, 자연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을 포함하는 아동발달 심 종합 보육 로그램 모형을 개발하

여 보 한다.

제 6  맺는 말

  우리 사회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에 한 논의는 주로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 , 자녀양육 부담 등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이제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권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혜

당사자 심의 정책서비스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아동이 그들의 잠재

력을 실 하는 것은 아동에게 부여된 천부 인 권리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

육 사업은 시혜사업이 아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한 국가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아동권리에 해 총체 인 근을 하고 있는 아동권리 약에서 제기된 아동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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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권리는 결국 아동의 완 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 하는데 

필요 하는 것들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해당 발달시기의 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성취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 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 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

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 방과 후 아동보육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 방과 후 보육시설, 정부의 역할을 심으로 방과 후 아동보육의 제도 , 

정책  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앞으로 방과 후 아동 보육은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연장이 아닌 아동이 

시민으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아동권리를 풍성히 릴 수 있는 장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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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는 교육정책을!

제 1   사회변화와 청소년 건강

  그동안 청소년 건강에 한 사회  인식은 청소년의 높이에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극 인 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극 인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에 

한 사회  인식과 심이 확 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심각

하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제는 이에 한 인식의 변화와 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과거의 가족제도 하에서는 청소년 건강 리에 해서는 염병 등 특수한 

역을 제외하고는 개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가정의 몫이었다. 그러나 산

업화의 진 과 함께 지역사회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맞벌이  편부모가족이 확 되

는 등 의 사회  조건이 변화하면서 이와 같이 과거에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해 

오던 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으며, 리 10 의 성, 흡연, 약물 등 각종 건강문제

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건강에 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함께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 들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

고 있다.  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건강 리와 평생 건강 리가 요

해지면서 더욱 이러한 책임이 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입시교육에 갇  이러한 사회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과 함께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

다. 유엔아동권리 약11)에서조차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는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의 

11) 1989년 제정, 한민국은 1991년 가입, 가입 후 처음에는 2년 후에, 이후 5년마다 보고서를 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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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지 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청소년 건강의 유지 증진을 한 책을 구하

던 바, 교육부는 지난 2003년 UN에 보낸 국제보고서에서,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

건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이에 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12) 아직 제도로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는 못하다. 지역의 의료기 들도 

치료 심의 의료  행이 만연하여, 신체  질병과는 다른 청소년 건강문제의 성

격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방을 한 교육  조치들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일부 여성, 청소년, 보건의료단체들이 역별, 지역별로 에

에 근하고자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개 학교와 학원에서 부분의 생활을 해

야 하는 존재조건에 있기 때문에 역시 매우 제한 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입시교육의 메커니즘과 변화하는 사회  조건 속에서 발

생하는 청소년 건강 문제를 기본 생활주기를 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건

강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청소년 건강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함

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건강의 개념과 청소년의 생활주기

  1. 건강의 개념과 건강증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육체 ‧정신 ‧사회 으로 최 의 안녕상태

(Well-Being)  라고 정의하 다. 이는 건강개념을 단순히 신체  질병유무에 따른 건강

-불 건강의 이분법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 의 

안녕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재의 건강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서 보다 더 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되어 있으며, 국제법의 효력을 가짐.

12) ‘07.11.23 보건교과 설치를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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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건강개념의 변화와 연속성

건강의 개념 건강/불 건강 여부

과거 육체 으로 아 지 않은 상태 질병 없음/질병 있음

재
육체 ‧정신 ‧사회 ‧ 으

로 건강, “최 의 안녕상태”

조기사망
불구 

질병상태

증

상
무증상정상범

건강 험 

요인개선

최고 

건강상태

불 건강←――――――――――――――――――――――――→건강

(각 지 에서 건강증진 한 노력 필요―보건교육 요)

  2. 생활주기와 건강

  이러한 건강개념에 비추어 볼 때, 건강 증진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최 의 안녕 상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재의 상태를 기 으로 하여 보

다 나은 상태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개

인 인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를 한 노력들, 즉 법과 제도를 바꾸기 

한 노력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 으로는 개인의 생활주기를 쾌 한 상태

로 보장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주기는 개인과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한 연구가 그리 리 이

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생체시계  일주기 리듬에 한 연구가 이루

어 진 바 있는데, 개인과 집단에 따라 그 리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체 인 

기본 리듬은 참고할 만하다.

  체로 오 에는 기억력이 요구되는 활동이, 오후에는 노작, 창의력이 높은 활동, 

운동 등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후 2시 경에는 졸음에 한 배려가 필요

하고, 오후 4-5시 경에는 간식이 필요하며, 녁 7시 경에는 정서 인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다. 오후 8시 경에는 가벼운 운동을, 오후 10시 경부터는 수면을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이 집 되는 시간은 8-12시, 3-6시, 8시-9시 정도가 바람

직한 것을 보인다. 다만 아이들의 집 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10분 

정도 쉬어야 집 력이 높아지므로(수업시간 배정에 있어 등학생은 40분,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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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고등학생은 50분으로 되어 있음) 한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물론 이러

한 생체리듬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표 6-2〉 생체시계  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13)과 활동  휴식

주기 생체 상 청소년 활동 참고

오

6시

∙ 압, 맥박 상승 시작

∙항 스트 스호르몬(cortisol)  농도 증가

∙멜라토닌(수면유도 호르몬 )감소

∙기상

∙아침 산책

7-9

시
∙부신피질 호르몬(각성 호르몬)분비 최고 ∙인지, 기억 활동

10-1

1시

∙내성 인 사람의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 정신 집 력 최고

∙단기간 암기능력 15% 정도 상승
∙기억 련 활동

12시 ∙시력 최고조 ∙읽거나 보는 활동

오후

1-2

시
∙기력, 체력 일시  하 ∙휴식

2시 ∙식곤증 ∙활동 시 배려

3시
∙근력, 손의 힘, 호흡률, 반사 신경의 민도 최고

∙외향 인 사람의 창조력 찰력 업무능력 최고

∙공  등 노작활동

∙기타 창조 인 활동

3-4

시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

∙체온, 맥박, 압 가장 높은 시간
∙운동

5시
∙미각, 취각 민, 식욕 가장 왕성

∙ 녁시간  싸움이 많음
∙사 에 간식 배치

6시 ∙물리 인 힘, 스테미  왕성

6-7

시
∙섭취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하기 쉬움 ∙산책, 가벼운 운동

7시 ∙정신  신체 으로 가장 불안정 ∙정서 안정 로그램

8시 ∙소화 작용 활발, 체 증가 가장 많은 시간 ∙운동, 노작

10시
∙각종 호르몬의 분비 감소, 성장 호르몬 증가

∙체온, 압, 호흡수 감소, 일 수행력 감소
∙정리, 휴식, 수면 비

12시 ∙세포 재생력 최고

∙수면 필수1시 ∙면역보조세포 가장 활발

2시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

13) Michael W.Young, 록펠러 학교 유 자 연구소장, The Tick-Tock of the Biological Clck, 

Scientific American M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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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면

  수면 에는 인체가 휴식하고, 낮에 축 된 각종 피로물질이 분해되며, 성장 호르

몬 등의 분비로 성장과 신진 사가 진된다. 한편 수면 의 꿈은 유용한 기억을 

장하고 '쓰 기 기억'을 삭제하는 등의 정보처리 기능과 함께 재의 경험과 과거

의 나쁜 경험을 통합하는 갈등 해소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수면에는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과 비렘수면(NREM: Non-Rapid 

Eye Movement)이 있는데, 1단계를 지나 3,4단계로 갈수록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며, 

4단계가 끝나면 렘수면이 되어 꿈을 꾸고 다시 1~4단계  어느 한 단계로 돌아갔

다가 렘수면으로 돌아오기를 하룻밤에 4~6회 반복한다. 1주기는 보통 90-100분으로 

새벽이 될수록 3,4단계 잠은 고 2단계  렘수면-꿈이 많아지는데, 이 꿈 수면이 

방해를 받으면 다음날 정신이 산만하고 집 력 장애와 불안 등을 일으키게 된다.

  수면 시간은 체질, 성격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등학생 9-11시간, 고생 9

시간, 어른 8시간 정도가 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어 있다.14)특히 청소년은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가  잠을 잘 수 있도

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나. 운동

  운동은 어도 30분 이상씩 주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을 통

한 체력 증진은 생리  기능의 향상, 질병에 한 항력의 증진, 성격의 균형화  

정서안정 도모에 유용하다. 운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각 형태

별로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14) 칼 헌트,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수면장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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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운동형태별 효과

운동형태 효과

유산소

운동

장시간의 가벼운 운동

∙체지방 감소(체 감소)

∙ 지질감소

∙당질 사의 내성 증가

∙운동  산소 소비량의 감소

등강도의 지속운동

∙안정 시  최  운동 시 심박 수 감소

∙ 압 하, 액량 증가,  분포의 개선

∙  카테콜라민 감소, 갑상선 호르몬 증가

비교  단시간의 강한 운동
∙심 계 발달

∙최 산소섭취량의 증가

웨이트 트 이닝

∙근력  근 지구력의 발달

∙근 횡단면 의 증

∙근 리코겐 함량의 증가

가벼운 신체활동
∙스트 스 해소

∙피로회복  여가선용의 효과

  그러나 운동은 열이 있거나 감기, 설사, 피로, 신체 부상 등이 있을 때에는, 혹은 

무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 하 11도 이하)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열이나 부상

이 있을 때는 이를 회복시키기 하여 에 지 소모가 심한 상태이며, 설사가 심하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장운동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도

의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강한 운동의 경우에는 식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 식사시간

  식사 시간은 어도 약 30분 이상은 주어져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편안한 마음

으로 어도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에는 담소를 나 며 산책

을 하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식후 편안한 상태에서는 

하게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장의 연동운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화가 잘 되도록 

하지만, 바로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소화를 돕는 부교감신경계

의 작용이 억제되고 소화효소의 분비와 연동운동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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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생활주기

가. 발달단계와 청소년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 기는 근면성 혹은 열등의식, 경쟁의식이 생기는 시기이

다. 이때 아이들은 가족들로부터 넓은 세계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즉 친구들

과의 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단체 활동에 몰두하게 되고, 사회활동을 통해 자

기의 가치, 자신감, 정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시기다. 한편 신체활동의 증가와 활

동 공간의 확 는 감염에 한 험성과 사고의 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신체

성장은 이 의 시기보다 비교  느린 편이지만 사춘기의 격한 성장을 한 비축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게 잘 조 하지 못하면 비만이 되기 쉽다. 임  조직

의 성장으로 편도선 비 와 충수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사춘기는 혼란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개 정서가 불안정하

며 인 계의 응이 순조롭지 못하고, 자립에 한 강한 욕구가 생기면서 어른들

과의 충돌이 잦아지는 반면 래 모임에 몰입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종종 그들만

의 세계에 깊이 몰입된 아이들은 집단 인 분 기에 의해 반사회 인 행동으로 진

되는 경우도 지 않다. 성폭력과 원하지 않는 임신, 흡연과 음주  약물오남용, 

학교(성)폭력, 우울과 자살 등 단순히 생의학  근이나 병원 치료로 해결하기 어

려운 건강문제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분비와 함께 

격한 신체 ,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이성에 한 심도 많아지지만 이에 해 

하게 처할 수 있도록 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 않다.  이시기에는 신체 

역별로 성장의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부조화로 인해 건강문제가 나타나기

도 한다. 를 들어 골격계의 성장이 주변 근육보다 빠르고, 손과 발이 몸통과 조화

가 맞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심장과 폐는 골격이나 근육에 비해 느리게 발육

하므로 신체가 요구하는 산소공  부족으로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다.(여≻남)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피로를 심하게 느끼게 되고, 어른들에 비해 보다 한 휴식과 

수면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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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청소년기 기본 신체 리듬과 건강문제

구분 맥박 압(수축기/이완기) 호흡 흔한, 혹은 이슈가 되는 건강문제

청소년 

기
약90회/분 100/70 mmHg 약20회/분 안 : 자동차 사

고, 익사, 골 , 

화상

생활주기, 편도선염, 비만, 틱, 성, 

염병, 두려움과 공포 등

(미숙, 불안과 계있음)

사춘기 약85회/분 110/80 mmHg 약18회/분
생활주기, 비만, 성, 흡연, 음주, 약

물, 우울과 자살, 폭력, 염병 등 

나. 높은 꿈, 다양한 탐색으로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

  즉 청소년기는 신체 , 인격 인 발달이 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따라서 

신체  발달, 성  발달, 정서 ‧사회  발달과제의 성공 인 수행을 하여 한 

환경의 조성이 단히 요한 때이다.

  한 다양한 학습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탐색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 학교 진학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생의 진로를 모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래 그룹에서의 사회  경험이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의미를 갖지만, 아이들이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으며 매우 미숙한 존재

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 삶

의 기술에 한 한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

  한편 청소년기는 평생의 생활주기 상 가장 건강한 시기이며, 이시기를 경과하며 

속하게 만성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 인 생활주기를 건강하게 유지하

도록 하고, 건강에 한 기본 인 지식, 태도, 습 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의 인권, 행복권의 문제이자  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산인구의 보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한 평생 건강의 기 를 닦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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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만성질환의 생애 주기  : 청소년기를 경과하며 속하게 질병증가

자료: WHO/NMH/NPH/01.4. Expert meeting report, 2004).

제 3  입시교육과 받는 청소년 건강

  1. 획일  교육과정과 백 만  평가, 서열화의 부작용

  재의 국‧ ‧수 등 획일 인 입시교육과정과 백 만  평가는 아이들의 발달의 

요구나 개인  특성, 능력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주로 시험성 에 따

라 한 로 서열화 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학교의 수업시간 연장(0교시수업  보충학습), 심야 학원사교육 연

장으로 이어져 입시경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 한편, 불규칙한 식사, 수면 

장애 등 청소년의 기본생활주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획일  교육과정, 백  만 식 평가에 따른 과도한 경쟁은, 시험 주의 

학 입학제도와 맞물려, 재의 모든 삶을 국‧ ‧수 등의 입시공부에 집 하도록 요

구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키고 있고, 공부 이외의 모든 욕구를 억압당하게 된 청소

년들은 정상 인 발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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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청소년들은 오직 학입시를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요구를 존 하기보다

는 부정하도록 학습되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도 이를 강요하는 일종의 억압과 

폭력에 익숙해지게 된다. 짜증, 무기력을 넘어 각종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서도15) 목

을 하여 심신의 요구를 함부로 부정하는 폭력 인 기제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조 하기 어려운 분노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학

교폭력, 왕따가 문화 상으로 번지고 있고, 흡연, 음주, 사이버 독, 성 문제, 우울

과 자살 등의 건강문제가 확 일로에 있다.

  이에 한 한 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 다른 삶의 장에서도 이러

한 모습은 반복‧재생산되어 나타나기 쉽다.

  2. 입시 교육과 받는 청소년의 생활주기

  사회 으로 폭증하는 웰빙에 한 심에 비추어, 몇몇 실태조사에 나타난 아이들

의 생활주기는 행 입시 주의 획일 인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의 건강한 삶에 

인가를 나라하게 보여 다. 이러한 연구를 토 로 청소년의 재의 삶은 미래

를 하여 이와 같이 무조건 으로 유보되어도 좋은 것인지 그 향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해 향후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심야 학습, 불규칙하고 부실한 녁식사와 청소년 건강16)

15) 교조 보건 원회 학생생활습 과 건강 실태조사, 2001.9.

     ―고교생 평균 수면시간-6시간, 고3은 5시간 27분, -아침식사를  안하는 학생이 25.1%.

     ―가장 큰 고민: 성 74.8%,진로(8.8%),돈(5.0%),이성(3.8%),외모(2.1%),가족(1.7%),친구(1.6%).

     ―시험 기간 스트 스- 심하다. 51.3%.

     ―스트 스 해소방식-잔다 32.8%, 그냥 참는다(18.2%),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14.4%),음식을 

먹는다(13.0%),술,담배(9.8%) 등.

     ―시험기간 불안‧짜증 61.2%,소화불량 37.8%,두통 35.4%,복통(설사) 16.3%,불면증 10.6%,변비 

8.3%,입병 8.3%,열 8.2%,생리 불순4.3%등.

     ―요통 여부 82.9%(늘: 28.8%+몇 개월째: 15.2%+오래 공부하는 날만: 38.9%).

     ― 의 피로 통증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자주: 38.0%+가끔: 51.7%).

16) 소화기 작용 기 - 작/연동 운동/소화액 분비/자율 신경(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 소화/생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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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규칙하고 부실한 녁식사

□ 2006. 9. 등학생(4,5,6) 학생(1,2,3) 약 1천명 상, 청소년 녁식사 시간 실태 

조사를 심으로 (민병두의원실, 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연구회 공동 실태조사)

  ○ 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71.9%, 등학생 73.1%, 학생 70.8%

  ○ 학원이나 학원 근처에서의 녁식사에 걸리는 시간

     ― 6-10분(35%), 1-5분(23.8%), 16-20분(15.8%) 순으로 부분 20분미만

  ○ 학원이나 학원 근처에서의 녁 식사 종류 ( 복응답)

     ― 인스턴트식품(71.7%), 길거리 음식(49.4%), 유제품과 빵류(40.9%)가 거의 

부분을 차지함.

  ○ 녁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

     ―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60.3%)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힘

  ○ 학원이나 학원 근처에서 녁 식사를 끝낸 후 휴식시간

     ― “거의 없다(62.3%), 10분 이내(20.5%), 10-20분 이내(11.6%)” 순으로 나타남.

  ○ 집에서 먹는 야식

     ― “ 밤9시-10시(40.4%), 밤10시-11시(25.6%), 밤9시 (16.2%)” 순으로 나타남.

  ○ 야식을 먹은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시간

     ― “1-2시간(31.1%), 30분-1시간(25.1%), 10-30분(22.4%)” 순으로 나타남.

기 조  호르몬/ 당/소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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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청소년의 학원이나 학원 근처에서의 녁 식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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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향

○ 이와 같이 습 으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기의 균형이 괴되어 

질환을 래하게 된다. 정상 으로 규칙 인 식사를 하게 될 때 일정한 시간에 일

어나는 연동운동과 소화액 분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소화불량, 변비, 만성

염, 궤양 등을 호소하게 될 수 있다.

○ 아이들은 5분 내에 식사를 하기도 하고, 10분 안에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무 빨리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 흡수가 제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선 첫 번째 

소화 작용인 작(씹기)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소화액 분비가 이

에 따르지 못하여 소화불량을 호소하게 되고, 공기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서 포만

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기도 쉽다. 그리고 식사 시에 

지켜져야 할 삶의 품 와 만족이, 무 동물 인 기능 충족으로 그치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 아이들은 식후 휴식이 실하지만 쉬지도 못한 채 바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

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긴장을 한 채로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스트 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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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기 쉽고, 

소화액의 분비 감소, 연동운동 감소 등으로 소화불량이 되기 쉽다. 식후 약 30분 

정도는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소화액의 분비와 연동운동을 진

하도록 할 것이다.

○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섭취하게 되면서 성장에 필요한 양 공 에 결핍이 생기

는 것과 생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학원주 에서 아이들은 주로 편의

, 길거리 음식 주의 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단일메뉴 심의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개 성장에 필요한 양소를 제 로 공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식 독 등에 노출될 험성도 지 않다. 특히 한여름에 삼각 김밥, 만두 등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 늦은 녁 귀가이후의 야식과 폭식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늦은 녁의 폭

식이나 야식은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켜 호르몬의 교란을 가져와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밤사이에 장 계의 기 들이 쉬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정화‧해독 

작용이 제 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는 피로, 속쓰림이 유

발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병, 비만 등 만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수

( 가 늘어짐)가 생기는 경우에는 복부 팽만, 변비, 어지러움 등이 생길 수 있다. 

액의 역류를 일으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허약감, 속쓰림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

   ― 야식 증후군 유발(스트 스-야식-코티졸, 세로토닌 분비 이상-비만, 수면장애 등)

○ 늦은 녁식사는 아침 결식으로 이어지고, 학습효과 하로 이어질 수 있다. 늦

은 녁 식사로 아침 결식을 하게 되면, 아이의 건강상태와 학교에서의 활동 상

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장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당이 낮아지면서 짜증, 허약감, 피로,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기 쉽고, 

효과 인 학습이 제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강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결과들이 리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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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야학습, 수면 장애와 건강문제

□ 의 실태조사, 2007. 6 학생 건강 실태조사, 국 고 1062명 상, 민병두 국

회의원, 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연구회

1) 심야학습에 따른 귀가 시간과 수면 실태

○ 학원이나 학교수업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 의 실태조사)

   ― “밤11시까지(20.6%), 밤9시까지(15.9%), 밤8시까지(15.5%)”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주요선진국 청소년 수면시간

○ ‧ ‧고 학생 반이 밤 12시 이후 취침

   ― 학생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8시간미만: 45.8%, 8시간 이상 10

시간미만(29.2%), 4시간 이상 6시간미만(19.9%), 10시간이상(3.6%), 4시간미만

(1.5%)

   ― 평상시 평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30.0%가 밤 11시경, 밤12시경(27.6%), 새벽

1시경(15.8%), 새벽2시경(5.8%), 새벽3시 이후(0.8%),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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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체 50.0%에 이르 음. 특히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경우가 등학

생 20.8%, 학생 49.2%, 고등학생 8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면부족으로 인한 수업지장 심각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 학생 45.8%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몸이 아

고 수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 고, 수면부족으로 인한 수업지장 

경험은 등27.1%, 학생 45.7%, 고등학생 65.5%로 나타남. 수면부족으로 인

해 수업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  44.1%가 1주일에 1-2회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했고, 일주일에 3-4회(25.2%), 매일(8.3%), 일주일에 5-6회

(5.0%), 거의 없다(17.4%)로 나타남

○ 커피 등 각성제 사용

   ― 학생들  13.6%가 잠을 쫓기 해 각성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 고, 

그  32.9%는 일주일에 5회 이상 각성제를 복용한다고 답함. 잠을 쫓기 

한 각성제를 복용한 학생들은 78.5%가 커피, 녹차(14.0%), 드링크제(피로회

복제)(4.3%), 한약‧알약(0.6%)을 사용하는 것으로 답했음

2) 수면 부족‧수면장애와 청소년 건강

○ 수면시간이 연장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

들의 수면시간이 지체되어 10시~새벽 3시 사이의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면, 와 

연골의 성장, 단백질 합성 등을 진하는 성장호르몬의 분비 하로 청소년의 성

장 발달에 많은 지장을 래하게 된다. 한 수면연구회는 수면시간과 성장호르

몬의 분비에 해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과도한 장시간의 긴장은 수면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과도한 장시간의 긴장은 

스트 스 신경인 교감신경계를 우세하게 하여, 맥박 증가, 압 상승, 동공 확 , 

호흡수 증가, 근육 긴장도 상승, 산소 소비율의 증가 등 <스트 스 반응>을 나타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 야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하될 수 있다. 늦은 녁의 폭식이나 야식은 멜라

토닌 분비 등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 수면에 지장을 래하기 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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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역류 등으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밤사이에 장 계의 기 들이 

쉬지 못하여 피로할 뿐 아니라 정화‧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 수면 부족이 심해지면 아이들의 생활에 리 지장을 래할 수 있다. 우선 수면

이 부족하면 정서  장애  면역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장애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각종 질병, 우울증  기억력 하, 학습장

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주 졸음을 호소하며, 두

통, 속쓰림, 안구 통증, 무기력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각성제 복용 등으로 

인하여 2차 으로 성장에 지장을 래하기도 한다. 심리 으로도 짜증스럽거나 

우울해지기 쉬운 상태이기도 하다. 수면 연구기 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8-10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그림 6-4〕 수면시간과 성장호르몬 분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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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과 건강한 신체 , 정신 , 정서 , 사회  발달에 지장 래

□ 2007. 6 학생 건강 실태조사, 국 고 1062명 상, 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

연구회

1) 실태조사에 나타난 아이들의 정서 , 정신  호소

○ 고 10명  3명 최근 3년 동안 자살 충동 느껴, 가족갈등이 주요 자살시도 

원인

   ― 최근 3년 동안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29.4%, 그  등학생은 19.9%, 학

생은 34.1%, 고등학생은 33.7%로 나타남. 한편 최근 3년 동안 자살하고 싶었

던 학생응답자  자살을 시도해 본 이 있는 학생은 12.4%로 나타났다. 실

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학생 응답자  44.1%가 그 이유로 부모님, 형제 등 가

족과의 갈등, 성 부진(19.5%), 이성교제(5.5%), 학교에서의 따돌림(4.2%), 신체

나 외모‧건강문제(1.6%), 학교폭력(1.4%), 성폭력(0.4%)로 나타남

○ 심각하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 체의 42.8%는 주로 혼자서 해결한다고 응답했고, 친구와 이야기한다(25.4%), 

가족과 상담한다(15.3%), 인터넷 상담게시  이용(1.4%),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

다(0.7%), 학원 강사나 과외선생님과 상담한다(0.2%) 순으로 나타나, 자살 사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리 방법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따돌림(왕따) 경험

   ― 체의 6.2%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별로는 낮을수록( 등: 

9.3%, :6.5%, 고등2.3%), 성별로는 여학생(여: 8.7%, 남: 4.0%)에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최근 3년 내 따돌림(왕따)을 시킨 이 있는지에 

해 13.5%가 그 다고 답하 다. 별로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등: 15.2%, 

:18.3%, 고등6.1%)에서 많았고,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여: 13.2%, 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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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생활주기 왜곡과 아이들의 반  건강문제

  이와 같이 아이들의 생활주기가 왜곡되면서, 아이들은 당한 식사와 수면, 운동

과 휴식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욕구불만으로 짜증, 우울로 이어지고 즐거운 마음가짐

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는 피로, 허약, 비만 등의 신체문제와 함께, 학습활

동에도 막 한 지장을 래하게 되며, 우울, 자살, 왕따 등 의사소통과 친구 계에, 

나아가 정상 인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심각한 지장을 래하게 된다.

제 4   청소년의 생활주기, 건강권을 보장하는 교육 정책을!

  1.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의 생활주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

가. 아동권리 약 제27조, 제31조

  제27조, 모든 아동은 신체 , 정신 , 사회  발달에 합한 생활수 을 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

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제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등교육을 의

무화해야하는 한편 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 을 해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 신체  능력을 최 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31조, 모든 아동은 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헌법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권건강권은 헌법 제36조제3항에 의해 보장되고, 헌법 제34조

1항과 4항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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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인권은 학교교육 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27조 (보건  복지의 증진) 국

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  복지의 증진을 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 한 발육과 건강을 보

호‧증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하여 요구되는 생활습 ‧정서 등을 함양

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2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

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6.1.1]]

  그 외 아동복지법, 건강증진법 등이 있다.

  2. 청소년의 생활주기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수립을!

가. 최소한의 기본 생활주기 보장을!

1) 학생 녁밥 식시시간 확보를!

  ‘06. 9.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과 건사연은 녁밥 식사시간 문제를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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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를 공론화하 던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 20분 정도의 식사시간과 20분 

이상의 휴식이 가능하도록 40분-1시간 정도의 시간 녁밥 시간확보를 법제화할 필

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 혹은 지자체의 녁밥 시

간확보를 한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에 청

소년의 최소한의 녁식사 시간확보를 명시한 법률제정 여부를 검토하 던 바 있다.

○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제정 권장(‘07. 3)

   (학습자의 인권보호)

   ― 학원 설립‧운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의 기본  인권이 존 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에서 교습 는 기타 목 을 이유로... 제때에 식사

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정히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

2) 학교보충수업과 학원 사교육 등 청소년 심야 수업을 9시까지 제한

  학교나 학원에서 집까지 귀가하는 시간이 있고, 돌아와 씻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고려할 때, 심야 수업시간은 9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7~8시간 수

면 시간 확보 등 건강한 생활주기를 해,  심야수업 후 귀가할 때의 안 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재 10시로 제한된 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역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가능하면 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청소년을 존 하는 교육과정 제정을!

□ 필수교과에 학 제 도입, 보건교과 등 생활교육과정 확 18)

○ 필수교과의 선택 교과제  탄력 인 학 제 도입

   ― 아이들의 개성과 능력을 존 하는 교육과정의 정화, 다양화-

○ 국‧ ‧수 필수교과의 수 별 역별 선택 교과제를 도입해야 한다.

17)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07.3.23)에 따른 후속조치- 조례개정  학원의 지도‧감독 강화 등.

18) 학교자치연 , 2007. 8. 21, 선공약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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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교과(10개 공통 교과)와 선택교과의 이분 개념을 극복하고, 체 교육과정 

 가장 학습량이 큰 국‧ ‧수 필수교과부터 1교과 1과목 체제를 벗어나, 필수 

교과 내 수 별‧ 역별로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도록 한다(아래 텍사스 주 교육과정 참조).

   ― 한 실질 인 수 별 교육과정을 운 하여 1단계~4단계 이상 운 하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는 과목별 수 별 최소학  등 일정한 기 을 제시하도록 한다.

○ 탄력  학 제 운   이수학  평가제를 도입한다.

   ― 체 교육과정 이수에 있어 최고 이수 학 과 최소 이수 학 을 탄력 으로 

운 한다.

   ― 과목별 최소 학  외에는 개인의 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학

을 취득하게 하고, 일회 인 시험이 아닌 역별, 수 별 이수학 으로 학생

의 성과 능력 평가하도록 하고 학입시도 이를 반 하도록 한다.

□ 기 효과

○ 필수교과의 학습량 감축과 경쟁력 제고: 학생들이 획일 으로 필수 교과 이수에 

허덕이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존 받는 가운데 학습량 조 이 가능함→ 

내  동기에 따른 보다 효과 이고도 행복한 교육 가능해짐. 수 에 따라 수월성

을 가지므로 경쟁력도 확보됨

○ 탄력학 제 운 은 그 자체로 교육평가가 되고, 학입시 형의 자료가 되기도 

함. 어 1단계 수 을 수학한 학생과 어 3단계 수 을 수학한 학생에 한 실

력 평가는, 같은 수 의 과목을 다 같이 수학하고 난 뒤 간‧기말 고사나 수

능 등의 1회 인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수리 역과 언어 역  어느 역을 더 이수했는지, 언어 역 에서도 

시나 소설, 신문이나 언어  어느 역을 더 이수했는지 등 학생의 흥미와 재능 

평가 가능).

□ 학습자의 생활주기‧요구를 반 하는 교과(집 이수형, 선택 등) 확

○ 필수교과의 선택과목제, 학 제를 제로 한다.

   ― 체 학습량에서 필수교과가 차지하는 비 이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2장  아동권리보장의 실제116

○ 보건교과 설치 등 생활주기 리,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확 한다.

   ― 핵가족화와 맞벌이 확 → 가정의 역할 공백 확 , 입시교육에 경도된 학교교

육  사교육 속에 아이들의 신체‧정서발달, 생활주기  건강 문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건강한 생활주기(식사, 수면, 휴식 등)에 한 이해와 리를 담는 교

육과정 확 가 필요하다.

   ― 발달단계에 실히 요구되는 삶의 기술(자기주장‧의사소통‧의사결정)을 담는 

교육과정을 확 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OECD 선진국들은 보건교과 설치로 

이러한 역에 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미디어 등 국가 사회  요구를 반 한 집 이수제, 선택 교과 확

   ― 정보화 사회→ 정보의 해석과 단, 활용 능력 신장

   ― 출산 고령화 사회→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 질병 방, 노년기 건강 리 역

량 신장

   ― 사회  분업의 확 → 교육과정의 상세화, 세부 역에 한 선택 교육과정 

확

   ― 체 학년, 체 학생을 별, 학년별로 가르치는 집 이수제, 요구에 따라 선

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 확

□ 기 효과

○ 법률에 명시되었으나 비정규 교육으로 소홀히 취 되던 교육 역의 정규교과화 

가능: 안 교육, 염병 방, 구강 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방

교육, 질병의 방과 리, 약물오남용 방을 한 보건 지도 등

○ 학습자의 개성과 흥미에 따른 교육과정 운  가능: 서 , 디자인, 무용, 미용, 미

디어 등 선택 교과 신설 가능

○ 산 감 효과: 경제교육, 보건교육 등으로 소모 인 산 감, 공교육 속에 다

양한 교육이 가능해지므로 사교육 축소(혹은 사교육과 연계하여 이 의 소모 경

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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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세계보건기구)는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함

다. 학생회 법제화 등 의견수렴 통로 확

○ 정책 수립에 있어 어른들의 이해 계가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요구를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몸과 마음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존 하

며 성장할 수 있을 때, 사회 으로 만연한 폭력도 어들게 될 것이다.

○ 이를 해 학생회를 법제화 하고, 학생 건강권의 주체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

데, 학생건강 련 정책을 의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 하고, 학교 운 원회에 학생 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교사, 학생, 지역인사들과 청소년이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

록 한다.

○ 참고자료 1. 텍사스 주의 어스틴구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  사례

〈표 6-5〉 미국 텍사스 주 어스틴 교육구 고등학교 교과별 과목명  일부

 

어

(54)

어(8)
어 I, 어 II, 어 III, 어 IV, 어 I (H), 어 II(H), AP 어 III(H): 어 

 작문, AP 어 IV(H): 문학  작문.

제2 어

(ESOL)(3)
ESOL I, ESOL II, ESL철학(H).

읽기(4) 읽기 I, 읽기 II, 읽기 III, 읽기 용  학습기술.

언어선택(6) 연구/기술  쓰기, 창조 /상상  쓰기, 문학 분야, 인문학, 시각매체분석, 개인연구.

말하기/토의

(22)

회화, 구두해석 I, 구두해석 II, 구두해석 III, 구두해석 I(H), 구두해석 II(H), 구두해

석 III(H), 연설 I, 연설 II, 연설 III, 연설 I(H), 연설 II(H), 연설 III(H), 회화 용, 

토의 I, 토의 II, 토의 III, 토의 I(H), 토의 II(H), 토의 III(H), 개인연구, 개인연구(H).

신문방송

(11)

신문방송I, 상 신문방송:연감I, 상 신문방송:연감II(H), 상 신문방송:연감III(H), 

상 신문방송:신문I, 상 신문방송:신문II(H), 상 신문방송:신문III(H), 사진신문방

송, 상 방송, 상 신문방송:잡지, 신문방송 개인연구.

수학(15)

수I, 수I(H), 기하, 기하(H), 수II, 수II(H), 수학모형 용, 미 분입문, 미

분입문(H), AP통계학, AP미 분AB, AP미 분BC, 통합수학I, 통합수학 II, 수

학습방법.

자료: Austin Independent School District.(1998). Secondary Information Guide, pp. 50-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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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미국 텍사스 주 어스틴 교육구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요구 학

교과 계획 I 계획 II 계획 III

어 4학  ( 어I, II, III, IV) 4학 (좌동) 4학 (좌동)

수학(Mathematics) 3학 ( 수I, 기하, 기타 수학) 3학 ( 수I,기하, 수II이상) 3학 (좌동)

자연과학(Science) 2학 (생물, 기타 자연과학) 3학 (좌동) 2학 (좌동)

사회과학 2.5학 (세계지리 는 세계사, 미국사, 행정(0.5)) 3.5학 (좌동) 3.5학 (좌동)

경제학(Economics) 0.5학 0.5학 0.5학

체육 1.5학 (최  2학 ) 1.5학 (좌동) 1.5학 (좌동)

보건(Health) 0.5학 0.5학 0.5학

컴퓨터기술 1학 1학 1학

외국어 - 3학 (동일언어) 3학 (좌동)

술(Fine Arts) 1학 1학 1학

말하기(Speech) 0.5학 0.5학 0.5학

선택(Electives)
5.5학 (세계사, 세계지리, 자연 과학  1학  

필수선택)
2.5학 4.5학

총 학 수 22 학 24 학 26 학

자료: Austi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1998). Secondary Information Guide, p. 39.

○ 졸업 요구 학 : 어 4학 , 수학3학

○ 학생 선택 학 제: 어를 잘하는 학생은 최  4학 을 훨씬 상회하는 학 을 이

수하거나 보다 고  수 의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음. 반면 수학에 흥미가 낮은 

학생은 최  3학 만 이수하고 자기가 보다 잘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더 집

할 수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1교과 1과목 체제에서 같은 교과를 이수하면서, 시험성 에 따

라 상‧하반을 배정하는 동일교과의 수 별 운 과는 달리, 형평의 문제에 공정하

면서도,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을 존 하는 수 별 교육과정임.

○ 참고자료2, 청소년이 흔히 호소하는 건강문제들

  청소년의 건강문제는 단순해 보이는 외  증상(신체 이상)도 개 다른 정서 , 

사회  문제들과 얽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는 국의 고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황  기 별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을 알아본 것인데, 를 들어 소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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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성  스트 스  학원 사교육과 련된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 수면부족과 

연 된 경우가 많고, 비 출 (코피)은 개 수면부족이나 과로로 인한 것이다. 염좌

와 골 , 찰과상 등은 단순 사고인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다툼, 폭력과 연 된 

경우가 지 않으며, 두통은 정서  사회 으로 아이들이 처하기에 버거운 여러 

문제들이 얽  있다. 아토피는 스트 스와 각종 첨가물과 환경호르몬이 든 음식과 

공기 질이 좋지 않은 환경과 상 계가 깊다.

  아이들은 이러한 연 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성문제, 친구 계, 학교폭력 등 민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를 숨기기 해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가면연기를 하기도 한다. 

감기라면서 쉬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성 계에서의 성행동으로 인한 후유증이

었다든가, 단순 두통이라며 두어 번 찾아왔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도움을 

실히 바라는 상태 다든가 하는 상황들을 지 않게 하게 된다. 개 어른들도 

아이들의 징후에 주목할 뿐 그 뒤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에 을 돌리기는 쉽지 않

다. 어른들의 굳어있는 시선, 청소년과의 소통 부재, 아 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

는 상식을 만들어온 사후처치 주의 의료제도 등이 함께 한 청소년의 개인 ‧

사회  건강 리에 한 인식과 실천을 제약하고 있다.

〈표 6-7〉학교 보건실이용 황조사

기 별
호소증상

기 별
호소증상

1순 % 1순 %

소화기계 소화불량 69.4 구강치아 치통 48.7

호흡기계 감기 87.5 순환기 계 빈 53.1

이비인후과 비출 32.2 정신신경계 두통 69.0

근골격계 염좌 53.1 산부인과 생리통 97.6

피부과 아토피 23.2 외상 찰과상 85.1

안 계 결막염 42.7

자료: 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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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표 인 사회  약자 그룹인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상황은 부분의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아동  청소년 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

순 에서 늘 려나 있고, 이들이 마땅하게 려야 할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는 경우

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안양육, 기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  

활동, 그리고 특별보호조치 등 유엔아동권리 약의 8개 아동권리 역(cluster)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다른 권리 역에 비해서 더 많

이 소외되어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연구(이재연외, 2006)와 인권보고서( 한변호사 회, 2005; 2006) 

등에서도 아동의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재연 

등(2006)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연구는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권고사항에 한 국내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 연구로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나라 아동의 여가  문화  활동의 참여권에 한 모니터링이 실행되지 않았다. 소

수 이루어진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한 연구들이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권고 내용

을 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보장

에 한 진 이 거의 없었다.

  반면, 아동들은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학습을 시작하는 시간이 무 빠르고, 

많은 교육역량을 짧은 시간 내에 획득해야 하는 지나친 학습경쟁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 달리 여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아동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입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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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 공교육 수 에 한 의심은 아동들을 과도한 학습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등학생의 88.8%, 학생의 74.6%, 일반계 고등학생의 62.0%가 사교육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 부, 2007). 이들의 여가활동도 부분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TV 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 차이가 있지만, 15～19세의 경우 컴

퓨터 게임/인터넷(25.1%), TV시청(23.3%)이었다. 그러나 15～19세사이의 34.2%의 아

동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희망하고 있었다. 실제 여가활동  

여행의 비율이 15～19세 아동의 0.7%에 불과하 다.

  과거 세 에 비해서 아동청소년들은 물질  풍요를 리고 보다 나은 삶을 성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불안정성과 험요

인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 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이들에게 문화와 

여가생활을 릴 여유를 주지 않는다. 래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들에 의해 엄격하게 짜인 틀 안에서 부분 생활하고 있다. 놀이

할 공간이 으로 부족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여가, 오락  문

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으로 문화  활동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참여율이 조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사교육으로 인하여 고생의 77%가 밤10시 이후 귀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아동청소년은 66.6%, 미국은 19.6%, 독일은 3.6%, 스웨덴은 22.8%에 불과하다. 아동

청소년의 이러한 생활상은 실제 자신들과 련된 문화행사에 한 조한 심으로 

이어진다.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67.9%는 서울시 문화체육행사에 해 별로 는 

 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 황옥경, 이은주, 2008).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에 한 유엔아동권리 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발달  의미를 짚어보면서 아울

러 아동청소년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을 보장하기 해서 필요한 조처들을 정

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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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동의 여가‧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1.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 약의 내용

  아동의 여가‧오락  문화  활동과 련한 연구는 그동안 아동의 ‘놀 권리’와 연

계되어 부분(김정래, 2002; 이용교, 하승민, 2001) 진행되어 왔다. 역사 으로 볼 

때 아동의 여가‧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한 자각은 오랜 시간에 걸

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에 한 사회  자각은 산업 명이후 아동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아동의 성장발달에 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

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련되어 있다. 자본가들이 임 이 싼 아동을 장시간 비 생

인 환경 속에 고용하는 상황 속에서 19세기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경 하는 

방직공장의 가난한 어린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을 폐기하 다. 오히려 빈곤한 아동

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고, 성격발달연구소(Institution for the 

Formation of Character)를 설립하 다. 특히 그는 6세미만의 아동의 성격발달에 

심을 기울 다. 그는 아동의 생활하고 있는 환경의 역할을 배움과 함께 집단놀이가 

지닌 교육  의의에 주목하 다. 어린 아동의 노동을 제한하고 친구들과의 놀이와 

배움을 보장하는 것이 어린 아동들의 풍부한 인격형성에 계가 있음을 확신하 다

(김문환, 1997). 결국 그는 아동의 놀이권과 교육권에 한 사회의 심을 일깨우고 

이를 한 사회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구 인 역할을 하 다.

  아동에게 놀이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공식 으로 천명한 것은 

1922년의 ‘세계아동헌장’을 통해서이다. 세계아동헌장 제25조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

를 갖추어 넓은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어린이가 방과 후에 놀 수 있을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30년에 발표한 ‘미국아동헌장’ 제9

조에서도 놀이와 크리에이션을 한 안 하고도 건강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명시하 다.

  세계인권선언(1948)은 놀 권리를 넘어서 인간이 여가를 리고 문화  경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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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는 을 포 이면서도 구체 으로 명시하 다. 노동과 근로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술을 감상할 수 있어

야 하는 등의 혜택을 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 다.

〈세계인권선언의 련 조항〉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  제한과 정기 인 유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한 권리

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술을 감상 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 , 문화 , 술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 , 물질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엔의 ‘아동권리선언’(1959) 제7조3항은 “어린이는 놀이  크리에이션을 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 놀이  크리에이션은 교육과 같은 목

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공공기 은 이 권리의 향유를 추진하기 

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  크리에이션을 향

유할 권리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권리선언은 사회  공공기 은 놀이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

유할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기울여야 함도 천명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한 노

력으로 1977년 ‘아동의 놀 권리선언’을 제정하 다. 당시 세계 각국이 아동의 놀 권

리를 보장하기 한 구체 인 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도록 구하 다. 모든 아동의 

잠재능력을 발달시키기 해 놀이가 불가결하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 발달시킬 수 있고, 사회성을 길러 나갈 수 있으므로 아동의 놀

이는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기술이라고 언 하고 있다. 즉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권리

임을 천명한 것이다(김문환, 1997).

  아동의 여가‧오락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는 아동권리 약의 선포로 더욱 확

실하게 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약의 조항에 나타난 아동 권리의 역

을 8개의 역(cluster)으로 구분하여 아동권리 약 이행에 한 일반  지침을 각국

에 제시하 다. 8개의 역은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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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가정환경과 안양육, 기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문화  활동, 그리고 특

별보호조치로 교육‧여가  문화  활동을 8개 역의 한 범주로 구분하 다. 유엔아

동권리 약은 제 31조에서 아동의 여가‧오락  문화  활동을 아동이 향유하고 

려야 할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제 30조는 ‘인종 , 종교  는 언어  소수

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

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면서 소수자 아동

일지라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 다.

<유엔아동권리 약의 련 조항>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 , 술  생활에 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하고 진

하며, 문화, 술, 오락  여가활동을 한 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단순히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서 휴식을 취할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이에 맞는 한 놀이를 하며 문화와 

술에 히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보다 극 인 행 이다. 국가는 아동이 여가, 오락

을 즐기고, 문화  활동에 안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반 인 환경을 조성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 사회 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도 여가활동을 균등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아동권리 약 제 31조).

  2. 정부보고서

  유엔아동권리 약의 이행상황에 한 정부보고서 제출은 유엔아동권리 약 비

국의 의무이다. 유엔아동권리 약의 비 국은 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

다 약이행에 한 보고서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보고서

를 1994년 11월에 제출하 고, 2차 보고서를 2000년 5월에 제출하 다. 정부보고서

에 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권리상황과 약의 이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향후 정

부의 아동권리 약 이행 의지를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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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오락 활동  문화  활동’에 한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1차 보고서의 경우 

아동복지법의 규정내용과 문화체육부가 주 하는 문 활동에 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유교사상으로 인해 아동문화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고하 다. ‘여가‧오락 

활동  문화  활동’이 아동의 교육상황,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장인 지역사회 환경 

등과 계되어 있음을 간과한 소극  지 이다.

  정부의 2차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확충계획과 청소년 문화 활동 지

원 계획에 한 내용이 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별도의 행정체제에

서 다루어져 왔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아동 련 시설이나 문화 활동에 한 

보고가 소홀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오락 활동  문화  활동’ 역의 보

고가 주로 련시설 심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놀 권리에 한 자료는 

락되었다. 반면, 민간보고서에서는 입시 주의 교육제도, 아동의 사교육시간을 보고

하여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보고하 다.

〈표 7-1〉 정부의 1차와 2차 보고서

1차보고내용 2차보고내용

여 가 ‧오

락 활동 

 문화

 활동

∙아동복지법 제10조, 어린이 헌장: 아동이 놀 

수 있는 안 한 시설과 환경 제공

∙문화체육부의 다양한 문 활동 실시

∙유교사상으로 인한 아동의 문화 활동의 어려

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안 한 놀이 시설과 환경 제공

∙문화 부와 교육부의 청소년 문화 활동 

로그램 개발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앙공원 설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운  계획

∙청소년 수련시설 황

∙청소년 문 활동 보장사업: 문 활동 교

사연수

∙청소년 문화 술활동 지원책

∙문화 술시범학교 운 황

∙ ‧ ‧고등학교 도서  산 제시

∙아동도서   소도서  황

∙이동을 한 문화시설: 도서 , 박물 , 

기타문화시설

∙ 국문화공간 황

자료: 이재연 외(2006), 아동권리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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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의 의미

  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해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천명함으로써 인간발달과정에서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요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이 아동발달에 어떤 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아

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과 련된 정책 개발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서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의 개념은 그동안 부분의 연구들이 취해왔던 것

과 마찬가지로 아동 놀이의 의미  놀 권리와 연계하여 논의되었다. 사실상 여가의 

한 방편이 오락과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가, 오락과 문화  활동을 동

일한 개념선상에서 놓고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울러 문화는 인간이 살아

가는 모든 방식의 총체로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여가를 보내는 방편으로서 오락

으로 인해 창출되는 문화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인간생활의 보편 인 

문화를 모두 망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후이징가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보고 놀이를 인간의 본질, 문화의 근원으로 

악하 다. 놀이가 문화를 만들어내며, 한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즉, 문화

는 놀이로서 시작되고, 기부터 매우 놀이화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문화는 

놀이의 연속이며, 놀이는 문화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서태양, 차석빈, 1996).

  자유롭고 자발 인 속성을 지닌 놀이는 문화를 창출한다. 놀이를 통해 사람과 사

물을 경험하고 이를 기억 속에 장하며, 인과 계를 배우고, 한 어휘를 축 해 

나가고 자신의 행동을 사회, 문화, 습에 응시켜 나간다. 놀이는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다. 놀이를 구성하는 규칙이 있고, 놀이를 하는 데에는 아동 스스로가 목 과 

수단  방법을 택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놀이가 발달상에 필수 인 것이고, 보다 고차원 인 학습에 결정 인 단

서가 되는 활동이라면 놀이권은 문화권의 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맥락

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의 연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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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놀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의 참여권과도 한 련을 맺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놀 권리가 온 하게 보장되기 해서는 놀이를 구성하는 

요인을 결정하는 참여권의 성격과 련시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생활 실태

  아동의 삶의 질과 련한 연구들(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국제연합아동기 , 1991)

은 일상생활의 모둔 분야가 풍요롭고 편안한 것,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경제 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자아실 , 풍부한 문화생

활, 남을 해 사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은 삶을 질

과 련된 요소인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환경

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참여 실태 한 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10명  

2명만이 청소년 상 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26.3%의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 경험, 27.3%의 청소년이 자원 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환경‧여건 수 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매우 낮았

다. 여가생활에 해 만족하는 경우도 13.4%에 불과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이 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의  부족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청소년여가실태에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평

일 평균 2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 청소년들이 26.4%, 3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 청소

년이 20.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평일시간 비 여가시간은 3시간미만이 체의 

63.1%로 반 으로 청소년들이 평일에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참여율도 매우 조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사교육으로 인하여 고생의 77%

가 밤10시 이후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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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연 등(이재연, 황옥경, 이은주, 2008)의 서울시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문화‧체육행사를 즐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시간이 없어

서(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동개인의 흥미나 심사와 연 된 여가와 오락  문화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

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의  부족이다.

  아동이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양 으로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문화 공간, 동아리 등 모임공간이 부족해서 노래방이나 비디

오방 등 성인공간에서 스트 스를 해소하거나 상업  소비문화에 무비 으로 흡

수되기도 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사활동 등 자율 활동을 

펼치고자 해도 모여서 회의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 섭, 2005).

  재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회 , 청소년 문화센터 등이 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용시설인 수련시설은 654개로서 그 수도 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운

 수 과 여건이 열악하며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생활권 수련시설 255개, 자연권 

수련시설 336개, 유스호스텔 63개). 이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상, 

시‧도  시‧군‧구별 1개소를 건립‧운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태반이다. 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운

상의 재정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분 성인 상 로그램을 운

하면서 운 상의 재정  어려움을 보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지속 인 시설 개보수가 되지 않는 등 

다른 , 연수시설 등과 비교하여 상 으로 열악한 시설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청소년 활동상의 안 에도 다소 취약하다(김 지 외, 2004).

  국의 문화시설 황을 보면, 서울시가 2,263개로 가장 많은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2,121개), 경북(1,207개), 남(1,056개)의 순이다. 문화시설

을 세부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연시설과 시시설 부분에서 서울이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 문화 복지시설의 경우 경기가 256개, 경북이 197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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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157개, 북이 152개 등으로 나타났다(이재연 외 2008). 부분의 문화시설은 

아동‧청소년의 근성이 떨어져 빈번한 이용을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놀이공간에 한 연구결과(이재연 외 2008) 아동‧청소년은 평일과 주말에 

상 없이 친구 집을 주요 놀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에 학원이 주요 놀이

공간인 반면, 주말에는 노래방이 주요 놀이공간이 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의 평일 놀이 공간은 친구 집(36.6%), 학교 내 운동장

(33.1%), 동네 놀이터(21.5%), PC방(20.8%), 노래방(17.2%), 학원(15.4%)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주말 친구들과의 놀이 공간은 친구 집(29.7%), PC방(23.7%), 노래방

(21.3%), 동네 놀이터(20.1%), 학교 내 운동장(17.5%), 커피 과 화 (11.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

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친구들과 안 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마

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한 놀이 공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종교기  시설을 아동‧청소

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련 시설들

이 아동‧청소년들을 한 시설로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안 과 보

호를 해 용놀이공간을 우선 으로 마련,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이재연 외 

2008).

  셋째, 로그램의 근성이 떨어지고 로그램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문화 부 청소년국은 청소년 육성기  사업과 련하여 총 4개 분야, 즉 청소년 

육성기 지원사업,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 수련거리개발보 , 특성화 로그램 공

모사업 등의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장 규모가 큰 청소년육성기  

지원 사업은 연간 약 100여개 사업에 해 총 20억 가까이 산이 할당되어 있다. 

국 시군구 약 250개 기 에서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지역단  로그램인 어울 마

당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한다. 컨

 통 민속놀이, 자연 혹은 문화유 탐방, 크리에이션, 천체 측, 인터넷 정보검

색 교육, 상제작 등이 있다. 한 청소년 수련마을은 지역 , 사회  여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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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의 기회가 상 으로 은 농어 이나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청소년들을 

직  찾아가 로그램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 섭, 2005). 정부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정을 체결하여 청소년, 청소년 련 기   단체 등의 정기 인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교류 로그램으로는 상국의 청소년기   단체‧

시설방문, 양국 청소년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역사유 지 답사, 산

업시설 견학 등이 있다. 지역사회 동아리의 활성화  청소년 단체‧시설에 한 지

원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공공시설을 거 으로 하는 자발 인 청소년 동

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5명 이상의 청소년 클럽에 해 장소와 시설, 지도자를 지원

하고 있다(이무용, 2004).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로그램에 참

여하는 아동 수는 매우 조한 수 이다. 이는 앞서 언 한 아동의 참여시간의 부족 

등이 주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재연 등(2008)의 연구에서는 문화 련 로그램에 

한 정보가 없어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 이 23.7%나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볼 때 아동을 한 로그램에 한 정보의 부족과 근성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정부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2006년 서울 질문지 조

사 결과, 서울의 문화 시설, 여가시설, 문화 로그램, 비용 등 문화 환경에 한 10  

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25.6%, 보통 61.6%, 불만족 12.9%로 나타났다. 

한 문화 환경에 한 평균 수가 5.36 으로 만  10 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아동을 한 문화 로그램에 한 극 인 홍보와 더불어서 근성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를 향유할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시

설들을 아동을 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와 더불어서 아동이 살고 있는 장인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맞는 시설 설비  보

강을 하려는 극 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니세 의 주도로 세계 각국에서 실행

되고 있는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만들기’와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시

이다.

  넷째,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생활에 참여는 계층 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소

득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욱 취약하다. 2000년도에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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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에 한 인식과 실태에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

근  향유실태와 련한 조사에서 ‘여가활동비용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다. 그리고 2004년 국 빈곤지역 공부방의 아동 상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족과 함께 화 이나 공연장에 가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의 61.6%가 ‘  없었다’고 응답하 다. ‘지난해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한 번도 가

본 이 없다’는 아동들도 57.6%이었다. 일반아동과의 문화격차 때문에 친구들과의 

화에도 제 로 끼어들지 못하는 아동이 많았다(김 지 외, 2004).

  그러나 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한 문화 향유권 확 정책은 주로 해당집

단 체를 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 아동만을 한 별도의 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문화비  27  추진과제 의 하나인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신장’의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소득층을 상으로 다섯 가지의 단 사업이 있다. 정보 

근권 향상을 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소득층 지역주민을 한 문화 로그

램 운 , 비정규직‧ 소기업 근로자 여가활동지원(노동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시설보호자 보호 로그램 확 , 노숙자에 한 문화  지원이 그것이다.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구조는 

아동 뉴미디어의 역기능 상을 증가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의 4.4%가 인터넷 독 ‘고 험군’에 속하고 잠재 험군에 속한 청소년도 21.8%에 

이른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인터넷의 험성은  다른 청소년의 비행과 연

결된다. 청소년 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4.8%에

서 2006년 90.0%로 크게 증가(국가청소년 원회, 2006) 한 것이 한 가 될 수 있다.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면 실시될 정이나 이에 비한 범부처 차원의 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의 아동의 여가  문화 활동 인 라는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 으로 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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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

  1. 아동의 여가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여건 마련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가 온 하게 맞물러 가기 한 제는 아동이 일

상생활에서 놀이에 참여할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 약 제 31조에 

명시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마땅히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에 자발

으로 참여할 실질 인 기회를 제공함으로 물론, 놀이를 자기 주도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오락 즉 놀이는 무료한 시간을 때

우기 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다(김정래, 2002).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공간의  부족, 그리고 근성의 

결여 등이 아동의 조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면, 시간이 확보, 근성의 확 , 로그램의 개발, 아동의 여가 ,오

락  문화  활동에 따른 경제  비용부담의 해소, 그리고 지역 간 편차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앞서 설명되었듯이 아동의 여가, 오락 등의 활동은 아동의 교육상황과 

하게 맞물려 있는데, 일주일  여가 시간을 갖기 어려울 만큼의 과도한 학습에 쫒

기고 있는 다수의 아동상황은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교육과 학습 그리고 놀이권 즉 여가를 릴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반 인 교육상황에 한 총체

인 검이 필요한 작업이다.

  국의 등학교는 매 쉬는 시간마다 바깥놀이를 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의무이

자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다. 아동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  경

우를 제외하고 모든 아동들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의 상 , 하 생 모

두와 함께 어우러져서 놀이를 해야 한다. 국의 학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도 충분한 정도의 여가와 놀이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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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아동국(NCB: National Children's Bureau)은 산하에 The Children's Play Council

을 두었다. The Children's Play Council은 아동의 놀 권리를 해서 련단체들의 연합

기구로 2006-2007년 Play England로 발족되었다. Play England는 NCB의 산하기구로 The 

Big Lottery Fund의 후원을 받고 있다. NCB는 Children's Play Information Service를 운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부 내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의 

후원을 받고 있다. 아동의 놀이에 한 방 한 자료를 보유, 공 하고 있다.

  2. 아동친화 인 도시 구축

  유니세 는 부분의 도시가 아동의 욕구를 반 하는데 무 심하며, 아동 련 사

안이 우선순 에서 언제나 려나 있고,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는 실을 주목

하고 국제  차원의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만들기｣ 운동을 

개하고 있다.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는 앙과 지방정부가 항

상 아동 최선의 이익을 한 결정을 하고, 아동의 건강, 양육, 보호, 교육을 보장하

고 차별과 소외 없이 풍요로운 문화를 릴 수 있도록 환경을 비하는 것이다. 세

계 모든 지역에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아동에게 좀 더 합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유니세 는 특히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만

들기｣를 통해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재연, 황옥경, 이은주, 2008).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만들기｣ 운동은 이탈리아, 캐나다, 방

라데시, 터키, 세네갈, 필리핀 등 세계 200개 도시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탈리

아의 경우 아동 친화 인 도시를 만들기 하여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하 고, 그 결

과 복지부 산하에 국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친근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최 의 물리 , 사

회 , 문화 , 경제  환경이란 무엇인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아동청소년

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들의 가장 실한 요구는 무엇인가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아동의 극  참여를 토 로 아동친화 인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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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참여와 더불어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 NCB는 매년 국 각 

시도에서 National Children's Play Day를 지정하고 하루 동안 놀이 련 정보 제공 

 각종의 놀이 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NCB

는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를 조성하기 한 각종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이디어를 공

모하기도 하며, 실제 도시구축 를 시범 으로 보이는 워크 도 진행하고 있다.

제 5   맺는말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인

간의 삶의  과정에서 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의 참여 수 이 조한 것으로 보고하 고, 그 

표 인 이유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아동들이 여

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을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극 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의 의미와 이들이 이와 같은 활동에 참

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을 분석하 다. 아동의 조한 여가  문화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한 여건의 마련과 동시에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하 다.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  원론  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동의 여가, 

오락  문화  활동의 참여는 아동이 처한 교육구조와 무나도 하게 연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구축이라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을 두고 논

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아동의 교육상황을 극복할 만한 안은 아동의 학

습과 교육환경에 한 포 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발달을 해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여가, 오락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아동의 삶 자체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한 총체 인 분석이 향후 시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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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아동의 교육  권리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는 수직 인 습과 선도규정에 의해 제 로 보

장받지 못하고 있다(김 유, 2007). 아동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격, 재능, 양심을 발

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  욕구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아동은 곧 그 자체가 사랑의 상이자 권리의 주체(natural right)임을 

각종 법규는 규정하고 있다.

  1991년에 한국이 비 한 아동권리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 원회에 두 차례나 련 보고서를 제출

한 바 있고, 2008년 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약 이행 모니터링을 한 아동권

리모니터링센터19)은 설치하여 2008년까지 UN에 제출할 차기 보고서를 작성 에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아동권리 약과 련하여 유엔이 2003년 1월에 한국

에 권고한 교육에 한 사항20)과 무 하지 않다. 유엔의 권고사항  교육부분에 

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9)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 원, 배기수 아주  소아과 교수, 

김 유 학교자치연  표 등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동권리에 심이 높은 문가 16명의 옴 즈퍼슨(Ombuds Persons)과 9명의 옴 즈키드

(Ombuds Kids)를 각각 했다. 이들은 오는 2008년 12월 유엔아동권리 약 보고서 제출 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정책 제언 등의 활동

을 수행할 계획이다.

20) 약29조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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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유엔이 한국에 권고한 내용

∙첫째, 학생의 표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

∙둘째, 학교에서의 체벌을 지할 것.

∙셋째, 교사에게 아동권리 약에 한 체계 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넷째,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  할 권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아동 잠재성의 발 을 해할 험이 있는 경쟁 인 교육시스템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교

육정책을 제고할 것 등이다.

  UN의 교육에 한 엄 한 시정권고는 여 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

권실태를 나타내는 국제  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기와 책임이 학교교육정책

에 있음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21). 아동이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참여권이 제 로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  문제로 두되고 있는 것이 실

이다. 사실 아동의 참여권은 청소년에게 향을 끼치는 문제에 하여 스스로 심

을 갖고, 그 결정과정(process)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 가치가 있

는 것이다.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는 학생인권이 실 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상황의 개선

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재 우리나라는 학칙의 제정, 학생징계, 

학생의견의 표명, 학생자치활동 등은 학교를 단 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학교단 에

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 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학생징계 범 는 사소한 용의복장을 반하면 용할 수 있는 벌

제부터 시작하여 흡연이나 불량이성교제, 폭력에 용하는 선도 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차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

렵다. 재 학교에서 용하고 있는 선도규정의 역사와 배경을 모르면 징계 차의 

목 을 제 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인권을 존 받지 못하

고, 스스로의 인권에 해 자각하지 못한 인간이 성장하 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

하기를 기 하기는 어렵다. 재 한국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폭력은 결국 성장과정

21) 이에 한 한국 교육부의 답변은 ①교사 인권 교육 강화 ②보건교과 신설로 건강권 보장 한 보건

교육의 강화  ③입시제도에 얽매이는 변칙 인 학교교육과정 지양(강제 야자 지 등)(2003년. 교

육부 -2005년 국회 교육 에서 확인) 등이다. UN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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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권을 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지르는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체벌 방법은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한다. 한 아동

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한 사람들은 성장하 을 때에도 훌륭한 민주시

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승수, 2004.).

제 2   아동권리 제도개  시

  지  학교 장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지 이 만만치 않다. 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갈수록 소극 이고 방어 인 태도로 일 하는 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 학과 사

범 학 등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상담(counselling)은 가르치지만, 학생지도를 해 실

제로 필요한 임상 인 생활지도(guidance)를 배울 기회는 거의 없다. 학생지도에 임

상경험이 없는 교수진 구성과 비 실 인 교육과정 때문이다. 직교사들은 승진경

쟁과 입시교육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존 하는 교육을 펼치기 어렵고, 학부모와 학생

들은 이미 공교육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국면에 이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은 낡았고, 교육청을 심으로 한 수직 이

고 획일 인 학교문화는 아이들이 변화에 한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는지 오래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어느새 ‘수평  학교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감성주 수는 어느새 학교의 담장을 뛰어넘고 있다. 아이들은 두발 자유화

를 외치며 화문 촛불시  했고(2005년),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아이들이 통령과 

총리에게 학생회 법제화를 구 했으며(2004년),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 표의 학교운

원회 참여를 반 하고자 하는 ‧ 등교육법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구논회, 한나

라당 이주호의원, 2007)은 17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제도  논의의 물꼬를 

텄다. 변화의 조짐은 학교 내부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학교 밖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 학생 징계 차는 학생 선도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선도규정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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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학칙에서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선도규정을 학칙에 포함시

키기도 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운 하기도 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다시 학생 

두발규제에 하여 단발령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행 에 해 청소년들이 크게 반발

하여 집단행동이 재발되려 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선도규정 등에 의한 학생징계가 공정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제

로 보장되지 못하는 이 지 되고 있다(김 유, 2006).

  아동의 교육  인권은 학교교육 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 되고 보호되어야 

하며(교육기본법제12조①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인성의 함양을 포

함한 인  교육을 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③항). 유엔아동권

리조약 제29조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 ‧신체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해서이다. 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의 인권과 주권에 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국가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양상을 보일 때 이에 맞서서 개인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국민주권사상’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는 법조항

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조약 제12조에서는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

으로든 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제 3   아동의 교육  권리와 인권침해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와 의무의 계는 개념  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하고 조정하는 교통신호와 같이 '규칙의 체계'(rule structure)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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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규칙이 인권과 자율성을 해하고 부당하

게 억압할 때는 ‘거부의 권리’가 있다. 본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

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는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헌

법은(헌법 제37조②항)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헌법 제13조①항) 기인한다.

  유엔아동권리조약 제37조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도 큰 잘못을 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

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

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

리와 정기 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학교의 규

칙과 선도규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 규정을 면할 도리는 없다. 학교당국은 아동의 

권리와 규칙은 제‧개정할 때 이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교 내의 규칙이라

고 교원들이 마음 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교운 원회를 통한 심의  

공청회 등 민주  차는 거쳐 규칙을 제‧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

다(김 유, 2006).

  아동학 , 아이 말 무시하기, 혼자 집보기(아동권리 약 제19조 ,20조 반), 리

만족의 희생물, 청소년 낙태 등 가정에서의 아동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집단 괴롭힘, 

왕따, 비교육  체벌, 학강요, 편애, 종교의 자유 억압, 사생활 침해, 성교육과 인

권교육 소홀, 건강권 (보충, 야자)22) 등 학교에서의 교육  인권침해는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에서도 과도한 사교육, 생명 경시 풍조, 장애아동 권리 침해, 

혼 2세의 생활권 미확보, 각종 청소년 자카드 이용 등 청소년 인권침해에 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동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22) 녁밥 굶기기: “ 국 , 학생 학원 수강과 련하여 40%가 녁을 굶고 있는 등 녁 식사 실

태 심각”(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연구회와 국회 민병두 의원 공동 조사. 한길리서치 분석(95% 

신뢰수 에 ±3.1%). 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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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  복지의 증진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

야 한다.(교육기본법 제27조)”는 조항과 함께 아동의 의료  보건 리  보건교육

을 해 “학생의 체 향상, 양 리, 질병의 치료  방, 약물남용의 방 등을 

하여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학교보건법 제9조)”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  때 문 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 으로 우리가 아 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조약 제24조가 이 모든 권리의 장

을 변하고 있다.

제 4   왜 학교는 인권의식이 약한가.

  학교는 아직 건주의 의식이 강하다. 학교자치의 부재로 인한 민주주의의 교육이 

부실하고, 수구  민족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의 풍토가 견고하고 

이데올로기 립과 함께 분단 상황이 주는 경직된 교육 분 기가 자리 잡고 있다. 

학교교육에 “사회  특수계 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②항의 정신은 좀처럼 구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 교육의 자주성, 문성,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④항의 정신도 제 로 지켜지지 못하고 학교는 여 히 청인 교육청의 

지배구조에 놓여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에서 다문화 갈등, 빈부격차, 차별 등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

난하건 간에 상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조약 제2조는 한국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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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학생 생활(Life Cycle)에 따른 인권 침해

  1. 아동권리 침해하는 선도규정

가. 시달리는 아동

  아동은 나 지 이나 학교에서 문을 모른 채 부당한 생활규제에 시달리고 있

다23). 서울의 한 여고 1학년에 재학(2007년)하고 있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

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떠해야 한다고 간섭하고 있지만, 막상 무슨 이유로 그

게 규제를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지에 해 여쭤보면 ‘선도규정’이 그 게 되어 

있다고만 답변할 뿐 아무도 납득할만한 답을 못해요. 아침마다 정문에서 선도부 

학생들이 지키고 서서 일일이 두발과 용의복장을 검사하며 조 이라도 어 나면 벌

 용은 물론이고 아  인간 인 모욕을 주기도 해요.”라고 항변한다. 학생을 통

제하는 가장 큰 수단은 학교마다 운 하고 있는 선도규정이다. 학교마다 조 씩 차

이가 있지만 용의복장 등을 규정한 내용은 동소이하다. 서울시내 5개 ‧고등학교

의 선도규정 내용 에서 표본 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자24).

  ○ “양말은 흰색 면양말을 착용하되 복숭아  로 올라오는 것은 지한다.(B여 )”

  ○ “가방은 색 등 원색 칼라는 지한다. 소지한 모든 가방 종류는 B4 용지 이

상의 크기여야 한다. 지한 가방을 소지한 경우 압수한다.(A여자고등학교)”

  ○ “두발은 단정해야 하며 귀  3센티미터 이상 기르는 것은 지한다. 일체의 염

색과 퍼머도 지한다.(D고등학교)”

  ○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식품은 지한다.(C고등학교)”

  ○ “외출은 병원진료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한다.(A 학교)”

23) 첨부 설문조사 참조.

24) 서울시 소재 5개 고등학교(학교자치연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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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외부단체에 발제, 토론  참가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J고등학교)”

  ○ “동아리 활동의 수는 학교에서 CA로 개설한 특별활동반에게만 허용한

다.(H,M,B고교).”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요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각종 게시 에 을 올리고 블로그를 만

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막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받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사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학생

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제약하는 것은 역시 학교규정 즉 선도규정이다.

나.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J고)

  J고는 징계기 이 담겨있는 학생생활규정 제64조에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

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6일 

이내의 사회 사 활동을 해야 한다. 재 학교 밖에는 많은 학생자치 단체들이 있

다.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기 해선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S

정산고의 학생회칙 규정 제5조를 보면 ‘본 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L고에서도 ‘학생회는 학교 운 에 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학생

회의 참여를 막고 있다. 따라서 축제 산이 어떻게 짜이는지, 동아리 지원이 어떻

게 마련되는지 학생들이 여할 수 없다. 이보다 더한 것도 많다. 1970년 나 1980

년 의 군사정권기를 연상시키는 규정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내용 

없이 불온‧불손‧불량‧선동‧주동 등의 추상 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불온한

지, 불손한지에 해서나 무엇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인지에 한 설명은 없다. 학

교규정에서 학생들의 사상마  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K고의 규정을 보면 불법집회 는 불량서클에 참석하나 가입한 학생,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 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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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정치 여 행 , 학생신분에 어

나는 행 를 한 학생에 해 문제를 삼고 있다.

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Y고)

  Y고에는 불온 문서 은닉‧탐독‧제작‧게시 는 유포한 학생,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수업을 거부 는 선동한 학생에게 징

계를 하는 조항이 있다. O고에는 반국가  언동을 한 학생,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  

행 를 한 학생, 각종 통신 등을 부과한 투서 등의 행 로 교사나 학교의 명 를 손

상시킨 학생을 징계에 처한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방

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K고의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연합 단체에 가입하기 

해 교장에게 물었지만 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한 학교의 동아리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동아리실 보장, 동아리지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행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 두

발자유를 한 집회와 내신등 제 반 를 한 집회에서 징계를 우려하며 참여하지 

못한 채, 집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의 8교시 수업 연장, 식의 질’을 지 하는 을 올린 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학교와 학교장의 명 훼손을 실추하는 내용이 담겨있

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학교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학생 선도 규정’에 의거, ‘정치에 여하는 행

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 나는 집단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로 분류돼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고 있다. 2005년 미션스쿨의 종교자유, 배선택권을 주장했던 

강의석(20)군은 당시 학교 방송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것

으로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했다. 강 군은 "당시 했던 행동이 학칙에 반되고, 퇴학

의 사유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해서 퇴학을 시켰다

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재 학교운 원회에는 학생 표가 참여할 수 없다. 따

라서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 에 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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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고의 경우에는 “ 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어도 

회의 1일 까지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별로 날짜에 차이가 있을 뿐, 의장이 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결정의 과정은 ‘회의’를 거쳐야 올바르게 성립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조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학교 측에

서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듯 학교 안에서는 ‘학칙’과 ‘선도규정’이라는 잣

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재 한민국 청소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민주노동당 청소년 

원회, 2005).

  2. 일제(日帝)의 잔재, 학칙

가. 비 실 인 학칙의 기  온존

  충남 보령의 D여고는 주번에게 교생의 생활동태를 악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K 술고 등 국의 ‧고교는 수업료 체납 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

다는 학칙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 상인 학교의 경우 사실상의 퇴학인 ‘징계를 통

한 유 ’나 ‘선도 처분’ 등이 법 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B여  등 상당수 

학교에서 퇴학처분 규정이 엄존한다.

  ‧ 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도 없는 ‘정치에 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

해하는 행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은 처벌한

다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법을 스스로 배하고 있다.

  부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학생자치회 운 규정에 ‘정치목

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정치 실을 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다. 서울 진명여고의 경우 ‘정치 여 행 ’나 ‘임의로 서클을 만드는 



학교에서의 아동의 권리 145

행 ’에 한 처벌 등 모두 9개항의 징계 규정을 학칙에 두고 특별교육 이수나 퇴학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수업료나 입학 을 체납한 학생들을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도 상당수 고 학교운 지원비 등을 공납 이라는 어정쩡한 

표 으로 명시해 납부를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나. 시 에 뒤떨어지는 학칙 규정

  실성 없는 구시  학칙의 를 보자. 공무원 조직이나 민간 기업에서 이미 수

년  사라진 ‘보증인 제도’ 역시 ‧고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인천 Y정보고 등 

부분 고교는 학칙에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는 후견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고 인천 K 학교 등 일부 학교에도 이 규정이 남아 있다.

  서울 S 학교는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충분히 반성하 음이 확인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면 심의를 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 학칙과는 어울

리지 않는 사면 용어를 사용했다. 서울 S여고는 시 에 뒤떨어진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제작‧게시‧유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장한 자를 퇴학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부분 학교가 사용 인 ‘근신’, ‘정학’이란 용어도 과거 군사정권 때나 사

용되던 징계 용어다.

다. 헌 결도 무시하는 선도규정

  국가인권 에서 헌이란 의견을 내놓은 두발규제 규정도 학교 장에서는 버젓이 

남아 있다. 서울 D 학교는 남학생은 앞머리 5㎝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를, 여학생은 

귀  3㎝까지의 단정한 단발형 머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 외에 

가방, 양말, 실내화, 액세서리 등까지 지나치게 규제해 실효성이 없는데다 비민주

이란 비 을 받고 있다. 서울 JM여고는 유치원생들조차 익숙한 채 을 하거나 련 

모임을 주선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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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련 언론자료

  ‧고교 학칙 ‘황당한 규정’ 수두룩” [경향신문 2006-03-01 18:21]

  국 ‧고교 학칙에 비민주 ‧비 실  조항이 많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주번에

게 교생의 생활동태를 악하도록 하고 있거나 기업들도 없앤 보증인 제도가 남

아있는 곳도 많다. 의무교육 상인 학교에 퇴학 규정이 버젓이 남아 있고, ‘불온문

서’ ‘백지동맹’ 등 군사독재 시 의 용어도 온존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들 학칙

은 상당수 학교 장에서 부분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어처구니없는 학칙을 그 로 

용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교육인 자원부가 2003년부터 일선학교 자체 으로 민

주 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 황당한 학칙들

  충남 보령 천여고는 주번에게 교생의 생활동태를 악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김천 술고 등 국의 ‧고교는 수업료 체납 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 상인 학교의 경우 사실상의 퇴학인 ‘징계를 통한 유 ’나 ‘선도 처분’ 

등이 법 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배화여  등 상당수 학교에서 퇴학처분 

규정이 엄존한다.

□ ‧ 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없는 ‘정치에 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의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법을 

스스로 배하고 있다. 

부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학생자치회 운 규정에 ‘정치목

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

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정치 실을 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다. 서울 진명여고의 경우 ‘정치 여 행 ’나 ‘임의로 서클을 만드는 

행 ’에 한 처벌 등 모두 9개항의 징계 규정을 학칙에 두고 특별교육 이수나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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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수업료나 입학 을 체납한 학생들을 출석정지나 퇴학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

교도 상당수 고 학교운 지원비 등을 공납 이라는 어정쩡한 표 으로 명시해 납부

를 강제하고 있기도 했다.

□ 실성 없는 구시  학칙

  공무원 조직이나 민간 기업에서 이미 수년  사라진 ‘보증인 제도’ 역시 ‧고교

에 버젓이 남아 있다. 인천 종정보고 등 부분 고교는 학칙에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는 후견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천공항 학교 등 일부 학교에도 

이 규정이 남아 있다.

  서울 수송 학교는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충분히 반성하 음이 확인되

면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면 심의를 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 학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면 용어를 사용했다. 어느 학교는 시 에 뒤떨어진 ‘불온문서를 은

닉‧탐독‧제작‧게시‧유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장한 자를 퇴학 처분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부분 학교가 사용 인 ‘근신’, ‘정학’이란 용어도 과거 군사정권 때

나 사용되던 징계 용어다.

  국가인권 에서 헌이란 의견을 내놓은 두발규제 규정도 학교 장에서는 버젓이 

남아 있다. 서울 상 학교는 남학생은 앞머리 5㎝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를, 여학

생은 귀  3㎝까지의 단정한 단발형 머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 

외에 가방, 양말, 실내화, 액세서리 등까지 지나치게 규제해 실효성이 없는데다 비민

주 이란 비 을 받고 있다. 서울 진명여고는 유치원생들조차 익숙한 채 을 하거나 

련 모임을 주선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3. 입시교육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아이들에게 입시공부 이외에 허용되는 활동은 지극히 제한 이며, 인격과 재능은 

성 으로  세우기 하여 평가당하기 일쑤다. 신체의 자유, 의사표 과 사회활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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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탐색과 개발의 기회는 종종 억압당하게 마련이다. 그나마 우등생들이야 미래에 

한 희망으로 버티지만, 여기에서 낙오된 아이들에게 있어 공부는 형벌이며, 민

한 정서는 차별에 상처받고 분노하기 쉽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

는 힘‧폭력 주의 권 체계를 형성하여, 왕따‧일진‧학교폭력‧청소년 비행  약물남

용 등으로 이어지는 불행을 낳는다. 거리의 청소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우리

에겐 없는 것이다. 한편 ‘ 학’에 따라 평생의 사회 ‧경제  신분이 좌우되기 때문

에, 학을 해 재의 삶을 모두 희생하는 삶은, 자신(인간)의 몸과 마음의 요구를 

부정하도록 배우며, 타인에게도 이를 강요하게 되는 일종의 폭력기제에 익숙해지게 

한다. 이는 이후 삶의 장에서-기업‧학교에서-반복‧재생산되면서 반인간 인 사회

구조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4. 좋은 사례

  이와 달리 일부는 민주 으로 선도규정을 개정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강원, 제

주도 등의 경우 학교생활규정을 상당수 민주 으로 개정했다. 충남교육청 아무개 생

활지도담당 장학사는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을 조사‧분석해 60~70개 정도의 개선사

항 리스트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달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심이 돼 학

생 규정에 한 의견을 나 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는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반 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면 한 설문조사 등

을 통해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칙은 여 히 문제가 많다. 이재익 교조 경북지부 학생생활부장은 

“학생 징계 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학칙과 교칙을 모르는 경우가 부분이고 교감이나 교장 등 일부 교직원만 알고 있

는 경우가 많다”며 “학칙 제정이나 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 로 반 돼야 한

다”고 말했다. 황민주 북 교육 원회 교육 원도 “시 가 바 고 제도가 변했음에

도 교칙과 규정은  바 지 않고 있다”며 “ 실에 맞게 제반 학칙을 손질해야 

할 시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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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교사의 아동인권 의식 희박

  학교자치의 무경험은 교사와 아동들의 의사소통 구조를 막히게 하는 원인으로 작

용한다. 교사와 아동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19세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다. 선

도부를 세워 용의복장 검사를 하고, 수업시간에는 아무 지도 않게 핸드폰을 압수한

다. “왜 무슨 근거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를 통제해야 하느냐”는 아

동들의 항변에 교사들은 구도 답할 자신이 없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거나 아이들

과 함께 토의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25) 교사 스스로 자치가 무엇인지 경

험한 이 별로 없다.26) 교사들의 삶의 경험이 물 흐르듯 아래로 흘러 학생들에게 

향을 끼치는 교육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교사와 아동들은 학

교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학칙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다.27)

  교사의 역할 역시 한정 이다. 무엇을 새롭게 하자는 ‘덧셈’방식 생활지도보다는 

하지말자는 ‘뺄셈’방식 생활지도에 매몰되어 있다. 두발과 복장을 이러 러하게 자율

으로 해보자는 생각은 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자율을 제시하면 의식화시키는 

교사로 오인 받거나 문제교사로 낙인 히기 쉽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한 통제보

다는 상당히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는 일제 강 기부터 

내려 온 행이 군사정권 시 로 이어지고 그 잔재가 지 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때로 사소한 덫에 걸린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

기소침해진다. 소극 이고 방어 인 태도로 일 하기 십상이다.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과 정부 투쟁에 몰두해 있고, 의식이 있는 교사들조차 학생

25)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1989년 제정, 1991년 한국 비 )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이거나 법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26) 교과용 도서에 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교사는 정부가 정해  교과서만을 갖고 수업을 하고(부교

재 사용은 연간수업계획으로 검열을 받아야 한다), 평가 역시 OECD국가 에서 유일하게 100  

만  백분율로 환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교육의 문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를 반하는 것이다.

27) 등교육법 제18조 “학교장은 법령의 범  안에서 지도 감독 기 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

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향식 학칙 제정만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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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역에 해서는 학교에서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

한 것은 교육 학, 사범 학에서 비교사들은 상담(counselling)은 배우되 생활지도

(guidance)는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직교사들은 승진경쟁과 입시교육으로 

얼룩진 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성을 존 하는 교육을 펼치기가 어렵다. 교사들은 갈수

록 의기소침해지고 정당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승진경쟁’에 몰두하여 

참다운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미 

공교육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김 유, 2004).

  학교의 교육과정은 아직 낡았고, 교육선진화는 아직 멀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벌

써 ‘수평  학교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감성주 수는 어느새 교사와 학교의 

담장을 뛰어 넘고 있다.

  국 ‧고교 선도규정에 비민주 ‧비 실  조항이 많다. 선도 부원에게 교생

의 생활동태를 악하도록 하고 있거나 의무교육 상인 학교에 퇴학 규정이 버

젓이 남아 있고, ‘불온문서’ ‘백지동맹’ 등 군사독재 시 의 용어도 온존한다. 이들 

학칙은 상당수 학교 장에서 부분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어처구니없는 학칙을 그

로 용하고 있는 곳도 많다. 교육인 자원부가 2003년부터 일선학교 자체 으로 

민주 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제 로 이행되지 않고 있

다. 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 7   학생인권 딜 마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에게 상해를 입는 경우 그  

85%는 ‘아주 사소한’ 감정의 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우발 이라는 뜻

이다.

  ― 휴지를 게 하려고 불 는데 도망가자 끝까지 좇아가서 한  걷어차서 계단

에 굴러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건.

  ― 수업 에 째려본다고 뺨 한  때렸다가 귀청이 망가져서 잠실의 18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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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배상으로 날린 서선생.

  ― 학생부에서 이 선생, 선생으로부터 맞으며 서 있던 아이를 ‘나도 한 ’ 때린

다고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순간 으로 기 하고…, 결국 그 동안 교사들로부터 

맞아서 골병 든 치료비 액 4,000만원을 혼자 몽땅 물어 낸 박선생.

  ― 배고 다는 여고1학년생에게 ‘1년 동안 배부르게 해 까?’하는 농담 한마디로 

교육청의 징계를 당한 배선생.

  ―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3여학생을 두고 그 친구들에게 편애로 오해받을까 두

려워 ‘교육 인 실험으로 짝사랑을 모른 체하고 있다’고 둘러댔다가, 그만 그 

말을 해 듣고 충격을 받은 아이가 간고사에서 그 과목 백지답안지를 제출

하고 순식간에 학을 떠나버린 일.

  ― 학 온 말썽장이와 입씨름을 하다가 ‘그러려면 집에 가라’고 한마디 하자, ‘책

임지라’며 가방 들고 일어나서 즉시 가버린 아이.

  ― 사탕이 목에 걸려서 보건실로 내려오다가 질식사한 아이를 두고 손해배상 민

사소송의 상이 되어버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제 8   선도를 넘어 학생자치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권리는 가르침만으로 되지 않는다.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자치와 참여를 골자로 하는 학교 자치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진국형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

진해보자. 아울러 외국의 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학생 자치 활동 필요

  아이들이 몰려왔다. 담임선생의 학 운 을 놓고 한 달을 고민하다가 달려 온 것

이다. 처음에 모둠활동을 한다고 학  조직을 편성해 놓고는 담임이 꿩 구워 먹은 

소식처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따  책임자인 모둠장을 불러 “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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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지킴이, 싱어롱 모둠 등 주제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닦아세우는 

억지를 내내 참다가는 마침내 항의단을 조직한 것이다. 모둠장들로 구성된 항의단 6

명은 학 운  개선을 건의하는 항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담임에게 조목조목 따져가

며 물었다.

  “학교폭력을 방하고 선도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지킴이 모둠은 성격상 원 

개인의 성실성을 생각하여 선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능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지

명하여 구성한 것이 문제 다. 선도활동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과 같은 아이들로 원을 폭 교체해야 한다.”

  “싱어롱 모둠이 종례시간에 음악 활동을 짜임새 있게 하려면 곡목 선정에서 악기

를 빌리는 일까지 미리 계획을 갖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활동

을 쉬고 있다.”

  “학교에서 지정한 학  간부들과 담임이 지정한 주제별 모둠의 원들이 서로 해

야 할 일의 역이 복되어 충돌을 일으킨다. 새로 짜야 한다.”

  항의단의 지 은 담임에게 아  충고로 인식되었다. 그만큼 학 운 을 주먹구

구식으로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덧붙여 담임의 태도까지 주문하 다. 

‘자주 삐지지 말 것’, ‘담임을 그만 둔다고 박하지 말 것’,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자

기들의 조직 인 반란에 담임선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웃음과 애교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에 걸친 화를 통해 나는 아이들의 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

기로 했고,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도 아이들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 스스로 고민

하고 계획했던 일이었기에 아이들의 학 운  개선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

원진을 새로운 모둠에 편성시키고, 모둠을 재구성하고 모둠원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

하 다. 학 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그랬다. 아이들이 요구한 것은 ‘자율’과 ‘자존심’이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자율

으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존 받으면서 학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국화빵처럼 모든 것을 지정해주는 학교의 규칙에 해 아이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

키고 있다. 임원의 구성이나 학 회의의 주제조차 학교에서 획일 으로 정해주고 거

기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 는 더 이상 교육 이지 않다. 아이들의 작은 반란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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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르침의 개 이 지  실하게 필요함을 일깨워  것이다. 교사와 아이가 서

로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배움을 가르치는’ 사이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배려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만 아이 한명이 던

진 말 한마디가 내내 머릿속을 맴돈다.

  "담임 그만두지 마세요. 어차피 가한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새로 응하려면 우리 

힘 만들어요. “

2. 외국의 

  미국 일리노이아주 211학군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이 함께 참여해서 학칙

을 만드는 풍토를 세웠다. 학칙 속에는 아이들의 생활주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일부

러 자치를 학습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28) 이 게 학칙을 만들 

때부터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정한 규정은 학생뿐만

이 아니라 교장, 교사, 지역사회까지 지켜야 할 의무를 폭넓게 담는다. 지역의 주민

들은 학칙에 명시된 순회 시찰 교육(경찰서, 소방서에서 선도 교육 연계 로그램 

마련 등)에 기꺼이 응하여 학교교육이 360도 방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한다. 스웨덴 같은 서구의 국가들 역시 약속과 합의라는 교육  의미에서 학칙을 신

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69년부터 

28) 몇 가지 규정을 보자.

  《“9학년 벤과 메리는 다음 주까지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교내의 실내 농구장 출입을 한다. 

제이콥은 기말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한 11학년 제임스는 학생회 주최 

졸업 스 티 참가를 불허한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교감은 12시간 내에 학칙에 따라 당국에 신

고해야 한다”. “소방벨을 른 아이의 교육을 의뢰받은 소방서장은 일주일에 2시간의 소방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벤과 메리는 5달러씩을 걸고 몰래 즐겼던 내기 체스의 가를 치 다. 동 생인 이스트 제닝에게 상

습 으로 폭언을 퍼부은 제이콥은 리포트로 체할 수 있었던 기말시험을 직  야 한다는 벌칙을 

통고 받았다. 그 결과 자칫하면 서머스쿨에 출석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하 생 리엣에게 외설

을 일삼았던 제임스는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졸업 스 티를 놓치게 되었다. 제임스는 한동안 

연애하기는 틀린 것 같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다. 학교행정가가 통고

하는 학칙 반에 한 벌칙내용은 하나같이 아이들에게는 단호하고 아  생활 역에 속한다. 학칙이 

포 하는 범 는 곧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활의 범 (life cycle)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칙

제정에 학생회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체 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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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학칙의 제정과 운 을 학부모 표와 학생 표를 포함한 학교운 의

회에서 토의할 것을 ‘기 학교학습지도요령’이라는 법  규정을 통해 체계 으로 마

련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 9   맺는 말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체벌이나 징계가 가벌성이 있다는 , 체벌과 징계가 교

육질서 유지  일탈 학생 교정이라는 보호법익과 학생의 신체, 정신, 양심 등의 침

해법익의 법 권이 형성되는 수단이라는 , 특히 징계와 체벌의 목 이 학교 공동

체 체에 하여는 교육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학생 개인에 하여는 부당한 체

벌과 징계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에서,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  공동체 구성원이 범죄인일지라도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  내에서만 처

벌되고, 그 이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형법의 입법 목 과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그 시사 이 크다. 체벌  징계의 특성과 목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입법 목 과 죄형법정주의를 용한 징계  처벌 법정주의 확립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은 행 규범  재 규범으로서의 규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하기 하여 필요불가결한 조건들을 내외의 공격과 침해

로부터 보호해 다. 한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 , 법  통제수단에 의해서는 법익

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특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할 윤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윤리 으

로 합치되는 행  그 자체도 사회공동생활상 가치 있는 것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덧붙여 형법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마그나 카르타

(Magna Charta)  기능을 수행한다. 형법은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정해 으로써 그

에 해당하지 않는 행 에 해서는 일반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범죄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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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  내에서만 처벌되고, 그 이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

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배종 , 2001).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지향한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 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하여 어떤 종류와 법 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  이 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

법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 를 갖게 되므로 에에 반되는 형벌법규는 

헌이며 무효이다. 헌법 제 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1조 제 

1항은 범죄의 성립은...행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행 가 사회

으로 매우 유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한 행 가 범죄로서 사 에 법률

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한 헌법 제 12조 제 1항 구든지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처

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처벌은 행  시의 법률

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어떤 행 의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

도 범죄행  이 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의 형벌권발동의 조건, 정도를 명확한 실정 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 을 보장한다. 범죄와 형벌을 성문 법률에 의하여 확

정‧공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회  갈등상황을 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해결하도록 교

육하고, 잠재  범죄인인 일반국민들에게 법의식의 규범요구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사

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한다(김일수․서보학, 2004).

  징계와 체벌의 원인이 비록 학생의 범죄는 아니라하더라도, 그 가벌  성격을 고

려할 때, 선도규정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에서 열거한 형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체벌과 징계가 통일된 기 을 가지고, 각 학교의 자

의 인 단을 최 한 배제하고, 체벌과 징계의 원래의 목 과 기능을 제 로 감당

하기 해서는 최소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죄형법정주의는 습법에 의하여 새

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 하는 것은 행 자에게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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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간 으로 법 규정의 해석에 향을 미칠 수 있 뿐

이다. 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 제제에 한 규정을 법 의 자의  해석이 허용

되지 않도록 구체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징계와 체벌에 있어서 법정주의가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그 용에 있어서 

자의 인 단과 해석이 난무하고, 직 인 신체  유형력의 행사가 과연 교육 목

의 체벌이었느냐 형사상 폭력이었느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

히 체벌의 경우 체벌 지하든지, 체벌을 최소한 허용된다면, 무엇이 체벌이고, 체벌

이 용되는 규정이 무엇이며, 어떤 차와 방법에 의해서 체벌을 행사할 것인지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한다. 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김지학, 2007).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학생징계 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보장은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과 교육제도의 수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반 , 인권교육 강화, 학

생참여의 제도화마련이 시 하며 교원의 의식 한 문제도 요구되고 있다. 인권교육

의 목표 한 ‘인간의 기본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구도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하며 특히 국가는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

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하여 다함께 정의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는 

원칙에 부응해야 한다. 이는 세계가 유엔을 통해 약속한 것이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도 지켜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아동권리 보장과 이와 련한 학칙과 선도규정의 실태는 부끄러

운 면이 많다. 이 구조에서 교사는 무 심으로 일 하고 학생은 소외되고 학부모는 

방 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유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칙  

학생징계규정은 철 하게 상명하복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 되고 있다. 그 변에

는 아직도 학생을 미성숙한 통제의 상으로 여기고, 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 학교 

신을 높이는 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경시하는 측면도 있다. 의식의 

문제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의 환을 포함하여 과감한 제도 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도 학교에서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 약(UN Convention the Righ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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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을 바탕으로 학생교육, 학생자치가 실 되어야 하며 학생의 참여권과 인권교

육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단 학교의 노력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컨  어린

이헌장, 청소년헌장을 동 으로 만들어 학교 앙  등에 걸어놓고 게시하거나, 

유엔 아동청소년권리 약 등을 련교과에서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 정부도 만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생활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학교운 에 자발 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은 

시혜  측면이 아닌 권리  측면에서 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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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해서는 유익한 환경을 극 조성해야 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흔히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은 폭력행 와 같은 

폭력 인 환경이나 성  착취와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 와 같은 것들이 포함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폭력물과 음란물

을 추방하기는 어렵다. 게임이나 상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성과 음란성은 매

체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의 범 를 정하고, 한 수 에서 이를 리하는 것

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해서는 유해환경이 무엇이고, 한국은 유해환

경을 규제하기 해서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환경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

는지, 그리고 문제 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 아동이 일하기에 부 한 

노동환경 등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에서는 주로 아동복

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아동‧청소년 련법에서 직 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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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해환경의 정의와 유형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인 ‘유해환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유형을 악하기 

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정과 그 핵심 내용을 먼  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체 아동이 포함되는 만 19세 미만(실제로는 연나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용되고29),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동’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해서 제정된 법령은 아니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18세 미만 아동과 부분 복되는 연령이기에 이 에서

는 법령상 ‘청소년’이란 명칭을 ‘아동’과 혼용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유해환경

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령은 모두 아동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이해해도 무

방하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에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기본법과 함께 청소년복

지에 한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

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 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제정취지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주도 인 역할을 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을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 다. 특히, 

과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유흥업소와 같은 업소가 주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유해환경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구나 속할 수 있는 음란하고 폭력 인 매체가 주

목을 받았다. 따라서 당  정부는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기 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

는데,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면서 그 명칭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바 고, 유해

한 매체뿐만 아니라 유해약물의 오남용, 유해한 업소의 출입제한까지 확장되었다.

29)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

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자는 이 법의 용을 받지 않기에 만 19세 미만의 용을 받는 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의 용을 받는 아동과 그 범 가 부분 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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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기존의 법률과의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상

당히 논란이 많았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의 보호 련 법과의 복을 피하면

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보호와 련해서는 이

미 방송법, 공연법, 마약법, 식품 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법률

과 복을 피하면서도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 유해한 약물, 그리고 유해한 업소로부터 

보호하기 한 청소년보호 원회의 설치는 옥상옥이란 비 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은 업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이념과 충돌

하 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로 규정된 음란물과 폭력물은 문화 술인의 표 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문화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정책이 크게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

로 양분되고, 특히 1998년 2월 28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보호 원회의 

소속이 문화 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 면서 청소년보호 업무는 청소년육성 업무

와 경쟁 계를 형성하기도 하 다. 한편, 2005년 3월 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 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 원회는 청소년 원회로 통합되었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가청소년 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

로 이 되었다. 행정부는 바 었지만, 아직 련 법령의 핵심내용은 개정되지 않았

기 때문에 행 법령을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의 목 을 보면, 아동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제1조에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

소년을 청소년폭력‧학  등 청소년유해행 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은 유해한 매체물, 유해한 약물 

등, 유해한 업소, 유해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 업소, 행  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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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

결 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고시하거나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고시한 매체물

  유해한 “매체물”의 범 를 보다 명확히 하기 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쫒아가야 한다. 

제7조는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매체물의 범 를 정하고 있다.

  1.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

흥에 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5.24>(* 개정 에는 ‘공 생법의 규정에 의한 자유기기구기 ’

이었음)

  3. ｢공연법｣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화‧연극

‧음악‧무용, 기타 오락  람물

  4. ｢ 기통신사업법｣  ｢ 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음향 는 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로그램. 다만, 보도방송 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

경제‧사회에 한 보도‧논평  여론을 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

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를 제

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

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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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

행물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자출 물,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 고물 등 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 ‧입간 ‧벽보‧ 단 기타 이와 유사

한 상업  고 선 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

‧게재‧ 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  고 선 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 ‧신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범 를 정할 때 와 같이 복잡하게 규정한 이유는 

매체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고, 그  어떤 매체물은 규제하고 어떤 매체물은 규

제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

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

라 한다)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 리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개정 에는 ‘향정신성의약

품 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었음)

  (4) 삭제 <2000.1.12>(* 개정 에는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이었음)

  (5) 삭제 <2000.1.12>(* 개정 에는 ‘ 마 리법의 규정에 의한 마’이었음)

  (6) ｢유해화학물질 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추신경에 작용하여 습 성, 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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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

라 계 기 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 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

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 련 물건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이를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

건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하고 보건

복지가족부장 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구성된다. 유해약물에는 주류(술), 담배, 마약류, 마약류, 향정

신성의약품, 환각물질, 그리고 기타 추신경에 작용하여 습 성, 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이다. 그  향정신성의약품이 빠

졌지만,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 를 조장하는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

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이 포함된다. 즉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포악성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즉, “"청소

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

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 지업소"라 한다)와 청

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 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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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행 를 기 으로 한다.”로 규정

되어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지하는 업소와 청소년

의 고용만을 지하는 업소로 나뉜다. 체로 자가 청소년에게 좀 더 유해하다고 

분류된 것이다.

가. 청소년출입‧고용 지업소

  (1) ｢식품 생법｣에 의한 식품 객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

업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  등 규제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 업

  (5) 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 화 는 화상 화를 매

개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업. 다만, ｢ 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 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 지업소

  (1) ｢식품 생법｣에 의한 식품 객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 생 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는 ｢게임

산업진흥에 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통령령이 

정하는 업

  (4) 삭제 <2004.1.29>(* 개정 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이었음)

  (5)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한 유독물 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  련이 

없는 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여하는 만화 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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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으로서 통령

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이를 고시한 것

  네 번째, 청소년유해행 는 “청소년폭력‧학  등 청소년유해행 ”를 말하는데, 청

소년보호법 제2조 제7호에는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

‧정신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 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을 직  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으로 규정된 것은 나름 로 법  보호

를 받고 있는 매체물이고, 약효가 인정된 의약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인이 

근하거나 해당 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매

체물, 약물 등도 청소년에게 “유통”될 경우에는 유해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다. 이 을 명확히 하기 해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유통”을 법 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는 약물 등을 매(가두 매‧자동 매기‧통신 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 , 시, 진열, 고하거나 시청 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 와 이러한 목 으로 

매체물 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는 수입하는 행 를 말한다.

제 3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나 쉽게 근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과 책임, 사회의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된다.

  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해서는 가정과 친권자의 역

할이 크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는 “①청소년에 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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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를 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

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  등(이하 "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

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

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청소의 가출 등으로 친권자가 청소년보호기 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 에 조할 의무도 있다. 즉,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

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련된 상담기   단체 등에 상

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련된 지도‧단속 기 에 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 친권자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특히 국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해서 다각 인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 고, 

제6조에서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한 형사 처분에 있어서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용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환경 련에서 핵

심 법임을 명시하 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

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통신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 ‧신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

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

의 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 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

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하여는 련시책에 반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한 사회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핵심 인 사안 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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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연령 범 , 청소년보호업무를 총 하는 기 의 명칭과 상, 청소년보호업

무의 내용 등에 한 것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은 보호 상이 되는 청소년을 최 의 법률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규

정하 다.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

인 9세에서 24세까지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포함되기에 보호의 상으로서 청

소년의 범 를 ‧고등학교 학령기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하는 것은 만 6세에 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학생이 만 7세에 입학한 실에 비춰볼 때 고등학교 3

학년의 일부 기간에 18세가 되어서 고등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2월 5일 개정법률 제2조 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로 수정하 다.

  이러한 청소년연령의 수정은 사실상 사회 으로 성인 을 받고 있는 일부 학

생의 음주와 흡연까지 규제하여서 사회  통념과 일치하지 않고 법 용에도 어려움

이 있다는 비 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2001년 5월 24일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

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

외한다. 는 새로운 연령범 로 조정되었다.

  청소년의 연령에 한 조정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의 상으로 삼아야 할 청소

년이 구인가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업의 이익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계자간의 타 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  통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청소

년의 연령에 한 세분이 없이 모두를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한 업무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한 각종 시책을 독립 으로 추진하기 하여 문화체육부장  

소속하에 합의제행정기 으로 청소년보호 원회를 설치하 다. 이 원회는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반과 비디오물, 자유기기

구기 , 공연물, 방송 로그램, 간행물, 고 선 물,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2부  아동권리보장의 실제168

의 청소년에 한 유해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 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여부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이 

원회가 직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청소년유해여부심

의가 가능하도록 하 다.

  청소년보호 원회의 법  지 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입법과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기 해서 이미 방송 원회, 간행물윤리 원회, 공연윤리 원회 등이 있는데, 이러

한 기 과 청소년보호 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었다. 청소년보호

원회는 기존 기 의 역할을 최 한 인정하고, 기존 기 에서 제외된 일이거나 여러 

기 에 공통 인 기 을 설정하는 것 등으로 역할을 한정시켰지만 옥상옥이란 비

이 없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보호 원회의 사무국을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부(이후 

문화 부)에 두는 것이 좋은 지, 청소년보호업무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법무

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로 이 하는 것이 좋은

지에 한 논란도 지 않았다. 1999년 2월 5일 개정 법률에서 청소년보호 원회의 

소속은 문화 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 되었다가  다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서 국가청소년 원회는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의 제작과 유통 규제, 유해약물의 오남용 규제, 그

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 지와 출입제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을 맞추었다. 이를 해서 청소년보호 원회는 유해한 매체, 약물, 업소를 지정하

고, 이러한 물품의 제작자, 유통업자, 그리고 업주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 다. 일차 으로 사업자와 련 단체의 자율규제

를 권장하되, 법을 반한 경우에는 과징 , 벌  등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1999년 2월 5일 개정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 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9가지 청소년유해행 를 지하고 이에 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 다.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폭력과 학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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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소년보호법과 복되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 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합 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

정되었다. 한, 2000년 2월 3일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간매개행   청소년에 한 성폭력행 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 의 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

다.

  당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청소년보호법은 

입법과정에서 유해한 약물과 유해한 업소가 추가되었고, 개정 법률에서 유해한 행

와 청소년에 한 성매매와 성폭력까지 포 함으로써 종합 인 청소년보호법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은 문제 과 과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

년보호법의 제정으로 성인이 이용할 때에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제공하

면 범죄가 되는 것들이 늘어났다. 컨 , 담배와 술은 성인에게 팔면 아무런 문제

가 없지만, 청소년에게 매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각종 

규정은 업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원칙과 배치될 수 있고, 표 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를 명분

으로 하여 국가가 어떤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국가가 간섭하기 

한 것이라고 폭로한다. 청소년의 연령에 한 논쟁에서 본 바와 같이 구를 어떻

게 보호할 것인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의 모

든 사람에게 같은 기 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내에서도 발달단계가 다른 사

람들을 한 가지 기 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의 일부 음

식숙박업소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의 연령과 출입시간 에 따라서 차등 으

로 제한하고 있다. 즉, 낮 시간에는 출입을 허용하지만 밤 시간에는 허용하지 않는

다던지, 15세 미만에게는 허용하지 않지만 15-18세 미만에게는 허용하는 것 등이다. 

청소년보호를 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정보 근권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섬세하게 구분하여 제한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입법 목 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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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법의 핵심 인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을 맞추고 있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

인지에 해서는 거의 언 이 없다. 특히, 청소년보호 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 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 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과징 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한 로그램의 개발‧보 ,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

체물의 제작‧지원,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한 시

민운동의 지원,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한 사업으로 통령이 정하는 사업 만에 

사용되어야 한다(법 제49조 6항).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 를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을 청소년을 해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논리이지만, 이러한 과징 이 얼마나 효과 으로 집

행되는지에 한 평가는 아직 미흡하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한 각종 활동이 

아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모여서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

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성인들

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각종 매체물에 한 등 제의 실시, 방 시간 의 제한, 유해한 

물품의 포장과 유통의 제한 등을 보다 극 으로 실시하고 유익환경의 조성을 

한 체계 인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청소년보호를 한 

달체계를 보다 체계 으로 확립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원회의 조직

과 역할에 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 인 청소년보호활동은 시‧군‧구 

단 에서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경찰  등이 제한 으로 개입한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도청단 에서 3-5명이고, 시‧군‧구 단 에는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류작업을 하는데 그치고 유해한 환경에 한 단속 등을 

거의 실시하지 못한다.

  청소년보호법은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는 그 할 구역 내에서 청소년을 보호

하기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제47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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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만, 재까지 국 16개 시‧도 에서 어느 곳도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폭력‧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하여 청소년보호 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

다(법 제33조의 2 제1항)고 규정하고, 청소년폭력‧학  등의 피해‧가해 청소년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하여 청소년보호 원회에 청소년재활센

터를 둘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재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

센터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실질 으로 보호하기 해서는 한 달체계의 

확립과 함께 충분한 문 인력의 배치가 꼭 필요하고, 청소년폭력‧학  등 유해환경

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센터와 피해‧가해 청소년  약물로

부터 고통 받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해서는 청소년재활센터가 꼭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 원회가 주요 도시에 청소년보호센터 등을 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만, 한 시설, 설비, 인력을 갖춘 민간보호기 을 청소년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재

정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 4   아동의 성보호에 한 제도

  아동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성을 보호하기 해서 국가는 2000년 2월 3일에 ‘청소

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이 법은 이른바 원조교제 등 청소년의 성

을 매매하는 행 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보호법만으로는 처리하기 어

려웠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간매개행   청소년에 한 성폭력행 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있다. 

한, 성매매와 성폭력행 의 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기존의 윤락행 등방지법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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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 등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 를 방지하고 윤

락행 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윤락행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 로 하여 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 를 하는 것이다.

  1990년  들어서 윤락행 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

호할 능력이 낮은 청소년의 성범죄자 수도 늘어났다. 윤락행 등방지법은 윤락행

를 막기 해서 윤락행 자와 윤락행 를 조장하는 자 그리고 성을 사는 사람을 모

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성을 매매한 청소년이 과자로 양산되

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기존의 법과 달리 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 형과 같은 형사 처분을 하지만, 성을 매수당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서 보호하자는데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에 해서는 벌 과 징역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를 

하여 징벌의 효과를 거두고 주변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입법과정에서 체로 청소년계와 여성계는 신상공개 등에 해서 환

하 고, 검찰 등 법조인들은 성을 는 청소년에게 보호처분만을 하고 형사 처분을 

면제하는 것은 처벌이 무 약하다고 비 하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 , 청소

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   청소년에 한 성폭력행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제1조). 이 에서 윤락행 를 방지하고 윤락행

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 으로 한 윤락행 등방지법과 큰 차이

가 있다. 즉, 윤락행 등방지법은 윤락행 를 하는 자를 막으려는 법이지만, 청소년

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

는 법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21개 조항과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는 청소년을 실질 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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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자에게 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  는 유사성교행 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를 처

벌하려는 것이다(법 제2조  제5조).

  한, 청소년에게 성을 매수할 때 폭행을 하거나 빚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노 처

럼 부리는 행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을 수립하 다. 즉, 폭행‧채무‧고용

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의 상 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 를 알선하거나 장소‧자 ‧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

(법 제6조  제7조).

  청소년의 성은 직 인 성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를 통해

서 범 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책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이 

법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리를 목 으로 

매‧ 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한다(법 제8조).

  특히, 청소년에 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계 는 력으로 

청소년을 강간 는 추행한 자를 가  처벌하고(법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 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하여는 청소년

보호 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다(법 제20조).

  당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산 성인을 엄격히 처벌하고, 

성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강조 을 두었지만, 이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매매가 별로 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2001년 5월 24일 개정 법

률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법 반행 를 극 으로 유발시키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일탈 청소년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하여는 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효과 인 선도‧보

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법 제44조의2 신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이 법은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매우 논란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성을 는 행 를 할 때 19세 이상의 

자가 하면 윤락행 로 형사 처분의 상이 되고, 19세 미만의 자가 하면 보호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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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는 것에 한 사회  합의가 약하다. 역사 으로 볼 때 성을 는 행

인 매춘은 여성의 직업으로 범 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처벌할 경우에도 성을 

는 윤락 행 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지 가 높아지면서 매춘은 매매춘으로 해석되었고 성을  

사람과 성을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 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사회  통념은 성을 산 사람보다는  사람을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

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성을 산 사람을 형사 처분하고  사람은 보호처분하기 

때문에 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 으로 성숙한 청소년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습 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산 성인을 처벌하는데 강조 을 

두고, 성을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한 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 이 

법은 성매매 상이 된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기 하여,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처

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윤락행 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보호시설에 한 시설과 인력, 로그램에 한 표 화된 

기 이 없고, 사업비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없다. 이들을 한 

상담사업 등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일은 여성복지상담소, 모‧부자복지상담소, 성폭

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법 으로 다양한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상응하는 

법  제도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서비스는 매우 약하다. 따라서 청소

년복지시설의 종류, 역할, 문 인력의 배치, 그리고 사업비 등을 법 으로 제도화해

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 원회는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  등의 범죄방지를 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보 게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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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국에 걸쳐 게시 는 배포하여야 한다(제20조 1항)

고 규정하고 있다. 계도문에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

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향후 범죄의 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

기 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형이 확정되어 벌 이나 실형을 선고받

은 사람에게 신상공개라는 명 형까지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다. 신상공개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를 처벌하기 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가 강간이 아닌 화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신 한 선별이 필요하다. 인간의 성행 가 본능인 성욕에 근거한다

고 볼 때, 상 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고 경제  가를 조건으로 한 성 계라고 해

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단순범죄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징벌이 되고, 그 가족에게도 오 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아동을 상 로 한 성범죄가 빈발되고, 성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

기 해서 아동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암매장하는 등의 흉악한 범죄가 늘

어나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

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론의 주목을 받은 안양어린이유괴살인사건과 고양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은 성폭력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정부

도 성폭력범지자에 한 법정형을 최고 사형까지 강화하는 등 사법  근을 하고 

있지만, 형량만 늘린다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가

들의 지 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꾸 히 증가해왔

다. 경찰에 신고되 형사 입건된 사건을 분류해 보면 국 으로 2004년 721건, 2005

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이 발생했다.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360건 늘어나 49.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도 다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

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성폭력 범죄 총 1만5325건 가운데 재범건수는 8296건으로 

50.3%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반은 재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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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통계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 반이 처음 발각된 사건일지

라도 과거에 지속 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질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

증한다.

  여성부도 2008년 4월 1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이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기보호 능력

과 성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

을 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80.2%(2002년 600명→2007년 1,081명)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성폭력범죄자에 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지 보호업무를 수행한 문가는 실제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보다

는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데 이에 

해서는 '무 책'인 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무조건 범죄자 처벌에만 무게를 두는 정

책은 결과 으로 '범죄자만 양산하는' 제도에 그친다는 비 인 것이다. 특히 '피해가

정'에 찾아가 '용감한 시민상' 달 등 행사를 열겠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경찰당국의 태도에서 보듯이, 정부당국은 피해가정과 아동의 치료와 회복, 보호에 

해서는 심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 했다.

  재 국내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한 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은 국에 

딱 3곳이다. 서울과 구‧ 주에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이다. 여성부는 이번 '혜진‧

슬양 사건'을 계기로 이 센터를 국에 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까지

는 세부계획이 없다. 따라서 '여성부의 의지 로' 국  확 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2004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문을 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서울에서만 매년 300

명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치료하고 있다. 화나 온라인으로 상담 받는 건수는 

650~700건 정도 되지만, 직  서비스를 받는 아동비율은 반 수 이다. 해바라기아

동센터 측은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쉽게 이곳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근성 부족, 부

모로부터 방임, 부모의 정신질환, 부모의 아동 성학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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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등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 곧장 응 체계가 발동되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에 해 정부가 시스템으로 보

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아동이 부모와 함께 직  찾아가지 않으면 치유

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 근성도 용이하지 않아 '알고도 오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많다.

  미국은 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미시간주나 로리다주,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

크고 작은'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사법경찰 성격을 갖고 있는 '아동보호기  

종사자'가 직  개입해 범인은 경찰로 보내거나 격리하고, 피해아동에 해서는 즉

각 보호와 치료 차를 밟는다.

  이 주 서울  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 공) 교수는 "사법체계로 아동 성범죄를 

방하겠다는 발상 신 아이들이 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시

스템을 도입하는 데 더 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아동보호 문기 이 있지만 민간 탁형이라도 아

동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집에 왔냐'는 식으로 

나오면 개입하기 어렵다"며 "극심한 경우에만 개입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고 했다.

  국내 아동보호 문기 의 역할은 개 임의규정에 불과해 사회복지 문성을 가

진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극 으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

했다.

  한 이 교수는 "정부가 처벌 주로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단

기  임기응변 책에 불과하다"며 "실제 아동보호 측면의 의미는 미비하다"고 비

했다. (오마이뉴스, 2008. 4. 4. 장윤선 기자).

  2008년 4월 4일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자에 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을 담은 '아동 실종 성범죄 방 책'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취소한 사례는 사회  

합의를 얻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상징 으로 보여 다.

  이번 책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하게 하고, 성범죄

자에 한 공시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와 사  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졸속 책이라는 지 을 받고 있다. 복지부 계자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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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진하려면 청소년 성 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해야하고 이를 해선 법무부 

등과 의가 필요하다고 단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2008. 4. 4).

  향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

하기 한 법  조치( 자 발 의 도입 등),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에 한 

보호조치는 더욱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피해자의 보호와 가

해자의 처벌을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별 으로 도입하

는 방안에 해서 사회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 이미 제도화된 신상공

개제도 등을 보다 실용 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사건이 터질 때만 

임기응변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 인 근

을 해야 한다.



제 10장   입양과 아동의 권리

제 1   개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한 약’은 제21조 가항

에서 아동의 입양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장하기 하여 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1년  약을 비 하면서, 련 민

법 조항을 들어  약이 권고한 입양허가제도의 도입을 유보하 다.

  이에 하여 국가인권 원회는 2005년 5월 27일 정부의 와 같은 아동권리 약에 

한 규정에 한 유보가 타당한지에 하여 검토한 결과 ‘유엔 아동의 권리 약 제21조

의 유보 철회  이행에 한 권고’를 발표하여  약의 이행을 하여 입양은 계

기 의 심사 후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양의 경우도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

기 한 경우에만 허가되도록 련 민법을 개정하도록 국무총리  외교 통상부 장 에

게 권고하 음은 물론, 해외입양제도 개선 등  약의 이행을 한 권고를 하 다.

  이하에서는  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약과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내용  아동 

복리의 에서 국내 입양 련법의 문제 과 개선방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아동권리 약 제21조 등에 따른 입양제도

  1. 아동권리 약에 따른 입양제도의 기본원칙

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문, 제3조, 제21조)

  아동권리 약에 따라 아동의 이익 최우선원칙은 입양을 허용하는 국가의 입양 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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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요건이다. 특히, 입양 실에 있어 양부모와 친생부모 등 성인

의 입장이 우선 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가정을 선택함에 있어 

아동에게 합한 양육환경을 찾아 다는 아동의 이익 최우선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 부모로부터의 분리 지(제9조, 제20조)

  아동권리 약 제9조는 아동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을 지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약 제20조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분리

되었을 때에는 국가가 아동의 양육에 한 책임을 지고 최 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

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습에 따라 아동

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상에 주목하여, 혼인 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지낼 수 없

는 습을 국가가 극 으로 폐지하고, 아울러 미혼모에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다. 아동의 의사 존 (제12조, 제21조)

  입양과 련하여 아동의 의사 표 에 해서는 아동권리 약 제12조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약 제21조에 명시 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더라도 아동의 의사 

존 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문구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아동의 의사

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단함에 있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다.

라. 아동의 정체성에 한 권리(제7조)

  아동권리 약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정체성에 한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해 알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1986년 선언에서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입양된 어린이

가 자신의 배경에 하여 알 필요성은, 그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아동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 으로 입양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1986년 선언의 내용은 ‘1993년 

국가 간 입양에 한 아동의 보호와 력에 한 헤이그 약(이하 ‘헤이그 약’이라 

함)‘에 더욱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친생부모에 해 알 권리는 입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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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친생부모, 양부모의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련자들의 이익형량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2. 유보조항인 아동권리 약 제21조(가)와 입양제도

가. 아동권리 약 제21조(가)의 의미

  아동권리 약 제21조(가)에서 “아동의 입양은 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계당국

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의 목 은 아동이 강제노동

에 종사하게 되거나 학  혹은 유기되는 일이 없이 인격 인 존재로 성장하기에 

합한 가정을 찾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기 한 것이

다. ‘ 계당국’이라 함은 사법  심사와 아동 문가의 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악

되며, 이러한 계당국이 입양허가를 단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의 에서 입양허

가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약은 규정하고 있다. 동조(가)의 “ 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 하여 부모, 친척  후견인과 련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아동의 입양

이 허용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자들이 의에 의하여 입양에 한 분별력 있

는 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첫째, 입양이 부모의 양육권이 히 행사될 수 없

을 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부모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기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

더라도 입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제3   국내 입양 련법의 문제   개선방향

  1. 입양과 련된 국내법

  입양과 련된 국내법은 민법 제4장 부모와 자, 제2  양자 편(제898조 내지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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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8에서 일반 양자제도  친양자 제도 규정)과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함)이다.

  2. 일반 입양제도와 그 문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입양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입양될 자와 

입양할 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고, 신고만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69조, 제870조, 제878조, 882조).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 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

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문개정 90‧1‧13]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 로 하고, 동순 자가 수인인 때

에는 연장자를 선순 로 한다. [개정 90‧1‧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0‧1 ‧13]

  이러한 일반 입양의 경우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생부모와의 계가 단 되지 아니하며 

성과 본도 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생부모와 계를 단 하고 양부모와 친자 계가 성립하

는 완  양자 제도가 아니다.

  한 입양 시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신고만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양 

역시 의사의 합치와 신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의상 양을 인정하고 있다.

  제898조 ( 의상 양)

  ①양친자는 의에 의하여 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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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입양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와 신고만으로 성립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동권리 약 제21조에도 반하는 것이며, '자녀를 한 양자‘가 아닌, 아직도 ’부모를 

한 양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반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입양을 당사자의 의사합치와 신고만으로 성립되게 함으로써, 입양된 아동이 강제

노동에 종사하거나, 학  혹은 유기되는 일이 없이 인격 인 존재로 성장하기에 

합한 가정에 입양되는 지에 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얼마 

에는 아 트 분양 시 유리한 지 를 확보하기 하여 아동을 허 로 입양한 사례

가 공개되기도 하 다.

  민법은 일반 입양 시 당시자의 의사 합치와 신고만을 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은 물론, 양 역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와 신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의상 양

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리보다는 성인의 입장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 성

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의 입양과 양이 반복되어 아동의 안정과 복리를 심하게 침

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약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양에서 성인의 입장

이 우선 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

다는 에서 양은 아동의 복리의 에서 법원의 재 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입양 시 법원이나 계 당국의 허가 차를 통하여 

입양 아동의 의사가 반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 민법은 당사자의 

의와 동의만으로 입양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아동의 의사가 반

될 수 있는 차가 쇄되어 있다. 1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와 친권자

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입양을 허락하 음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승

낙만으로 입양이 성립되고 있다. 아동권리 약 제12조, 21조에 의거 15세 이상의 아

동은 물론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의 성숙 정도에 따라 의사표 을 할 

수 있는 차(아동심리 문가, 아동담당 사회복지사 등을 통항 의사확인 등)를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허가제의 도입과 련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입양허가를 도입하

면 입양 차가 번거롭게 되어 오히려 입양을 감소시키게 되어 양자될 아동의 복리



제2부  아동권리보장의 실제184

에 어 날 수 있다는 비 이 있으나, 입양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입양 차가 번

거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입양에 한 사회  인식이 낮고, 입양사실을 드러나는 것

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입양에 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공개최소화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 민법은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 아동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이는 입양 아동이 양친과 완 한 친생자 계가 성립되는 것을 방해하며,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양친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

동이 친생부모와 계를 단 하고, 양친과의 사이에 친생자 계가 성립하는 완 양자

제도의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원( 계 당국의 허가)의 

허가에 의하여 입양 아동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친양자 입양과 그 문제   

  2008년부터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5년 3월 31

일 민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8.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친이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신

청을 하여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에서 입양허가제를,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모든 계가 단 되고 양친과 사이에 친자 계가 

성립된다는 에서 일반 입양제도의 문제 을 해결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의 경우, 일반 입양의 경우와 달리 3년 이상 혼인 인 부부의 

경우(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의 부부)에만 친

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인 경우 친양자 입양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기

혼자와 비혼자를 차별하고 있다. 아동의 복리를 하여 아동이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성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이고, 따라서 입양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데 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성인인 경우 입양할 자격

을 갖추고 있다면 비혼이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

려, 비혼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인정하는 것이 입양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일 것이

다.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더라도 기혼자에게만 입양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기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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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양친이 있는 경우에만 정상 가정이라는 생각

이 근 에 깔려 있어 편부‧편모 가정에 한 편견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도 있다. 

요한 것은 기혼자이냐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인이냐 아니냐가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

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의 친족 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
자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 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5 (친양자의 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양( 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  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한 패륜(패륜)행 로 인하여 친양자 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 제898조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양에 하여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한 친양자 제도의 주요한 문제   하나는 양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다. 이

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동권리 약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친양자

의 경우 양친자 사이에 친생자 계가 성립하므로 양친이 친권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선고 등 친권을 제한을 하고, 친양자에게 상속 등

에 부 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결격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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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의 양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사 양을 

허용하더라도 자의 복리를 하여 양부모가 자를 학 한다든지 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을 하여 양하는 경우만 양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친양자 제도의 경우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입양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의 자의 의사를 청취 할 수 있는 아무런 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5세미만의 아

동이라도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아동이 의사표 을 할 수 있는 차를 마

련하여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 친양자 양, 취소 등의 경우에도 1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

시 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15세미만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성숙 정도에 따

라 의사표 을 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친양자 제도는 호주제도의 부가입  제도로 인해 여성이 이혼  재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어 겪게 되는 피해를 해소하기 한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개정 민법은 친양자 될 자의 연령을 만 15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실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 양자인 경우에는 나이 제

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취

지를 감안할 때 자녀의 나이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특히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있

다고 볼 수 있는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나이 제한을 둔다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4. 특례법에 의한 입양과 문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민법상 일반 입양과 달리 

양친이 원하는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생부

모와의 친생자 계가 여 히 유지되므로 완 입양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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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

5454]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 ‧신체 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의 동의)

  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

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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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입양 차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 하되, 당해서류의 신청 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제8조 (양자)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시행일 

2008.1.1]]

  제26조 (민법과의 계) 입양에 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

”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 하게 양육하기에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개정 2006.12.11] [[시행일 2007.1.1]]

   특례법상 입양 역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와 신고 요건만 갖추면 입양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양허가제가 아니다. 국내의 입양기   는 실무자들 사이에

는  특례법상의입양기 은 아동권리 약 제21조 제1항의 계기 에 해당하므로 

법원 등 계기 의 허가와 같은 차를 밞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의 ‘ 계기 ’은 주로 법원인 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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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례법상의 입양기 은 단순히 입양 알

선만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입양기  자신은 입양의 성립에 하여 이해 계를 가지

므로, 립 인 입장에서 허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약이 규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최우선의 복리의 에서 입양부모를 심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기 에서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는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양허

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와 같이 법원에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례법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양친이 원하는 경우에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례법이 ‘자를 한 입양’이라기보다, ‘부모를 한 입양’이라는 것을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입양 아동이 양친의 성과 본은 따르는 것은 양친의 의사

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양 

아동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 복리의 에 부합하다

고 본다.

  그 외 특례법은 일반 입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참여권보장이 미흡하고, 

한 의에 의한 양을 인정하는 등 일반 입양과 동일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례법상 입양은 요보호 아동의 경우, 양친의 성과 본까지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의상 양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입양의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양친이 수년간 양자를 잘 양육하고 있는  친생부모가 나타나 양친을 박하

여 양을 할 수도 있다. 양은 아동의 복지를 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에 의하

여 허용되어야 한다.

  5. 해외입양제도 개선방향

   특례법은 아동의 해외입양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 제21조 제 나 항

은 아동이 출생국가의 문화 ‧심리 ‧사회  안 망을 떠나 타국으로 입양되는 것

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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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극 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국가

는 아동이 국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동의 복리의 

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 의 장이 입양 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

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 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 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

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 에게 보고하고, 법무

부장 은 직권으로 그의 한민국 국 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 지 할 가족 계등록 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7.5.17 제8435호(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시행

일 2008.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 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 과 입양업무에 한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한민국과 쟁상태 는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그런데,  특례법 상 해외입양요건을 살펴보면, 아동권리 약 제21조 제 다항 규

정 로 해외입양에서 아동이 국내 입양과 동일한 수 의 안 망과 기 에 따라 보

호될 수 있으려면 국가는 입양될 가정과 환경에 한 합한 조사와 정보에 따라 

법원 등 계기 이 심사하여 허가하 을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의 해외이주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을 뿐이다. 해외 입양이 아동의 최선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지는 지에 한 

독립 이고 객 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계기 에 의한 허가제

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례법 제17조 제2항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해외로 입양된 자가 외국의 국

을 취득하면 한민국의 국 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계없이 한민국의 국 을 박탈하는 것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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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항 ‘당사국은 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 , 성명  가족 계를 포

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한다’는 규

정에 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하여 해외 입양인들에 하여 이

국 을 허용하여 이들이 성년이 된 후에 국 을 선택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입양아동에게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출생과 입양에 

한 기록을 국가가 보 하고 정보열람권을 명시 으로 규정하되, 입양 련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입양기록  정보열람권에 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유엔 아동

권리 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라 1993년 국가 간 입양에 한 아동의 보호와 력에 

한 헤이그 약을 비 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맺는 말

  에서 살펴본 국내 입양 련법을 살펴보면, 아동의 복리보다는 ‘부모를 한 입

양’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아동권리 약의 이행과 아동의 

복리를 하여 가장 시 한 것은 유엔 아동권리 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입양

허가제도 도입, 아동의 참여권 보장, 양의 제한  허용 등을  입양제도의 일반

인 원칙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한 해외 입양아동 보호를 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헤이그 약에 가입하여 해외입양아동에 한 보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본 에서 국내 입양제도의 문제 을 모두 살펴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해외입

양제도를 비롯하여, 국내 입양제도에 하여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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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유엔아동권리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의 네 가지이다. 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주로 

련이 되는 ‘발달할 권리’는 신체 , 정서 , 도덕 , 사회 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포함한 놀이, 정보, 문화 활동을 릴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장과정 에 결여되거나 부실하게 습득될 경우 아동에게 정신질환

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발달과정  연속 으로 일어나는 성취과제들을 아동이 

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장에서 가장 요한 맥이다. 

부실한 성장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신질환 발생의 병리를 살펴 으로써 아동의 정신

건강이 환경변화에 매우 크게 향 받는다는 을 알리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한 최종목표를 해서 아동기부터 연속 으로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성장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동권리보장이 이러한 안목에서 근되기를 

기 하는 바이다.

제 2   아동의 정신건강에 한 개념

  아동‧청소년기의 정신장애의 유병률은  세계 으로 5-15%에 육박할 정도로 높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  내에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11-1).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사회의 변

화와 더불어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조기 정신질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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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동기 정신건강에 한 개념에 앞서 정신장애에 한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요하다. 정신장애란 한 인간의 정서, 생각, 행동에 이상이 있어 인 계를 포함한 

일상생활 응에 어려움을 래하는 경우이다. 이는 아동기의 정신장애에도 해당된

다. 하지만 성인과 다르게 아동은 발달 에 있고 정신건강  사회 응에 필요한 

다양한 인지, 정서, 사회 인 부분의 능력을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려

해야 할 것들이 많다.

〈표 11-1〉 세계 각국의 소아 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병률 (출처: WHO, 2005)

Country Study Age Prevalence

Brazil Fleitlich-Bilyk&Goodman, 2004. 7-14 12.7

Canada(Ontario) Offord et al., 1987 4-16 18.1

Ethiopia Tadesse et al., 1999. 1-15 17.7

Germany Weyerer et al., 1988. 12-15 20.7

India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1-16 12.8

Japan Morita et al., 1993. 12-15 15.0

Spain Gomez-Beneyto et al., 1994. 8, 11, 15 21.7

Switzerland Steinhausen et al., 1998. 1-15 22.5

US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9.
9-17 21.0

자료: WHO, 2005.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상이란 질병이

나 병  상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정상이란 가장 이상 인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인간의 신체 , 정신 , 사회  

안녕의 상태라고 정의한바 있다. 발달과 련하여 정의한다면 발달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잘 이루어지고 있고 조화 이고 통합 인 발달과정이다. 셋째, 계학 인 정

의로서 2 표 편차 안에 속하는 행동이나 특성은 정상이라 하고, 그밖에 있다면 이

를 비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문제행동 즉 비정상 인 행동을 보이는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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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를 결정하기 하여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① 문제 행동의 유형과 종류이다. 를 들어 일시 으로 악몽을 꾸거나 손가락을 빠

는 등의 행동은 기능의 장애를 래하지 않고 일시 일 가능성이 높아 정신장애

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  상호작용이 어렵고 자발 인 언

어 표 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래하게 되므로 정신장

애로 간주한다.

② 문제행동이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아 한지의 여부이다. 를 들어 4세 유아

가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 엄마와의 분리가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등학교 4학년이 등교 시 엄마와의 분리가 어려우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발달단계에 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에서 언 한 두 가지 요소와의 구별이 어렵지만 해당 증상으로 인해서 아동 

자신과 가족이 향을 받고, 기능에 손상이 있는 정도이다. 정신과에서 흔히 사

용하게 되는 진단체계에서도 이러한 기능의 손상이 요한 단 조건이 되기도 

한다.

제 3   아동의 정신건강에 한 역사  조망

  어린이에 한 인본주의  치료의 근거를 마련한 사람은 Benjamin Rush 박사

다. 그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시켜야 하며, 인간 인 교육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 그의 서는 역시 19세기  미국에서 정신병원의 도의  

치료를 시작하게 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의 Howe 등은 정신박약 아동을 한 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19세기 반까지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아들을 한 학교가 설립되었고 성인 

주로 되어 있던 정신병원에 이들을 한 로그램이 마련되었다. 19세기 말이 되

어 의무  학교 출석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역의 아동들이 한 교육을 받을 기

회가 의무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게 된 원인에 을 맞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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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론이 두되기 시작하 다. 1900년   30년간 미국에서는 정신건강국

가 원회가 창시되었으며 1931년 최 의 어린이 정신병원이 로드아일랜드에 세워지

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과 연구에 주력하는 국가 

기 들이 설립되었다. 1930년 미국에서 아동건강과 보호에 한 백악  회의를 통해

서 특수교육이 교육의 합법 인 부분으로 승인 받게 되면서 정신지체, 자폐증 아이

들을 한 교육이 아동의 권리로서 비로소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의 정책과 교육은 개 정신지체, 반  발달장애 등의 증 정신장애에 

을 맞추어졌다. 1930년 이후로 다양한 정서문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들

을 한 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1935년 미국에 정신과 의사인 Lauretta Bender 

는 병원 내에 정서  행동장애 아동을 한 교실을 마련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  환경의 설치를 주장하 다. 이후로 꾸 히 학교 응을 하지 못하는 비행청

소년 등을 한 거주형 치료센터 등 다양한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을 한 교육시스템이 정비되었다.

  1960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소수민족,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

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 다. 이 시기 이후 장애인법, 장애인 교육 등을 통해서 소

아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아, 청소년의 일부 아동들이 합법 으로 도움을 받기 시

작하 다. 공법 94-142이 기본 으로 제공하는 것은, 5-18세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장 요한 필요사항으로 각 학생의 교육 목 과 서

비스에 한 체계 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공법 94-142는 개정되고 

임받았으며 1997년 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면서 안 과 학교 환경을 하는 학

생에 한 징계 들이 포함되었다.

제 4   아동  청소년기 정신장애의 분류

  정서  행동장애 학생을 평가하는 기 은 거의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개발된 분류체계에 기 하고 있다.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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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체는 정신분열증, 자폐증, 공포증, 선택  함구증, 공격성, 반사회  행동, 기

타 정신병  상태와 같은 다양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 50년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다. 정신장애의 진단과 편람 제 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에서는 소아기  청소년기 장애와 련하여 다

음과 같은 10개의 주요장애를 제시하고 있다.

  1. 정신지체

  1876년 창립된 미국정신지체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T) 에 따르면 지 기능이 평균이하이며 두 가지 이상의 응기술 역에서 제

한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응기술 역에는 의사소통, 자기보호, 가정생활, 

사회  기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 리, 건강과 안 , 기능  학업, 여가 그리

고 직업의 역이다. 지능수 에 따라 정신지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경도 정신지체(지능지수:50-69)

  언어의 이해와 언어사용이 지체되어 있다. 자립성의 발달을 해하는 언어상의 문

제 들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체 정신지체의 85%를 차지하게 되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된다. 개 등학교 6학년 수 가지의 교육이 가능하다. 인 계

를 맺는 능력이나 언어발달상태가 학령 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차 나이가 들수록 추상  사고능력의 결핍과 같은 인지  기능의 하나 자기 심

인 사고로 인해 래 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나. 등도 정신지체(지능지수: 35-49)

  체 정신지체의 10%를 차지하며 직업 훈련군으로 분류된다. 등학교 2학년 수

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한 감독을 받으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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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 정신지체(지능 지수:20-34)

  체 정신지체의 3-4%를 차지하며 학령 기에 진단이 가능하다. 언어발달이 이루

어지지 않고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운동발달도 심각하게 지연되어 잇다. 성인이 되

었을 때 철 한 감독 하에 간단한 일은 할 수 있다

라. 최 증 정신지체(지능 지수 20미만)

  체 정신지체의 1-2%를 차지하며 지속 인 감독이 필요하다. 독립 인 생활은 

어려우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신지체에 한 최선의 치료 방법은 방이다. 일단 조기에 발견이 되면 조기치

료로서 정신지체와 련된 질환이 확인되면 질환의 경과를 단축시키기 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학습 장애

  읽기장애, 수학 장애, 쓰기표 장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학습장애는 넓은 의미로 

정신지체나 뇌손상 혹은 정서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학습의 어

려움을 경험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의의 개념으로는 정상지능을 가진 아동이 

학업  기술을 학습하는데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3. 운동기술 장애

  일상생활에서 근육운동 조정 능력이 자신이 해당하는 생활연령, 측정된 지능에 비

해 하게 낮은 경우다. 운동발달과제(걷기, 기기, 앉기 등)의 한 지연, 물건 

떨어뜨리기, 서투른 동작, 씨 쓰기 실패 등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가 있을 경우 

운동장애는 정신지체에 동반되는 정도를 과해서 더욱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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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소통 장애

가. 표 언어장애

  표 /수용언어장애, 음운장애, 말더듬.

나. 표 언어장애

  자기의 나이에 한 사회, 인지, 감각, 신경학  발달을 보이지만 언어 면에 있

어서는 나이 수 에 이르지 못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지능은 정상수  이

내에 있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 음운장애

  잘못되거나 미숙한 발음이 일정 시기나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의

사소통에 지장을 래하는 경우이다.

라. 말더듬

  계속되어지는 말이 비정상 으로 자주 끊어지거나 말속도가 불규칙하거나 말을 

할 때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소리나 음 의 반복, 말소리의 연장, 

말의 막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다. 말더듬이 진행되면서 

말을 기피하는 회피행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축되고 자신을 비하할 

수 있다.

  5. 반  발달 장애

  자폐장애, 트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비 형 반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임상  특징은 인 계, 사회성 발달의 심한 장애, 언어  의사소통의 

심한 장애, 상동성  특이한 행동의 반복, 30개월 이 의 발병 등이 있다. 병의 출

율은 아동 1만 명당 2-1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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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장애의 치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요하다. 

부모교육과 부모 상담이 장기 으로 요하며 특히 기에 부모가 자식의 자폐증을 

받아들이고 응하는 과정을 도와야 한다. 가족의 응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질병의 정도와 어머니가 받는 사회  지지, 어머니의 조  능력, 기 의 연계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행동치료와 약물치료가 행동조 을 해서 필요하다.

  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항성장애, 품행장애, 괴  행동장애 등이 이에 속한

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로 보이는데, 개 

기 아동기에 발병하고 가정,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 유병률은 학동기 아동의 2-6%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치료는 교육  

책, 인지-행동  치료, 약물치료가 상호보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를 하

게 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 친구 계,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 계 

부 응, 좌 감, 부정  자아상, 난폭한 성격, 인터넷 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7. 유아기 혹은 기 아동기의 식  식사 장애

  이식증, 반추장애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식증은 양이 없는 물질을 먹어 는 

행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발달수 이 부 한 경우를 말한다. 개 아동은 발

달 단계에 비추어 부 하게 페인트, 흙, 종이, 머리카락 등의 양가가  없는 

물질을 먹는다.

  반추장애란 정상 으로 식사를 하던 아동이 음식을 삼켰다가 다시 역류하여 되씹

는 것을 1개월 이상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련 소화기 질환 는 다른 의학  

질환에 의해 래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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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틱 장애

  일과성 틱장애, 만성  운동 혹은 음성 틱장애, 뚜렛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틱

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 이고 비율동 , 상동증 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한

다. 개 1가지 이상의 운동 틱 는 음성틱이 1년 이상 지속 으로 존재하면서 사

회 , 직업 , 다른 요 역에서 장해를 일으킬 경우는 만성 운동 는 만성 음성 

틱장애라 한다. 뚜렛장애는 좀 더 심각한 형태로 다양한 운동틱과 1가지 는 그 이

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나타나며 1년 이상 지속 일 경우를 말한다.

  9. 배설장애

  유뇨증, 유분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뇨증은 침구 는 옷에 고의 이든 불수의

이든 반복 으로 소변을 보는 양상이 어도 3개월 이상 주 2회 이상 지속될 때 

진단 내린다. 당시 발달연령이 최소 5세가 되어야 한다.

  유분증은 옷 는 마루와 같은 부 한 곳에 고의 이든 불수의 이든 반복 으

로 변을 보는 것이 어도 3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지속될 때 진단 내린다. 진단

당시 나이가 어도 최소 4세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타 장애

  분리불안, 선택  함구증, 상동  운동장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분리불안장애는 

자식 혹은 애착 상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 애착 상이 다치지 않을

까 하는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애착 상이 늘 에 있어야 하고 애착 상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선택  함구증은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사회  상황에

서는 지속 으로 말을 하지 못하며 상기 장해가 학업  직업  성취나 사회  의사소통

을 해하는 병이다. 선택  함구증을 보이는 아동은 부모, 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람과는 

말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학교나 낯선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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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정신병리

  발달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환경에 맞추어가려는 응의 연속

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발달시기에 발생하는 정신장애,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은 

성장발달에 따라 일어나야 할 응의 어려움, 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런 발달을 이야기할 때는 생물학  요소와 함께 경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

며 이 둘의 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유아기

  신생아는 생후 몇 주 동안은 엄마의 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 

5-6개월이 되면서 자기를 보살펴 주는 특정인에게 선택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6-7개월이 되면 어머니에게 훨씬 더 많은 애착행동을 보이면서 주 양육자와 타

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발생된다. 이때 흔히 낯가림(외인불안증), 격리불안이 정상

으로 발생한다. 신생아는 첫 1년 동안 다양한 애착행동을 표 하면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애착행동은 웃고 엄마를 잡고 하면서 주 양육자가 좀 더 아

이에게 정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엄마가 떠나가려 할 때 울거나 떼를 

쓰면서 어머니를 자신 가까이 두려 시도하기도 한다. 어머니로부터의 지속 인 보호

와 심, 을 받으면서 세상에 한 기본 인 신뢰감 형성을 이루게 된다. 이시

기에 기본 으로 애착과 기본 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성격의 가장 기본

인 구조인 동시에 사회성 발달의 첫 걸음이 되기도 한다.

  아기에 필요한 환경  요소로는 충분한 양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풍부한 자

극과 애정이다. 이 시기에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병리는 청소년 비행, 반

사회  인격 장애, 아동학 , 방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시기에 부모와의 결별이나 사별 등은 지속 인 정서문제로 발 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여러 번의 부모와의 격리, 재결합의 경험을 한 아이일수록 나 에 정서  

문제가 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격리되었을 당시 가 어떻게 돌보아 주



제2부  아동권리보장의 실제202

었느냐에 따라 후에 정서 , 행동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아기에 모성박탈 즉 유아의 발달에 으로 필요한 어머니나 리인의 보

살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발달지체: 언어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에 모두 지연을 가져오게 되면 즉시 

모성의 보살핌이 이루어진다면 회복 될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회복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지능의 장애: 어머니의 부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어머니와의 상호교환, 언어

자극의 부족 등의 환경자극의  부족으로 인한다.

  ③ 성장 단: 장기간 심한 모성 결핍을 경험한 경우 잘 자라지 않고 먹지 않는 

상이 발생한다.

  유아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제는 애착형성이다. 이는 모든 인 계와 사회성

의 기 가 되므로 이를 자세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애착은 어떤 한 사람이 타인

과 정서  유 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인 계의 시작이고 

애착이 이루어진 아이는 어머니를 안 한 기지로 삼고 가까워지고 싶은 타인과의 

극 인 애착행동을 하게 된다.

  유아의 애착행동을 Ainswoth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 다.

  ① 안  애착: 어머니를 안 기지로 사용하고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면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재결합 시 어머니를 환 하고 다시 만족하고 주 탐색을 시도하

게 된다.

  ② 항  애착: 부모와 격리했다가 재결합 하 을 때 어머니를 반기는 듯 하지만 

화를 내고 쳐버리고 감정 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양가  애착이라고

도 한다.

  ③ 회피  애착: 유아는 부모가 격리되었다 재결합했을 때 어머니와의 을 원

치도 않고 울지도 않으며 당황하지도 않는다.

  안 한 애착을 이룰 수 있는 어머니의 조건은 정 이고, 조화로우며, 민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모성 태도이다. 불안 한 애착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원

인은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신이 없거나 자신의 정서  문제 때문에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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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양육에 일 성이 없을 경우이다. 불안 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후에 불안

증, 우울증, 공포증 등의 신경증이나 인 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이 

Bowlby(1969)의 주장이다.

  2. 걸음마기(1-3세)

  이시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공격  충동성을 억제, 

조 할 수 있는 감정통제능력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부모는 선택  반응과 

한 통제를 하면서 상기 주요 발달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

은 차 으로 나의 주장이 통할 때도 있고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내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되고 자기 조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 시기에는 유아가 옳고 그른 행동, 해야 할 일과 그 지 않은 일 등

을 알게 된다.

  흔히 찰되는 문제로는 손가락 빨기, 떼쓰기, 음식 거부, 이식증 등으로 감정조 , 

식사조  등의 문제이다. 이때 부모가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서 늘 자녀가 하자는 

로 들어주고 아동의 행동의 한계를 하게 설정해 주지 못하면서 아동은 차 으

로 자신의 감정조 을 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아이는 후에 품행장애나 충동조

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단체생활이나 학교생활 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잉 통제하는 부모 에서 아동이 자라게 된 경우에는 부분 자율성을 인정하

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동은 부모에게 의존 이고 독립성이 없게 된다. 외부 으

로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표 을 제 로 하지 못하

고 축되어 있으며 우울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

  3. 학령 기 (4-6세)

  언어가 성장하면서 인지발달이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이

해하고 지 기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

의 문화, 가치 을 배우면서 학교에 들어가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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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하고 새로운 인간 계에 도 을 하

게 된다.

  이 시기에는 원만한 가족 계, 풍부한 일상경험을 통해서 아동에게 상상력과 호기

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안장애, 공포, 악몽, 

야경증, 자 행 , 형제간의 질투 등이 있을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의 발달이 문

제가 되어 이시기에 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발달성 언어장애, 애착장애, 정신지체 

등이 있을 수 있다.

  4. 학령기

  지식과 기술의 연마와 자신의 일을 성공 으로 해냈다는 유능감, 성실성이 성립이 

요하다. 한 폭넓은 친구를 사귀면서 학교라는 단체생활에 응하는 것도 요하

다. 만약 이 시기에 공부를 못한다던지 친구 계가 원만치 않으면 열등감을 느끼면

서 다양한 정서 문제를 래할 수 있다.

  이시기의 정신건강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아기, 걸음마기, 

학령 기의 발달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다. 정신지체, 

자폐장애, 언어발달지연, 불안장애가 표 인 그 이다. 둘째는 이 시기 발달과제 

성취와 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때 생길 수 있는 있는 정신건강문

제로는 학교 거부증, 분리불안증, 학교부 응, 따돌림,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발달학 인 입장에서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은 특정 발달단계에서 신체 , 정서

 상처를 받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달단계에서도 그 향을 받아 지연, 

정지 혹은 퇴행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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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아동기 정신 병리의 원인

  크게 정신병리가 발생하는 기 은 생물학  요인과 환경  요소 두 가지로 나

게 된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두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생기게 되는데, 특히 부모나 가정, 양육자의 상호작용 등

의 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흔하다. 한 유 인 소인의 향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아동기 정신 병리의 생물학  원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크게 정신 병

리를 유 , 생화학 , 기질  요인 등으로 그 역을 구분한다. 유  요인과 생화학

. 신경학  요인에 한 연구는 자폐증, 정신분열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장애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기질  요인은 1956년 미국 뉴욕에서 Thomas, 

Chess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기질은 활동수 , 규칙성, 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 주의 환성, 지속성, 주의기간 등의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9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아동이 나타나게 된다.

  ① 순한 아이: 상의 40%에서 나타나며 잘 먹고 잘 자는 등 규칙 이고 잘 응

하고 기분이 좋은 아이이다.

  ② 까다로운 아이: 상의 10%에서 나타나며 생물학  기능의 불규칙성, 응성의 

부족, 부정 이고 격렬한 반응 등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③ 더딘 아이: 상의 15%에서 보이며 새로운 자극과 변화에 해서 느리지만 결

국은 정 으로 응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질의 특징이 성인기에 나

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으로 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국

으로 요한 것이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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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아동의 정신건강과 권리

  1. 법  근거

  아동기 정신건강 역에서는 환자에게 용될 수 있는 법이 어 아동의 권리와 복

지가 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아동정신건강과 련된 법 근거를 보면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

는 아동복지법 등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 

등에 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법  틀을 마련

한 것이다. 하지만 아동기 정신건강문제와 련된 규정은 아직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서는 발달장애( 반  발달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며, 이에 한 

국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역시 아동학 의 개념과 신고를 의

무화하 으나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기 정신건강과 련한 언 은 없다.

  2.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자율

  아동의 권리에는 보호와 자율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아동의 자율에

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능력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 지도 요한 결정인자가 된다.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발달은 질 으로 성인과 매우 다르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성인기의 의식구조에 도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단계는 하게 연 된 일련

의 과정을 순차별로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지만 그 이후의 발

달과정이 비로소 연속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드

디어 형식  조작기가 되어 추상  사고가 가능하며 이때에 연역  추론이 가능하

게 된다. 출생 후 2세가 될 때까지는 감각운동기, 3-6세는 조작기, 7-11세는 구체

 조작기, 12세 이후에는 최종 인 형식  조작기에 다다르게 되면서, 추상  사고

와 연역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기 이론의 뒤에는 아동이 인지 으로 권리에 한 개념 이해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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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 하 는지에 따라서 부모가 해주어야 할 역할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

게 말하자면 아직도 구체  조작기에 머물고 있는 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권리나 자

신의 정서  어려움을 스스로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아동권리는 내세우게 

된다면, 이는 치 못하며 실제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와 가정, 부모는 

아동에게 한 재화를 공 하고,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자신

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인식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한다. 아동은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가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먼  생존할 권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해서 음식, 공기, 안락한 주거지에

서 한 생활을 하면서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해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발달할 권리는 신체 , 정서 , 도덕 , 사회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포

함한 놀이, 정보, 문화 활동을 릴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할 권리 내에 포함되어 있

는 많은 부분들이 소아정신질환과 련되는 부분이다.

  에서 언 한 발달과정 에 한 성취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 발달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소아정신질환의 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아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한 인식이나 조치가 

부족해서 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의 발달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많은 아동들  80% 

정도가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8   맺는 말

  아동기의 정신발달은 각 발달 단계가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고 연속 으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순차 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어느 한 단계에 이상이 래되면, 다음 

단계에까지 향을 주어 통합 인 정신발달이 어렵게 된다. UN아동권리 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발달할 권리’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한 매우 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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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아동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에

는 건강한 정신이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UN아동권리 약을 이행하여 어

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강력히 요

구되는 바이다.



제 12장   장애아동과 아동의 권리

제 1   장애아동과 아동권리 약

  장애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 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권리 보장을 한 네 가지의 기본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차별 지의 원칙이다. 이는 인종, 국 , 종교, 신분, 연

령 등으로 인한 차별철폐를 일컫는다. 둘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아동과 

련된 정책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보장이다. 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기본 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보장이다. 약은 아동의 참여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 다. 이는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아동이 성장‧발달하기 해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를 해서는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가 정당하게 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본 약에 비 함으로써 약 당사국이 되었다. 

2008년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 약에 비 하 으며, 국제인권 약  

가장 많은 국가의 비 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약은 문과 총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

은 제23조이다. 동 조항은 국가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 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

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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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  는 신체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되며 극  사회참여

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  있는 생활을 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

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  내에서, 이를 받

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

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면 인 사회

동참과 문화 , 정신  발 을 포함한 개인  발 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

육, 훈련, 건강 리지원, 재활지원, 취업 비  오락기회를 효과 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 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

을 확 하기 하여, 재활, 교육  직업보도 방법에 한 정보의 보   이용을 포함하여, 

방의학 분야  장애아동에 한 의학 , 심리 , 기능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한 정보의 

교환을 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

져야 한다.

  정부는 2000년 5월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하 으며, 원회는 2003년 1월 정부에 해 최종권고를 채택하 다. 이 

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와 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장애아동에 한 사회  차별이 범 하며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되며 극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  있는 생활”을 릴 장애아동

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원회는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

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51.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1997년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장애아동에 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한 기  규칙(유엔통회 결의안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a) 학부모, 아동, 교사  일반 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한 차별 문화에 처하기 한 효과 인 조치를 취하라.

  b) 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한 종합 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여타 사회  서비스에 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근에 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c)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건물과 공공 역에 한 장애아동의 물리  근도를 향상시

키기 한 기존의 로그램을 확 하라. 한 유치원  ‧ ‧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로

그램의 수를 확 하라.

  와 같은 원회의 권고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의 권리가 상당

히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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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엔장애인권리 약과 장애아동

  1. 유엔장애인권리 약의 제정

  아동권리 약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의 권리에 한 강제력이 상 으

로 약하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표 인 국제 약으로 장애

인권리 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

다.

  장애인권리 약은 2002년 유엔총회 특별 원회(Ad Hoc Committee)가 설치되어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총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완성되었다. 이 완성된 

안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와 함께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잠비아가 2008년 5월 9일에 약에 서명함으로써 2008년 5월 11일 재 129개국이 

되었고, 선택의정서는 71개국이 서명하 다. 한 25개국이 약에 비 하 고, 15개

국은 선택의정서를 비 한 상태이다(United Nations, 2008). 이 게 볼 때, 장애인권

리 약은 가장 단시간에 상된 인권조약이었고, 한 공개일에 서명한 숫자로 볼 

때 인권 약 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등하게 인

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약이 채택되기까지

의 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국가인권 원회, 2007: 조한진 외, 2007).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동 약에 서명하 다. 하지만 아직 약과 선택의

정서를 비 하지 않았다. 특히 선택의정서는 서명 조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인

권 원회는 2007년 9월 21일에 장애인권리 약의 조속한 비 과 선택의정서의 서명 

 비 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하 다. 정부는 2008년 4월 22일, 청와 에서 이명박 

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의 권리에 한 약 비 안'(유엔장애인권

리 약)을 통과시켰으며, 재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 비 안을 보면, 핵심 쟁 은 보험가입 차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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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비  ‘유보’이다. 약은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

하는 경우에…장애인에 한 차별을 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

으로 제공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지체인 등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 을 타

먹는 보험범죄 표 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상법은 '15살 미

만자, 심신 상실자 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순된다.

  정부는 나아가 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국제  구제 차를 정한 선택의정서의 비

을 유보했다. 피해 당사자 등이 유엔장애인권리 원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원회가 이를 심사·조사·제안·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는 선택의정서 비 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장애인권리가 반

쪽자리로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게 볼 때, 향후 장애인권리 약이 효과 으로 이행되려면, 국회의 비 을 

한 그리고 비  이후를 한 법 ‧제도  정비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장애인권리 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 인 자유를 완 하고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진하기 한 약 당사국의 련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국회의 비 동의를 거쳐 약이 발효되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 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지해야 하며, 

장애인이 모든 생활 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후 우리나라는 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해서 취한 조치와 

진 사항에 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유엔장애인권리 원회에 제

출해야 하는 차를 남겨 놓고 있다고 하겠다.

  2. 장애인권리 약과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인권리 약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아동의 표 인 권리 내용을 살펴보면, 평

등권, 포 인 인권사항, 장애인의 가정과 가족에 한 존 , 그리고 교육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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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아동의 평등권

  장애아동의 인권과 련하여 장애인 평등권은 약 체의 기 개념이라 할 수 있

으며, 약 문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약 문의 내용 가운데 장애아동 평등권 

련 부분은 다섯째 부분에 잘 제시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

 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완 히 향유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 문: 장애인 평등권 보장을 한 인식의 기

  우선 약을 통해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게 된 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인식

에 기 를 두고 있다.

  첫째, 장애인 차별은 곧 장애인의 천부  존엄성  가치에 한 침해라는 것이다. 

[ 문 (h)]

  둘째,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 문 (i)], 보다 집 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진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문 (j)]

  셋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기타 견해, 국 , 민족, 원주민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

분에 따라 복합 이거나 가 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 문 (p)]

  넷째, 장애인남성에 비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는 

학 , 유기 는 유기  우, 혹사 는 착취의 더 큰 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문 (q)]

  다섯째, 특히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  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완 히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 (r)]

  약의 문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약의 구성요소로서 독자 인 규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규정들은 약 당사국의 정책, 제도, 행의 수립이나 

업무집행의 성  인권보장성을 단할 때, 해당 조항과 함께 주요한 단근거

와 행 규범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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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 인 인권사항

  약 본문에서 장애아동의 인권 반에 해 개 으로 다루고 있는 조항은 제7

조이다.

제7조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등하게 모든 인권  기본  자유를 완 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장애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서 그 아동의 최 한의 이익이 제1의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에 정당한 무게가 주어지면서, 다른 아동들과 등하게 그들의 을 자유롭게 표 할 권

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실 하도록 장애·연령에 한 원조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2항에서 아동권리 약에서 나온 기본 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용되고 있다. 즉 국가의 모든 조치, 정책들은 장애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장애인의 가정과 가족에 한 존

  약 제23조는 평등권과 별도로 장애인의 가정과 가족에 한 존 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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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  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하여 결혼, 가족, 부모의 신분 

 계와 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한 차별을 철폐하기 한 효과 이고 한 

조치를 취한다.

  (a) 결혼 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 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b) 장애인이 자신의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합한 정

보와 출산  가족계획에 한 교육에 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

도록 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  에서, 그들의 출산 능력을 유지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에 한 보호, 후견, 재산 리  자녀입양 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에 

유사한 제도와 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

의 이익은 가장 요한 사안이 된다. 당사국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장애인들에게 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과 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

리의 실 과 장애아동에 한 은폐, 유기, 방임, 격리를 막기 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에 종합 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권한 있는 기 이 용 가능한 법과 차에 따라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

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포 인 가족 내에서 안 인 보호를 제

공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이상으로 볼 때, 약 제23조 제2항~제5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아동에 한 보호, 후견, 재산 리  자

녀입양 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에 유사한 제도와 련하여, 장애인의 권

리와 책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 한 

보장해야 하며,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장애인들에게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장애아동의 은폐, 유기, 방임, 격리를 막기 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에 종합 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항

에 의하면 장애아동은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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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그의 장애 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5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포 인 가족 내에

서 안  보호를 제공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로 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교육권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 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이다. 장애아동도 교육을 받아야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발달을 통하여 자신

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을 규정한 조항은 약 제24조이다.

제24조

1. 당사국은 교육에 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 하기 하여 모든 단계에서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보장한다.

  ⒜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자기 가치에 한 개발과 기본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한 존

을 강화한다.

  ⒝ 가능한 최 한도로 장애인의 정신 ,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성, 재능  창의성

을 개발한다.

  ⒞ 장애인이 자유 사회에 효과 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2. 이러한 권리를 실 하는데 있어 당사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 때문에 무상 

의무 등  등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b)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 양질, 무상 등  등 교육에 근할 수 있다.

  (c) 개인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합리 인 편의를 제공한다.

  (d) 교육효과를 진하기 해서 장애인이 일반 교육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들의 개인지원 욕구를 하게 충족시키기 해 일반교육 시스템이 하게 충족시

키지 못하는 환경에서, 당사국들은 완 한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업  사회 인 개발

을 극 화하는 환경에서 효과 인 개인지원 책들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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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 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진하기 한 생활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한 조치

를 취한다.

  ⑴ 자, 체문자, 보완 체 의사소통 수단  형식, 응  이동기술에 한 학습의 장려와 

동료집단의 지원  멘토링을 장려한다.

  ⑵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의 증진을 장려한다.

  ⑶ 시각, 청각 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에서도 특히 아동에 한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한 언어형태와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을 통해 그리고 학업  사회 개발을 최

화 시키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 을 돕기 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는 

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문가  직원의 훈련을 한 한 조

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한 인식과 하고 보완 이며 안 인 의사소통의 방

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장애인을 지원하기 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 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  에서 제3차 교육, 직업훈

련,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

리 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장애인권리 약 제24조 1항에서 보더라도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이 과 같은 분리

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을 통하여 실 되어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 통합교육은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 으로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지니지 않았다면 출석

할 지역사회의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일반 학교는 

장애아동만이 아니라, 이들의 래들인 비장애아동도 출석하는 학교이다. 이런 학교

에서 교육을 받아야 장애아동을 한 교육의 목 은 제 로 달성될 수 있다.

  한 재 교육은 시 의 변화에 따라 학령기만이 아니라, 그 이 이나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생의 특정 시기나 단계만이 아니라 모든 시기와 모든 

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 의 변화 때문이다. 이 시 는 이 과 달리 학령

기라는 생의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시 의 변화에 따라 요구

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 로 습득할 수 없다. 평생교육을 받아야 시 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변하는 사회에 응할 수 있다

(정동  외, 2001).

  재 교육의 발 에 따라 부분의 나라들이 등교육 외에 등교육도 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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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  변화를 반 하여 ‘장애인권리 약’은 

제24조 제2항에 장애아동을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소한 등교육과 등교육을 

무상의 의무교육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일반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아동이 일반교육 환경에서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교육과정에 동등하게 근하고, 

참여하며, 진보하여야 하며(정동 , 2006; Condermann & Katsiyannis, 2002), 장애아

동이 교육과정에 근, 참여, 진보하기 해서는 비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자원 외

에 부가 인 자원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OECD(2004)는 장애인에게 이와 같은 부가

인 자원을 제공하여야 교육의 형평성이 실 되며, 사회정의가 실 된다고 권고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와 더불어 장애인권리 약은 제24조 제3항에 장애인의 교육

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교육과정에 근, 참여, 진보하기 해서는 부가 인 자원 외

에 교사의 지원을 요구한다.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욕구를 제 로 악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제 로 제공하지 못하면 장애아동의 교육은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권 실 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사에 한 요구는 장애인 교육을 

담하는 교사나 보조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교사에게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장

애인권리 약은 제24조 제4항에 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직원의 자질 함

양  문성 제고를 한 교육훈련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장애인권리 약은 제24조 제5항에 장애아동의 학령기 이후 교육실 을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의 평생교육을 하여 학령기 이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지식정보 생성‧소멸주기의 단축,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완 고용의 불가, 국가 간 경계 없는 무역의 증  등과 같은 시  요구에 응하

기 하여 제시된 과제(정인숙 외, 2005)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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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내법의 용

  1.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과 장애아동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 약의 내용과 련된 국내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장애인차별 지법),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진법, 특수교육진흥법,3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다.

  이 에서 장애아동의 권리를 가장 범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차별

지법’이라 불리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이다. 이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으며, 이어 2008년 4월 10일 

통령령 제20766호로 동법 시행령이 만들어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모든 생활 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 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 한 사회참여와 평

등권 실 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함을 목 으로 한다”(제1조) 

이다. 이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하게 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의미하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

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 ·물  제반 수단

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 제2항). 더 나아가 장애인을 돕기 한 목 에서 장애인을 

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한 자임

이 통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련자"라 한다)에 하여 제4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 를 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30) 이 법률은 2008년 5월 25일까지 시행되고, 2008년 5월 26일부터는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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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4조 제1항 제5호). 이에 반해, 장애인의 실질  평등권을 실 하고 장애인에 

한 차별을 시정하기 하여 이 법 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극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 제4항).

  한편, 이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차별에 해서 특별히 언 하고 있는 조항은 제35조

와 제36조이다.

제35조 (장애아동에 한 차별 지)

① 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든지 장애아동에 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비, 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한 유기, 학 , 착취, 감 , 폭행 등의 부당한 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 치료 는 훈련

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장애아동에 한 차별 지를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양육책임자에 

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환되는 국내 장애아동 인권보장의 법 인 양  

축은 유엔장애인권리 약(이하 권리 약)과 ‘장애인차별 지법’(이하 장차법)이라 할 

수 있다. 장차법과 권리 약은 그 목 과 방향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면도 존재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 지에 을 맞추고 있어서 장

애인 정책 반에 한 방향성까지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한 반면에, 권리 약에는 

장애인 정책 반에 용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권리 약은 국가의 장애인 정책 반에 걸쳐 일정한 기 을 제시하

며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장차법은 권리 약의 국내  이행에 요한 핵

심 법 규범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 인 계

에 있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개념이다. 먼  권리 약에서는 ‘장애’에 해서, 장차법에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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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서 정의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두 안이 거의 유사하다. 먼  권리

약은 장애인의 개념을 ‘장기간의 신체 , 정신 , 지  는 감각 인 소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으며,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을 ‘신체 ·정신  소상 는 기능상

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차별의 개념이다. 권리 약은 각 분야별로 장애인에 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에 해서는 제2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범주는 

직 차별, 간 차별, 합리  편의제공의 거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에서는 

제4조에서 직 차별, 간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고에 의한 차별로 나 고 있

다. 즉, 두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상과 범 는 매우 유사하다.

  셋째, 편의제공의 의무 개념이다. 장애인에 한 편의제공 의무에 해 권리 약

은 ‘합리  편의(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 약의 ‘합리  편의’는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별로 단한다. 따라서 장차법에서 ‘정당한 사유’

는 과도한 부담이나 히 곤란한 사정 등을 의미하므로 이 같은 사정이 있는 경

우는 차별이 아니다. 권리 약의 ‘과도한 부담’ 역시 부담정도를 합리  수 에서 

단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과 법이 모두 과도한 부담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넷째, 차별 지의 역 개념이다. 차별을 지해야 할 상 역에서 권리 약과 장

차법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차법은 모두 6개 역으로 지정했으나, 실

제 내용에서는 권리 약의 상 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도 매우 유사하다. 즉 장차법은 ‘차별 지’

에 을 두는 반면 권리 약은 인권 반에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차법은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차별 지를 구체 으로 담고 있다는 이 에 뛴다. 반면 

권리 약은 생명권(제10조), 개인의 자유와 안 (제14조), 고문 는 잔혹, 비인도  

우로부터의 자유(제15조), 사생활 존 (제 22조) 등의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제2부  아동권리보장의 실제222

는 이 특징이다. 장차법에 비해 권리 약의 역이 좀 더 범 하고 추상 이다.

다섯째, 권리구제 방안 개념이다. 권리 약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장애인권

리 원회의 조사권을 통해 규범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장차법은 권고  시정명령, 

형벌과 벌  등을 통해 차별 지에 한 시정조치를 실 하게 된다.

  2. 장애인등에 한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직  련되어 있는 국내 법률은 ‘장애인등에 한특수교육

법’이다. 2007년 5월 25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등에 한특수교육법’

이 제정된 것이다31).

  ‘장애인등에 한특수교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특별한 교육  요

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

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 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도

록 하기 하여 제정된 법이다(법제처, 2007).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 상자의 선정  배치 등, 제4장 ‧유아  ‧

등교육, 제5장 고등교육  평생교육, 제6장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등에 한특수교육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 상자에 하여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제3조),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에 한 고등교육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하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극 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 으며(제5조 제1항 제10호  제31조), 국가  지방자

치단체는 ‧ 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31) 2207년 10월 재까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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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산의 범  안에서 지원하도

록 규정하 다(제34조).

  그리고 이 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하여 그 설치‧운 에 

한 법  근거를 규정하 고(제11조), 교육장 는 교육감은 유아의 장애  장

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하여 ①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 한 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②보호자 는 각  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유아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는 교육

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각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의 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 다(제14조). 한 이 법은 특수교육지원 상자의 통

합교육을 진시키기 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학 을 설치‧운

하며, 필요한 시설‧설비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 다(법제처, 2007).

제 4   맺는 말

  유엔의 아동권리 약과 장애인권리 약을 토 로 하여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규정

한 장애아동의 권리를 더욱 잘 시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해 나

가야 한다.

  1. 장애아동 차별 방 책의 강구

  행 장애아동 련 법률들은 체로 장애아동에 한 차별행 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 으로 구제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의미 있는 것

은 분명하지만, 장애아동 차별문제를 더욱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차별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방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더 요하다. 가령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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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일정한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장애아동

의 신청 는 당해 학교나 기업의 신청으로 국가인권 원회 등 국가기 이나 장애

인단체에서 장애아동인권보호 원(가칭)을 그 학교나 기업에 견하고, 이 원이 

장애아동에 한 차별행  없이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

록 학교나 기업의 심사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장애아

동이 응시한 학교나 기업은 의무 으로 이를 국가기 이나 장애인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에 한 바른 이해를 알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

외와 차별 받지 않도록 법 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법‧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아동의 교육권 실

  장애인권리 약의 이행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실 하기 해서는 교육 

련 법률의 개정이나 조정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 련 법률의 규정을 제 로 시행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헌법과 더불어 부분의 교육 련 법률에 장

애아동의 교육권과 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여 히 장애아동이 교육

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은 법률의 규정이 제 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 약의 충실한 이행을 하여 요구되는 교육 련 법률의 시행과 련된 

정책의 주요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권리 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제 로 이행하기 해서는 장애아동 교

육을 교육의 주류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교육지원 평가제 등 주류교육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나 정

책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실 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  지원인력의 교육훈련 규정을 질 으로 운 하는 제도나 정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이 장애아동 교육권의 실 을 하여 

교원의 교육과 연수훈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법이 구체 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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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일회 , 형식 으로 운 되기 쉽다. 이런 교육훈련의 로그램이 체계

으로 개발‧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아동에 한 편견과 오해를 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장애아동 교육 훈련 로그램 필수 이수제나 평가제 등을 통하여 장애아

동에 한 질 높은 교육권을 실 하여야 한다.

  셋째, 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련 

기  간 력체계를 구축‧운 하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

육은 고용, 재활, 복지 등과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결국 고

용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하도록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런 목 의 달

성을 해서는 앙정부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교육, 고용, 재활, 복지 등

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 들이 서로 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력이 요구되는 이유

는 지원의 복이나 락을 방지하여 지원을 확 하는데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탈시설화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장애노인,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이다. 특히 장애아동은 성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할 신체

, 사회 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는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 이고 양 인 측면에서의 물질 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질 인 서비스에 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상당부분 시설에 집 되어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은 개인

의 개발이나 사회 응 훈련보다는 평생을 격리‧수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장애아동을 생활시설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형시설은 가  지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

도록 시설을 소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탈시설화를 

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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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아동과 근권 보장

  장애아동이 일상 인 활동 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 권리를 근권이라고 부른다.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도로, 지하철 등 각종 교

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 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생활하면서 

장애아동이 이동‧ 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근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이 거리로 나올 수 없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편의시설이 어 장애아

동이 이동할 수 없는 물리 인 환경 때문이었다. 이 게 볼 때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에의 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에 기본이 되는 

요한 문제이다.

  5. 장애인 법제도의 체계화

  장애아동 련정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법제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재 장애 련 정책은 련업무의 부처 간의 분산

으로 체계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복 인 지원문제는 물론 서로 

책임을 떠넘김으로서 장애아동 문제가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서이고, 치료, 재활, 보호 등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

고, 직업훈련, 고용 진 등은 노동부가 장하고 있는 등 여러 개의 법률이 각각 분

산되어 있어 부처 간 력체계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유엔은 장애아동 문제는  생애에 걸쳐 있기 때

문에 각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치에 있는 부서에서 국가조정 원회 설치를 권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아동 문제를 다루는 기구

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다루기보다는 통령직속기구이거나 내각책임제인 경우에는 

총리 산하에 그 기구를 두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의 존속이 가능하기 

해서라도 종합 인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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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이혼을 결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상당수의 미성년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 상

없이 정서 , 경제  고통을 겪게 된다. 부모간의 감정 립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

에게 요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 교섭권 등에 한 법 인 권리에 하서 

 합의를 하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부부간의 감정의 골

이 아이의 양육에 한 쟁탈 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빈번하여 이혼 과정에서 사

실상 자녀들의 복지가 받게 된다. 특히 합의이혼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제3자

나 법원이 나서 주도 으로 해결할 통로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는데 그

러한 문제인식에 기 하여 개정민법은 이혼의사 확인 시까지 양육에 한 의서나 

가정법원의 심 정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 다. 한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을 인하여 그 합의사항이 이행

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혼과 더불어 혹은 그 후 발생

되는 양육과 련하여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제 2   자녀의 양육문제

  1. 양육자  친권자 지정

가. 친권자 지정

  우선 친권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에 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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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친권은 단독친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부모  어느 한 

쪽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반 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정하나 친권자는 양육자와 각각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일단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복리를 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의이혼의 경우에는, 친권자는 ①우선 당사자 의에 의해서 ②그 지 못하는 경

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통해서 정하여 진다. 부모의 의로 친권자를 정할 

경우 단독친권으로 하든 공동친권으로 하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행 민법에 의하면 의이혼의 경우 이혼

의사의 확인 에 먼  법원에 친권자 결정에 한 당사자의 의서 는 가정법원

의 심 정본을 제출해야만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의사

의 확인을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친권자

지정에 한 심 을 청구하여할 것이다.

  재 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양육권자 지정  련 사항

  양육은 자녀에 한 사실상의 양육뿐만이 아니라 교육, 양육과 교육을 한 거소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양육을 할 자를 정하게 된다. 

일반 으로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모가 공동양육을 

원하고 그에 따르는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공동양육도 이론상 가능하다. 양육자를 정

하는 차는 의이혼의 경우, 재 상 이혼의 경우 모두  친권자 지정과 동일하다.

  다만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더불어 양육비(양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

이며, 양육비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 되도록 할 것인지), 면 교섭의 행사여부  

그 방법(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는 모는 자녀와 면 교섭을 할 것인가, 면 교

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횟수, 면 교섭의 장소, 날짜, 지속시간 등)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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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이때 자녀의 양육사항에 한 부모의 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되는 

경우( 를 들어 양육비를 지 하지 않기로 하거나 는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모

의 재산, 수입 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소액인 경우 등)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의

사항에 한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민법 제837조 제3항)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에 계되는 사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하

여야하므로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 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계속성의 원

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 이혼 에 양육을 담당하 는가의 문제에만 을 

맞춘다면, 다른 요한 기 들을 간과할 수 있다. 계속성의 원칙은 하나의 부수 인 

기 으로서 부모 방이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한 단기 이 되어야 한다. 례를 살펴보면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육자

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원칙의 안이한 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양육자 지정과 련하여 살펴보면, 유책배우자가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 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으나, 혼인을 탄시킨 유책행 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 를 들면 배우자에 한 

폭력행사 등)에는 자녀복리의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 3   이혼 후 사정변경 등 발생하는 제 문제

  1. 양육에 한 사항 변경- 양육자변경  양육비 증액‧감액 신청

  자녀의 양육에 한 사항이 부모의 의나 법원의 심 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

도 자녀의 복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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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심 의 내용이 애 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경우는 물론, 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나 세월이 흘러 처음의 의나 

심 이 변화된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정당한 변경 사유가 된다. 청구권

자는 부, 모, 자녀  검사이고,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입하여 양육에 

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게을리 한다든가, 질병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한 이혼 에 의로 정한 양육비 액수가 하지 않아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양육비 련 연합뉴스, 2008. 1. 7.

  부부가 이혼 시 자녀 양육비와 자료 산정을 한 법원의 객 인 기 이 처음으로 제시돼 양

육비와 자료가 측 가능해진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작년 4월부터 자체 양육비  

자료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양육비와 자료 산정 기 ’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상반기  이런 산정 기 을 근거로 재  실무에서 활용토록 하는 시범실

시를 거친 뒤 보완작업을 거쳐 양육비  자료 기 을 확정, 공표할 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육비와 자료 산정에 한 구체 이고 통일 인 기 이 없어 재 부별로 들쭉날쭉했던 산정액 

편차가 크게 어들 망이다.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녀의 연령별  가구 소득에 따른 양육비 통계를 조사한 

‘2006년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토 로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 이 요한 

산정기 이 다.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 월 소득이 300만~399만원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78만 5천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며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만 6천원

이 자녀 양육비로 추가 산정된다. 자료는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 원인이 산정기

이 된다. 산정기 별로 수를 매기며 수에 해당하는 범 에서 자료가 결정되지만 배우자 일

방이 이혼 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가 이를 고려해 자

료를 결정한다. 기 안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 ’등 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자료는 2천만원~3천만원이 된다. 이 기 이 

법률 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육비는 재 

실무상 30만원~50만원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 증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기 이 정착될 경우 재

부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간 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가사분

쟁의 원만한 화해와 심리 시간의 단축 등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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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비 지 확보

  재 양육비 이행확보와 련된 법규로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정한 민법 제

913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정한 제837조,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가사소

송법 제62조(사 처분), 제64조(이행명령),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65조( 의 임

치), 제68조(감치제도)가 있다. 이 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으로는 심 이 의 

사 처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심  이후에는 이행명령과 그 반에 한 제재에 의

한 일종의 간 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 사 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 청구 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 으로 재

이 종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부부간 감정 립으로 인하여 양

육비나 생활비가 지 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재 이 진행

되더라도 그 에 이러한 사건의 해결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

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 방 기타 계인에게 상을 변경하거나 물건

을 처분하는 행 의 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련된 재산의 보존을 한 처분, 

계인의 양육과 양육을 한 처분 등 당하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

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 처분이라고 한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사 처분으로 

지 을 명하는 경우 결로 인정되는 액보다 은 액을 명하는 경우가 많았으

나 최근에는 결 액에 가까운 액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참고할 것은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지 에 한 사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부분 면 교섭에 한 사 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 한 

이를 같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이행명령

  가사사건의 한 결, 심 ,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의 지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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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하며, 이 명령에 반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

에 처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등의 일정한 가

사채무를 과태료, 감치 등의 간 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 함을 목 으로 한다.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후에 가사조사 으로 하여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반

한 자에 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 내용  의 정기 인 

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를 30일 

범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이행명령에 의하여 

의 정기  지 을 명령받은 경우에 이를 불이행한 경우 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와 감치가 경합하는 셈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감치에 처할 수 도 있으며, 3기 미만의 의무불이행에 하여는 과

태료에 처하고 의무불이행이 3기에 달한 후 다시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

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지 의무를 면탈하려는 자에게는 행 상 이행명령제도가 

양육비지 을 강제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사채무의 불이행에 한 책

임을 과태료에 의한  제재와 감치라는 신체  제재를 통하여 물음으로써 양

육비의 지 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행 법규정상의 미비와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양육비지 의무자가 양육

비에 한 지 을 거 하거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  불이행에 

한 이행명령신청, 과태로 부과, 감치처분 등의 제도가 있으나 번거롭고, 과다한 소요

시간으로 효율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담당 사가 

당사자 등을 한차례 불러서 이행을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과태로나 감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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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이에 하여 재 법원에서도 보다 

극 으로 과태료나 감치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향후 이에 하여 

보다 극 인 법원의 조치를 기 해본다.

다. 강제집행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

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자는 모는 자의 부에 하여 양육비의 지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모가 부를 상 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권리자인 자를 리하여 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례는 이와 달리 양육비 청구권을 양육친이 비양육

친에 하여 갖는 권리로 보고, 당사자의 의나 법원의 심 에 의하여 구체 인 청

구권의 내용과 범 가 확정된 경우( 컨  비양육친은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 한다.)이다.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 한 재산

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는 상계의 자동채권

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6.7.4, 2006am751).

  이 결의 구체  사안을 보면, 자의 양육자인 부가 모에게 자료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 해야할 채무가 있는데, 부가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 

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하자, 법원은 양육비채권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에 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단하 다.

  그 다면 구체 으로 양육비가 지 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차는 일반 민사채권과 같은 차 즉 법원으로부터 집

행문을 부여받은 후 그에 하여 부동산 혹은 동산에 하여는 경매 차를, 채권에 

하여는 압류  추심 등 차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례는 ‘부모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 방에 하여 재  장래에 있어

서의 양육비  정 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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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에 하여도 상 방의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혼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3. 면 교섭권32)

가. 의의와 입법취지

  면 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자녀를 직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

의 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궁극 으로 자녀의 정서안

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 을 목 으로 한다. 그런데 2007년 개정 의 

민법은 면 교섭권을 명백히 부모의 일방 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서(개정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子를 직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은 면 교섭권을 가

진다), 면 교섭권의 주된 목 인 자녀의 복리실 과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

다. 이 규정에 해서는 많은 비 이 가하여졌는데, 그 결과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해서 제837조의 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子를 직  양육하지 아니하

는 부모의 일방과 子는 상호 면 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된 규정은 

자녀를 면 교섭권의 단순한 객체에서 주체로 승격시켰다는 상징 인 의미를 갖는

다. 면 교섭권을 자녀의 권리로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이는 부모의 권리를 배제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자녀와 부모의 상호 력과 이해는 면 교섭권의 성공 인 실행

을 한 기본 인 요소이므로, 부모도 한 면 교섭의 주체로서 인정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에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면 교섭권의 주체로 인정한 개정민법규정은 

기본 인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 면 교섭권의 성질

  면 교섭권을 자녀의 권리로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이는 부모의 권리를 배제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자녀와 부모의 상호 력과 이해는 면 교섭권의 성공 인 실행

32)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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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기본 인 요소이므로, 부모도 한 면 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면 교섭권의 주체로 인정한 개정민법규정은 기

본 인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면 교섭권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라고 해도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자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게 될 것이다. 

자녀와 련된 다른 모든 법  결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면 교섭권의 허용과 

행사의 범 를 단함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가 최고의 기 이 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제 면 교 권은 민법상 자녀의 권리로 규정되었지만, 이 권리의 구체 인 실

방식은 여 히 문제로 남아있다. 자녀가 심 의 당사자로 양육자인 부 는 모를 상

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가 으나 자녀가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

를 상 로 하여 법원에서 다툰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에서 보아도 결코 바

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론상으로는 특별 리인을 선임하여 자녀를 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면 자녀의 면 교섭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

될 수 있을 것인가? 자녀의 면 교섭권은 재 을 통해서보다는, 아동복지기 의 상

담과 지원활동에 의해서 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비양육

친과의 면 교섭을 원하고 있으나, 양육친은 이에 반 하고 있고 비양육친은 극

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아동복지기 에 의한 상담과 지원가능성이 자

녀에게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면 면 교성권이 실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와의 상담을 통해서 면 교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담기 은 부모와의 상

담을 통하여 면 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 인 향, 부모와 자녀의 계단 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래하게 될 부정  효과 등에 해서 종합 으로 설명하고, 부

모들을 설득함으로써 면 교섭을 실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면 교섭권을 자녀의 권리로 규정하 다고 해도, 자녀와 부모 이외의 제3자 사이

에 면 교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개정 과 다를 바 없다. 를 들어, 이혼 후 

父가 양육자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는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父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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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망하여 모가 친권자가 된 후, 직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류를 방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더라

도 자녀와 조부모는 상호 면 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개정된 제837조

의 2 제1항이 “子를 직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子는 상호 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결과, 면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면 교섭의 결정방식

  면 교섭권의 구체 인 행사방법과 범 를 정하는 방식은 의이혼과 재 상 이

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 교섭권의 행

사여부  그 방법에 하여 의를 하여 이혼의사 확인 시까지 의서를 가정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자녀도 면 교섭권을 가지게 되

었다는 을 감안할 때, 자녀도 의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가사소송

규칙 제99조, 제100조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에 한 처분  친권자 지정과 련하

여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법원이 심 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될 부모의 일방(비양육친)과 자녀가 면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서에 

면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비양육친과 자녀가 

면 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 교섭의 일시, 횟수, 

장소, 면 교섭의 지속시간 등에 한 자세한 사항이 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다. 면 교섭에 한 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단되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제

837조 제3항. 를 들어서 등학생인 자녀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양육친이 특

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6개월에 한번 면 교섭을 하기로 한 의에 하여, 법원은 

면 교섭의 횟수를 늘리라는 취지로 보정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런 경우에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비

앙육친과 자녀는 매월 1회 면 교섭을 한다”는 취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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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교섭이 성공 으로 실행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자발  의지가 

요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 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 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면 교섭권에 한 법원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요한 기 은 자녀

의 복리이다. 연령과 그 밖의 구체 인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의 성장을 해서는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의 계가 계속해서 유지

되는 것이 일반 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일반 ‧추상  기 에 의

거하여 안이한 심 을 해서는 안 되며, 개별 인 사안에 따라 구체 으로 자녀의 복

리를 실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녀를 면 교섭권의 주체이자 한 당사자

로 본다면, 면 교섭권이 심 차에 있어서도 자녀의 의사는 부모의 의사와 같은 

비 으로 존 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면 교섭권에 한 법원의 결정이 

무리 없이 실 될 수 있기 해서도 법원은 자녀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법원에 의한 자녀의 의견청취

가 요청된다.

라. 면 교섭권의 구체  실 형태

  면 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원칙은 부모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면 교섭의 구체  실행에 한 결정은 자세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 교섭의 기일, 장소, 자녀의 인도시간 등 모든 사항이 방에게 명확해야만 마찰

가능성이 어들기 때문이다.

  ① 면 교섭의 횟수와 지속시간: 면 교섭의 횟수와 련하여 정형화된 공식은 있

을 수 없으나, 비양육친과 자녀의 신뢰 계를 유지‧발 시키기 해서는 최소

한 1달에 한 번의 면 교섭이 필요하다고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2주일에 1회의 면 교섭이 보다 이상 인 방식일 것이다. 면

교섭권의 목  달성을 해서는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정기 의 면 교섭이 

가장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짧은 

간격의 주기 인 만남(최소 2주일에 한 번)을 통해서만 감정 인 유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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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어린 자녀는 자신을 직  양육

하는 부모의 일방  친숙한 거주공간과 장시간 떨어져 있는 경우 심리  불

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1회 면 교섭의 지속시간은 3~4시간을 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고 비양육친과의 신뢰 계가 안정

되면, 만남의 횟수를 이면서 1회의 면 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한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평소에 정기 으로 행하여지는 면 교섭 외에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장기간의 면 교섭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

다. 비양육친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은 유 계의 발 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회에 장기간 지속되는 면 교섭은 양육친

에 의한 양육 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만 허용되

어야 할 것이다.

  ② 면 교섭의 장소: 면 교섭에 합한 장소로는 우선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

의 주거공간( 는 기타 면 교섭권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을 들 수 있다. 

만일 면 교섭의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로 제한하게 되면, 이는 결국 양육자에 

의한 면 교섭의 감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궁극 으로 비양육친과 

자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계의 유지‧발 이라는 면 교섭권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면 교섭 시 자녀의 복리를 하여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주로 이러한 외를 구성할 것이다( 를 들면 자녀가 어린 유

아인 경우, 장기간의 계단  후 면 교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때, 양육

친이 비양육친을 매우 불신하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친의 새로운 배우자에 

하여 심한 반감을 품고 있는 경우 등).

  ③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문제: 어린 자녀를 양육자로부터 데려오고 면

교섭이 끝난 후 다시 데려다 주는 것은 기본 으로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

의 의무에 속한다.

  ④ 면 교섭 시 양육자 는 제3자의 참여  감독: 자녀의 양육자는 원칙 으로 

면 교섭시에 동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해서 필요

한 경우에 법원은 외 으로 면 교섭 시 양육자 는 제3자(양육자가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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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물, 를 들면 친족 등)의 동석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

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처분은 면 교섭권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는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에게 자녀학 의 력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법

원에는 면 교섭의 배제 는 제3자의 감독을 통한 제한이라는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비양육친과의 만남이 자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져

오는 때에는 제3자가 동반하는 면 교섭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에게 단지 의만 있는 경우에는(자녀학 , 성  추행 

는 자녀 납치의 가능성) 제3자의 동석을 조건으로 하는 면 교섭이 하나의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⑤ 편지‧ 화 는 선물을 통한 면 교섭 방법: 면 교섭에는 비양육친과 자녀의 

직 인 만남뿐만 아니라 편지나 화(혹은 인터넷 통신)와 같은 통신수단을 

통한 교섭도 포함된다. 이 부분에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경우, 비양육친은 한 범  내에서 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자

녀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화의 횟수, 통화시간 등은 자녀

의 연령  기타 상황(양육친의 양육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 범 를 과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⑥ 자녀의 신상에 한 정보청구권: 자녀를 직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

육친에 하여 자녀의 신상과 련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권리도 면 교섭권의 한 부분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신상에 한 정보청구권은 면 교섭

권자인 비양육친이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와 할 수 없는 경우에 면 교섭

을 체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자녀가 모든 종류의 면

교섭(직 인 만남은 물론 화 는 편지를 통한 연락까지도)을 거부하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녀와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의 

주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를 들면 자녀 는 면 교섭권자가 외국에 거

주하는 경우) 정기 인 만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이 하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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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면 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① 기본원칙: 제837조의 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는 직권에 의하여 면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

다.” 면 교섭권의 주된 목 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 인 교류를 통하여 자

녀의 복리를 실 하는 데 있으므로, 면 교섭권의 행사가 구체 인 경우에 자녀

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당연히 제한 는 배제되어야 한다.

면 교섭의 제한이라는 방법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면 교섭의 배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면 교섭을 배제

하는 경유에도 무기한으로 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청구 는 직권에 의해서 다시 면 교섭의 허용여

부를 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면 교섭의 배제 사유가 소명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는 직권으로 이 의 심 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구체  사례

  ⅰ) 자녀가 면 교섭권을 거부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는 면 교섭의 성공  실행

을 하여 반드시 존 되어야 할 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면

교섭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우선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

다. 조사결과 자녀의 거부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단된다면

( 를 들어 자녀의 의사가 양육친의 부당한 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법원

은 자녀와 양육친을 함께 설득하여 면 교섭에 한 거부의사가 번복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ⅱ) 면 교섭권자의 자녀학 :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이 자녀를 학 할 험성

이 있는 경우(신체와 정신에 한 학 , 성폭행 등)에는 자녀를 보호하기 하

여 면 교섭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ⅲ) 자녀에 하여 의도 으로 부당한 향을 미치는 경유: 면 교섭 시 면 교섭

권자인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에 한 부정 인 이야기를 하여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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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면 교섭이 배제될 수 있다.

  ⅳ) 면 교섭권자의 질병: 면 교섭권자의 특정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 교섭이 오

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정신질환자, 염병, 알코올 독, 마약

독 등)에도 면 교섭의 배제가 고려될 수 있다.

  ⅴ) 장기간의 계단 : 장기간의 교류단 로 인하여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계가 소원해진 경우에 면 교섭이 배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를 들어 면 교섭자와의 갑작스런 만남이 자녀가 극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

을 일으킬 것이라고 견되는 경우에는 면 교섭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정을 충분히 조사,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의 계단 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당연히 면 교섭의 배제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태도는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 장기간의 계단  후에도 면 교섭의 재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단되는 경

우에는 자녀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세심한 주의(면 교섭의 횟수나 장소 

등과 련하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ⅵ) 기타 면 교섭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 면 교섭권자인 비양육친이 우범지역, 

성매매 지역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는 환경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경우도 

면 교섭의 배제사유가 될 수 있다.

  그밖에 면 교섭권자가 당사자의 합의 는 법원의 심 에 의해서 정해진 면 교

섭의 범 와 행사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심각하게 반하는 경우, 면

교섭권자가 자녀와의 면 교섭을 납치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면 교섭의 배제가 고려될 수 있다.

  면 교섭권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인 사실만을 가지고 면 교섭의 배제라는 결

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면 교섭을 하여 교도소에 출입하는 것이 

자녀에게 악 향을 미친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배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면

교섭권자가 혼인 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면

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혼인 탄의 구체  원인이 자녀의 복리

와 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 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 한 폭력행사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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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섭의 배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바. 면 교섭권의 이행확보문제

  면 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 가 당사자의 의, 법원의 조정 는 심 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 즉 양육자나 자녀 는 면 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친은 실

제로 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그 실행을 사실상 방해할 수 있다.

  최근에 일부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면 교섭권의 이행확보를 한 근거규정을 마

련하 다. 이에 의하면, “ 결, 심 , 조정조서 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의 지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는 자(子)와의 면 교섭허용의무

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한 경우에는 직권 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법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면 교섭의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가사소송법 규정이 용될 수 있는 경우는 면 교섭의 당사자 가운데 양육

자가 면 교섭을 방해하는 때로 한정된다. 즉 자녀나 비양육친(면 교섭권자)이 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제도가 사용될 수 없으며, 그 외

의 다른 강제집행방법도 고려될 수 없다.

  면 교섭에 한 심 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면 교섭권자가  만날 수 없

다면 경우에 따라서는(심 이 비교  장기간 진행되고 자녀가 유아인 경우)이 두 사

람 사이의 계가 매우 소원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사 처분

제도를 히 활용하여 자녀와 비양육친의 계가 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

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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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친양자 제도

  1. 서언

  얼마  인기연 인이 이혼 후 새로이 제정된 이제도를 활용하여 재혼한 아버지

의 성으로 아이들의 성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화 된 바 있다. 그동안 보호필

요아동을 한 입양제도의 개선과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하여 주장된 친양자 

제도가 개정민법에 도입되어 이를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련한 내용만 

소개해보고자 한다.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우리사회에서 친양자 제도의 도입은 재혼가정의 화합을 해서도 필요하다. 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 계가 형성되어(남

편이 아내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여 양육하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

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 법률상으로도 친자 계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계부)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자녀가 이미출

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 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기 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

우에도(당시에는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자녀는 양부인 계부의 성

을 따를 수 없었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결과

는 다르지 않았다(생부와 자녀 사이에 모든 교류가 단 되고, 생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

이었다. 이와 같은 재혼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지 못하고 

형제자매와도 다른 성을 가지게 되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성을 갖는 것을 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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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의의 호기

심을 불러일으키며, 부정 인 의미에서 ‘특별한 심의 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태가 아동에게(특히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얼마나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는가에 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해서는 가족구성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

어야 하며, 가족에 하여 지속 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기 까지 입양법은 이와 같은 기본 인 조건의 충족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입양아동에 해서뿐만 아니라 재혼가정 체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재혼가정의 화합, 나아가 존속 자체가 받는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가 지 않았다. 가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본 인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재혼가정의 화합을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법제도를 

고수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

질 것이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날 망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체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의 복리와 재혼가정

의 안정을 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3. 친양자 제도의 특징

가. 효과상의 특징―완 양자

  친양자 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입양아동이 법 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 히 편입, 동화

되는 제도로 이해된다(외국에서는 ‘완 양자’라는 표 이 보편화되어 있다. 친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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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양자의 우리식 표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그 족

의 친족 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

치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가부장제의 부활론자들은 이와 같은 친양자 제도의 

효과가 부계 통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자법의 기본이

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입양은 보호필요아동

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책 인 제도로 이해

될 뿐, 더 이상 를 잇기 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입양을 아동의 복리실 을 한 제도로서 이해한다면, 양자가 입양가정에

서 정신 ‧신체 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입양을 통해서 마련

되어야 한다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입양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성

장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한 지속 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실제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법 으로

도 양자가 입양가정에 완 히 동화되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 사이와 

다름없는 계가 형성, 발 되어야 한다. 를 들어 양자가 양친과 같은 성을 쓸 수 

없다면, 주 의 편견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 자신도 가족에 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 발 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

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친 계 한 안정되지 못하고 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제도의 목 이 양자의 복리실 에 있다는 기본 제에 동의한

다면, 구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양과 련된 법

제도와 서비스가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된 선진국(이런 나라들은 모두 

완 양자제도를 도입하 다)에서도 입양이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지 않다.

  법 인 면에서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모두 철폐하고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회에서도 입양

의 성공이 어려운 과제라면, 양자가 입양가정에 응, 동화되는 것 자체가 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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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입양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기 의 양자법은 입양의 성공가능성을 해하는 하나

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아동의 인격과 복리를 존 하여 입양아동이 심이 된 양자법을 마련하고자 하다

면 친양자 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나. 차상의 특징-계약형 양자제도에서 선고(허가)형 양자제도로의 환   

  민법상의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민법상의 일반양자제도는 입양을 양친과 양자 사이의 사 인 신분계약으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양친과 양자될 자) 사이에 입양의사가 합치되고, 그 밖의 입

양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입양신고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된다. 입양신고

서의 제출은 반드시 입양당사자가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탁하거나 우

송해도 상 없다.

  가족 계등록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에서 설명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입양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즉 가족 계등록공무원은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입

양성립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개별 인 입양이 실제로 입양아동의 복리실 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 에 심사‧평가하는 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이 이루어진다. 입

양의 목 이 보호필요아동에게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일반입양에 한 민법규정은 이러한 목 을 실 하는 데 필

요한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 에 의한 사 심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제도는 본래

의 목 과는 달리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휘하여 개정법은 친양자 입양을 당사자의 사 인 계약으로 

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하여 반드시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하여 성립하도록 

하 다.



이혼가정에서의 아동양육과 아동의 권리 247

이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아동보호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써 청구된 친양자 입양이 실제로 입양아동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

에 법원에 의하여 심사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요건

  ①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

인지속기간이 요구되며, 이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용 되지 않는

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②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혼에서 출생

한자 子 는 혼인 외의 子가 있는 때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과 더불어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가족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혼인한 지 3

년이 넘어야 비로소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지나치

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동생활기간은 일종의 시험동거기간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일정

한 기간의 시험양육을 거친 후에 입양을 허가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3년이란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

양하는 경우에는 혼인지속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③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

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子 사이에

는 이미 친생친자 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굳이 친양자 입양이라는 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를 들어서 夫가 처의 혼인 외의 자를 친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子가 양부에 해서는 혼인 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

지게 되고, 모에 해서는 여 히 혼인 외의 자로 남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

으나, 개정민법은 제908조의 3 제1항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다.

  ④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친양자로 될 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 의 확정일을 기 으로 하여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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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15세로 제한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에 속한다. 

친양자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 이 에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

계가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子의 연령이 이미 15세를 넘은 경우(재혼가

정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가 있다면, 이에 한 외를 인정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재혼가정의 안정을 하여 바람

직한 해법이 될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다만 子의 복리를 

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단

서규정을 추가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친양자 입양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 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그 사안에 가정 합한 단을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규정에 일률 인 연령제한을 두는 것보다

는 다소의 융통성을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 법정 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친양자 입양을 해서는 제869조에 의한 

법정 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한다. 입양은 신분행 이므로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서 법정 리인이 子에 갈음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법정 리인이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친양자로 

될 자는 항상 15세 미만이므로, 언제나 법정 리인의 입양승낙이 필요하다.

  ⑥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부모가 이혼하여 모

가 친권자로 정해진 상태에서 子를 양육하고 있다가 친양자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는 父는 친권자가 아니므로 법정 리인으로서 락권을 갖지 못한다. 父

에게 법정 리인으로서의 락권은 없다고 해도 子가 친양자 입양이 되는 때

에 부모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는 父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父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친양자 입양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子의 복

리를 하여 친양자 입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이제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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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父가 동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

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동의거부는 동의권의 남용이라고 보

아서 법원에 父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 으로 복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리인 아닌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이 부

모의 동의를 체하는 심 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⑦ 가정법원의 허가―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에서 열거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

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하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 입양가정의 환경을 심사한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단되는 경우에는 친

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 을 하며,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과정에서 친양자로 될 

아동 등 계인과 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 제90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육상황이란 친양자로 될 자의 재의 양육상황과 입

양 후에 상되는 양육상황을 다 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  자

녀 복리의 에서 볼 때 입양 에 비해서 입양후의 양육상황이 자녀에게 

보다 안정되고 유리한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재의 양육

상황만이 아니라, 장기 인 에서 어도 친양자로 될 자가 성년에 이를 때

까지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된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정서 ‧신체  발

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양친의 양육능

력’은 포 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양친이 될 자는 양자를 자

기의 친자식처럼 받아들여 양육하겠다는 정신 인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양자의 성장에 필수 인 안정되고 생 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어야 한다.

  ⑧ 친양자 입양신고―친양자 재 이 확정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자는 재

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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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재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보고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 에 하여는 친양

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후견인 등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라.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 제도의 근본 목 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이

런 의미에서 친양자는 마치 양친의 가정에서 출생한 것처럼 다루어져야 하며, 

친양자 입양을 ‘제2의 출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친양자

는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근본 취지를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친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르게 된다.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되,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친

양자에 해서도 이 규정이 그 로 용된다. 즉 혼인 신고시 부모(양친)가 별

도의 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모의 성을 따르기로 

의한 때에는 양모의 성을 따른다. 친양자는 마치 양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신분을 가지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족 사이에도 당연히 친족 계가 발생하며, 부양 상속 등

의 효과가 따른다.

  ③ 친양자는 가족 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며, 입양 계증명시에도 양

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 계증명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나, 친양자입

양 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친족이라 할지라도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등록법상 친양자입양 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ⅱ)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 계를 악하고자 하는 경우, ⅲ) 법원의 사실조회 탁이 있거

나 수사기 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ⅳ) 민법 제90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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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제908조의 5에 따라 입양취소 는 양을 할 경우, ⅴ) 친양자의 복리를 

하여 필요함을 구체 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ⅵ) 그 밖의 법원 규

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5   맺는 말

  이혼 후 부부들은 상치 못한 일들에 부닥칠 것이다. 정서 인 공황상태는 물론

이고 갑자가 맡겨진 홀로 양육에 한 정신 , 경제  부담감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이는 특히 이혼 후 갑자기 사회  빈곤계층으로 락하게 된 여성들

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모자가정의 경제  빈곤의 문제

가 가장 실한 부분이어서 양육비와 련된 내용을 소개하여 보았다. 재 빈약한 

양육비 지 과 련한 부분을 소개하고 나니 가슴한편으로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개정된 민법과 다소 극 으로 변해가는 가정법원의 사님들을 바라보며 그나마 

조 은 희망의 끈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모자가정의 경제  빈곤 등 문

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어서 빨리 선진국과 같은 양육비 지 을 개인이 아

닌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간 히 바래본다.

  그 외 이혼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장 요한 부분을 이혼의 충격으로

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무사히 잘 양육하는가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면 교섭의 내

용을 비교  자세히 설명하여 보았다. 이혼의 가장 큰 사회  부작용은 역시 이혼가

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 으로 응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 범죄 등 문제라

고 할 것이다. 이에 실히 요청되는 것은 우선 이혼한 부부가 명심하여 그들이 한

때는 사랑하여 낳은 자식들이 부부가 이혼한 것은 이해하되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라는 에 한 인

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제도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만간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혼 후 양육과 련한 

문제에 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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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아동청소년상담

  1. 아동청소년상담의 개념과 역

  아동청소년상담은 일반상담에 속하지만 성인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축소한 차원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 잘 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 한 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한 문 인 활동”이라고 일반상담과 구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상담의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이상심리를 치료하며, 가출이나 학교부 응과 같은 문제발생을 방하며, 발달을 

진하며, 수월성을 성취하도록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기존의 DSM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고유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탈 이론 (atheoretical) 근방식에 따

라 1994년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문제 역 분류체계를 정리하고 그들의 호소문

제 역, 문제 환경 역, 계유형 역, 발달과업 역 등 다축  문제유형 분류체

계를 계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아동과 청소년 자신의 주요 호소문제에 해당하

는 9가지 세부 역을 ①가족 역(부모/자녀 계문제, 부모간의 갈등/폭력, 부모의 

자녀 학 /방임 등), ②비행 역(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 ③학교 역(학업태도/

학습흥미, 주의산만/집 력부족, 무단결석/등교거부 등), ④진로 역(진로 정보 부족, 

진로결정/갈등 기타), ⑤성 역(성지식/정보 부족, 성충동조 , 성추행/폭행 피해 

등), ⑥ 인 계 역(따돌림, 친구 계, 이성교제, 부모 계 기타), ⑦성격 역(소

극 , 공격 , 의존  성격 기타), ⑧정신건강 역(우울/무기력, 불안 기타), ⑨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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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태도(컴퓨터/인터넷 과다사용, 소비생활문제, 기타)로 분류하 다.

  2. 아동청소년상담의 개과정

  국내 아동청소년상담은 학교 생활지도 차원에서 먼  시작되었다. 1958년 서울시 

교육 원회에서 학교 카운슬러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일선 교사를 상으로 상담의 기

본 인 내용과 기법을 교육하게 되었고, 1960년 에 국 학에 부속상담기 이 설립

되었으며, 시‧도 교육 원회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등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들에 

의해 1963년 한국카운슬러 회가 결성되었다. 1970년 에 이르러 외국에서 상담 문

교육을 받은 문가들이 귀국하면서 상담이론과 기법이 보 되었으며, 1980년 에 학

교를 심으로 개되던 아동청소년상담이 근로아동  청소년, 비행아동  청소년, 

무의탁 아동  청소년 등으로 상 역이 확 되고 지역사회에 상담기 들이 설립

되었다. 1990년 에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 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이 

1993년 공식출범 하 으며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들이 설치되었다. 2005년 

국가청소년 원회의 발족으로 기존의 시‧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개칭되면서 종래의 심층상담 외에 

지역사회 기청소년안 망구축 사업을 개하기에 이르 다. 한편 아동 문상담소로

서는 1959년에 설립된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효시가 되었으며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당시 500여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들을 한 입양사업 추진을 목 으로 

서울, 부산, 충북, 충남, 경북 등에 아동상담소 는 부녀아동상담소가 설치되었다. 그

러나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상담소가 아동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아

동보호 문기 의 설치에 따라 서울  부산의 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센터로 개

칭되면서 공립아동상담소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재 1977년 설립된 자 아동가

정상담소가 아동 문상담기 의 역할을 감당해왔고 홀트아동복지회를 포함한 입양기

들을 주로 한 아동상담이 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2월을 기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가청소년 원회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이

되면서 종래에 분리 되었던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비로서 통합되었다.



제2부  아동권리보장의 실제254

  3. 아동청소년상담의 황

  한국청소년상담원과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27개 시‧군‧구 청소년지

원센터의 2007년 상자별 상담통계에 의하면 2,493,97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를 상학교별로 구분해 보면 학생이 31.4%(784,095명)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

생 25.0%(623,714명), 등학생이 16.0%(398,617명), 학부모 10.3%(257,6168,773명), 청

소년지도자 6.1%(153,007명), 일반인이 5.0%(125,647명), 학생이 3.0%(75,496명), 

근로청소년과 무직청소년이 3.1%(75,785명)로 〈표 14-1〉과 같다.

〈표 14-1〉 상자별 상담(2007년 1월―12월)

상 건수 %

등학생 398,617 16.0

학생 784,095 31.4

고등학생 623,714 25.0

학생 75,496 3.0

근로청소년 16,819 0.7

무직청소년 58,965 2.4

학부모 257,616 10.3

청소년지도자 153,007 6.1

일반인 125,647 5.0

계 2,493,976 100

  

자료: CYS-Net 종합정보망 (2008년 1월).

  문제유형별 상담통계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진로가 22.9%(570,293명), 일탈  비행 

14.9%(372,676명), 인 계 13.5%(335,963명), 정보제공 11.8%(295,188명), 성격 7.7%(193,024명), 

컴퓨터/인터넷 사용 6.8%(170,351명), 가족 6.1%(151,009명), 성문제 4.0%(100,448명), 정신건강 

3.3%(82,117명), 외모/생활습 , 법률정보 기타 8.9%(222,907명)로 의 〈표 1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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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문제유형별 상담 황 (2007년 1월 -12월)

문제유형 건수 %

가족 151,009 6.1

일탈  비행 372,676 14.9

학업/진로 570,293 22.9

성 100,448 4.0

성격 193,024 7.7

인 계 335,963 13.5

정신건강 82,117 3.3

생활습 /외모 19,780 0.8

컴퓨터/인터넷 사용 170,351 6.8

정보제공 295,188 11.8

법률정보 784 0.0

기타 202,343 8.1

계 2,493,976 100

자료: CYS-Net 종합정보망 (2008년 1월).

  상담방법 통계에는 집단상담 69.2%(1,726,842명), 화상담 11.1%(276,541명), 개인상담 

9.4%(233,826명), 심리검사 8.6%(215,032명), 사이버상담 0.5%(12,662명), 기타 1.2%(29,073명)으

로 〈표 14-3〉과 같다.

〈표 14-3〉 상담방법별 상담 황 (2007년도)

상담방법 건수 %

개인상담 233,826 9.4

집단상담 1,726,842 69.2

화상담 276,541 11.1

사이버상담 12,662 0.5

심리검사 215,032 8.6

기타 29,073 1.2

계 2,493,976 100

자료: CYS-Net 종합정보망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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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청소년상담기  황

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황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앙기구로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있고 16개 시‧도 청소

년상담지원센터와 127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80개 청소년쉼터가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 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

되고 있으며, 시‧도의 아동‧청소년상담  긴 구조 등의 추 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방아동‧청소년상담, 학부모의 아동 

 청소년 문제에 한 정보제공과 자문, 상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시‧도에서 직  운 하는 곳은 2개소이며, 그 외에는 YMCA 등 아

동  청소년 유 단체에서 탁운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액 정부보

조 으로 운 되며, 국비 비 지방비율이 50% 이상 지원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상담 문직 자원 사체제 구축, 

사이버 상담실 운 , 부모교육, 아동  청소년 래상담, 아동  청소년 품성개발

로그램 등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 으로 ‘청소년 화 1388’ 상담 화를 개통하여 가출아동  청소년들에게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 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나.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황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 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심의 실질 인 아동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27개 기 자치단체에 

설치‧운 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부분 시‧도  시‧군‧구의 지방

비로 운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운 방식을 살펴보면, 127개소 

 44개소(35%)가 시‧군‧구에서 직 운 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82개소(65%)는 아

동  청소년유 단체에서 탁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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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상담기  황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는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외에 43개 아동

보호 문기 , 337개 종합사회복지 , 286개 아동 양육, 보호치료, 직업훈련 시설, 78

개 장애인복지 , 46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여성부에서 이 되어 온 64개 건강가

정지원센터 등이 있다. 국 으로 사회복지법인 는 공익법인에서 운 하는 130여

개 민간상담실이 있고, 문아동상담실로 한국상담심리연구소, 행동과학연구소, 태화

건강상담실 등이 있다.

라.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정부부서  민간단체 상담 련기  황

  교육과학기술부산하에 교육청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진로상담센터, 교육종합상담실, 

‧고등학교와 학교 학교상담실 등이 있고, 노동부 산하 지방사무소 민원상담실과 

직업 문학교 생활지도과, 법무부 산하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 찰소, 청소년 안

교육센터 등이 있다. 여성부 산하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운 하는 상담소로 YMCA, 

YWCA, 성폭력피해상담소, 생명의 화, 여성의 화 등이 있다.

제 2   아동청소년보호지원체계

  1. 아동청소년환경의 변화

가. 기아동청소년들을 한 패러다임의 환과 임 워먼트 강화

  토머스 쿤(Thomas S. Kuhn)이 말한 패러다임(Paradigm)이란 동시 의 모든 사람

들에게 공통된 보편  사고 는 인식을 말하며 따라서 패러다임의 환이란 주어

진 상황이나 본질이 바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 의 생각이나 인식의 변화를 의

미한다.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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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로 진행되기 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

어야 한다.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이며 약속이라고 명시하

고 있으며 이 말은 아동과 청소년을 기성세 에 한 후보세 로 간주한다는 의미

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의 상이며 아동  청소년기는 다음세 를 

한 비기간이라는 종래의 아동과 청소년에 한 패러다임은 가정, 교육 장 그리고 

사회 반에서 시 히 환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들을 보호의 상으로 간주하여 

독립된 사회  권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의 통  시각, 특정한 상황

에서는 부모의 보호가 부 할 수 있다는 보호  시각,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자유주의  시각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들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의 힘을 찾아나가는 임 워먼트의 근으로 패러다

임이 환되었다. 1989년 UN총회에서 통과된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은 아동과 청소년을 더 이상 권리의 

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를 명시하고 아동과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련 정책의 결정이나 로그램의 개발에 있

어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존 되며 참여가 보장되며 아동과 청소년 이익 최우선

의 원칙이 정책과 로그램의 결정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없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이

해 할 수 있듯이 임 워먼트는 개인이 내부의 힘을 찾아 동기를 보강하며 심리 인 

안정감과 자아존 감을 유지시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

외집단에 합한 실천모델로 발 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분 경험의 부

족, 미성숙 등으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력

(powerlessness)을 겪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임 워 된다면 자신의 내 인 힘이 강화되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겪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사회  능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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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외부의 상황에 하게 처하며 사회에 응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

신의 내부의 힘이 밖으로 나타남으로서 학교, 다양한 모임활동, 아동과 청소년 조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 아동

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아동청소년을 한 책은 아동과 청소년의 실을 성인의 입장에서 해석하

는 기성세  패러다임의 변화와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권리 최우선 원칙의 존 과 

아동과 청소년을 변화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바라보는 임 워먼트의 시각에서의 

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교육을 포함한 아동청소년환경의 변화

  2006년도 등학교에서 학교까지의 학령인구라 할 수 있는 6-21세 인구는 

10,465천명이며 1980년(14,401천명)에 비해 27.7%나 감소되었다. 교육환경에 있어서 

학교와 고등학교의 학 당 아동 수는 1995년 48명에서 2003년 각각 35명, 33명으

로 감소했고 등학교의 경우 1995년 36명에서 2003년 34명으로 근소한 감소를 보

다. 학 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등학교의 경우 1970년 56.9명에서 1980년 47.5

명, 1990년 35.6명, 2000년 28.7명, 2006년 24.0명으로 그리고 학교의 경우 1970년 

42.3명, 1980년 45.1명, 1990년 25.4명, 2000년 20.1명, 2006년 19.4명으로, 그리고 일

반 고등학교의 경우 1970년 32.0명, 1980년 33.9명, 1990년 25.4명, 2000년 20.9명, 

2006년 15.8명으로 감소되어왔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시

주의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9년에 이미 선진국 수 에 진입한 깨끗한 식수확보율, 등학교 졸업률  상

학교 진학률, 아사망률, 모성사망비율, 체 미달아 출산율 등은 더욱 최 의 상

태로 향상될 것이다. 장애아 출 률이 1995년 0-4세 층에서 1.5%, 2000년에 0.3%, 

2005년 0.42%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체 출 율은 2005년 4.59%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사망원인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상자의 수

는 51,426명으로 심각하며 20  이하의 사망원인에서 교통사고 다음으로 자살이 2

로 암이나 만성질환보다 높고 특히 10 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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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쳐 국민 다수를 괴롭히는 질병이 될 것이다.

다. 아동  청소년을 한 법  제도  변화

  아동복지의 법  제도  변화에서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의 권

리에 한국제 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국내의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

정, 2000년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구하 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16개 

항의 아동안 을 포함한 아동학 의 개입, 치료, 방에 련된 법  규정이 명시되

고 당시 국에 16개 거   28개 소규모 아동학 방센터가 설립되어 향후 아동

복지 서비스에 있어 아동학 방과 치료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3년 1월을 기해 정부가 국 으로 16개 시‧도에 가정 탁보호센터를 개설 운

하게 됨으로서 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환경에서의 아동

보육의 활성화가 기 되고 있다. 아동보육서비스  가족서비스가 여성가족부로 이

되었었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아동 련 장 들이 모두 참

여하는 ‘아동정책조정 원회’가 설되었다.

  2005년 5월 발족되었다가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 된 국가청소

년 원회는 ‘푸른 성장’을 청소년정책의 랜드로 하여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생활

과 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 ‘ 장정책’을 지향하기 한 4  핵심추진과

제와 9  주요추진과제를 추진하여 왔다. 2008년 정부부처 통폐합에 의해 국가청소

년 원회의 청소년업무와 여성부의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이 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통합되기에 이르 다.

라. 권리보장을 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한 이해의 변화

  과거 통가정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노동력 확보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공동생

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 으나 지난 20세기에 아동과 청소년은 요한 소비 집

단이 되었고 여성취업률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리양육의 

증가 등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1차  환경인 가정은 흔들리고 이에 따라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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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문제는 해결해야할 사회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역사 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부족국가에서는 으로부터 부족의 유지를 한 군사

 개념으로 강한 아동과 청소년에 한 우선  배려의 사회 다. 농경사회에서 아

동과 청소년은 비 노동집단이었으며 따라서 교육의 기회는 제한 는 박탈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기간을 포함한 부모에 의한 의존기간이 격히 

늘어나고 소비 집단으로 간주되어 이들에 한 과잉보호와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부모의 부담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서 출산의 포기, 유기, 학 , 방임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Ellen Key)가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로 명명하면서 국제사

회는 지난 100년간 아동권리 선언,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 공포, ‘세계 아동의 

해  청소년의 해’ 선포, ‘ 아동을 한 세계 정상회담’ 개최 등 실로 아동과 청소

년을 주제로 한 엄청난 변화를 유도하 으며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은 도움의 객체

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권리로서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마.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

  컴퓨터 보 과 인터넷 이용의 속한 증가라는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정

의 90%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19세 아동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률

이 96.8%에 이른다. 컴퓨터와 함께 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이용률이며 

체 인구의 65.5%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특히 10 의 이용률은 94.8%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TV, 라디오, 비디오, 음향기 등은 아동과 청소년 생활 속에 깊이 자리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뉴미디어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과 행동에 커다란 향

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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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아동과 청소년

가. 기 아동과 청소년 개념에 한 함의

  ‘다름’은 ‘틀림’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정의하는 용어에 한 사회  합의는 법  

응을 포함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해서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사회 상이나 문제의 개념을 정하고 범 의 한계를 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기아동과 청소년에 해서도 사회  합의를 통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소외 아동, 

기 아동, 기 가능 아동 는 특별지원아동이란 용어로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OECD는 Youth at risk( 기청소년)를 “학교생활 실패와 직업이나 성인 생

활에로의 이행이 성공 이지 못한, 그리고 그 결과로 역동 인 사회에 충분히 기여

하지 못할 것 같은 아동과 청소년(those failing in school and unsuccessful in 

making the transition in work and adult life and  as a consequence are unlikely 

to be able to make a full contribution to the active society)” 으로 정의하 다.

  국에서는 기아동  청소년은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으로 보고 있으며 기 생활수 상 아동과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아동과 

청소년, 가출아동  청소년, 미혼모나 임신학생을 지칭하고 있다. 스 스에서는 

기아동과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 훈령에 어

려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직업교육 퇴자, 실업 청소년 등을 의미한다(길은배, 

2005).

  기아동  청소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소외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외의 유형과 범 를 한정하는 데 따라 다를 수도 있다. alienation 혹은 anomie의 

어원을 가진 소외는 시각에 따라 인간  소외(mental alienation), 구조  소외

(structural alienation), 사회  고립(social isolation)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소외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소외

청소년을 “개인이 처한 정신 ‧육체  혹은 주변 환경 ‧경제  여건의 미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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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취 되는 소득 청소년, 비행청소년, 장

애청소년, 농어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으로 정의하 다( 경숙, 2001).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의 조화

로운 성장과 정상 인 생활에 필요한 기 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  경제  지

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특별청소년의 

범 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 원회에서 기청소년 국안 망구축을 하면서 ‘ 기(가능)청소

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특별지원청소년’과 같이 국민기 생활

보장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registered youth) 청소년에서는 제외되어 있으

나, 만일 재 상태로 방치하면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할 아동

과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vulnerable youth)을 의미한다. 

1999년 국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6-18세 청소년을 일컫

는 말로 NEET(New opportunities for 16-18years old Not in Education, Employ or 

Training, 1999)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다. 일본에서는 2004년 이들의 연령을 

15-34세로 확 하여 “靑 年無業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靑 年無業

”라 함은 1년 이상 일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인 활동을 한 비

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기아동  청소년, 기(가능)아동  청소년, 소외아동  청소

년. 특별지원 아동  청소년 등을 “어떤 이유에서 그 사회의 주류(mainstream)에서 

일탈되어 결과 으로 정상화(normalization)를 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배근, 2005). 이에는 심리 , 물리 , 환경 으로 소외되어 가

정으로부터 가출하 거나, 학교 밖으로 려난 아동과 청소년, 해체 빈곤가정의 아

동과 청소년, 보호시설 아동과 청소년, 학교부 응 아동과 청소년, 폭력  유해환경

에 련된 도움이 필요한 기의 아동  청소년들이 포함될 것이다.

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아동  청소년 황

  2004년을 기 으로 한국아동  청소년의 기상황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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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101만 5천명(빈곤 93만명, 이혼가정 자녀 15만명, 소년소녀가장 가정, 피학

아동, 탈북청소년, 기타 2만명), 교육  기 51만5천명(학습부진 48만명, 학업 단 

5만7천명), 사회  기 24만명(범죄 는 성범죄피해 4만명, 실업1 22만명),기인  

기 26만명(범죄 10만명, 가출 10만명, 폭력 가해자 19만 3천명, 흡연 24만 9천명)

으로 추산되었다(윤철경, 2005). 이 가운데 특별지원아동  청소년을 분석하면 아래

와 같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아동  청소년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 

련법에 의거하여 3개의 기 을 용한다. 기  1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 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 기  2는 학업 단 아동과 청소년, 

기  3은 교육  선도 상 아동과 청소년  비행 방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  1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 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 가출아동  청소년(9-20세): 본인 는 타의에 의하여 가정을 이탈하거나 이

혼·별거·학 ·폭력 등 가정문제로 인하여 한 수 의 양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은 13,294명으로 남학생 6,195명(46.6%), 여학생 7,099명(53.4%)

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06).

  ○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교정시설에 그 부모가 수감됨으로써 가정에서 한 

양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은 9,216명으로 추정한다(2004).

  ○ 혼 아동  청소년,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부·모  일방 는 양친이 외국인이고 

국 , 피부색, 사회  신분, 등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한 수

의 양호를 받지 못하는 한국 국  아동과 청소년은 펄벅재단 소속 아동 500여명

을 포함 10,000여명으로 추산된다(2005).

  ○ 탈북아동  청소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용을 종료하

여 자활이 어려운 탈북아동  청소년(7-24세 이하)은 2006년 7월 재 1,572명

으로 추산한다(보건복지부, 2007). 교육인 자원부에 공식 으로 집계된 새터민 

아동  청소년은 총 505명이며 11명은 학업을 단하여 방치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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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계층‧미인가 복지시설  복지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 가정의 경제  

상황이 매우 곤란하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하여 스스

로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는 미인가 복지시설에 입소 인 차상  

소득계층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416,591명이며 아동  청소년(15~24

세) 실업률은 10.0%로 추정되었다(2004).

□ 기  2의 ‘ · 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단한 자로서 

기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동  청소년으로는 학업 단아동과 청소년이 해

당된다. · 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단한 아동과 

청소년 휴학  퇴, 제 생 비율  인원은 38,202명(2004년)으로 학교 

15,669명(0.8%), 고등학교 23,076명(1.3%)이며 실업계 고교는 체 학생의 2.6%인 

12,910명이 학업을 단하 고, 그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 2006). 안학교 재학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안교육 특성

화 고등학교 19개교 1,754명, 안교육 특성화 학교 6개교 476명이며, 안 탁

교육기  황으로는 졸업가능 16개교, 단기 탁 84개교에 수용인원은 총 12,290

명이었다(교육인 자원부, 2005).

□ 기  3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선도 상자

(일상생활에 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지른 아동  청소년, 일상생활에 

응하지 못하여 문가의 상담 등 가정 는 학교 외부의 교육  도움이 필요

한 아동  청소년) 에서 비행 방을 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동  청소년

  ○ 비행·일탈행동으로 인해 교육  선도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가해 아동과 청소년: 재학  아동  청소년으로서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행 등 학교폭력사범으로 36,994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구속은 12,672명이었다. 아동  청소년 유해사범단속으로 검거된 아

동과 청소년은 24,435명, 구속은 364명이었다. 고등학생의 폭력피해 경험률

은 4.1%(약 150,884명), 폭력 가해 경험률은 6.1%(약 224,486명)이었다. ‧고

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1.8%(1,416,000명), 학생의 피해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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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와 가해 동시경험 포함)은 남학생 15.6%(1,872,000명) 여학생 17.6%(2,112,000

명) 등 총 5,400,000여명으로 보고되었다(경찰청, 국가청소년 원회, 2005).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의 가해  피해를 경험했거나, 사회성이 히 부

족하여 외톨이 증상 등이 나타나는 피해아동  청소년의 수는 체의 2.9%

인 348,000명, 가해아동과 청소년은 4.7%인 564,000명으로 추정된다(국가청소

년 원회, 2002).

     ―일탈행동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일탈(성매매·성폭력 등), 유해약

물(음주, 흡연, 본드, 가스 등), 도벽,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을 지른 

아동과 청소년  비행 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아동  청소년 성

계 경험률은 학생 4.0%인 약 141,760명, 성매매 검거건수는 1,593건이며 

고등학생의 음주 결험률은 70.5%(약 1,7098,254명), 흡연률은 6.7%(약 248,184

명), 약물남용은 100명(2004년)으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 원회, 2005).

  ○ 학교부 응·일상생활부 응 등으로 교육  선도·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우울·자살 험 아동  청소년: 심한 우울정서로 인해 일상생활에 응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자살 험이 있는 아동‧청소년(0-19세) 자살자는 887명

(2005년)으로 추정하며, 아동  청소년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체의 

22.5%로 1,470,845명(2004)으로 추산되었다.

     ―인터넷 독 아동  청소년: 게임, 인터넷 독 등 사이버 문제행동을 일으

키는 아동  청소년은 약 1,200,000명으로 추정하며(2002), ‧고등학생 인

터넷 음란사이트 이용은 약 1,928,374명으로 체의 52.4%이다(국가청소년

원회, 2004).

     ―은둔형 부 응 아동  청소년: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등의 사회  부 응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고 험군 

은둔형 부 응 아동‧청소년은 체 인문계 고등학생의 0.3%, 험군은 2.3%, 

잠재군은 9.4%로 보고되었다(국가청소년 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비행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 후, 사회 응  자활을 돕기 해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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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보호시설 퇴소아동  청소년: 비행으로 인하여 경찰 는 검찰의 보호

찰을 받고 있거나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원,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등에

서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에는 소년원에 1,804명, 

소년 교도소 933명이 있으며, 보호 찰 상자는 26,531명이었다(법무부, 

2004).

  3. 국내외 기아동  청소년 방을 한 정책과 사업모형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시 소득층 ‧유아와 ‧ 학생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

고 이를 실질 으로 뒷받침하기 해 2003년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학습(학력증진) 로그램, 정서(문화 활동)발달 로그램, 복지 로그램, 학부모  

교사 연수 등 4개 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 으로 도서  활성화 사업, 

학습 비물 지원, 기 학력부진학생 지도, 1 1 학습지원, 교과 련 특기 성활동, 

체험학습 지원, 축제  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실, 건강검진  치료, 가정 방문 

 가족상담 등 아동과 련된 모든 종류의 지원이 포함된 종합 복지서비스다. 2006

년도 신규 1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총 30개 지역으로 확  실시 이다.

나. 행정안 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달체계 개편

  행정안 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주

민생활지원서비스 달체계 개편 추진 1단계로 2006년 시‧군‧구 46개 지역을 확정하

으며 읍‧면‧동사무소도 종래의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심으로 운 되던 것을 주

민생활지원 기능 심으로 개편하고, 복지수요자에 한 장방문과 심층상담, 사후

리, 정보제공, 련기 의 의뢰·연결 등 장성과 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

을 환하 다(행정자치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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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가족부

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소득 층 맞벌이 가정 

자녀와 부모의 실직‧ 산‧신용불량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게 된 등학교 4학

년에서 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하며, 운 유형은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 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상에 따라 일반형(유료)‧지원형

(무료)‧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  되고 있다. 

2005년 46개소(청소년수련  34, 청소년문화의 집 12)로 출발하여 2008년 200개

소(청소년수련  110, 청소년문화의 집 90)로 확장할 계획이다.

② 지역아동센터: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의회 등 민간기 에

서 지역사회 빈곤‧결손 아동을 해 공부방을 운 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2004년 24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개소 당 월 672천원을 지원하기 시작

함으로서 빈곤‧결손 아동에 해 보호, 학습지원, 식,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 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 하고 있다. 2006년 

재 지역아동센터는 국에 2,029개소가 설치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07).

라. 미국의 Head Start 운동

  부시 통령은 2002년 “좋은 시작은 좋은 성장을 보장한다(Good Start, Grow 

Smart).”라는 말로 Head Start의 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Head Start는 취학  빈곤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결정  향을 미치는 언

어, 보건,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의 세  

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빈곤아동보육

로그램이다. Head Start운동은 일종의 빈곤에 한 방 종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상태 등에서 뒤쳐지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아동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부진과 직결됨으로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

을 세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어린 시  일반가정 아동과 빈곤가정아동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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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빈곤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Head Start의 이론  배경

이다.

  2002년 재 연방정부의 지원 으로 Head Start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은 

1,570개소이며 미국 역에 1만 8천여개소에 달하는 Head Start Center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센터에서 책읽기, 셈하기 등 기 교육을 배우며 발육상황과 건강상태를 

검받는다. 원래 Head Start 상 연령은 2-5세이나 1994년부터는 0-2세 아에게

까지 상을 확 함으로서 조기 Head Start 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임산부의 건강

진단, 태아 검진부터 아보육, 가족지원 등이 실시되는 Head Start 로그램에 

2002년 6만2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6억 달러의 추가 산이 투입되었다. Head 

Start에 한 평가로 이 Head Start의 수혜아동들은 그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IQ

나 학업성  면에서 매우 높았으며 문제아를 한 특수학  배치 지율도 히 낮

았고(37% vs 50%), 유 비율도 낮았고(15% vs 20%), 고교졸업비율은 높았으며(67% 

vs 49%) 범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 국의 Sure Start 운동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부모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지역공동

체에는 안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부터 시작된 Sure Start 운동은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한 국의 표 인 복지정책으로 빈곤가정  소외지역의 아

동들과 일방아동들의 격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 확 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 다. Sure Start란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하고 빈곤

층 어린이들이 받기 어려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부모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아동‧부모‧지역공동체에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

해주는 로그램이다.

  Sure Start는 국 내 하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0-14세 아동(특수아동은 

16세까지)들을 상으로 하며, 지방정부를 심으로 국 역의 67개 아동센터

(Children's Centre), 107개 조기센터(Early Excellence Centre)  기존의 학교  양

육시설의 참여로 524개 Sure Start 지역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아동 보육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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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부모들에게 구직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진단과 

보육 상담을 하며, 임산부들을 상으로 연 캠페인을 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아동과 가족들에게 보육, 보건, 교육, 취업 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학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이나 교외 로그램을 실시하며 2007년까지 45만명을 추

가로 보살필 수 있는 25만개의 시설을 설치하며 2백만명의 어린이들에게 보육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004년 산은 약 2조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정부는 

Sure Start 운동을 통해 2010년까지 빈곤아동수를 40%로 감소시키고 2020년에는 ‘0’

으로 만들겠다는 비 을 제시하고 있다.

바. 캐나다의 Fair Start 운동

  “5세 이 의 시기가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the years before five last the rest of 

their lives).”는 캐나다 Fair Start의 구호다. 생후 18개월부터 취학 까지의 아동들

에게 시력(vision), 청력(hearing), 사회성(socialization), 언어능력(speech & language), 

근육 운동(gross motor) 소근육 운동(fine motor) 등 여섯 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

게 하는 로그램이다. 뇌의 75% 이상이 5세 이 에 발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

에 발견 치료해 으로서 빈곤아동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한다는 운동이다.

  Fair Start는 199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선더베이시(Thunder Bay City)의 이크헤

드 지역 학교 의회(Lakehead District School Board)에서 시작하 으며 보건소

(district health unit), 가족센터 등 지역아동, 의료단체들이 트 로 참여하고 자원

사자, 교육자, 경찰 회와 기업체등이 결합하면서 Fair Start는 나다의 지역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 재 3개 지역학교 의회, 3개 의료단체, 1개 NGO 등 7개 지역

단체가 Fair Start 원회를 구성하여 산과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사. 한국의 WE Start 운동

  2004년 앙일보가 주동이 되고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복지재단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WE Start운동의 WE는 W(Welfare)와 E(Education)를 합친 아동의 복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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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로그램으로 빈곤가정 아동들에게도 동등한 조기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서 빈곤의 세습화를 막자는 운동이다. WE Start는 지역사회 심의 아동복지 

안 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함께 

만드는 복지 특구’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WE Start 마을은 빈곤아동교육  복

지토 를 구축하여 교육과 건강이 걱정 없는 마을, 일반아동과 동등한 삶의 출발 기

회를 부여하는 마을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근 하는데 근본 인 목 이 있다.

  4. 기아동  청소년을 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통 으로 빈(貧)으로 표되어왔던 사회문제는 오늘날 사회  병리(social 

pathology), 사회  일탈(social deviation), 사회  해체(social disorganization)로 

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문제는 차 다양화, 특수화, 집단화의 양상을 가져

왔다. 더불어 잘살기 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은 

그 우선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범 를 넘어선 사회문제의 해결

에 있어 그 첫 번째 안 망인 사회보장 안 망(social security safety net)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회문제는 두 번째 안 망인 사회복지 안 망(social welfare safety 

net)으로 넘어오게 되고 여기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는 최종 으로 이웃,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인간보장안 망(human security safety net)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사회연계(community net)를 통해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신속한 발견, 확인, 그리고 긴 한 개입, 치료, 보호  

방을 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와의 긴 한 연결을 제로 련기 이 연계되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제반 문제에 해 

심을 가지고 그 해결과 방을 해 더불어 참여함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아동  청소년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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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집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지역사회 기아동  청소년 안 망 구축

(Community Youth Safety Net)을 긴 하게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아동  청소년 문제해결을 한 지역사회 기청소년 안 망

(Community Youth Safety Net) 구축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지역사회 내에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을 경우 아동과 청소

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따른 문제해결을 해서는 사회복지 담요원 는 지역

사회복지 을 연계하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사회공부방, 안학교, 직

업 문학교, 고용안 센터 등에 연계하거나,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이나 쉼터에 배

치하거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근로청소년복지 ,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 등에 의

뢰하거나, 경찰,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등 사법  행정기 과 연계하며(구본용, 

2006). 후원자나 후원기업체와의 결연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자원과의 연

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 되기 인 2005년 7월 국가청소년 원회는 지역사

회 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YC) 로그램과 청소년보호시설의 체계

인 지역사회 기청소년 안 망(CYS-Net)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기청소년의 다

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CYS-Net을 통해 

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심이 되어 기

존의 아동  청소년 상담과 더불어 24시간 상담‧구조‧치료‧자활 등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었다. 청소년 화 1388은 CYS-Net의 근 통로가 되며 기아동과 

청소년을 찾아가며 연계하며 그들과 지속 으로 계를 형성함으로서 변화를 추구

하는 청소년 동반자는 연결고리가 된다. 아울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아동과 청

소년은 24시간 아웃리치 는 일시보호를 한 일시 쉼터, 6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시설인 단기쉼터, 그리고 6개월 이상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을 한 

‧장기 쉼터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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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한 

지역 장 심의 원스톱서비스 달 지원체계이며, 극  발견  미래지향  조기 

개입을 하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과 청소년 련 기   서설의 상호 연계 시스

템이다. CYS-Net 서비스의 특성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달 체계로서

의 통합성,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즉시성, 책임의식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달하는 책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 아동  청소년 

발견  의뢰경로로는 1차 의뢰 경로는 1388 신고 수, 2차 의뢰 경로에는 교육청, 

학교, 3지역 내 연계로 되어있다.

2) 기 정도 평가  서비스 지원 계획

〔그림 14-1〕 기정도 평가  서비스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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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그림 14-2〕 연계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4)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①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동반자 로그램

  청소년동반자 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가 기아동‧청소년과 연결되어 직  찾아

가서 상담, 정서 지지, 기 연계, 사례 리 등을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기청소년안 망(CYS-net)이라는 통합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로그램이다. 청소년

동반자(YC: Youth Companion)는 일정수  자격을 갖춘 문상담인력으로 기아동

과 청소년들의 삶의 장에 직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체 으로 제공

하는 ‘청소년동반자 로그램’의 핵심 인력이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사, 청소

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갖춘 문상담인력으로, 기존의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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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 자원 사시스템에서 부족했던 문성을 폭 강화한 모델이다. 아동  청소년

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직  찾아가 구체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동반자

의 활동형태는 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아동과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녁, 휴일 등에 탄력 으로 근무(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 인 사무실은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장이며, 따라서 기아동이나 청소년의 집, 학교, 지역사회가 곧 이들의 사무실에 

해당한다.

  청소년동반자의 서비스와 역할은 아동  청소년과 지지  계를 맺고 정서 인 

지원을 하는 정서  후원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 주

는 사례 리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가정, 사회 환경을 평가하고 변화를 시도하

는 환경 변화자 등이다. 청소년동반자의 자격은 청소년상담사 3  이상, 청소년지도

사 2  이상, 사회복지사 1  이상, 상담심리사 2  이상, 임상심리사 2  이상, 직업

상담사 2  이상 등)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동  청소년업무‧사회복지업무‧

교육 장 근무 경력 1년 이상( 학원과정 포함)인 아동  청소년 문가이다.

  청소년동반자와 유사한 국내외 로그램에는 첫째로 국의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 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코넥시온즈(Connexions)라는 지역사회 연계체

제에서 활동하는 문가로 PA라고 하며 주로 거리나 아동과 청소년 련 기   

단체에서 활동하며 아동  청소년이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nor 

Training)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둘째로 미국의 다 체계치료

(Multi-System Therapy)가 있으며 주로 비행아동‧청소년들에 한 집 인 치료 

로그램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가정을 심으로 4-5개월간 매일 연락하며 개입하

여 아동  청소년과 환경의 변화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한국청소년상담

원이 개발하여 보 해온 문직자원 사체제가 있으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의 

문직 종사자와 아동  청소년을 연결하여 도움을 주도록 연계한 로그램이다.

  ② 청소년동반자 로그램 황  기

  2008년 1월 재 청소년동반자의 수는 총 446명으로 일제는 78명, 시간제는 368

명이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청소년동반자 사례 리 상 아동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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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명으로 개인상담 81,249건, 화상담 62,964건, 사이버상담 2,851건, 심리검사 

5,126건, 지원서비스 80,402건이었다.

  2007년 청소년동반자 로그램은 37개 지역(14개 시‧도  23개 시‧군‧구)에서 운

되었으며 지역별 청소년동반자는 서울특별시 58명, 부산 역시 25명, 구 역시 

23명, 인천 역시 24명, 주 역시 32명, 역시 27명, 울산 역시 15명, 경기도 

97명, 강원도 12명, 충청북도 18명, 충청남도 14명, 라북도 19명, 경상남도 75명, 

제주특별자치도 7명 등 모두 446명이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동반자 로그램은 

2010년 이후에는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청소년 동반자 1,500명이 활동 정이

며, 청소년동반자 로그램 장 슈퍼비  체제의 구축  지원의 확 로 성공 인 

기청소년 사회안 망의 구축이 기 되고 있다.

  5. 피학  아동 보호체계

가. 아동보호 문기  설치와 피학 아동학 의 신고체제

  2000년 7월을 기해 법  효력이 발효 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 의 유형별 

정의와 지, 아동보호 문기   24시간 신고 화의 설치 운 (제23조-25조), 신고

의무와 차(제26조), 지행 의 구체  유형(제29조), 법 는 가해자의 처벌강화

(제40조-42조)규정 등을 명시하 다. 한 아동학  가해자 등에 한 벌칙조항(40조, 

41조)이 강화되었다. 피학 아동신고체제로서 동법 제 26조는 “ 구든지 아동학 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문기  는 수사기 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아동 련 

문직 종사자들은 그 직무상 아동학 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규정

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동보호 문기 은 피학 아동의 발견, 개입, 보호, 상담, 치료를 해 2000년 9

월을 기해 앙  시‧도에 설치되었고 2008년 재 시‧군‧구 단 의 소규모 아동

보호 문기 을 포함하여 국 으로 43개소로 확  되었으며 아동보호 문아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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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원이 배치되었다. 아동보호 문기 은 학 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조치, 아동

학 의 방  방지를 한 홍보, 아동학  행 자를 한 상담  교육, 아동학  

행 자, 아동학  행 자로 신고 된 자  그 가정에 한 조사, 기타 학 받은 아

동의 보호를 하여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5조).

  피학 아동 신고체제에 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는 아동학 의 장에 출동

한 아동보호 문기 의 직원 는 사법경찰 리는 그 장을 조사하여 장조사서

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사자는 아동학  행 자로부터의 격리 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  행 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는 의료기 에 필요한 조

치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정으로부터의 피학 아동 분리와 아동복지

시설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김형모, 2002).

  아동학  신고의 조사와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할 아동보호 문기  상담원의 자

격에 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는 

학에서 심리학, 아동복지 는 사회복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학 는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인정하는 비 리법인에서 개설‧운 하는 총 100시간

의 기본교육과 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여(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 그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 의 신고  처리체계는 〈그림 14-3〉과 같다(김

형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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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아동학 의 신고  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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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아동청소년상담과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과제와 발  방안

  1. 아동청소년상담의 과제와 발  방안

  21세기 부분의 힘든 일을 인공지능이 신할 미래사회에서 컴퓨터와 같은 인공

지능이 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이 상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 일, 인간 계 능력을 기르는 일, 가치명료화를 돕는 일, 여가

시간을 선용하는 일 등이 상담의 역이 될 것이며 특히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의 

수월성을 기르는 일이 아동청소년상담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

년상담의 과제와 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청소년상담은 문제 상담에서 응상담으로 환해야 한다.

  □ 집단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일방  상담에서 필요 심 상담으로의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방상담이 심이 되어야 한다.

  □ 상담은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 상담학의 독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청소년상담학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상담사 양성과 교육이 문화되어야 한다.

  2. 기아동청소년 책과 보호체계의 과제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아동과 청소년 업무 통합  조정

이 이루어짐으로써 일 성 있는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고 지속 으로 추진될 수 있

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 심의 력 계를 통한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시‧

군‧구 등 기 자치단체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상담기 , 아동청소년단

체, 사법기  등 모든 련기  등이 연결망 구축에 포함되고 활동 으로 참여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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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동청소년 책은 아동과 청소년 심 이어야 하며, 어른의 시각에서만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시각과 의견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 권리의 측면

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존 해야 한다.

  기아동청소년 책은 치료보다 방 심이어야 한다. 1온스의 방이 1 운드

의 치료보다 낫다는 국의 속담처럼 아동과 청소년 문제는 문제에 한 책보다

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하기 한 법 ․제도  장치를 만들며 실천하는 

데 그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아동청소년 책은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기아

동과 청소년을 한 로그램은 그 지역사회의 해당 연령 아동과 청소년의 일반  

생활양식과 규범에 가능한 근 해야 할 것이다.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으로부터 분

리된 가출 아동과 청소년을 한 주거생활공간은 집단 수용보호시설이 아닌 친 가

정환경에 가까운 그룹홈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 밖으로 려난 아동과 청소년

에게는 어떤 형태의 안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일차  환경이며 가정이 변화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의 

변화를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교육, 비부모교육, 다양한 가정지지, 보완, 

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문제가 부분 가정 문제로부터 출발하지만 지 않은 아동과 청소

년문제가 학교 발생 이라는 것이다. ‘ 방 차원에서 가장 시 한 문제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정상 인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이며,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의 학

생들의 문제 방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교문을 열고 아동‧청소년 상담을 포함한 다

학제간의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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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1. 문제제기

  21세기 화두는 '인권'이라고들 말한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이 

1948년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지 60년이 지난 지 , 인권 문제가 화

두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 없이 존 되는 것이 생활의 기본원

칙이 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삶속에서 그것을 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이 실 되기 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 이 요구되는 활동들이 삶의 장에서 의도 으로 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인간사회의 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약한 아동의 권리를 실  하

는 문제는 더욱 강력한 의지와 합의된 약속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 약이 채택되기  약 10년간 세계 많은 지도자들

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을 둔 아동권리 약 제정에 하여 심각하게 찬반론을 

펴왔다. 아동은 인간이며, 인권선언문 속에는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아동만을 

한 권리 약 제정은 물질, 시간, 에 지의 낭비라고 주장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

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곳곳에 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과 아동인권의 

심각한 침해 실태들이 유엔기구들(특히 유니세 )을 통해서 보고되고 고발되므로 유

엔아동권리 약이 10년간의 긴 제정과정을 거쳐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

로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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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를 알리고 설명하는 일은 쉽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아동권리를 

실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지 하고 

고발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 한 단순하지가 않다. 아동은 가정

에 속해있고 그 가정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은 지역사회에 속해있고 그 지역사회는 국가에 속하여 있다. 따라서 한 아동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 지려며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고 상 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져 나간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개인 심이 아닌 가족 심으로 세워지고, 통 으로 가부장 이며 권

인 구조 속에 유교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실태를 고발하는 일이 조심스럽고, 권리침해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문제 한 복잡하고, 때로는 긴 시간과 노력이 요청되므로 인내와 신 함, 

그리고 문  지식과 기술이 요청된다.

  ‘세계 문명국가  한국이 아동권리에 한 사회 인식이 가장 희박한 나라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홍 선 1999)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듯이 한국사회는 뿌리 깊은 

가부장  가족문화가 성(gender)과 연령, 지 , 물질의 소유의 많고 음 등, 차별을 

당연시 하는 행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실

되기 해서는, 사회  행과 기성세 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아동 의 변화에 

한 새로운 의식이 제 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  훈련이 개발되고 시행 되

어야 한다.

  2. 아동권리의 의의

  유엔은 ‘인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한 단정 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이

는 ‘인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 역시 마찬가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 약은 매우 범 한 방법으로 아동권리의 개

념을 규명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란 아동에 의해, 아동을 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건강/ 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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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 에 한 기본 인 인간권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등

과 같은 진 인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있어 요한 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 /도덕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

와 자유권 차원이다'(Franklin, 1995: 14).

  한 이기범(1997: 26-27)은 아동권리의 요성과 그 의의에 하여 다음과 같은 3

가지 내용을 강조한다.

  첫째, 아동권리는 인간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에게 도덕의 ‘최  기 선’

을 제공해 다. 권리에 의하여 취약한 존재인 아동들이 이익을 보장받고 평등하고 

자율 인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아동권리는 그동안 아동이 사회 인 약자로 받아온 부당한 우에 하여 

인식하고, 권리의 주체자로서 인식되며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게 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아동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공 으로 인정받고 필요성의 충

족을 가능  한다. 한 아동권리는 사회  권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힘 있는 자들로

부터의 억압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의 몇 학자들이 말하는 아동권리의 의의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아동권리는 아동의 삶의 필수요건인 건강/ 양, 교육, 생활수  에 한 기본 권리

와 투표권, 재산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아동들에게 ‘도덕의 최  기 선’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권리의 보장은 아동이 사회의 취약한 존재이지만 아동이 이익

을 보장받고, 평등하고, 자율 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존 받게 된다.

  3. 아동권리와 국제 인 아동권리조약의 역사  발

  아동권리와 아동 은 매우 하게 연  된다. 시 를 따라 ‘아동 ’이 변화되면

서 아동권리의 개념이 발 되어 왔다. 근 이 의 아동권을 보면, 서구사회에서 고

나 세에는 인생과정에서 아동기와 성인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동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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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작은 성인’으로 호칭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성인에 의한  보호는 7세

를 끝으로 아동은 성인사회로 편입된다. 16세기 엽에서 17세기 엽까지 서구에서

는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로 취 하는 것이 일반 이었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로서 

아동의 노동력 착취는 당연한 것이었다(권 복, 2000).

  18세기에는 인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인간 생래의 권리’ 는 ‘사

람으로 살아가기 하여 마땅히 려야 할 자유와 권리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

로서 행사해야할 자유와 권리  시민으로서 행사해야할 자유와 권리의 총칭’(한상

범, 1991)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인권의 발아시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자연법상의 천부

 인권은  헌법국가의 실정헌법에서 기본권 (Fundamental Rights)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 인권개념은 르네상스 사상과 신 심의 세계 에서 인간 심의 세계 이 

개되면서 인간에 한 보편주의와 인류의정신문화 반에 걸친 획기 인 발 이 

이루어지면서 태동된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로마시 나 르네상스시 에 퀸틸리아 스나 에라스무스 같은 아동 심의 교

육사상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당시에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

했다(정태수, 1991).

  아동권리사상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존 사상의 근간은 루소의 인권사상에

서 출발하여 이후 페스탈로치, 뢰벨, 듀이, 이 등의 교육철학자 내지 교육사상가

에 의해서 개되고 1960-1970년 에 이르러서야 유럽사회 체로 확산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각 국가마다 아동에 한 특별한 보호, 아동노동착취의 제한, 기

교육 제공, 극빈 아동에 한 재정지원 등을 법으로 보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Chen, L., 1990).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삶에서 처하게 되는 결핍상태에 

한 심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의 교육권, 학습권, 복지권과 련지어지고 경제 , 사

회 , 문화  권리보장의 단 가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1920년 에 있었던 아동권리옹호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

 방정환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언하고 ‘어린이선언문’ 을 공표한 사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당시 방정환은 ‘어린이공약 3장’을 선언하 는데 이는 시기

으로는 한국최 의 아동권리 선언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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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제 1차 세계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아동에 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는 20세기 부터 국제사

회의 심사로 두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소  방정환의 어린이 공약이 있었던 시

기보다 1년 앞선 1919년에 국에서는 에 란틴 젭(Eglantyne Jebb)에 의해 아동구

호재단 (Save the Children Fund)이 세워지고, 그 이듬해인 1920년에는 아동구호재

단을 확장하여 아동구호국제연합(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Union)이 

젭 여사에 의해 창설된다. 젭 여사는 1923년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한 5  원칙을 

규정한 ‘아동권리 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작성하여 선포

한다. 이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이듬해인 1924년 ‘아동권리제네바선언’으

로 채택한다. 이 선언은 아동의 신체 , 정신  발달, 요보호아동 보호, 재난 시 우

선  아동구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의 재능개발  사회  기여

를 한 양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인숙, 2000). 

  아동권리선언은 제네바선언문을 작성했던 에 란틴 젭 여사의 선언문이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아동기의 필요와 특별한 

돌 ,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게 되는 기 가 된다.

  주요 국제 약 에서도 아동권리 약의 선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과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이다.

  아동권리 분야는 1950년 유엔경제사회 원회가 새로운 아동권리선언문의 문을 

작성하고 그 문에 한 비정부기구들의 토론보고서를 첨부하여 유엔회원국들에 

배포하고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

서는 1924년 에 란틴이 발표한 선언문에 5개 조항이 많은 10개 원칙을 수록한 결

의 제 1385호(XIV)로 아동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 원칙에는 비차별, 아동발달을 한 균등한 기회부여, 이름, 

국 , 사회 안정을 릴 시민권, 장애아동에 한 특별 보호권과 무엇보다도 ‘아동은 

보호와 구호에 있어서 그 구보다 우선되어야한다’ 는 원칙과 방임  학 로부터

의 보호권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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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유엔은 2개 국제규약을 채택하면서 가족과 아동의 보호에 한 규정을 추

가하게 된다. 1974년 유엔총회는 긴 사태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여성과 아동의 보

호에 한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1985년 유엔총회는 ‘소년법운 을 한 유엔최

소기 에 한 베이징 규칙’ (소년법운 최 기 )을 결의하 다. 이듬해 1986년에는 

특히 국내, 국제입양과 련하여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한 사회 , 법률  원칙선

언(입양원칙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그 밖에도 2001년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은 ‘We the Children: End-decade 

review of the World Summit for Children' 이라는 문서를 통해 소년범과 련된 

문제를  해결 과제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유엔에서 청소년서법과 련

하게 만들어진 규정들이 유엔의 국제사회의 기   규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즉 

‘소년사법운 에 한 유엔최 기 규칙 (1985)―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북경규칙, ‘자유를 박탈

당한 소년의 보호에 한 국제연합규칙 (1990)―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하바나규칙, ‘소년범죄 방에 

한 유엔가이드라인 (1990)―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Justice -리야드가이드라인 등이 소년사법 련 유엔의 기 과 규칙들이다.

  사실상 1898년 유엔아동권리 약이 채택되기 10년 인 1979년에 약의 필요성

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엔에 약의 안을 제안한 것은 폴란드 정부 다. 1979년에

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법률가 회 등 주 으로 아동권리선언 20주년 행

사가 개최되었고, 아동권리에 한 21개 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이 원칙들을 유엔인

권 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 후 유엔인권 원회에는 기 실무단이 구성되었는데, 기 실무단의 핵심은 각국 

정부 표들 뿐만 아니라, 유엔난민고등 무 실, 국제노동기구, 유엔아동기 , 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유엔 문기구들과 다수의 비정부기구들 (INGO) 이 안 작성 작

업에 참여하 다. 1979년부터 1987년에 거쳐 매년 원회 회기를 앞두고 제네바에서 

일주일 씩 토론회를 정기화하기도 하 다. 그러나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동도 

인간으로 인권선언문이나 국제  공문서들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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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아동권리 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냉담한 반응을 보 다. 그 당시 비

정부기구들은 공통된 목표를 갖지 못했고 기여도도 낮았다. 결국 1983년에 이르러서

야 3개 국제 인 비정부기구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atholic Child Bureau, Save the Children/Sweden)가 약제정에 극 인 참여와 

조정역할을 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당  폴란드 정부가 약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많은 국가들이 소극 인 태도를 

보 으나, 높은 유아사망률, 제한된 기 교육기회, 아동학 , 험한 작업에 한 아

동의 고용, 무력행사로 강제 추출되는 아동의 증 와 같은 사태가 보고되면서 국제

법상 구속력이 있는 약을 채택할 필요가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제 44차 총회에서는 콘센서스 차에 의해 1959년 유엔총

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30주

년의 해이자 1979년 ‘세계아동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 10주년의 해를 

기리면서 유엔아동권리 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만장일

치로 채택, 1990년1월 26일에 서명을 해 개방되었다. 유엔아동권리 약은 1990년 

9월2일 발효하게 되었고, 1990년 9월 29일부터 30일에는 유엔본부에서 사상 최 로 

’아동을 한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 다(김태 , 1996; 김인숙, 2000). 

  이 듯 긴 세월동안 각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과 유엔의 노력으로 탄생하게 된 

유엔아동권리 약은 실로 지구 의 모든 아동의 삶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약은 아동도 기본 인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성인과 마찬

가지로 국제인권조약, ILO 조약 등의 권리주체와 보호 상이 된 것이다. 아동은 신

체  혹은 정신  미성숙으로 인하여 한 법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

려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최우선 으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제인권법상의  기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특수한 지 와 필요에 의해 

그들에 한 특별한 권리와 자유의 특수국제인권법  보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권리보장에 한  법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가 유엔에 의해 성립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동권리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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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탄생 직후 단기간에 부분의 국가들이 이 약에 가입하여 보편  인권 조

약으로 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들이 처한 실에 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심

과 냉 종식, 기타 이념  립의 소멸 등에 기인한다(Hammarberg, 1995). 

  4. 유엔아동권리 약 이해

  유엔아동권리 약은 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에 하여 매

우 포 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약은 총 3부로 나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1조

부터 42조까지 아동의 권리와 아동권리조항의 이행의무를 규정한다. 제2부는 43조에

서 45조까지 약의 국제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 원회에 하여 

규정한다. 제31조는 제46조에서 54조에 해당하며, 서명, 가입, 비 서기탁, 개정 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의 내용으로는 축약하여 4-3-1 모델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모델에서 ‘4’는 네 

개의 기본권 역,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역을 설명한다. ‘3’은 약

의 세 개 원칙인 아동의 정의,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1’은 유엔아동권리 약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행의 책

임은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행과정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 약은 다른 국제 조약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유엔아동권리 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약으로, 

2008년 재  세계 193개국이 가입하 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임을 기록한다. 둘째로 이 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 으로 한 

국제사회 최 의 약이다. 셋째로 아동을 인권의 극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 약이다. 넷째 아동과 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 1차  기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약이다. 다섯째, 약이행 모니터

링 과정이 필수이며,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진 

약이다. 여섯째, 민간기구 (NGO) 의 뚜렷한 역할을 부여한 유일한 약이다.

  5. 유엔아동권리 약과 련된 국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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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 약의 극 인 이행을 하여 아동권리와 련된 2개의 선택의정

서가 채택되었다. 그 하나는 ‘아동의 무력분쟁 여에 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로 2000년 5월 25일에 채택되었으며, 2002년 2월 12일 

발효되었다.

   다른 하나의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한 선택

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로서 2000년 5월 25일 

채택되고 2002년 1월 18일 발효 되었다.

제 2   아동권리교육

  1. 인권교육의 역사  배경

  1993년 3월에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센터의 공동주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교

육과 련하여 국제회의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하 다. 그 결과 문서로서 ‘인

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한 세계 행동계획’ 이 발표되었다. 이 ‘세계행동계획’ 의 목

표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문화의 창조.

  둘째, 개인과 잡단들이 의견불일치와 갈등 해결을 한 비폭력  방법  민주사

회를 건설을 한 로그램의 개발.

  셋째, 공교육의 교과내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

  넷째, 인권정보에 한 국가 , 지역 , 국제  연구센터와 모니터링센터 건립.

  다섯째, 문맹이나 아동이 근하기 쉬운 형태의 인권교육매체 개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엔인권교육 10개년계획(1995-2004)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유

엔인권교육 10개년계획에서 인권교육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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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기본 인 자유에 한 존 의 강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 한 발  추구.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언어 집단 간의 이해, 용, 성 평등  우호

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 인 참여.

  ―평화유지를 한 유엔활동의 증진.

  한 이 모든 내용을 교육하기 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달과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보편 인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한 훈련, 보   달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증진을 한 필요성, 효과  략이 수립되고 국제, 지역, 국

가, 지방차원에서 인권교육 로그램과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매스미디아의 활용 등

을 통해 여성, 아동, 조인, 소수자, 난민 등 취약집단을 비롯하여 경찰, 교도 , 교사, 

변호사, 사, 공무원, 민간단체 실무자, 국회의원 등 특수집단을 상으로, 그리고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 훈련이 실시 될 것이 구 되었다.

  한 유엔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조정과 이행을 한 구조에 해 제 27항, 제 28

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인권교육의 국가  책임기 이 마련

되고 그 책임기 이 이 10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인권고등 무 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 다. 특히 인권교육종합실행계획을 한 지침에 따라 이행 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 다 (제 29항, 제92항).

  인권을 증진하기 한 활동 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이다. 세계인권선언 이

후, 유엔총회는 회원국과 사회의 모든 부분에 이러한 인권선언문을 배포하고, 그 내

용을 일반 에게 교육하도록 구하여 왔다.

  2. 국제사회가 세운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

  인권교육에 한 국제회의에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그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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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한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기본원칙들

  ―인권교육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약 등 국제인권조약이 강

조하고 있는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 정치  권리와 경제, 사

회, 문화  권리, 그리고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 양자 모두에 동등한 요

성이 부여 되어야 한다. 모든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이 존 되어야한다.

  ―인권의 개념은 통  혹은 고  용어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자기

결정권과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와 같은 문제와 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  경험과 기여를 포함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용과 존 , 연 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

, 국제  수 에서의 인권에 한 지식과 이행을 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

며, 국제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 , 정치  실 속에서 실 될 수 있는 방안

에 한 지각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개인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 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들 사이의 상호 계, 그리고 인권과 개발과 평화의 한 계를 분석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  정치, 사회, 문화  질서가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수 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인권교육을 증진하는데 필수 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수

의 공교육제도 내에서 인권이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존 의 정신만을 보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 학문, 특히 철

학과 정치학, 법학, 신학 등 개별 학문 속에서도 인권이 통합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교사가 인권교육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교사의 인격  통합성과 표

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기본원칙 

     (1994/12/23, 유엔총회 ‘인권교육을 한 10년’ 선언에 한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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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한 국제규약들과 련 국제인권법에 담긴 모든 규범, 개념, 

가치에 한 최 한의 인식과 이해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며, 문맹퇴치를 한 국

가와 여타기 의 행동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유엔이 정의한 바 로 시민 , 문화 , 경제 , 정치 , 사회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포 인 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직업  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 교육에서나 시민사회단체, 가족, 

매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연령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인권을 추상 인 규범의 표 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사

회, 경제, 문화, 정치  상황을 실제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한 

화(토의)에 학습자들이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개발, 인권이 상호의존하며 서로를 강화시켜 나가는 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에서 더욱 효과 인 민주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 한 경제, 사회  발 을 증진시키고 민 을 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성  편견, 인종   기타의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

워야 한다.

  ―행동계획에 열거된 기타의 모든 원칙과 그 원칙들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인권법

과 일 성을 가지면서 학습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주는 동시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정 인 향을 끼쳐야 한다.

  김종서(1997)는 국제 인권법상 교육의 목 에 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인권

교육의 목 을 제시하고, 인권교육의 지도 원칙과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인권교육

의 정착과 발 을 한 국가의 의무에 하여 제시하 다. 유네스코 한국 원회

(1997)에서는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인권교육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 다. 이 책에서는 인권교육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한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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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우리들 일상의 장에서 인권문제를 살피고 그에 한 의식을 일깨우는 데 

까지 확장하고 있다.

  3. 한국의 인권교육 황

  인권  인권교육에 한 국제사회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되지 않는다. 새 천년에 들어와서, 특히 2001년 국가인권

원회가 설치되고 운 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 다. 그러

나 인권이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것처럼 학교나, 일터, 가정 등 일상생활에 연계하여 

인식되고 실 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문제이다. 국가마다 고유한 통과 

오랜 습 이 있고 사회 특유의 편견과 선입견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

어서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감수성이 교육/훈련 로그램을 통해 개발되

고 체득되지 않는 한 인권실 에 장애와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그가 릴 

권리가 된다.” 라고 한 스타키(Starkey)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은 인권에 하

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  행 이다. 이러한 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

본 이고, 보편 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 하고 보호하기

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 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한 일체의 교육  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터(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한 교육 (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인권을 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7).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권을 향유하고 리므로 민주주의 시회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인권에 한 교육과 인권을 한 교육과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60년이 흐른 이 시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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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고등 교육 등 공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권리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더 말할 나 가 없다.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실 의 거의 틀이 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 약을 한국 정

부가 서명하고 비  한지도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 이지만 공교육 장에서 

아동권리교육은 여 히 제외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기구들과 국제아동권리 문기 들이 주축이 되어 아동권리교육/교육 

로그램이 개발되고, 훈련도구들이 소개되어 아직 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지는 못

했으나, 꾸 히 노력하면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

권리에 하여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자들에게 교육하는 수 에서는  실효를 거

둘 수 없는 교육이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를 통하여 아동권리를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훈련과정 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권리교육  훈련을 해서는 치 한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하고, 

삶의 장에서 직  경험하고 체득하면서 익 나가야 하는 교육/훈련의 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

제 3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개발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할 때 4단계 7원칙으로 근해 보았다. 교육의 

4단계는 1) 비단계, 2)개발/계획단계, 3)시행단계, 4)평가단계이다. 이러한 4 단계 

차는 하나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평가에 이르기까지 순환 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으로 교육 로그램을 질 으로 향상시켜 나가게 된다.

  1.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4단계

가. 비단계

  비단계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 어 비한다. 분석과 기획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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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교육 참가 정자들에 한 사항들을 분석한다. 참가자들의 비도와 욕구 혹은 교

육에 한 기 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하여 참가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데이

터 수집/분석, 문제발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참가

정자들에 한 기본 정보를 얻게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악하고, 

욕구와 문제가 사 에 사정되므로 교육 시 문제에 한 한 응을 하게 된다.

2) 기획 ( 로그램 구상)

  교육 참가자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우게 할 것인가에 

한 구상을 하며, 사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방법을 디자인 한다. 그리고 교육/훈

련에 활용될 교육 자료를 수집/ 비한다.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지침도 비한다. 교

육/훈련이 끝난 후 성과를 측정할 평가도구를 비한다.

나. 개발단계

  교육/훈련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한다. 자료생산자와 개발자들과 의회의를 갖는

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로그램 혹은 교재를 비한다. 실습(Exercise)할 

활동을 개발/ 비한다. 테스트에 활용할 아이템을 개발한다. 교육 참가자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구상한다.

다. 실행단계

  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한다. 교육담당

자와 교육/훈련 참가자의 1:1 근을 시도한다.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 

참가자의 발표/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진지한 피드백

을 통한 평가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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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단계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교육  활동기록과 활동 후의 피드백을 종합 분석하여 1) 

교육 로그램의 합성을 평가하고, 2) 교육/훈련 실행단계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록

하며, 3) 과정 검토에 한 분석/해석을 실시하고, 4) 질의에 한 응자료를 분석

한다. 5) 활동 결과물 분석/평가하고, 6) 피드백 내용 해석  평가(Interpretation/Critique)

를 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아동권리교육/훈련 성과 보고서와 제안서를 작

성한다. 더불어 향후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 개선을 한 교육자료 들을 수정

/보완 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2. 아동권리교육/훈련의 7 원칙

아동권리 교육/훈련 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7 원칙은 교육 로그램

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가. 제 1원칙― 가 교육하는가?

  아동권리교육/훈련에서 가장 요한 요소  하나는 교육/훈련을 이끄는 사람이

다. 잘 훈련되고, 문성을 인정받는 아동권리 문가(Child Rights Experts)의 개입이 

필수이다. 아동권리교육/훈련을 이끄는 사람은 학자나 이론가 보다는 장경험이 

풍부하고 인권감수성이 탁월한 아동권리 문가의 유치가 요청되며, 이러한 사람을 

아동권리 훈련가(Trainer) 혹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라고 한다. 훈련가 혹은 퍼

실리테이터는 안내자 혹은 인도자의 뜻으로 쓰이며,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개별

이고 인격 이며 극 인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들의 

방어 이고 냉담한 태도나 신랄함과 의에 찬 시선을 정 으로 바꿀 수 있는 능

력과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 교육하는 기술만이 아닌 성숙한 인격으로 상 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과 용의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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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2원칙―왜 교육하는가?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한 목 이다. 왜 아동권리교육/훈련 인가? 그 목 을 규명하

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목  수립에 있어서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존

받아야 할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기 한 기본 인 학습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이 

처하는 환경과 입장, 그리고 업무내용에 따라서 아동권리교육/훈련의 목 이 다양

하게 수립될 수 있다.

다. 제 3원칙―교육 장소와 시간은?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은 상과 목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 로 계획 

할 수 있다. 짧게는 1시간 로그램으로부터 4박 5일 합숙 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동권리교육/훈련 로그램은 인권에 한 지식의 달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닌, 실생활 장에서 실 되도록 돕는 것이 목 이므로 소그룹 활동이 필

수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 하고 편리한 시설이 갖추

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룹 활동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자리 이

동이 가능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어야한다.

라. 제 4원칙― 구를 한 교육인가?

  교육에 참석하는 상에 한 사  정보수집이 요하다. 교육생의 기본 인 신

상, 욕구, 목 , 기 치, 교육 후 활동계획, 교육생의 수 등에 한 사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교육/훈련의 참가자들은 아동들 자신들을 포함한, 교사, 부모, 

사회복지사, 상담가, 국가 공무원, 법, 언론, 의료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문가들일 

수 있다. 교육 상자에 따라서 가장 한 교육 로그램이 비되어야 한다.

마. 제 5원칙―무엇을 교육하는가?

  교육의 목 과 상에 따라서, 시간 에 맞추어 교육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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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한 욕구사정(Need Assessment)

에 기 하여 교육과정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검찰, 경찰, 등)들을 상으로 교

육을 비할 경우 특별한 문  근이 필요하다.

바. 제 6원칙―어떻게 교육 하는가?

  교육은 권리 근(Rights-Based Approach), 참여식 훈련(Participatory Training)방

법으로 구성/기획된다. 교육생의 개별화가 극 인 참여활동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모든 교육방법이 동원된다. (발제, 토론, 소그룹 활동, 문

제의 쟁  분석/솔루션 제시, 역할극, 자유 활동, 화감상, 도서평론 등) 교육 참가

자들에 의해 표 된 의견, 발표내용, 감상문, 솔루션, 쟁 분석 발표내용들은 모든 

교육 진행 과정에서 운 진에 의해 기록되고 장에서 동료들로부터 한 피드백

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교육 참가자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수렴되고 토론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학습의 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사. 제 7원칙―평가와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나?

  교육의 성과측정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교육 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고 지

속 인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교육담당자의 안내 와 지침 (Input),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의 활동 (Output)의 상 계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생산결

과(Outcome)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기록

되고 보존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사 /사후 조사를 통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치도 수

량화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베이스의 참여식 교육활동에서는 기록과 기

록의 보존  분석, 그리고 참가자들의 교육에 한 피드백의 한 해석  평가

가 필수이다.

  결론 으로 아동권리교육은 상과 목 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될 수 있으며, 교육

내용도 아동권리 약을 심으로 다양한 국제 문서들을 아동들과 문맹들, 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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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아동권리를 몸으로 체득하기 해서는 아동이 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아동권

리에 한 인식의 변화와 아동을 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로그램

이 교육 상에 따라 하게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한 인권교육/훈련 로

그램을 진행하는 문가는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교육훈련에 임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와 갈등조차도  건설 인 

화와 토론 방식으로 이끌어 정 으로 해결하는 기술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므

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

제 4   아동권리의 향후 이행과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교육과정 운  기 장 과 함께했던 간담회에서 한국의 

아동권리수 이l 좋지 않은 원인으로 “성인 심  사고”와 “권리교육 부족”이 89%

로 조사되었다(아동단체 의회, 2007).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극한 된 문제는 아니다. 물론 한국사회가 성인 심  사고

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권리교육의 부

재 혹은 부족의 문제와 성인 심의 사고와 성인 심  활동이 아동권리의 증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깊이 통찰하게 되어 유엔아동권리 약 채택 후 10

여 년 간의 지구  아동들의 아동권리 수 을 검하게 되었다. 이때 깊은 성찰과 

함께 제기된 문제가 아동권리 증진을 한 10여 년간의 노력은 목할 만 하 으나, 

아동문제해결을 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배제되었고 아동 없이 아동문

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이

행방안을 아동들과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2002년 5월 세계 역사상 최 로 유엔아동특별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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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Special Sessions on Children-UNGASS)가 뉴욕에서 열렸다. 유엔아동특

별총회 에는  세계 아동 표들이 참석하 으며, 이 회의를 통해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A World Fit for Children-WFFC)라는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는 

지구  아동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선명하게 들려진 최 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유엔아동권리 약의 제정 이후 ‘아동을 한 세계정상회담’(1990)이 개최

된 지 10년째인 1999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54차 회의에서 아동특별회의를 2001년 

9월에 개최할 것을 결의하 다. 그러나 이 회의는 미국 뉴욕에 있었던 9-11 테러 사

건으로 2002년 5월에 개최되었다.

   세계에서 모인 아동들과 함께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오는 10년간의 아동권리향상을 해 국제

인 기 을 마련하 다. 그 주요 우선 사안으로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의 

4가지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 아동의 건강한 삶의 증진 

  ○ 수  높은 교육의 제공 

  ○ 학 , 착취,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 에이즈 퇴치

  유엔아동특별총회 개최이 부터  세계 약 100여 개의 아동기구로 결성된 아동

권리실무 의체 (Child Rights Caucus)에서는 아동권리의 범 를 확 /증지 시키기 

한 요한 역할을 하 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동계획서 작성에 비정부기구의견

이 반 되도록 4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하 다. 유엔아

동특별총회 결과문서는 세계가 인정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 약과 선택의정서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한 국제  법  기 으로 인정하 다. 한 ‘아동이 살

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해 다음의 원칙과 목 을 제시하 다.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 구 의 원칙과 목 :

  ○ 아동을 먼  생각하자.

  ○ 가난을 퇴치하고 아동을 해 투자하자.

  ○ 차별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자



아동권리교육의 방향성 제고 303

  ○ 모든 아동을 보살피자.

  ○ 모든 아동을 교육시키자.

  ○ 아동을 해악과 착취로부터 보호하자.

  ○ 아동을 쟁으로부터 보호하자.

  ○ 에이즈와 싸워나가자.

  ○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자.

  ○ 아동을 해 지구를 보존하자.

  유엔아동특별총회 에서는 이 세계선언문과 행동계획이 이루어지기 해서 무엇보

다 정치 인 의지와 국가 , 국제  차원의 재원이 필요함은 물론 이 재원의 동원과 

배정이 아동들에게 긴박하고 요한 순서 로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피력하 다. 유

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 ‘아동을 한 세계선언문과 행동계획’이 1990년  체결된 국

제 인 약 가운데 그 이행과정을 가장 엄하게 감시받고 있는 약서 가운데 하

나로 인정하 다.

  유엔아동권리특별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은 세계아동정상회담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거창한 약속에 비해 평이하 음을 지  하 다. 물론 세계아동정상회담개최

와 아동권리 약이행으로 정치권이 아동정책을 우선순 에 두게 되었다는 은 

정 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3개 가입국 가운데 155개국이 세계아동정상회담의 목표를 이행하기 한 

국가계획서를 작성하는 기록 인 일도 발생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생존

과 발달, 보호와 참여를 진하기 해서는 보다 구체 인 행동계획이 취해져야 할 

것임이 제시되었고 이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제  개발사업의 목표  새 

천년 정상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기 를 마려하기 해 우선 으로 아직 성

취하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10년 (2000-2010) 간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의하 다.

  2002년 유엔총회 결의문(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7/90 of 2002)에 따라

서 유엔사무총장은 독자 으로 활동하는 문가인 Dr. Paulo Sergio Pinheiro 박사

에게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한 심층연구(UN Study on Violence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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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를 의뢰하 다.

  Pinheiro 박사는 3년간의 걸쳐 유엔아동권리 약에 비 한 거의 모든 나라를 상

으로 당사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기구, NGO 들의 지원과 극 인 참여를 통해 ‘아

동에 행해지는 복력에 한 지구 의 형황을 악하여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되었다.

  Pinheiro 박사가 연구결과로 유엔총회에 보고한 내용을 함축 으로 간결하게 요약

하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슬로건으로 표 된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방되어야하며 방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 습” 혹은 

“ 통” 이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때로는 “훈육”이라는 장된 행 로 정

당화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이 심각하고 한 까닭은 폭력이 피해아동에게 미

치는 향이 매우 범  하고 다차원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아동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아동의 삶에 치명 인 

향을 미치는 빈곤, 보건, 생, 환경, 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의 문가들과의 력

을 통한 공동노력이 으로 요청된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에 한 문제 제기는 유엔아동권리 약이행 련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모니터링기구인 유엔아동권리 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유엔아동권리 약을 비 한 193개 당사

국들의 약이행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국들 간의 문화의 다름

이나, 경제 , 정치  여건 혹은 교육의 많고 음에 상 없이 범세계 으로 아동들

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여, 이 문제해결에 한 근원 인 원인분

석을 통한 극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하므로 아동권리증진 방안을 한걸음 앞당

길 수 있는 길을 제시 하고자 했다.

  재 한국사회는 아동권리에 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사회와 한국인들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유교 사상은 인권 혹은 아동권리가 한

국의 아름다운 통과 가치  혹은 도덕성에 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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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직 인권의 개념이 제 로 이해되거나 수용되지 못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에서 언 했듯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목할 만하

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러한 노력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목 과 그 목 을 이해하

는 문제에 그리 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 와 선진화의 물

결을 타고 지구 의 가족으로 살기 해서는 우리가 지 까지 아름다운 유산으로 

받아 지켜온 미풍양속과 함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수 에 맞는 “아동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  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지구 의 모든 아동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 아동

들을 키울 것인가는 매우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 약과 련된 두 개의 선택의

정서, 2000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아동들과 함께 성취하기로 한 4가지 목표 달성

과, 원칙들의 수, 유엔아동폭력보고서의 권고문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아동들의 

삶의 장에서 실 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아동권리실 을 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제 5   아동권리교육의 방향성 제고

  아동권리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동권리증진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과제수행 이라고 생각한다. ‘아동권리’는 하나의 이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  

개념이 아니다. 아동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아동을 포함한 우리 모두

의 행동양식이다. 오랜 역사 속 에서 결코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바이블(Bible)이 진리를 담고 있고 인간의 아름다운 행동양식을 가르치고 있으나 그

것을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결국 허무한 일이 되듯이, 아동권리 라고 하는 것

도 권리증진의 거의 틀이 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 약을 배우고 련된 국제문서

를 알게 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각종 문제의 해결과 무

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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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제는 아동권리 교육이 왜 사회에서 시 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그 

요청에 부응하기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우리의 교육 장은 입시와 련된 과목이 아니면 시간배정에도 제한이 있고, 

교사배치나 기타 교재 개발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 입시과목에 넣는 다면 아동권리를 지식으로 습

득하여 수를 잘 받는 아동들은 많이 배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 아동권리가 

실 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아동권리교육의 방향”은 “아동권리, 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2008년 2월에 11일자 아동을 한 일간신문에 매우 고무 인 기사가 실렸다.

2009 학년부터 연차 으로 도입되는 등학교 ‧고교의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국가인권 원회는 재 집필 인 2009학년도 새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등학교 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어 과목에서 통합교과 형태로 아동권리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등학교 3.6학년 도덕과목에는 ‘생명의 소 함’, ‘편견 극복과 용‘ 등의 단원이 신설돼 생명

존 ,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 과 폭력 방을 안내한다.

6학년 사회과목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단원을 통해 인권을 존 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학교 도덕과목에는 ‘평화  해결과 폭력 방’(2학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

‘(이상 3학년) 등이 반 되며, 사회과목에 ’인권보호와 헌법‘ (2학년) 등이 반 되며, 사회과목에 ’인

권보호와 헌법‘ (2학년) 등의 단원이 추가 다.

 어와 국어에서도 남녀평등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

용 하도록 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고 일단 공교육 장에서 교과과정 속에 아동권리 련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는 사실은 목할 만한 발 이라 평가 된다.

  한 아동권리교육과 련하여 더욱 고무 인 것은 한국의 새 정부출범이후 유엔

아동권리 약이행을 진하기 하여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아

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 약이 함께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모든 자를 아동 

이라한다” 는 법안을 지키려 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발달단계별로 ‧유아 에 해당

하는 아동들은 여성가족부에서, 학령기아동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상 청소년기 

아동들은 국가 청소년 원회에서 맡아 오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다. 그러

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 하게 되므로 향후 많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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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보다 효율 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청소

년복지 지원법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으로 개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새로 개정되는 법의 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동권리교육에 한 심도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반

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도 명기 되었다. 즉,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하는 상

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 고등학교 교원‘,’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을 행사는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모‧부자복지 

상담소 상담원‘ 등이 지명 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의 책임이 아동과 그

들의 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아동권리 약이행의 최종 의무이행자가 정

부임을 다시 한 번 상기 한다면 아동권리교육을 필수 으로 받아야 할 상은 공무

원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에서 언 한 로 인권교육이 공교육 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에 변화 

발 이 있다는 것과, 새로 개정되는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에 아동권리교육의 상자

들이 명시되었다는 것 등이 한국에서의 아동권리실 에 큰 발 을 이루게 될 것을 

감  한다.

  다만 이 게 향상된 아동권리교육 환경과 조건하에서 우리가 제고해야할 아동권

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아동권리교육 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의 문제

에 을 맞추는 것이다.

  아동권리교육은 압에서 여러 번 언 한 바와 같이 한국의 통 인 주입식 방법으

로는 아동권리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 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는 지성이 뛰어나고 지 감수성이 민해야 하듯이, 아동권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사

는 인권감수성이 뛰어나야 한다. 아동권리에 한 국제문서들을 숙지해야함은 우선

순  이며, 아동권리를 삶의 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

권감수성이 무딘 교사는 아동권리교육을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달하는데 그칠 

수 있으나, 인권감수성이 민한 교사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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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의 권리를 존 하는 성숙한 아동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수만은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인권친화 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므로 교실운  자체가 인권 친화 으로 운 되어 아동들이 아동권리와 

련된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인권교육 장에서 교사를 모델로 인권을 실천하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아동권리교육을 장에서 교육 할 비된 교사들을 확보 

하는 것이, 한국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의 교과서를 바꾸면서 비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 계획의 실 을 확고히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제 16장   아동의 의사표 과 참여권 보장의 과제

  의사표 의 권리와 사상의 자유는 기본 인 인권이다. 아동권리 약  12조, 13

조, 14조, 23조는 이러한 권리를 다룬다. 약은 모든 아동의 권리에 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해’의 표 의 자유에 한 권리를 

정의하 다(12조). 제13조에서는 표 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아동은 표 의 자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는 인쇄, 술

의 형태 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계없이 추구하고 수하며 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아동은 자기의 집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사회 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이 생활하는 장소인 집, 학교, 

보건시설, 양육시설 등에서 아동의 의사 표 과 참여에 한 내용을 다루되 특히 어

린 아동에 을 맞추었다. 이는 아동의 의사표 과 참여라는 주제가 아직 새로운 

분야이고 이에 한 오해가 많은데도  아동총회와 청소년특별총회가 열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의사표 과 참여가 어떤 식으로 근되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 내용은 2008년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에서 발간한 Children as active citizens의 일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제 1   아동의 의사표 이 요한 이유

  집이나 학교에서 자기를 표 할 수 있고 한 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

는 사람이 있는 아동은 어른들이 조용히 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보다 더 잘 학습하고 발달도 잘 한다. 좀 더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능력 있는 인력자원이 되고, 보다 비 인 사고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고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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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뛰어나게 된다. 정부 서비스도 아동의 의견과 심사가 반 이 될 때 보다 더 

효과 으로 된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잘 되면 갈등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

하지 않고 해결하게 된다. 폭력을 보다 게 사용할수록 조화로운 지역사회가 되고 

더 강한 국가가 된다. 한 폭력의 감소는 재정의 약으로 나타나고 경제 으로 이

익이 된다.

  그러나 부분의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동의 의

사 표 을 격려하지도 않는다. 집이나 학교, 지역사회지역에서 아동에게 향을 주

는 결정을 하는데 아동들은 제외된다. 시민으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자유의 증진에 

해서 사회는 심이 없다. 아동의 역할에 한 이러한 통 인 사회  태도는 아

동의 권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고 있다.

제 2   무엇을 그리고 언제?

  의사표 의 권리는 아동들이 집, 학교, 아동양육시설, 보건 련기 , 일터, 지역사

회 환경 어지에서나 아동에게 향을 주는 모든 일에 용된다.

제 3   가족환경

  1. 아동과 성인간의 의사소통

  아동이 스스로 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은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

다. 신생아들은 소리나 얼굴 표정 그리고 몸의 움직임으로 자기를 표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인 아기도 자기의 표 에 부모나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

다. 아이 돌보는 방식이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과 양식에 커다란 향을 다. 아동

들이 어른들 앞에서 조용히 있도록 기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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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들은 요하거나 의미 있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아동의 표 의 

권리는 성인의 권 에 한 도 이 된다. 부모들은 아동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데 편안해질 때 비록 아주 어린 아동과의 화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기

에 한 교육과 비가 아동과 성인사이에 보다 민주 인 형태의 의사소통을 증진

시킨다.

  2. 아동에게 향을 주는 결정

  아동은 자기의 교육, 놀이, 보건과 가족에 련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

동이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특히 안양육의 배치, 입양 과정과 이주 차에서 요

하다.

아주 어린 아동들의 의사 표

  다음은 ‘평균’ 인 아동이 할 수 있는 발달 인 역량이다. 일부 아동들은 더 일  혹은 더 늦게 

할 수도 있다.

0-18개월

  이 연령 의 아동들은 ‘ 당한’ 질문을 하고, 그에 한 반응을 해석하고, 그것을 토 로 자기에

게 향을 주는 결정에 용하는데 성인에게 의존한다.

참여 가능한 결정

  음식과 의복,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놀아주길 원하

는지에 한 사항.

발달  역량

∙이동하고 몸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

∙기본  욕구를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얼굴표정, 몸짓, 제스처와 소리로 감정과 욕구를 표 하고 선호를 나타냄.

∙기억력의 제한

∙자기 심

∙직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행동을 통해서만 반응할 수 있음.

∙ 험에 한 경험과 이해가 제한됨.

참여 방법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 함

∙응시하기, 물체나 사람에게 몸을 향하거나 다가가기로 흥미를 표 .

∙얼굴 표정, 몸짓, 울음이나 물로 감정 표 .

∙다가가기, 움켜잡기, 가리키기, 끄덕이기, 머리 흔들기로 선택상황에서 선호를 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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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3세 6개월

참여 가능한 결정 음식, 옷, 함께 놀 사람과 활동.

발달  역량

∙이동성 증가. 하고 싶은 로 하는 몸의 통제력 증가.

∙언어 사용 시작, 그러나 다양한 감정과 선호를 몸으로 표

∙기억력과 표 방법의 증가로 아동은 직  체험하지 않은 범주의 것도 선택 가능함.

∙잠깐 동안 기다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지연할 수도 있음.

∙이 연령  후반에는 다른 아동과 짝을 이루거나 소그룹으로 놀 수 있음.

∙말을 사용하여 다른 아이들과 력하고 상 가능함.

∙음률을 통하여 활동 으로 한다면 소집단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음.

참여 방법

∙선택하기, 화, 그림을 가리키기, 몸동작활용.

∙언어, 몸짓, 활동을 사용하여 더 다양한 선택을 제안하기.

∙이 에 사용하던 방식 로 감정 표 하기, 언어와 몸짓, 움직임, 그림과 음악 첨가.

제 4   학교와 교육 제도

  아동 심  학습과 교수 방법은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을 표 할 수 있도록 격려

하데 기본이다. 참여  교수 방법과 탐구 학습은 기계 인 학습보다 더 효과 이라

는 연구결과는 압도 으로 많다. 이러한 교수법은 아동이 활동 으로 사회에 참여하

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역량을 쌓는데 필요하다. 학생 심, 활동 기반 학

습 방법은 아동들에게 학  활동에 활동 으로 참여하게 해 다. 이러한 방법은 아

동의 학습에 향을 주고 아동의 학습에 보다 의미 있고 벌하면 즐겁게 해 다.

□교육 결정에 참여

  부모와 함께 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교육상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

고 있다. 학습내용의 선택, 학습 매체의 선택과 개발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은 교과

과정이 아동의 생활에 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운 과 학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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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는 학생의 표자들에게 학교의 운 과 계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이러한 기회는 학생들에게 토론과 민주주 으로 의사 결정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게 해주는 포럼이 된다. 학생을 참여시키는 포럼은 교사가 선호하는 방식보다

는 아동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상 으로 어린 학

생들 한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참여 포럼이 어린그룹의 아동

을 제외시키고 상 으로 나이 많은 아동 주로 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말하는 훌륭한 교사

  어떠한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에 해서는 항상 교육학자나 교육 료 혹은 교사 자신이 결정해왔

다. 공무원, 문가, 학자뿐만 아니라 매체는 모두 나름 로의 기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해 아동의 견해는 물은 이 거의 없다.

  베이징 교육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이 주제에 하여 아동의 견해를 듣기 해 아동들을 청하

다. 국 역에서 아동 4,000명이 참여하 다. 과 그림으로 아동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 하

고, 학생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생들의 표 을 허용하기를 원하 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성별이나 능력 혹은 개인 인 특성에 상 없이 공정하게 해주기를 바랬다. 부분의 아

동들은 교사들의 사랑스런 보살핌을 꿈꾼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해주십니다. 친 하고 진심으로 하고 결코 편 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으로서 는 이것이 선생님에게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은 편

안하고 생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신에 웃으시면서 ‘훌륭한 실수야! 

실수는 문제를 알아내도록 도와주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심한 학생들도 부분은 손을 들어 선

생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 국의 한 4학년생)

  아동의 이야기와 그림을 묶은 책은 교사와 비교사들에게 유용하고 자기반성을 해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이것은 아동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해 래 학습 집단에 사용할 수 있고, 

아동들이 세운 기 에 교사들이 도달하는 방법을 찾고 반 해보기 해 사용할 수 있다. 아동들의 

진실한 표 은 교사들로 하여  아동의 욕구를 더 반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므로 요하다.

제 5   아동의 의사표  지원방법

  □ 역량 증진시키기

  아동은 매우 어릴 때부터 자기의 견해를 형성해나갈 수 있고 한 견해를 만들어

간다. 약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할 권리에 최소연령을 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아동의 능력은 성장하고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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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증가한다. 아동들이 자기의 생각을 형성할 기회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을 더 

잘 할 것이다. 동시에 부모와 교사 그리고 양육자들은 자기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아동에게 결정의 책임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견해

를 표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해서 아동은 다음의 비가 필요하다:

∙정보를 가진다.

∙의사를 표 하는 방법을 배운다.

∙내가 한말을 사람들이 듣는 것에 해 자신을 가진다.

∙결정에 해 이해하고, 자유롭게 결정한다.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선택의 결과에 해서도 안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자기의 책임과 권리를 안다.

∙민주  차를 이해하고 연습한다.

  □ 한 아동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들의 의사표 과 결정을 보장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분의 사회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소외되기 쉽다. 장애아동을 해서도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필요하다. 를 들어 청각손상아동을 해서는 수화사용이 필요

하다. 부랑아, 일하는 아동들, HIV에 감염된 아동들, 난민아동들처럼 경제 으로나  

사회 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성인들의 새로운 역할

  성인들도 의사소통의 새로운 역할들과 양식들을 배워야 한다. 성인들은 다양한 연

령과 능력이 다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인들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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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아동들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해 책임지는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실례를 들어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되,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을 민주 으로 양육하고 가르친다. 아동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체벌은 

아동과 성인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힘의 계를 강화시킬 뿐이다.

  □ 아동과 성인의 계를 변화시키기 한 방법들

  아동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의사 표 을 격려한다고 해도 어른들은 아동들의 결정

에 한 통제를 포기하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제를 포기하고 의사결정에 한 

권한을 공유하기를 배우는 것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변화를 필요로 하며,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동

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 하도록 지원해주기, 아이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의사결정에 

아동들을 참여시키기, 의사결정에 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기까지 진 으로 이

진다.

제 6   아동의 정보의 근에 한 제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아울러 자기에게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해서는 정보에 한 근이 제되어야 한다. 정보에 한 근

은 기본  시민권  하나로, 아동의 발달‧생존‧보호‧참여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 

약 17조는 아동의 사회 ‧정신 ‧도덕  복지와 신체 ‧정신  건강의 향상에 도

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제공에 한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한 로 건강의 경우,‧물과 공 생에 한 정보에 해 근하는 아동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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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정보는 아동이 자신의 생존권을 실 하도록 하는데 필수

인 것이다. 건강 문제에 한 정보에 아동의 근을 부정하는 경우에 아동의 생존

은 험에 처한다. 성, 약물복용, HIV/AIDS에 한 정보에 해 근할 수 있는 아

동은 HIV/AIDS나 성병 감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 만일 

의사가 아동에게 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심사에 해 이야기할 시간을 

주고 아동의 말을 들어 다면, 아동은 자신감과 함께 그들 자신의 건강 리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 정보에 한 동등한 근

  정보는 유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아동들에게 있어서 근이 쉬워야만 

한다. 그러기 해서는 다음의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료이거나 낮은 가격: 정보는 무료이거나 비용이 낮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

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아동이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의 다양성: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을 한 읽을거리의 부족이 종종 문제가 되

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형식과 채 들은 다양

한 연령에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연령 의 아동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용 화의 필요: 이는 계상의 문제나 성 혹은 임신이나 법  문제들에 한 

아동의 질문들을 한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다. 아동 화가 리 근하게 되기 

해서는 모든 아동들과 근할 수 있는 소통방법 즉 화를 통한 방법‧온라인 

상담‧라디오 혹은 래 간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

∙동등한 권리: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보 근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

다. 자를 모르는 아동이 시각 이거나 말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의사소통에 문

제가 있는 아동에게는 자 등 다른 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원

의 아동 한 정보와 미디어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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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 매우 어린 아동을 한 정보는 그 내용과 의사소통 방식이 해야 

한다. 를 들어 모든 아동은 그들의 성장 과정의 일환으로서,  사고나 학 로

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하여 익사‧교통안 과 성에 한 험들에 하여 

알아야만 한다. 아동이 다른 유형의 정보를 가져야 하는 나이는 자기의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이 노출된 험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학령기 이 의 아동이 

그 지역 내에서 성 학 를 받고 있다면, 그 아동은 험 상황과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한다.

∙ 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정보에 한 권리는 때때로 해로운 내용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심을 가진 성인에 의해 쇄당한다. 험으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려는 성인들의 심은 정당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성인들의 두려움 

때문에 아동을 요하고 필수 인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를 

들어 성교육이 아동들 간에 성행 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결과들이 반

복 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하고 유용한 정보의 조건

∙아동-친화 : 아동은 자기와 련된 주제들에 한 정보를 이해하고 근할 수 있

어야 한다. 정보는 아동의 이해 능력에 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기들의 사회 ‧문화  배경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특정 연령 의 이해 수 에도 

맞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매체가 필요하다.

∙비-차별 : 아동을 한(성인도) 정보는 ( 를 들어) 성‧장애‧민족성과 HIV감염자

를 존 하는, 비-차별 인 것이어야 한다.

∙자료가 유용성: 아동을 정보 개발에 포함시킨다. 이 게 하면 자료들의 성과 

유용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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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정부의 책임

  자유롭게 의사를 표 할 아동들의 권리 보장을 해 정부는 무한한 의무를 지니

고 있다. 우선 으로 취해야할 조처들은 다음과 같다.

∙ 요한 결정(결혼, 보호, 입양, 분리, 학교, 범법, 시설입소 등)에 있어서 아동참여

를 보장하기 한 법  그리고 행정  차가 약과 조화를 이루고, 차 으로 

발달해가는 아동의 능력과 양립되는지를 검토한다.

∙의사표 에 한 아동의 권리에 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에 아동들이 참여해야 하

는 의미에 해서 성인들과 아동들의 인식을 높인다.

∙교육에서 극 인 학습과 교수법을 도모한다.

∙아동들과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에 아동을 참여시키기 한 교사, 보건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과 기타 문가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부모교육과 부모기에 한 비에서 아동존 , 경청기술, 민주  양육 방법들을 

향상시킨다.

∙운 원회와 기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을 통해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기

에서 아동의 의사결정 기술을 발달시킨다.

제 8   새천년개발목표와 아동의 참여의 

  2000년 9월 유엔본부에서 189개 국가 정상들은 유엔새천년정상회담을 열고 '2015

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이고 교육과 보건 수 을 개선하자'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세웠다. 아동의 의사표 과 의사결정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어떻게 련되는지의 는 다음과 같다.

  □ MDG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 시키기

  어린 시기부터 의견을 표 하고 개인 인 의사결정에 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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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건 한 삶과 건강결정권에 도움이 되는 비 인 사고와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켜서 결과 으로 경제 인 상황을 향상시킨다.

  □ MDG 2. 보편  등교육 성취시키기

  학생 심의 활동 인 학습방법들은 학습결과와 취학률을 향상시킨다. 교수와 교과

과정에 한 결정 뿐 아니라 학교운 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은 교육의 질  수 , 

학습 환경과 학업 지속율을 향상시킨다.

  □ MDG 3. 성 평등 진과 여성들에게 권한 부여하기

  자신의 의사 표 과 결정권이 있는 여아들은 성불평등을 보다 잘 극복해 갈 수 

있다.

  □ MDG 4. 아동사망률 감소시키기

  어린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와 양육자, 그리고 보건 계

자들은 아동의 건강과 생존을 더 잘 보장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아동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한다면 결과가 더 좋다. 아동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면  

아동의 건강과 욕구, 그리고 심사에 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성인들이 아동의 

얘기를 듣고서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심사를 표명할 시간을 주고, 한 정보를 

다면, 아동들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자신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아동들이 자신의 건강에 한 책임을 더 잘 질수 있도록 해 다.

  □ MDG 5. 어머니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개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청소년기 여아들은 20  반까지 결혼과 임신을 늦출 

수 있다. 이것은 출산과 련된 험을 크게 감소시킨다.

  □ MDG 6. HIV / 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들과 물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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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지 않은 성 계를 거 할 수 있는 아동들은 HIV감염 험을 감소시키는

데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 MDG 7. 환경  지속성을 보장하기

  아동들을 환경에 한 연구와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환경  지속

성을 크게 도울 수 있다.

  □ 청년들에게 당하고 생산 인 일

  아동들을 직업기회에 한 연구에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생계결정권을 주는 것은 

청년 실업 감소를 도울 수 있다.

  □ 아동들을 폭력, 착취와 학 로부터 보호하기

  아동 보호, 입양, 육아제도에 련된 결정권을 가진 아동들은 학 와 착취에 덜 

취약할 수 있다.

제 9   목표와 지표

∙아동들이 입양, 보호와 후견인 련 문제에 의사 표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연령

∙일, 학교, 결혼, 이동과 련하여 청소년기 여아들과 은 여성들의 의사결정 능력

∙가정 내 의사결정에 아동을 포함시키는 부모의 비율

∙학생 심의 교수와 학습방법을 지원하는 학교의 비율

∙학교운 (학생회와 학교운 원회)에 학생들의 극 으로 참여시키는 학교의 비율

∙교사양성 교과과정에 비폭력 인 훈육과 학생 행동에 한 교수법을 포함하기

∙사회복지사양성 교과과정에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을 구

하는 기 과 그리고 그 게 하기 해 한 방법을 포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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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참여의 경로

참여 수 시작 → 기회 → 책임

5. 아동이 의사결정에 

한 권한과 책임을 공

유하기 

일부 권한을 아동과 공

유할 비가 되어있는

가?

아동과 성인이 의사결정

에 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차가 

있는가?

아동과 성인이 의사결정

에 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가?

4.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킬 비가 되어있

는가?

의사결정과정에 아동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차

가 있는가? 

 아동들이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

책이 있는가?

3.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기
아동의 견해를 고려할 

비가 되어 있는가?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는가?

아동들의 견해가 의사결

정에서 정한 비 을 

가지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가?

2.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 하도록 지원하기

자기의 의사를 표 하도

록 아동을 지원할 비

가 되어 있는가?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표 하도록 돕는 아이디

어와 활동을 가지고 있

는가?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표 하도록 지원하는 정

책이 있는가?

1.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일 비가 되어 있는

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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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 약이 채택되었다. 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해 아동은 

한 생활수 을 리고, 원숙한 인격 발달에 합한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

의 분 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제시된 평화, 존엄, 용, 

자유, 평등, 연 정신 등 사회이상 테두리 안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

래야 할 필요성에 해서 아동권리 약은 시민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권리에 한 국제 약 등 국제기구의 규정  문서들이 분명히 하고 있음을 지 하

고 아동의 권리가 국내외에서 법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 이행은 아동권리 실 의 시작이며 아동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한 

기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 함으로써 

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로써 아동의 권리실 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

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제로 한다. 그래서 약의 기반은 아

동의 존엄성에 한 존 과 최선의 이익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아동권리 실 을 한 아동권리 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약 이행을 통해 

아동권리증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NGO들의 활동을 통해 실질 인 약이행과 

아동의 권리실 을 한 NGO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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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엔아동권리 약 내용

  아동을 권리의 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 다는 에서 아동 련 조약의 

새로운 지평은 연 아동권리 약은 2008년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 국가가 비

한 국제법이다. 아동권리 약은 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의 

내용은 매우 포 이고 경제, 사회, 문화 반에 걸친 인권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제1부(1-41조), 제2부(42-45조), 제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게 포 인 약의 내용은 약의 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

하고, 성별, 종교, 사회  신분, 인종, 국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

호받아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최선 이익의 3  원칙으로 구성된다. 한 

약이 지니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17-1〉 유엔 아동권리 약의 4가지 권리

생존의 권리

한 생활수 을 주릴 권리, 안 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양

을 섭취하고 기본 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 인 삶을 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 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 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릴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극 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 하고, 자신의 삶에 향을 주는 문제들에 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 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권리 약은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한 선언  내용과는 달리 아동의 권리를 

구체 으로 제시하 고, 아동을 소극  보호의 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의미에

서 극 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 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의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 되는 서구사회화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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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존의 조화나 사회 계를 괴하는 이익의 립  차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 자체가 생소하며 법 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헌법 제 10조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보장하고 있

으며 아동에 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한민국 어린이헌장이 미래사회의 주역으

로서 아동의 존귀성과 건 한 성장 발달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한 순종과 스승에 한 존경이 일방 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  문화에서 아동의 권

리에 한 시민사회의 이해는 상 으로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이다(이배근, 1997).

  아동권리 약은  세계 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 한 국제 약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아동은 여 히 가족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며,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실 하는데 있어

서의 출발 은 가족 내에서와 사회 속에서의 아동의 치를 재조명하는데 있다.

  약을 비 한 당사국은 비  후 2년 이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약 이행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이러한 약의 조항들

을 이해하고 심의하기 쉽도록 하기 해 유엔아동권리 원회에서는 아동권리 역

을 8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이행에 한 일반  지침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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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정기보고서의 일반  지침

Cluster 세부 역 해당조항

일반 이행조치 조항4, 42, 44

아동의 정의 조항1

일반원칙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3조)

생존과 발달(6조)

아동의 견해존 (12조)

조항2, 3, 6, 12

시민  권리와 자유

출생신고와 국 취득(7조)

신분의 보장(8조)

표 의 자유(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14조)

결사와 평화  집회의 자유(15조)

사생활의 보호(16조)

정보 근(17조)

고문 는 잔혹하거나 비인간  

우와 처벌을 받지 않음(37조a)

조항7, 8, 13, 14, 15, 16, 17, 

37(a)

가정환경  안양육

부모의 지도(5조)

부모의 책임(18조 1항, 2항)

부모로부터의 분리(9조)

가족의 재결합(10조)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11조)

아동양육비의 회수(27조 4항)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20조)

양육지정의 정기  심사(14조)

유기와 학 (19조) 심리  회복  

사회 복귀(39주)

조항5, 9, 10, 11, 18 para 

1-2, 19, 20, 21, 25, 27 

para 4와 39 

기 보건  복지

장애아동(23조)

건강과 의료지원(24조)

사회복장  아동보호시설(26조, 18조 3항)

생활수 (27조 1,2,3항)

조항16, 18 para 3, 23, 24, 

26, 27 para 1-3

교육, 여가  문화  활동

교육(28조)

교육의 목표(29조)

여가, 오락  문화활동(31조)

조항28, 29, 31

특별보호 조치

기상황에 처한 아동(22조, 38조, 39조)

법 분쟁에 처한 아동(37조 a,b,c,d, 39조, 40조)

착취 기에 처한 아동(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30조)

조항22, 32, 33, 34, 35, 36, 

37(b)-(d), 8, 39, 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 의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의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 모니터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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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 약은 아동권리에 한 체  근을 채택하고 있고 약에서 제시하

고 있는 아동의 모든 권리는 아동의 완 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인간의 존엄성

을 실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아동은 취약하므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리기 

해서는 특별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약은 아동으로 하여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고 아동의 이익은 아동 자신의 단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제 3   유엔아동권리 약의 이행과 국내외 NGO 활동

  아동권리 약의 기본목 은 아동권리에 한 인식 증진이며, 당사국은 약의 조항

들과 원칙을 리 알릴 의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약의 효과 인 이행과 

실천을 해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NGO와 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의 

이행을 한 태도의 변화나 향을 주는데 있어 NGO  아동의 극 인 참여와 국

가보고서 작성에도 NGO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NGO란 용어는 [유엔헌장 제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ECOSOC)로 하여  NGO에게 의  지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데서 비롯되었다. 1945년 샌 란시스코에서 유엔이 창립될 때 

40여 개의 국제 NGO 표들이 청되었는데, 평화와 정의를 한 이들의 열정과 헌

신이 인정되어 유엔헌장 작성 시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86년 

ECOSOC에서 '결의안 1296'이 채택되어 마침내 유엔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국

제 NGO에게 의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 다](이신화, 1999).

  그 동안 유엔이 주권국가들만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NGO의 사명감과 헌신을 바

탕으로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극 으로 참여한 성과로 인해 NGO가 국제

사회의 완 한 참여자로 진정한 트 로 기여할 수 있는 지 를 확보하게 된 것이

다. 역사 으로 볼 때 사회에 발생되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통찰

력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회문제를 발견하여 직  문제해결을 해 뛰어 들거

나 아니면 진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 하는 등의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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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사명감 있는 선구자들이거나 부분 NGO들의 제안들이 정부에 수용되어 

련법이 제정되고 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시달이 되면 소규모로 개인이나 NGO들

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복지활동이 확산되어 실제로 해결될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

들이 법률과 제도 하에서 미리 방되고 시기 하게 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권리 약 제정과 그 약에 앞서 비되었던 

많은 공식문서들이 NGO가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이다(김인숙, 2000).

  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

며, 동시에 당사국에서 이를 구속력 있게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제12조 

참여의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천을 한 조항이다. 따라서 약 제3

조 아동최상의 이익 원칙과 제12조 참여의 원칙 사이에는 아동의 의사표  뿐 아니

라 아동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언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로 인식하는 

고정 념에서 벗어나 아동도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  존재이고, 따라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언 하고 있다.

  한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 원회에서는 아동권리 약 이행을 한 력자로

서 정부와 NGO의 역할이 요하며 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NGO와의 력을 체

계 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외국의 NGO 활동

  국은 각기 독특한 문화  배경과 통을 갖고 있는 잉 랜드, 웨일즈, 스코트랜

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부분 인 차이가 있고, 아동권리

약의 이행 상황도 각기 조 씩 다르다. 그러나 국 내 NGO 단체들은 교육계, 사

회복지계 등의 아동 련 기  종사자들을 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권리 

실행에 한 모니터링을 하며, 아동권리 증진을 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부

를 상으로 각종 로비활동도 한다. 표 인 단체로 세계 1,400여 기 에 아동권리

련 정보를 제공하는 CRIN(The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국 내 2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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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련 기 들의 연합체인 아동권리연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와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활동하고 있다. 아동권리연 는 아동권리 로젝트를 시행하고 캠페인에 아동청소년

을 참여시키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다. 

선발된 아동 표와 지방정부의 표자를 상으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참여 훈련 

로그램을 운 한다. NSPCC는 아동보호와 학 방을 목 으로 한 자선단체로 

1889년에 설립되어 학 의 기에 처한 아동을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의 기 이다. NSPCC는 모든 사람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아동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노르웨이는 1981년 세계에서 최 로 아동 원회(Commissioner for Children)가 설

립되어 사회 반에 걸쳐 아동에 한 문제의 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 옴부즈

맨은 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동에 한 사회여론 형성의 한 부분을 담

당하고 있다. 한 아동 옴부즈맨 뿐 아니라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포럼을 통해서 

아동의 생각을 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1993년에 창설된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는 아동연구 단체들의 조직체이다. 이 기 은 

아동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고 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권리를 실행할 목 으로 

설립되었다. 아동권리 약과 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선언 등과 같은 국제조약

들이 이 기 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아동연구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 지역 

망들 간의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기 해 정자정보망을 구축하고 아동에 

한 국제연구 로젝트를 추진한다(황옥경, 2002).

  스웨덴은 아동인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해 1993년 아동옴부즈맨법

(Children's Ombudsman Act)을 통해 아동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man)를 설치하 다. 아동옴부즈맨은 계부처 그리고 도‧시의회와의 계

에서도 특정 법  권한을 부여받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모하기 해 

계부처가 실시한 조치들에 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옴부즈맨은 당면한 

이슈에 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다양한 설문지와 연구, 편지나 화 그리고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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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의 아동채 (Children's Channel: http://www.bo.se)을 통해 수집한다. 아동채

은 아동청소년에게 직  질문하고 그들의 권리와 약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미국은 아동권리 약을 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동권리옹호 단체로 표 인 미

국 아동권리 원회(NCRC: National Committee for the Right of Child)와 아동방어

재단(CDF: Children's Defence Fund)이 활동하고 있다. 아동권리 원회는 아동권리

의 홍보와 교육, 법률자문  아동에 한 지원 등을 하며 아동방어재단은 미국의 

약 지분을 구하며 빈곤가정과 소수민족 가정아동  장애아동들에 한 특별한 

심을 갖는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와 련 외국의 NGO 연 의 주요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국아동단체 의

회, 2005).

―NGO 보고서 비(Preparation of NGO alternative report)

―제기되는 활동의 인식(Awareness raising activities)

―국제회의의 표단으로 출석(Re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meetings)

―아동권리 약 모니터링(Monitoring CRC)

―NGO들 사이의 forum 교환(Forum exchange among NGOs)

―연구/조사(Reseach)

―미디어 캠페인과 홍보활동(Media campaigns and publicity)

―아동권리 훈련(Child rights training)

―아동참여 활동(Child participation activities)

―직 인 서비스(Direct services)

  2. 한국의 아동권리와 NGO 활동

  유교  가족 심의 통  가치 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와 제사상속에 

의한 아동애호사상이 일 이 나타나 있었다. 더욱이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1923년 어린이날 제정과 197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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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지켜왔다. 1975년 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되고,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념하여 정부와 시민

단체의 아동과 청소년 애호를 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아동권리 약을 비 함으로써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다. 이때 국가보고서와는 별도로 아동권리의 

실천에 무게 심을 두고 자체 으로 아동권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다(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 보고서, 1995;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에 

한 민간단체보고서, 2002). 아동권리증진을 한 많은 노력은 NGO들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단체 의회는 1991년 우리나라가 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에서 보다 충

실히 하고 모든 련 민간단체가 어린이, 청소년 련 각종 국내 법규  국제 약 

는 의정서에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정책  로그램 

개발, 국내외 조사연구, 아동권리 홍보활동,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권리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한편 아동총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이 능동 이고 주체 인 권리의 주체자로 

자신들의 문제 을 진단하고 안을 모색하여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아동의 견해가 아동 련법과 정

책에 반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니세 한국 원회는 세계어린이상황과 유니세 의 활동을 리 알리고 다양한 

기 모 사업을 통해 유니세 의 장기 인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어

린이 권리 홍보  세계교육, 모유수유 권장 등의 사업을 통해 어린이권리를 신장하

는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  이웃들의 문제에 심을 가지고 문 으

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  요청에 부응코자 1991년 설립되어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앙아동보호 문기   국 

19개 아동보호 문기  운 , 아동학  신고 화 1577-1391을 통한 사례 수, 장조

사 실시  상담, 치료, 보호 등 피학 아동과 가족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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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학 방 회는 아동학   방임의 발견, 치료, 방에 한 활동과 각

종 연구 사업을 통해 학 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권익을 보

호하는 상담/치료사업과 아동, 교사, 부모, 련기  종사자에 한 교육 강좌, 사이

버 자녀양육교육  사례발표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이 육체 , 정신

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세이 더칠드런은 1953년 국내활동을 시작한 이래 유엔아동권리 약을 기 로 국

내  세계 아동 삶의 질 개선을 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사업, 보건의료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교육사업, 국제개발사업, 긴 구호사업, 북지원사업 등 유엔아

동권리 약을 기 로 다양하고 문 인 사업을 개하고 있다.

  월드비 은 1950년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해 설립되어 재 국내 

소득 가정과 아동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들이 정규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왕따',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정서  안정

을 해 개별상담  집단지도를 실시하고, 방과 후 안 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과교실을 운 하며 그들의 신체 , 정신 ,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해 멘토링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아동들이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권리의 

주체자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린이재단은 1948년 미국 기독교아동복리회 지원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문 인 보살핌을 펼치어 아동이 가정

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밝고 따뜻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권리에 한 학술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

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설립되었다. 학회지  간행물 발

간과 아동권리 분야의 학술연구활동  정보교환, 아동권리를 한 정책토론회, 아

동의 권리에 한 제 자료의 검토  건의, 국제간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NGO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권리증진 사업을 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약을 비 하면서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 다. 첫째 약 제9조 3항의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



제3부  새롭게 개되는 아동권리정책332

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 권(민법837조2항)만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약 제21

조 가항의 '입양허가제'로 입양은 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 비상계엄과 군사재 에서 단심재

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을 인정하는 

민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는 결혼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18

세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와 NGO간 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제 4   아동권리 실 을 한 NGO의 역할

  우리나라는 독특한 문화  풍토, 즉 유교사상이나 효사상 등의 향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아동권리 실 은 아동의 이익이 존 되는 것이다. 즉, 아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을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제재가 없게 하는 자율을 보장해 주어

야 함을 의미한다. 자율성의 존 은 아동에게 스스로 한 삶과 교육의 선택을 독

립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인은 아동을 미성숙이

라는 이유로 아동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거나 간섭한다. 특히 아동의 재 하고 싶어 

하는 재의 이익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미래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마치 아동

의 이익을 변하는 것처럼 성인의 단을 강요한다. 그 지만 이것은 성인의 심리

인 만족을 한 것이다. 만약 아동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 일을 하기를 원

할 때, 아동의 자율  단과 선택에 의한 것은 아동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므

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변화를 이끌 의무를 가진 주체가 바로 NGO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권리 실

을 한 NGO의 역할은 매우 요하고 이를 한 NGO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 약 이행에 한 모니터링이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 원회는 아

동권리 약 이행의 검을 한 상설기구의 설치를 권고하 다. 이를 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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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약 이행 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 원회를 두었으나 구조상 아동권리에 

한 모니터링 기능의 실질  수행은 곤란하 으며 한계도 갖고 있다. 이에 약의 

효과  이행 검을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  발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 으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고자 2006년 10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개소되

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센터의 기본역할을 정립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의 효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한 기반

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보고서 심의 활동으로 실질 인 모니터링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NGO는 약이행에 한 

모니터링을 해서 아동권리 약의 여러 선언문과 유엔의 기 들을 꼼꼼히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권리 실 과 약이행을 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약상의 아동권리 이행을 한 국가의 법  제도 인 포  검토

― 약에서 명시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

리, 아동에 향을 미치는 법 , 행정 인 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청취와 존

―아동권리를 한 국가 행동계획이 이행

―아동권리 증진과 이행을 한 정부 각 부처 간의 력, 앙  지방자치단체와의 

력

―아동에 련된 정부 정책의 효과 인 평가의 보장과 이행을 한 효과 인 모니

터의 보장

  한, 아동권리 약 련 NGO 보고 가이드에는 아동들이 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차 일반화 되고 있으며, 참여방법은 다양하다. 부분의 국가에서 소년 단체, 

클럽을 통해 혹은 임시로 아동들과 의하는 방식으로 아동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참여방법 원회에 직  보낼 아동들만의 보고서를 비한다.

  둘째, 약의 주체인 아동과 성인 모두가 약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약이 효과 으로 이행되기 한 제 조건은 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

는 련 공무원  아동단체 실무자 그리고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약에 한 정

확한 인지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한국아동단체 의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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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의 아동권리 약에 

한 인지조사 결과 련 공무원의 경우 49.7%, 교사 84.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실무자만 80.6%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

‧고등학생 부분이 약의 내용에 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권리주체로서의 

권리 인식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약의 내용에 한 인

지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에 한 련자들과 권리 주체인 학생들은 

모두 권리 련 내용에 지 한 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약과 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이행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동권리 요성에 한 인식을 함께하여 아동권리에 한 홍

보와 교육에는 정부와 NGO, 언론이 함께 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목소리를 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아동권리를 한 입법을 추진

하고, 아동의 참여를 통해 정부에 아동의 의견이 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 원회는 아동에 한 통 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 과 체 사회 속에

서 여 히 아동의 견해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를 보

장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존 되기 한 조치를 권고하 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제3조 3항에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

고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구체

인 방법인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재 아동의 표  참여

활동으로는 한민국아동총회가 있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동들의 건의로 2004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아동단체 의회가 주

최하는 아동참여 사업이다. 국의 아동 표가 모여 아동 련 이슈를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 하기 해 정부에 제안한다. 등학교 5학년부터 학교 2학년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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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맺는 말

  지 까지 아동은 성인들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 오지 못했다. 그러나 앞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인권은 구에게나 평등하며 따라서, 아동의 권리도 다른 모

든 사람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한국은 재 국제사회의 요한 일익

을 담당하는 10 의 경제 국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납치사건, 아

동유기, 학교폭력, 입시 주 교육,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에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용

자원의 최 한도”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향을  수 있는 실질 인 아동권리가 증

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해 정부와 NGO는 진정한 력체계를 이루

어 상호 트 십을 발휘하여 아동최선의 이익을 한 력이 필요한 때이다.



제 18장   아동의 권리실 과 국제 력: 유엔의 역할을 

심으로

제 1   유엔아동권리 약의 채택과 국제 인 력의 확

  1. 유엔아동권리 약의 채택

  유엔은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심의 상임을 

인정하고 국제인권 약 등 주요 국제 약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켜왔다. 아동 권리

에 한 이러한 심은 1959년 유엔총회가 공식 으로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함으로써 첫 열매를 맺었다. 문과 

10개 조로 된 이 선언은 비차별, 균등한 기회, 한 사회보장, 교육, 상황에서

의 우선  구조, 한 환경에서의 양육 등 어린이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선언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 하겠다는 국제  의지의 표 이었다. 아동 권리에 한 국제 인 움직임

은 20년 후 유엔이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지정함으로써 그 지평을 가시 으

로 넓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여러 나라에서 인권 련 법안들이 입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말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 학 와 착취, 빈곤과 

질병 등으로 아동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이에 폴란드가 심이 되어 '아동의 권리에 한 국제 약' 제정 추진을 197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했고, 마침내 10년 후인 1989년 11월 20일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해 유엔은 문  54개조로 된 '유엔아동권리 약'(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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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상뿐만 아니라 

극 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 의 국제 약이었다. 이어서 1990년 9월 2일 을 기

해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 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7년 말 총 

193개국이 비 하여 가장 많은 국가들의 비 은 받은 국제 약이 되었다. 일반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아동 권리의 개념이 새롭게 인식되는 요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

된 것이다. 동 약은 2000년 두 개의 선택의정서 즉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

노그라피에 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의 무력 분쟁 여에 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를 채택하

다. 한 아동권리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해 국제 인 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

권리 원회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를 설립하 다.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매년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각국 표와 의한 후 권고사항(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고 있다. 유니세  이노첸티 연구소(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는 아동권리의 효율 인 이행을 한 국제 인 정보센터로 아동권

리 이행에 한 세계 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 세계 정상들의 약속(World Summit for Children)

  1990년 9월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을 의제로 한 세계정상회담이 유엔본부에서 열

렸다. 그 동안 군축문제나 정치, 외교 문제 등을 의제로 했던 정상회담의 특성상 이

는 매우 획기 인 사건이었다. 세계 78개국의 통령과 수상을 비롯해 159개 나라의 

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기 한 회담을 연 것이었다.

  회담이 끝난 후 각국의 표들은 1990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한 선언

문과 구체 인 실천을 한 27개항의 행동계획(Nation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1990s: NPA)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그 해 12월 각



제3부  새롭게 개되는 아동권리정책338

국 정부가 아동복지 10개년 계획(NPA)을 작성하여 1991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 고 이에 한국을 비롯한 155개국이 NPA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은 NPA를 자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7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자국의 재원으로 사업비용의 50%이상을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50%의 산은 유

니세 를 비롯한 련 유엔기구나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기타 국제원조기구의 지원

으로 충당하라고 권고했다.

  아동정상회담의 행동계획은 어린이를 한 개발이 반 인 국가발 의 핵심목표

가 되어야 함을 제하고 있다. 한 행동계획은 아동보건과 양, 모자보건과 가족

계획, 기 교육과 문맹퇴치, 역경에 처한 어린이와 쟁 시 어린이 보호, 어린이와 

환경,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진 등의 분야에서 2000년까지 이루어야 할 일련의 아

동개발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키 한 략과 보완조치들을 다각 으로 제시하

다. 행동계획에 제시된 1990년  아동개선사업의 목표는 7개 분야로 집약되고 이

를 달성하기 한 25개 세부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① 1990년 를 기 으로 연간 1,400만 명에 이르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을 

1/3수 으로 감소시키거나 아사망률을 출생아 1천 명당 50-70으로 감소시킨

다.

  ②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모성사망률을 반으로 인다.

  ③ 2억 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양실조를 반으로 인다.

  ④  세계 아동의 취학률을 80%로 높인다(1990년 당시 1억 3천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음).

  ⑤  세계에 안 한 식수공 과 생 인 화장실을 설치한다.

  ⑥ 성인문맹률을 1990년도 수 의 반 이하로 인다(특히 여성문맹률 감소에 

을 둔다).

  ⑦ 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에 한 보호 책을 증진시킨다.

  유엔은 NPA 실 과정에 사회 각 분야를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와 종교기 , 언론기 , 민간단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 지원 사업에 

한 사회의식 고취와 정상회담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니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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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수된 NPA를 검토하고 심의하며 진  상황과 필요한 조치 등을 경제사

회이사회를 통해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주무기 (focal point)의 역할을 하고 있다(행

동계획 32항 5조).

  이에 따라 유니세 는 1993년부터 2년 는 3년마다 지역별 략회의나 장  

회의를 개최하여 그 지역 내 아동목표의 진  상황을 검하고 NPA 실 을 한 

각국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993년 2월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어린이를 한 략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에

는 간목표 검을 한 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방콕, 2001년에

는 북경, 2003년 인도네시아 발리, 2005년 캄보디아 시엔 랩에서 아동사업 목표달성

을 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3. 유엔아동특별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세계아동정상회담으로부터 10년 후, 당시 세워진 목표와 행동계획의 성취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방 종 등 특정한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동사망률이나 양실조율을 비롯해 부분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유엔은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기 하여 유엔아동특별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를 2002년 5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했다. 21세기 아동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요한 이 총회는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한 단계 높 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 69개국의 정상을 비롯해 189개국의 정부 표 1,200명과 2천

명의 NGO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나라에서 선발된 4백 명의 아동 표들도 참

석해 아동총회를 열고 자신의 나라를 표해 의견을 했다. 그리고 아동 표들의 

목소리는 유엔총회에 해져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엔아동특별총회는 지난 10년간의 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이루어

져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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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발 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 '우리 아이들' (We the Children)을 발표하 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아동을 해 성취해야 할 과제를 담은 결과문서 '아동이 살

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채택했다. 유엔아동특별총회가 합의한 

2010년까지의 주요 목표와 행동계획은 4가지 사업 분야 즉 보건, 기 교육, 학

  폭력 지, 에이즈 퇴치 등은 유엔의 니엄 개발목표와도 상통한다. 

  4. 아동을 한 지구 운동(Global Movement for Children)

  아동 권리를 해 일하는 기구들이 함께 펼치는 이 운동의 목표는 바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000년 시작된 이 운동에는 유니세 와 월드비 , 

세이 더칠드런, 방 라데시농 개발 원회(BRAC), OXFAM 등 10개 기구가 함께 

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아동 권리문제에 한  세계의 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아

동을 한 약속-Say Yes for Children' 서명운동을 통해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 서명은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유엔

회의 의장에게 달됨으로써 아동 권리에 한 세계인의 심을 각국 정상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 'Lesson For Life'라는 범세계 인 에이즈 방교육 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에이즈의 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

  2006년10월 유엔은  세계 아동폭력실태를 조사한 유엔사무총장 아동폭력 보고

서(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발표

하 다. 이 연구는 2003년 2월부터 다양한 NGO와 유엔기구들, 136개국 정부, 어린

이와 청소년 련 분야의 문가들과 단체, 기업, 연구자들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연

구에 따르면 2002년 기 으로 한 해 동안 18세 미만 어린이 53,000명이 폭력으로 사

망했다. 어도 106개국이 학교체벌을 지하지 않고 있으며 145개국은 보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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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벌을 훈육의 방법으로 인정하며 31개국에서는 형법 결로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다음 5가지 분야의 아동폭력을 보고하고 있다.

가. 가정폭력

  단지 16개국만이 가정에서의 체벌을 지하고 있으며 매년 2억7천5백만 명의 아

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할례, 조혼, 명 살인 등의 통 때

문에 아동이 폭력에 의해 희생된다.

나. 학교폭력

  많은 나라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벌을 지한 106개국에서도 이를 잘 

수하지 않고 있다. 가난한 학생이나 소수민족 아동, 장애아 등이 괴롭힘을 당할 

험이 높다.

다. 보호시설과 사법기  폭력

  800만 명의 아동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보호의 책임을 진 어른들로부터 폭력

을 당할 험이 있다.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범법행 로 인해 구 되어 있고 

부분 범에 경미한 범죄를 지른 아동들이지만 폭력의 험에 직면해 있다.

라. 노동 장 폭력

  아동 노동은 그 자체가 어린이에게 유해하므로 폭력의 한 형태이다. 2억여 명의 

아동 노동자  1억2천6백만 명은 아주 험한 노동을 한다. 570만 명의 아동 노

노동 종사자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마. 지역사회폭력

  거리의 아동들은 범죄조직이나 당국의 포악한 법 집행, 인신매매의 험에 놓여있

다. 15-17세 소년들은 10-14세 소년들에 비해 폭력으로 사망할 험이 3.5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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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차츰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안 장치 없는 난민 캠 에서 생활하는 난민 아동들 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

다.

바. 아동폭력 근 을 한 권고안

―아동폭력에 한 국가정책과 행동계획의 개발

―아동폭력 지법과 정책 확립

―아동폭력 주요 원인의 검토와 아동폭력 방의 우선  고려

―아동폭력을 묵인하는 태도의 변화

―아동 련 활동가의 훈련과 교육

―피해자를 한 보건사회서비스 수립과 법  지원

―폭력을 보고할 수 있는 안 한 채 의 확보

― 련된 모든 국제 조약의 비 과 이행 등

  유엔은 권고문에서 아동 폭력 문제를 총  책임질 유엔특별 표의 임명을 제청했

다. 4년 임기의 유엔특별 표는 지역별, 국가별로 권고 사항의 이행과 사후 조치를 

검하고 유엔총회와 유엔인권 의회(  인권 원회)에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유엔특별 표는 기존의 무력분쟁이나 아동 매, 아동매춘, 여

성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기 해 임명된 유엔특별보고 과 긴 히 조하도록 되

어 있다.

  6. 유엔아동특별총회 그 후 5년을 평가하다.

  ( The World Fit for Children + 5 Special Session)

  2007년 12월 11-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2002년 세계아동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

하여 The World Fit for Children + 5 Special Session이 140명의 각국 정부 표들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석 표들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동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실 하기 한 각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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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하 다.

  7.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아동권리

  2000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니엄 서미트(Millennium Summit)에서 191

개국이 참여하여 2015년까지 빈곤 퇴치, 보건, 교육, 환경보호를 해 8가지의 새천

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실천할 것을 결의하 다. 한 각국 

표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세계 아동들을 해 해야 할 과

제와 자신들의 의무를 재천명하 다. 이후 2007년 7월 유엔은 제네바에서 새천년개

발목표를 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제1항: 빈곤과 기아인구를 반으로 인다.

  2015년까지 빈곤 인구를 반으로 이겠다는 목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루 

1불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수가 1990년 32%(12억 5천만 명)에서 2004년 19%(9억 8천

만 명)로 감소했으며 이 추세 로 계속 노력한다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2항: 모든 아동에게 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아동의 등학교 입학률은 1991년 80%에서 2005년 88%로 높아졌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남녀 격차 문제는 여 히 남아있다. 최빈국에서는 반 이상의 

아동이 등학교에 가지 못하며 20%미만의 아동만이 학교에 진학한다.

  제3항: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90년 13%에서 2007년 1월 재 17%로 높아졌다. 르완다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49%에 달한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  부분은 여 히 

여자 아동이다.

  제4항: 아동 사망률을 인다.

  2006년 말 최 로 5세 미만 아동 사망이 천만명 이하로 감소되어 970만 명을 기

록하 고 2015년까지 430만 명으로 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아마비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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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되었으며 홍역 퇴치에도 큰 진 을 이룩하 다. 2000-2005년 사이에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세계 평균 60%, 아 리카는 75% 감소되었다. 체 아를 반으로 인

다는 목표는 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 리카에서 개선속도가 무 느려 달성하기 

어렵다. 남아시아는 5세 미만 체 아 비율이 가장 높아 46%에 달한다.

  제5항: 모성사망률을 인다.

  모성사망률을 3/4로 인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여 히 50만 

명의 여성이 매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사하라이남 아 리카

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 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험은 16명당 1명이고 선진국에

서는 3,800명당 1명이다.

  제6항: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한다.

  말라리아의 경우 방충 처리 모기장의 보 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요오드, 비타

민 A공 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2001년 220만 명에서 2006년 

290만 명으로 증가하 다. 한편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1년 3,290만 명에서 2006년 

말 3,950만 명으로 증가하 다.

  제7항: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을 이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에

지 기술의 개발 분야에서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반이 생

인 화장실이 없이 살아간다. 매년 150만 명의 아동이 안 한 식수와 화장실의 부재 

등 열악한 생환경 때문에 사망한다.

  제8항: 국제 인 력 계를 증진한다.

  선진국들은 2005년 그 노블 회의에서 2010년까지 공 개발원조(ODA)를 2배로 

늘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원조 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오히려 5.1%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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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엔아동권리 약이 아동권리 실 에 끼친 향

  1. 다양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유엔아동권리 약은 재까지 193개국에서 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비 을 한 국제 약이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법령이 CRC에 일치하도록 하

기 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 다. 약을 비 한 50

개국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약 1/3이 자국의 헌법에 CRC의 요한 규정을 반 하

다. 이들 나라들은 새롭게 만드는 헌법에 CRC를 추가시키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CRC에 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태리와 나마의 경우 법원 혹은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해 CRC의 항목이 헌법에 포함되기도 하 다. 유엔아동권리 약이 

채택된 1989년 이후 독립국가가 된 많은 앙/동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헌법에 

CRC의 원칙과 규정을 반 하 다. 체코는 1991년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에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출생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않

을 권리 등을 반 하 다. 체코 헌법재 소는 가족법의 일부 법령을 CRC의 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고하기도 하 다. 한 벨로루시, 폴란드, 루마니아, 슬

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도 헌법에 약의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반 하

다. 1995년 루마니아의 헌법은 CRC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에 한 특별한 보호와 

아동의 의사표  권리를 규정하 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 오직 벨기에와 아이슬란

드만이 CRC를 헌법에 반 하기 해 헌법개정을 하 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률의 개정보다는 로그램의 수립과 실시에 을 두었다. 법

률 제정과 로그램 실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 아동권리증진

의 요한 일부가 되는 것이다.

  련 로그램의 수립과 실시가 없이 법률만을 제정하는 것은 공허한 제스처가 

될 수 있다. 로그램 실시와 법률 제정  개정이 조화롭게 함께 실시되어야 효력

을 볼 수 있다.

  몇몇 국가가 CRC에 유보사항을 두는 것은 어린이에게 보다 높은 수 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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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재까지 7개 국가가 인  시 유보했던 조항을 철회하

고 4개국에서는 일부 유보 조항을 철회하 다. 3개 조항을 철회했던 한국은 2008년1

월 부모와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의 면 교섭권을 가진다는 약 9조 3항에 해 취

한 유보조치를 철회하 다.

가. 가족법

  많은 국가들이 가족에 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 으며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에서는 많은 법률 개정이 있었다. 를 들면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수

단이어야 한다는 것과 아동을 일시 으로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는 

을 인식하고 법률에 반 한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입양문제에 한 법률이 개

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리양육에 한 법률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나. 보건

  아동의 보건에 한 권리에 해 많은 법률 제정과 개정이 있었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 리카공화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보건에 한 권리를 규정

하기 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 다. 국가에 따라 법률 개정  제정의 범 나 규

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다. 교육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 다. 나마, 아르헨티나, 방 라데시, 바논, 요르단, 모로코, 키스

탄, 수단, 시리아, 튀니지, 벨로루시,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 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소, 남아 리카공화국, 

르완다, 토고 등의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 베트남 등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 다. 아울러 소수민족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체벌의 지, 아동의 의사표

 존  등 CRC의 원칙에 상응하기 한 개정 노력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실 과 국제 력: 유엔의 역할을 심으로 347

라. 아동폭력과 체벌, 학  방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아동폭력과 학 를 방지하기 해 

법률을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한 법 

개정이 많이 있었으며 남아 리카공화국은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정

폭력 발생 시 경찰 이 즉시 도움을 주고 장이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

다.

체벌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  노력이 많이 있었으며 독일에서는 2000년 아동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신체  심리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규정하 다.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마지막으로 체벌을 법 으로 지

하 다.

마.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많은 국가에서 아동 성 착취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법률도 강화되

었으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처벌 상이나 범 를 확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피해 아동에게 비디오 증언을 허용하거나 피해 아동과 면 을 한 문

가의 증언 채택, 보호명령의 발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

다. 이러한 법 개정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한 유엔아동권리

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기 으로 이루어졌다.

바. 아동노동

  아동노동에 한 많은 법률개정이 있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취업 가능 아동의 최소연

령을 높 다. 를 들면 바논은 8세에서 13세로, 스리랑카는 12세에서 14세로 한국은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 다. 일부 국가에서는 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높 으며 취업 아동의 권리 보호에 힘을 기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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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동사법체제

  아동 련 사법  재 제도의 개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복잡하고 미묘하여 많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튀니지와 모로코에서 가장 범 한 개정이 있었으

며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개정이 있었다. 나이지리아, 인도, 키스탄에서는 앙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 으나 정작 집행을 담당할 지방 수 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재   구  지 연령의 수정, 비사법처리 차의 수립, 사형  신체

형의 지 등이 있었다.

아. 쟁과 난민 아동, 망명 희망 아동

  난민 아동의 보호를 해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한 유엔아동권리 약선택의

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를 제정하 으며 50개국  34개국이 여기에 비 했으며 5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문제에 해 법률 개정이 보고되지 않았

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은 법률에 이 문제를 반

하 으며 필리핀의 경우 상세하고 포 인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2. 국가별로 본 유엔아동권리 약의 향

가. 이집트

  ○ 황: 반 인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아동학 와 아동노동도 심각한 상황

이다. 여성할례를 철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범 하게 자

행되고 있다. 1996년에 아동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 개정되었다.

  ○ 법률개정: CRC의 모든 원칙과 정신이 이집트의 헌법에 반 되었고 헌법재 소

의 할 하에 이집트 사법부는 CRC의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1988년에 설립된 The National Counci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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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and Motherhood가 CRC의 이행과 조정의 주무기 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이집트의 아동권리 이행과 조정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

이며 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한 바 있다.

나. 냐

  ○ 황: 아동의 범 를 헌법에 규정하고 사형제도 지 등 인권 존 을 담은 새

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었고 이  헌법이 아직 효

력을 발휘하고 있다. 빈곤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2003년 무상 

등교육을 실시하 다.

  ○ 법률개정: 1963년 제정된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아동에 한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헌법 개정이 추진 에 있으며 아동 련 많은 문

제들을 다루고 있다. 2002년 아동법이 제정되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부 통령과 내무부 산하 아동부가 아동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고 권리 보호 업무를 장하고 있다. National Council for Children 

Services가 2002년에 설립되어 아동 련 정책  활동의 기획, 재정, 조정을 책

임지고 있다.

다. 캄보디아

  ○ 황: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언론의 자유와 정치 참여 부문이 특히 그러하

다. 아동노동이 범 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양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 아동

사망률도 높으며 충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매매춘과 

인신매매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리, 경찰, 군부가 여성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다.

  ○ 법률개정: 유엔아동권리 약에 의거하여 1992년 노동법은 아동노동 착취와 16

세 이하 취업 지 등을 규정하 다. 1989년 결혼 가족법은 아동에 한 부모

의 역할을 규정하 고 형법  사법처리 차에 한 규정은 13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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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   구 을 지하고 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1995년 아동 련 11개 부처의 표로 구성된 아동

국가 원회가 설립되어 유엔아동권리 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원회는 

아동 련 정책을 평가하고 아동권리 국가사업계획과 아동권리보고서도 할하

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  재정  자원의 부족

을 겪고 있다. 아동의 권리 침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인 기구가 부

재한 실정이다.

라. 국

  ○ 황: 국의 아동권리에 한 포 인 법률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국공산당이 압도 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독립

인 사법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9년간의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농 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모든 아동이 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진학률이 높아

졌으며 보건체계의 개선으로 아사망률도 감소하 다. 인신매매도 법 으로 

지하고 있으나 심각한 상황이다.

  ○ 법률개정: 국은 아동권리 실 을 한 법률 개정에 힘써 왔으며 장애아, 소

수민족 아동의 권리 보호를 한 법률이 잘 수립되어 있다. 교육법, 아동입양

법, 장애인 보호법, 모자보건 보호법 등 아동 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정부와 련 공공기 의 리들로 구성된 국가여성

아동 원회가 1990년에 설립되었다. 국정부는 2001-2010년 국가아동개발 로

그램을 수립하여 보건, 교육, 아동,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 베트남

  ○ 황: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고 교회 등 종교 활동을 억압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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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 교육은 14세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교육 산은 빈약하다. 90%의 

아동들이 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도에 학업을 단하고 있

다. 아동매춘과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1990-2000년간 약 20,000명의 

여성이 국으로 신부, 매춘부, 가정부로 팔려갔다.

  ○ 법률개정: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으로 인해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에 응하기 해 2004년 아동 교육  보호법, 1995년 

민법, 결혼가족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아동보호 원회(The Committee for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가 1994년 설립되어 아동 련 업무의 조정을 책임지고 있다 

유니세 와 력하여 아동권리 이행과 모니터링을 한 84개의 지수를 개발하

다.

바. 라질

  ○ 황: 라질 정부는 아동권리 신장에 극 이며 아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

교육을 크게 확 하는 데 성공하 다. 아동노동을 막기 해 여러 가지 정책

과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10만명의 

어린이가 가난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공공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매

춘과 인신매매, 아동학 나 방임 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다양한 경제 사회  차

이로 인해 불평등의 문제가 아동권리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법률개정: 1998년 헌법  아동 청소년 법(The 1988 Constitution and the 

Statute of the Child and Adolescent)이 아동  청소년을 한 종합 인 인

권 법률이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아동권리에 여하는 기 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각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표로 구성된 National Council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가 아동 권리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외교부가 국가보고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CRC 보고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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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엘살바도르

  ○ 황: 2년간의 내 이 1992년에 종료되면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한 법  제

도를 수립하 다. 그러나 2001년 두 번에 걸친 지진으로 인해 1백만 명 이상

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많은 학교들이 괴되었다. 정부는 아동권리보호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으나 자원과 각 부처 간 조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의 

보호는 공공기 의 부패와 갱 폭력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노동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5,000-30,000명의 아동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매

우 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은 무상의무 교육이지만 교복과 같은 

기타 비용부담으로 인해 9학년 이상에서 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

학 , 매매춘, 인신매매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 법률개정: CRC를 비 한 후 정부는 오래된 법률을 없애고 가족법 (1994), 가정

폭력방지법(1996), 미성년자 처벌법(1995), 노동법 개정(1994), 노동  사회보

장법(1996) 등 일련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 다 CRC의 정신에 

의거하여 1999년 헌법도 개정되었다.

  ○ 아동권리기구  모니터링: 청소년 원회(The Salvadoran Minors Council)와 

검찰청(the Office of the Procurator-General of the Republic)이 아동보호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동권리 신장을 해 여러 기 들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The Salvadoran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이 아동보호 주무기

이다.

  3. 독립 인 아동권리기구 설립과 운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Children)

  아동 권리 련 독립 인 기구 즉 아동옴부즈퍼슨이나 아동 원(Commissioners 

for children)의 운 은 지난 15년간 속하게 증가하 다.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 으나 부분 인권 원회와 옴부즈퍼슨 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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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이러한 기구 내에 아동권리 담당 (focal point)을 두거나 혹은 아  아동

권리기 을 별도로 두고 있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각국 표들은 '아동권리 이행을 하여 독립 인 

옴부즈퍼슨 혹은 다른 형태의 독립 인 아동권리 기구를 설립할 것'에 동의한 바 있

으며 유엔아동권리 원회도 아동권리를 실 하기 한 독립 인 인권기구의 설립을 

각국 정부에 구하 다. 1981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 로 법 으로 옴부즈퍼슨 제도

를 채택하 고 1987년 코스타리카가 뒤를 이었다. 재 39개국에서 60개 이상의 국

가아동권리기구가 설립되었다. 유럽에서는 35개의 독립 인아동인권기구가 있으며 

2003년 라트비아는 인권 원회 내에 아동권리과를 별도로 수립하 고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국가인권 원회에 아동권리 담당 을 배치하 다.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는 보다 효율 이고 아동 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앙보다는 지방 수 에서 아동

권리 담당 을 배치하 다. 라틴아메리카는 5개, 아 리카에서는 모리타니와 남아공

에서 독립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국가인권 원회 내에 아동

권리센터를 최 로 설립하 다.

  이들 아동권리기구는 그 역할과 법  권한의 범 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국, 러시아, 호주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앙뿐 아니라 지방 수 에서의 별도의 

독립 아동인권기구를 설립하 다. 이들 아동권리기구를 국가인권 원회나 다른 일반 

옴부즈퍼슨 사무소 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아동권리 담 기구를 두어야 할

지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동권리기구를 국가인권 원회 내에 둘 

경우 아동인권문제가 한 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아동권리 담 

기구를 두는 것이 세이다.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이 문제에 해 립 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어떠한 방식이든 상 없이 아동권리 문제가 비주류로 리지 않고 

한 심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최선의 효율 인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 인권 원회 내에 아동권리 담당

이 있거나 담 부서를 두도록 권하고 있다.

  독립 인 아동권리기구는 아동 련 정책이나 법률이 아동권리에 부합되도록 

향력을 행사하고 아동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법의 시행이 효과 인 가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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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아동의 상황에 한 조사연구도 실시하고 아동권리에 한 의 인

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아동권리기구가 자원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갖기 해

서는 아동권리기구의 역할과 권한이 법률로 명문화 되어야 한다. 한 어린이들의 

소리를 직  들을 수 있도록 아동 친화  의견 수렴 채 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 인 아동권리기구가 아동권리 국가보고서 등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보고서를 직

 작성하거나 정부 표로 아동권리 보고를 한 유엔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부

하다. 독립 인 아동권리기구가 증가하면서 상호간의 력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10개국이 참여하여 European Network of Ombudspeople for Children(ENOC)이 설

립되었고 재 30개국의 회원을 갖게 되었다. ENOC는 유니세  이노첸티 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1년 이노첸티연구소는 Innocenti Digest on Independent 

Institutions Protecting Children's Rights를 발간하 다.

  4. 아동권리를 한 국가조정기구(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

  유엔아동권리 약이 생긴 후 많은 정부가 정부 내에 아동권리 조정기구를 설립하

다. 이러한 조정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동권리 신장에 갖고 있는 헌신

과 심의 표 이기도 하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목 은 아동권리 실 에 일차 인 

책임을 갖는 부서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모두가 아동권리 실 에 헌신과 의지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부처 간의 업무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아동권리조정기구는 

아동권리 약이 효율 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약에 한 의 인식을 높이며 아

동권리를 국가의제로 만들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요하다. 이러한 아

동권리조정기구 역할의 요성과 이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재원의 확보, 체

인 조정 역할의 미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각

국 정부의 보다 큰 헌신과 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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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아동권리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

  그 동안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구  어린이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여 히 해마다 97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숨지고 있으며 1억 4천만 명의 어린이가 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 9천 3백

만 명의 취학연령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긴 채 등학교조차 다니지 못

하고 있다.

  보호의 권리를 리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2억 3천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세계 으로 25만 명의 소년병이 분쟁지역에 남아 있다. 인

신매매 당하는 어린이들, 매춘을 하는 어린이의 수도 일 년에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 에이즈 문제는 21세기의 새로운 기로 떠오르고 있다. 1천 5백만 명에 

달하는 에이즈고아와 230만 명의 에이즈 감염 어린이들도 사회로부터 한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 아동 학 나 폭력 등으로 권리침해를 당하는 아

동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겠다.

  유엔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모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약의 

완벽한 이행이 이루어져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릴 수 있기 해서

는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고 하겠다.

제 4   아동권리 실 을 한 국제 력의 향후 방향

  유엔아동권리 약은 아동 권리 개선 분야에서 많은 진 을 이루어냈다. 약을 비

한 많은 나라들이 아동권리 수 을 한 단계 높이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이

는 약 자체의 채택을 넘어 국제사회가 이 약의 비 과 이행을 해 서로 력

한 덕분이다.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약 비 국들에게 약의 이행실태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해 해당국에 권고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는 각국

의 아동 권리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행의지가 없는 경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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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기 어렵다.

  앞서 제시한 유엔의 천년개발목표 8개항은 모두 아동권리와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이  제8항은 목표 자체를 '국제 인 력 계의 발 '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권리 실 을 해 필요한 나머지 7개항의 목표 달성을 해서는 국제 인 력

계가 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사망률 부문에 있어 최근 이루어진 획기 인 개선은 완 모유수유, 

홍역 방 종, 비타민 A 보충제 공 과 말라리아 방을 한 살충 처리된 모기장 

공  등 기 보건서비스를 여러 지역에서 확  실행한 결과인데 이는 정부와 기업, 

국제단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기 모 을 활성화하고 력체계를 확

하는 등 세계 보건개선을 한 인 지원에 나섰기에 가능했다.

  한 나라에서 성공이 검증된 사업들을 환경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면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경우 이미 성공한 나라들이 정보와 경험을 후발 

국가들에게 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가장 요한 것은 각 나라 정부를 비롯한 계자들의 의지, 그리고 재원의 

조달이다. 유엔은 공여국들에게 GNI의 0.7%를 개발도상국 구호를 한 공 개발원

조 (ODA)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 권고안을 지키는 나라는 단 4개국

에 불과하다.

  공여국들의 평균 공 개발원조 은 0.2%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0.06%

에 불과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공 개발원조 이 OECD국가 에서 가장 낮다.

  재  세계 으로 유니세 를 비롯한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 시민사회가 함

께 ODA 증액운동을 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발 NGO들이 연합해 

한국 정부의 ODA를 늘리기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

인 력 차원에서 어린이 권리 보호를 한 ODA 증액에 극 으로 나서야 할 것

이다. 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세계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도록 같은 목 을 

가진 단체와 기구들이 함께 국제 인 컨소시움 등을 조직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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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일들은 그 나라 국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선 인신매매와 납치가 성행하고 있고 쟁과 자연재해로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어린이들이 겪는 권리 침해 문

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할 인류 모

두의 과제인 것이다. 지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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